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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내용
❏ 본 연구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관리자 또는 노

조 결성에 반대하는 노동자에 의해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및 여타 인권의 침해 실태와 양

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규제 및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 기초하여 상기 연구목적을 추구했다. 첫째,

노조 적대적 관습에 기초한 행위는 그로 인한 상호작용 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인권을 침

해하고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둘째, 의도적인 노조 결성 억제는 단기적으로 기업

의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국민경

제와 사회통합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셋째, 일부 사용자와 전문가는 노동기본권 법·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노조 조직화 시도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반노조 행위 매

뉴얼을 비공식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해왔다. 요컨대, 노조 적대적 태도와 행위는 불법과 

탈법적 전략에 기초하며 개인과 사회에 위해를 가하므로, 국가의 제도 개혁과 정책 개입

을 통해 규제 및 방지되어야 한다.

❏ 이상의 배경 인식과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을 수행했다. 첫째, 국내 노동

조합 조직화 및 부당노동행위 추세와 양상을 살펴봤다(제2장). 이를 바탕으로, 노동기본

권 보장과 구제가 상대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특정했다. 둘째, 본 연구가 출발

하게 된 중요한 현실의 배경이자, 정치․사회적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A컨설팅과 

B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제3장). 이 사

건에서 사용자와 전문가가 어떻게 노동법․제도의 사각지대와 법원의 관습적 판단을 활

용하여 노조 결성 행위를 통제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특히 법원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명했다. 셋째, 최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기

업노조와 초기업노조 산하 하부조직) 간부 306명의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제4장). 이를 통해 노동조합 설립의 단계별로 주체들에게 가해진 다양한 인권침

해 행위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조직화 주체나 기업의 조건과 어

떻게 상호작용하여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분석했다. 넷째, 최근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

으로 참여한 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제5장). 면

접조사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화의 단계와 절차를 개념적으로 재구성하고, 그러한 

단계별로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노조 전술들의 묶음은 어떤 것들이 있

는지를 해석적으로 제시했다. 다섯째, 단결권 보장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규범과 미국 

및 일본의 정책을 문헌을 통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제6장).

❏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에 종합하여 노조 설립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

한 정책 과제와 행동 방침을 권고했다(제7장). 제2장부터 제5장까지 제시되는 경험 분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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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리고 제6장에서 제시되는 ILO의 규범 및 외국의 정책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시

사점 등을 종합하여, 현재 한국의 조건과 맥락에 적합한 정책의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본 연구는 특히 노동법․제도와 행정체계에서 이른바 ‘반노조 괴롭힘’ 등에 대한 개념화

와 공론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2. 노동조합 조직화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 추이와 특징

❏ 제2장에서는 국내 노동조합 조직 및 조합원 수와 부당노동행위 접수 및 처리 추이와 특

징을 살펴본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국가통계를 분석하여, 2010년대 영역별 노

동조합 조직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단결권 실현이 취약한 사각

지대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신청 및 판정 자료

를 토대로, 최근에 노동현장에서 제기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특징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개괄적

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노동조합 조합원 수 및 조직률 추이와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본, 미국, 영

국 등에서 노조 조직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2010년대 노조 조직률이 

증가했다. 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친노동적인 정치적 기회구조가 열렸다고 평가되는 2017

년 이후에 두드러졌다. 둘째, 2010년대 조직률을 인적 속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성별로는 

남성 조직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여성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와 50대의 조직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노조 조직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고, 지난 10년 

동안 이는 개선되지 않았다. 셋째, 월 평균 임금 200만 원 이하 저임금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는 다른 노동자 집단보다 조직률이 매우 낮았고 지난 10년 동안 이는 개

선되지 않았다. 넷째, 노조 규모별로 보면 조합원 수가 300인 이상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노조에 속한 조합원 비중이 증가했다. 다섯째, 직종이나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 이

후 서비스직과 기능직, 그리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조직률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 발생과 처리의 추이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2010년대 고용

노동부의 연간 부당노동행위 접수 및 처리 건수는 1천 건 안팎을 유지했다. 2015년 저점

을 찍고 다시 2018년까지 상승하다가 2019년에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2011년부터 

2019년의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처리 추이를 비교해보면, 사법처리는 감소하고 행정

종결은 늘어났다. 둘째, 중앙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및 처리 추이를 보면 기각이나 각하,

화해․취하 등은 감소했지만, 인정 건수가 2015년 이후 증가했다. 특히 2019년은 전해보

다 크게 늘어난 점이 두드러졌다. 셋째, 부당노동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불

이익취급(1호) > 지배․개입(4호) > 단체교섭 해태․거부(3호) > 반조합계약(2호) > 보

복적 불이익처우(5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호와 4호 비중이 높았다. 노동현장에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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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원에 대한 차별’, 즉 불이익취급 유형이 두드러지게 많고,

‘노조운영에 대한 간섭 행위’, 즉, 지배․개입 시도가 뒤를 잇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최근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

은 개선되고 있지만, 저임금 및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다. 정책의 효과가 이들에게 닿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

실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상대적으로 채증이나 증명이 어려운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적 노동관계가 아니라 개별적 노동관계의 영역으로 무

대를 옮겨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대응 방향은 인사경영권을 활

용한 노조원 개인에 대한 차별과 위력 행사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분석: A컨설팅과 B그룹 사건을 중심으로
❏ 제3장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A컨설팅과 B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분석했다. A그룹과 B컨설팅의 반노조 전략에 

기초한 행위는 한동안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A컨설팅의 전 대표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

건은 잘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인명 피해를 남겼고, 결국에는 법률로써 단

죄됐고 공론장에서 심판받았다.

❏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들이 자행한 전략적 반노조 행위의 골자는 다음

과 같았다. 첫째, 노동조합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부터 대응 태세를 갖췄다. 이

를테면, 주체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감시와 개인정보 수집 등을 체계적으로 행했다.

예컨대 노조 설립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문제인력’이라 낙인을 찍고, 주변 사

람들을 매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일일동향’을 작성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관리했다. 또

한, 노조 설립이 추진되면 바로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전략적으로 재편했다. 둘째, 노조가 설립되면 주체의 행동 의지를 꺾고 가입

자가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인사관리권의 위력을 활용하여 정신적 괴롭힘을 가했

다. 노조 설립이 추진되자마자 주체들과 적극적 참여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고용

과 안전을 위협했고, 공식적인 교육시간이나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만남 등을 활용하여 

노동기본권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주체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담론에 직원들이 동조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셋째, 그럼에도 사용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에 참여한 이들

을 업무와 평가에서 차별했다. 노조 조합원들에게 업무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는 것

을 넘어서, 이들을 표적으로 업무감사를 추진해 능동적으로 손해를 입혔고, 나아가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막고자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넷째, 반노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망설임 없이 불법을 자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직원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

고, 황색조합을 결성하여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을 매수했으며, 나아가 경

찰 등 공권력 주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법원에서 위증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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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논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컨설팅이 관여한 사건들을 검토

했을 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해당 컨설팅업체가 노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대

단히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해당 컨설팅업체가 회사에 대

해 자문해 준 내용에서 노조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회사의 시각에서는 노조가 부담스럽고, 그에 따라 무노조 내지 노조 와해의 욕구가 클 수 

있다. 그런 점을 노리는 컨설팅업체 입장에서는 ‘노조 와해’가 고수익 창출의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해당 컨설팅업체의 자문료는 상당히 고액으로 보인다. 그런데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노조 관련 자문을 받아서 실행하는 경우, 자문의 세부적인 내용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 있을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복수노조 

상황과 관련해 나타났다. 컨설팅업체가 회사에 우호적인 제2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다

수노조로 성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

다. 그러나 회사에 대립적인 제1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원 회유·압박 등의 구체

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제1의 노조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

을 제시할 경우에는 불법적 요소가 농후해질 수 있다. A컨설팅 사건은 후자였다. 이 사건

에서 사용자 측은 컨설팅업체로부터 제시받은 전술과 전략을 회사에 우호적인 노동자들

과 공유하면서,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아니면 회사에 우호적인 소수의 제2의 노조의 

다수 노조화와 제1의 노조의 붕괴를 꾀했다. A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사용자가 추진한 실

천은 결국 부당노동행위로 단죄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한 경영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됐다.

❏ 다음으로, B그룹 관련 사건들의 경우 ‘무노조 경영방침’이라고 하는 오래된 마인드가 뿌

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직접고용 노동자, 협

력업체 노동자 등을 불문하고 친노조적 성향을 보이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세밀하고 집요하게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식은 상당히 두려움을 

갖게 한다. 또한, 노조 대응 및 노조 와해를 그룹 수뇌부 차원에서 고도로 전략적인 관점

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경찰 등 공권력까지 이용한다는 점 

등은 일반적인 기업으로서는 흉내조차 수 없는 수준이라 하겠다. 대항노조 구성 및 운영

에 개입하면서 △자주적 노조가 가입한 것과는 다른 노동조합상급단체에 가입하도록 하

고 △회사 측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며 △노조원과 비

노조원을 적절히 혼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항노조가 마치 회사 측과 무관하게 자

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모습들이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B그

룹은 광범위한 사회적 연결망을 동원하여 노조에 대응할 수 있었으며, 외견상 합법적으

로 보이는 징계, 무노조 경영철학 교육, 협력업체 대표에 대한 압박 등을 통하여 노조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및 노무사 

등 관련 법률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점점 더 확보를 늘려나가고 있어서 법적 리스크

를 최소화하면서 노조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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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전환이 요구된다. A컨설팅과 B그룹 사건에서 확립된 해석과 판단에 기초하여 단

결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법원의 실천을 더욱 포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노

동쟁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단순한 노무의 제공 중단 등 쟁의행위에 업무

방해죄 적용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편의적으로 인정해주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

가 있다. 우리 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는 쟁의행위가 없었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손해 산정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쟁의행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쟁의행

위가 정당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노조 설립의 단계별 인권침해 실태: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제4장에서는 최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임원․간부와 조합원 306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

한 결과를 제시했다. 설문지는 노동조합 설립을 △조직화 이전 단계 △노조 설립 준비 및 

진행 단계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단계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 이후 단계 등으로 구분

하고, 단계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의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등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선행연구에 따라 불이익취급, 반조합

계약, 단체교섭 해태와 거부, 노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배와 개입 등으로 구분했다. 나

아가 최근 신고가 불이익취급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근로관계의 

불이익 △경제적 대우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등 4개 하위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봤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노조 설립 전보다 후에 교묘한(위법, 탈법, 편법의 위험부담이 적은) 형태의 인권침

해 행위가 늘어났다. 과격한 행태의 반노조 행위는 노조 설립 후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다. 이를테면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위협·폭력·폭언하였다’처럼 형법 

적용을 받는 행위와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처럼 합법적인 사용자 권리에 대한 반응

은 발생 비율도 매우 낮고 설립 전후 변화도 거의 없었다. 반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차

별과 침해 행위는 노조 설립 후에도 적지 않는 비율로 행해지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개별적 노동관계로 풀어 노동자의 생존권, 근

로권, 프라이버시권, 양심의 자유 침해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전략이 설

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증거 수집이나 성격 판단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

운 부분에서 노조의 활동을 침해하는 일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둘째. 노조 결성의 직접적 원인은 1순위 임금불만, 2순위 부당한 인사노무 방침이었다. 그

런데 응답자들이 노조 설립 후 변화로 꼽은 것 중, 임금개선은 조직문화, 노동자의 복지,

근무조건의 개선 등에 비해 후순위였다. 노조가 임금개선 요구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

다는 입장은 정책 개선 요구 사항에 관한 응답에서도 후순위(11개 항목 중에서 9위)였다.

❏ 셋째, 현재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곳은 노조 설립 중에 불이익취급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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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또한, 정책 개선 요구 사항 8개 전체 평균도 노사관계가 보통이나 화합적인 집단보

다 높다. 예를 들면, 부당노동행위 인정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

위는 갈등집단에서는 노조 결성 직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보통집단과 화합집단은 

노조 설립 전후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다. 갈등집단의 경우 노조 결성 이후에 인사고과 등

급 하락이 있었다는 응답은 노조 설립 전보다 36.0%p 증가했다. 이외에도 갈등집단은 노

조 조합원들을 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차별한다는 반응도 32.4%p 증가했고, 공식 회식이

나 단합대회에서 배제한다는 반응도 18.4%p 증가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폭력적인 

갈등과 충돌도 23.8%p 증가했다. 노조 설립 시 형성된 노사갈등이 노조 설립 이후의 조

합원에 대한 인권침해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신규 노조가 결성된 노동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나 회사 조직문화, 노동복

지 등은 향상되었으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줄지 않고 늘었다. 이를테면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중 개별 근로관계에서의 불

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노 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들은 단수노

조 상황보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 불이익 

행위는 노조 설립 후에 많이 줄어들지만, 조합활동 불이익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양상으

로 나타났다. 정신적 불이익(현장근무자를 사무직으로 배치, 사무직을 현장으로 배치, 출

근정지, 대기발령, 업무배제, 책상 빼기 등의 부적절한 전환배치) 행위는 특히 평조합원의 

경우에 노조 설립 후 증가했다. 노사갈등이 심한 조건에서 노조 간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언력이 약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증거가 잘 남지 않는 영역 -‘정신’- 에서 주로 인권침

해가 가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업종별로 살펴보면, 교육․훈

련 기회 배제, 친기업노조 건설 시도가 다른 업종에서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증가했

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 다섯째, 현재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곳일수록 노조 설립 후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서 사

용자의 거부·해태 행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체교섭과 단

체행동 과정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행하는 거부·해태 방식은 ‘교섭 사항이 아니라면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인사․경영권 사항은 단체협약 거부가 가능하다는 관습적

인 법 해석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99인 이하 사업체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는’ 행위,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당사자나 담당자

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규모가 작은 

노조에서 상대적으로 교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여섯째, 시설관리권을 기초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본 조사에서는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인사권이나 감독권을 활용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해, 주로 비난, 평가 등 정신적·정서적 기본권 침해가 높았고, 물질적·물리적 폭력이

나 제재와 같은 지배·개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테면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9항

목)를 요인분석을 하여, 2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는데(<표 4-85> 참조), ‘요인1’은 회사가 

노조를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비방·비난하는 행위, ‘요인2’는 물질적․물리적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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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노조 활동을 불법․탈법행위로 옭아매는 등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였다. 요인

1로 부각된 것이 ‘정서적․정신적 지배·개입 행위’로 노동조합 조합원을 개별화하면서 단

체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면, 요인2로 부각된 것은 ‘물질적․직접적 물리력을 행사

하여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요인1’이 주요인으로 도출된다는 점

은 인사경영권을 활용하여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채증이나 입증이 어려운 형태로 인권침

해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일곱째, 노조 설립 후 일터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4-94> 참조). ‘요인1’은 고용, 임금, 업무와 같이 노동자들의 기본

적인 근무조건 개선, ‘요인2’는 사업장의 소통적 문화로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감소’가 복수노조(3.11)와 단수노조(3.55) 간에 0.44점의 

큰 격차를 보였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복수노조의 경쟁 조건이 상대적으로 직장 내 괴

롭힘을 규제하는 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

로는 노․노 간 경쟁이 이뤄지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노사 간 혹은 노조 상호 간에 충돌

이 빈번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 여덟째, 노조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로 ‘부당노동행위 적용의 효율적 확대 

제고’와, ‘사용자 징계권, 인사권 규제 개선 필요’가 가장 많이 제기됐다.

❏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복지와 같은 보상 차원의 요구 못지않게 자신들의 의사

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직의 권위적 문화와 위계적 구조에 불만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조합 결성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날 정도로 

가시적이다. 한편, 노조 설립 후 달라진 근무환경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사측의 부당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개선 정

도가 2위로 나타났지만,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전체 11개 

항목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가 조직문화 개선

과 기업경영에도 닿을 수 있도록, 채널과 내용 면에서 다양하고 쌍방향 소통이 훈련될 수 

있는 제도적․일상적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화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사경영권을 활용하여 

가해지는 공세와 충돌의 지점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와 관련된 법률적 

다툼의 내용이 축적되고 분석되어 새로운 기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

저, 가칭 ‘반노조 괴롭힘’을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 중 하나로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합법

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은밀한 영역에서 자행되는 사용자의 행위를 새롭게 포착하

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오늘날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

는 부당노동행위 형태인 불이익취급 유형을 세분하여 제도적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불이익취급을 근로관계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 정서

적·정신적 불이익, 노조 활동 불이익으로 구분했고, 각 불이익 행위 유형이 폭넓게 활용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노동기본권이 더욱 정교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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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의 형태에 집중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체계와 프레임

을 확장하고, 이를 공론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정부가 주도하여 노동기본권 보장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의 정신에 기초한 인사노무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설립은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자 참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조

직화를 추진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의 권위적 문화와 위계적 구조에 대한 개선 열망이 매

우 높고, 이러한 열망은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동인 중 하나이기

도 하다. 그러나 노조 설립 이후에도 이러한 부분은 제한적으로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마도 이러한 시도가 단기 성과주의와 위계적 권위주의에 기초한 기업 문화와 충

돌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자들이 ‘사용자 징계권 및 인사권 규제’를 ‘부당노동

행위제도 적용의 확대’와 더불어 단결권 보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개선 방

향으로 꼽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하여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있으며, 노사

협력과 노동자 경영참여를 기업성과와 결합시킬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 지침을 제작하고 

이것이 널리 확산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

는 맥락에서 노동조합의 실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복수노조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립, 갈등, 충돌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맥락과 어

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화의 결과가 사업장 내 단수노조 상황일 

때보다 복수노조 상황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적었다. 또한, 당연하

게도 노․노갈등을 이용한 괴롭힘이나 불이익취급은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되는 상황

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요컨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도

입된 정책이지만, 노조 조직화를 추진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소지를 키우는 토양으로

도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어떻게 인권침해가 활성화되는

지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교섭창구단일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노조, 그리고 노사갈등이 심한 현장의 노조 등 인권

침해에 더 많이 노출된 조직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조 조직화를 추진했음에도, 결과적으

로 노사갈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인 미만의 소규모 노조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단체교섭을 해태 및 거부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러한 취약한 조건에 있는 노조

조직들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서비스를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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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조 적대적 행위의 작동 방식: 면접조사 분석 결과
❏ 제5장에서는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겪었거나 개인으로서 존엄과 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36명의 노동자와 활동가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했

다. 면접조사는 당사자들이 경험한 노동조합 조직화의 미시적 과정, 즉 경로와 단계가 세

부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 진행 

단계별로 가해진 반노조적 공세가 어떠한 양상과 특징을 보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

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에서는 면접조사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반노조적 태

도를 가진 사용자들이 인사·경영권과 생산수단 소유권을 기초로 법·제도적 규제를 피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전들’의 체계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재구성하여 제시

하고, 이를 인권 측면에서 평가한 후 정책 대응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 면접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화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다. 단지 

‘노동자 개인의 노조 가입 행동’ 혹은 ‘상급노조의 단위조직 건설 시도’로 국한할 수 없다.

노동조합 조직화는 △노동현장의 변화를 바라는 노동자 ‘개인’이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

과 ‘집단’을 이루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을 설립하

고 △노동과 자본의 권력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제도’와 시민‘사회’ 압력 

등을 활용하여 노동현장 지배질서의 재구조화를 시도하며 △그러한 재구조화 과정을 뒷

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하는 작업이다. 즉, 노동조합 조

직화는 개인, 집단, 조직, 제도, 사회 등 다양한 층위를 오가며 전개되는 매우 복합적이고 

맥락적인 사회 현상이다.

❏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조직화에 반대하는 이들

이 조직화의 단계별로 주로 활용하는 ‘작전’을 그것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준비 태세 

작전 △조기 와해 작전 △점진적 고사 작전 △급진적 파괴 작전 △일상적 학대 작전 등

으로 이름을 붙여 재구성할 수 있었다. 먼저, 준비 태세 작전은 사전에 조직화 시도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노조 작전이다. 여기에는 노동자의 불만과 고충

을 평소에 잘 해결하는 긍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나아가 직원들의 사적인 성

향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과 관리 방식도 사용됐다. 또한 사용자의 관리방침

에 저항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높이기 위해 △직원 간 경쟁을 강화하는 

인사평가 △관리자와의 연고 및 추천에 기초한 채용 △직원 간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의 

차단 등을 기초로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다.

❏ 다음으로, 조기 와해 작전과 점진적 고사 작전은 노조 조직화 시도가 발생한 직후에 반노

조적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작전이다. 전자는 징계와 해고, 인사이동 등으로 가장 먼

저 행동에 나선 초동주체들이 주변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때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는 결

과에 상관없이 조직화 초동주체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대화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징계나 해고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과도하고 

남용되는 공세적 조치는 그 자체로 초동주체와 주변 노동자들의 심리에 큰 타격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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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후자인 점진적 고사 작전은 △노조가 공식적으로 결성된 이후에도 사용

자가 교섭 체결을 일단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 적용 회피 교육을 받은 중간관리자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탈퇴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노조의 약화 및 소멸을 유

도하는 작전이다. 면접조사 결과, 조직화 반대 집단은 점진적 고사 작전 과정에서 때로는 

가족 등을 탈퇴 회유와 압박을 증폭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했다. 또한, 친사적인 대항노

조가 존재하는 복수노조 조건에서는 점진적 고사 작전을 통한 행위가 조합원 개인에게 

가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 한편, 조기 와해나 점진적 고사에 실패한 상황에서 일부 반노조적 사용자들은 위험과 비

용을 무릅쓰고 노동조합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급진적 파괴 작전에 돌

입하기도 했다. 급진적 파괴 작전은 특정한 계기를 활용하여 노조의 인적․물적 기반 자

체를 일시에 제거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와 연결된 대표적인 전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합법적 대항수단인 ‘직장폐쇄’와 불법적인 경비용역 투입 및 폭력

충돌 유도를 적절히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제3장에 분석된 A컨설팅이 2010년

을 전후하여 여러 기업에 자문한 내용이 전형적인데, 법원을 통해 유죄로 확정됐다. 다른 

하나는 원하청 관계에서 ‘위장폐업’을 활용하거나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면접에서는 하청회사에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성공했을 시 반

노조적 태도를 가진 원청기업 사용자가 적당한 구실을 붙여 계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확인됐다. 주로 위장도급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사업의 위탁계

약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고용을 승계하는 방

법이 활용되기도 했다. 또한 플랫폼노동자나 특수노동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의 이해관계

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인식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계

약을 해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노조 조직화 시도가 종결되고 노동현장에 집단적 노동관계가 자리를 잡은 후

에도 일부 사용자들은 일상적 학대 작전이라 부를 수 있는 반노조 공세를 계속했다. 이는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와해, 고사, 파괴 등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

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거의 본능적인 수준에서 

반노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주로 활용하는 작전이라 할 수 있다. 면접조사

에 따르면, 일상적 학대 작전을 통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차별하

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업무지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직원에게 

과중하거나 부당한 혹은 일관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한 후, △그러한 업무를 이행하지 못

한 책임을 물어 노동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 그리고 △징계절차의 진행을 구실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질책하고 비난하는 등 인격적 모독과 심리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사평가와 인사이동’을 활용하여 차별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사평

가 성적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 수준 차이가 크게 나도록 임금제도를 개편한 후에, 평가 

기준을 알려주지 않은 채 비타협적 노조의 조합원과 타협적 노조의 조합원, 그리고 적극

적 활동가 등에게 차등적으로 인사평가를 매기는 식이다. 면접조사에서 이와 같은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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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자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조합이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와 관리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노조원이나 노조를 일

탈적이거나 부정한 것으로 ‘낙인’ 찍는 행위를 종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면접조

사에서는 업무 관계에서 상사의 지시가 부당함을 지적하는 행위를 ‘노조원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종종 포착됐다. 노조 활동가들이 대거 징계를 당한 마당에 ‘당신도 조합

원이야?’라는 질문은 해당 직원에게 심리적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면접조사에 따

르면, 일부 사업장에선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서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은 후에는 인

격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만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을 이들을 대상으로 쉽게 가하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했다.

❏ 이상의 분석 결과를 검토했을 때, 노조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인권위에서 제시할 정책적 권고는 특히 ‘일상적 학대 작전’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 학대 작전’에 기반한 공세는 개별적 노

동관계 틀과 일상의 공간에서 진행되므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전략과 전술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므로 노동

관계 법·제도 집행기관이나 노동조합연합단체의 활동가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명

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효과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노동기본권과 노동자 개인의 인권침해를 근원적으

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생

산수단, 가치사슬 등을 자의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용자 경영권의 한계 

설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이상의 인권침해에 기초한 반조직화 작전이 활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

건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가 그러한 태도를 실현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매

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가 성공한 후에도 현장노동

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건설되도록 유도하면, 사측

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조

건에서는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조에 의해 현장 노동자 중심의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사

용자의 요구가 노동현장에 이심전심으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중

간관리자 중심의 노조가 다수일 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조하

고만 단체협약을 맺는다. 현장노동자 중심의 노조가 다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교섭단

위를 분리하여 각 노조와 별도로 교섭하고,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조와 먼저 합의한 후 현

장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그 이상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동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비공식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대항조

직은 여러모로 조직화의 약화 및 해소를 유도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 다음으로, 한국에서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음에 따라, 인적자원․노동

과정․가치사슬의 재배치를 경영자가 독단적으로 기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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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데 매우 유용한 토양을 제공한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하

청업체를 가치사슬에서 제거하고, 친사용자 노동조합 조합원이 모여 있는 작업장이나 팀

으로 노동강도가 약한 노동과정을, 비타협적 노조 조합원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강도 높은 

노동과정을 배치하며,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인력의 경우에는 기업의 주변 업무로 밀어

내는 데 별다른 제도적 제한이 없거나, 제도적 제한이 가해지도록 하는 데에 매우 큰 비

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6. 국제 규범 및 다른 나라의 대응: ILO, 미국, 일본
❏ 제6장에서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과 관련하여 ILO 규범과 미국 및 일본의 노동법․제

도와 정책을 문헌을 통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작

업했다. 먼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관련 ILO 핵심 협약의 내용과 보장의 체계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의 거시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

에서의 단결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규율을 위한 노동법․제도와 정책의 체계를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미시적인 정책 개선 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했다.

❏ 노조 설립 시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규범의 내용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같다. 기본적으로 짚어야 할 것은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는 ILO가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이라는 점이다. 이는 1919년 베르사유 평화협약 제13편에서 ‘확보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선언됐다.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으로 「결사의 자

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1948년)」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98호, 1949년)」이 있다. 특히 제98호 협약은 노동자들이 ‘반노조적 차별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와 ‘노동자단체에 대한 지배와 간섭 행위’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이 협약에 따르면, 노동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조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노조 가입이나 활동 참여를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역으로 노조 미가입이나 탈퇴를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어

서도 안 된다. 또한, 제98호 협약은 노사단체가 상호 간섭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규정한다. 특히,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자신의 지배하에 둘 목적으로 노동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재정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한국은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나 ILO는 핵심협약의 경우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를 통해 회원국들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권고를 제기한다. 한국은 CFA로부터 여러 차례 권고를 받은 국가 중 하나다. 최근

에는 「제3227호 사건」(가칭 ‘발레오전장 노조 파괴 사건’)과 「제3262호 사건」(가칭 

‘세종호텔노조 탄압 사건’)이 이슈가 됐다. 특히 전자의 경우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 측

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 행위와 반노조 차별 행위 등을 주장

했고, CFA는 한국 정부에게 ‘신청인 측 주장이 없었더라면 조사되지 않았고 최종적인 결

론이 내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그리고 ‘만일 증명이 된다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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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근 한국의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를 저지른 해당 기업의 사용자와 위법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컨설팅업체를 단죄했다. 업

체뿐만 아니라 기업 최고경영자와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핵심협약을 준수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보듯,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

고 있다. 협약의 정신을 실질화하기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노

동관계 맥락 속에서 반노조 차별과 노조 지배 및 개입 등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

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미국의 단결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규율 체계의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미국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공격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이로 인해 ‘반노조 컨설

팅’이 일종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다. 주로 노조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교섭대표 선거의 과정에 사용자의 반노조 행위가 집중된다. 미국 노동현장을 

조사한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들이 로펌의 변호사 등 전문

가의 컨설팅을 받아 수행하는 반노조 전술은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다. 이를테면 △핵심

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자 해고 또는 직무상 불이익처우 △사업 폐지 또는 폐업 위협을 내

용으로 하는 고용불안 조성 △승진,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특혜 제공 활용 △노동자 집

단의 특성(인종, 성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분리 유인 △노동자 대상 반노조 의식화 교육 

등이 수행된다. 반노조 컨설턴트들은 이러한 전술 목록을 기본으로 사업장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조정하여, 노동법 적용과 집행의 공백을 활용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보다 반노조 효과가 더 큰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사용자

가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지도하고 지원한다.

❏ 미국의 연방노동법은 반노조 차별과 노조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

고 그 위반을 처벌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노동 연구자들은 다음

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사용자의 반노조 전술이 교섭대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막지 못한다. 부당노동행위 소

송에서 노동자가 승소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다. 둘째, 처벌이 취약하다. 연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복직과 소급임금, 반노조 행위

에 대한 게시명령 등이 최대 범위다. 이렇게 약한 조치로는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지위 확

보를 보장할 수 없다. 셋째,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교

섭대표 선거 기간에 행해지는 사용자의 반노조 행위는 따돌림, 언어적 괴롭힘, 적대적 근

무환경 조성 등 입증이 어렵거나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기 모호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테면, △해고나 사업장 폐업을 거론하며 위협적 분위기 조성으로 노동자의 자유 선

택을 제약하기 △근로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 없이 반노조 교육, 면담, 회합 등의 참여 의

무화하기 △적대적 환경에서 노동자의 양심에 반하는 선택 강요하기 등 노동자의 인격권

을 직접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섭대표 선거운동의 준비와 실행에서부터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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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사 간 권력의 균형추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즉, 단체교섭을 원하는 노동자와 노

동조합에게 필요한 전문적․전략적 역량의 실효적 지원이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단위 노사관계체계에 기반해 있고,

법률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여 금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일본 노동법․제

도 관련 문헌 조사에서는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사용자의 반노조 행위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관련해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조사결과나 학술적 논의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일

본의 경우 한국이나 미국보다 노사갈등이 낮고 쟁의행위나 부당노동행위 발생 빈도가 적

은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원하청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두

고 논의가 제기된 이른바 ‘아사히방송 사건’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사건은 ‘하

청기업의 노조에 대해서 원청기업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

한 답을 다투고 있고, 하청기업 사용자가 독립적인 실체를 갖고 있음에도 원청기업의 관

계성과 지배력에 근거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였다. 이는 고용구조가 갈수록 중층화

되고 복잡해지는 오늘날,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

련해 확장된 인식의 준거점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7. 정책 개선 방향
❏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다면,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첫째, 조직화 주도 집단에 속한 이들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으로서 사용자 및 관리자와 사

용․종속관계에 놓여있을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시간 중에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양심, 신념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기가 어렵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술적 행

동들이 사용자에 의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집단화를 막기 위해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통을 차단하는 조직문화 형성

- 조직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개별 인물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정보 수집

- 근무시간 중 일상적이지 않은 반노조 의식화 교육, 개별 면담, 단체 회합 등을 실시

- 노조로 인해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담론의 유포

-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장직과 사무직, 원청 소속과 하청 소속 등 노동자의 집단적 분리

- 중간관리자와 현장직 등의 집단적 분리를 활용하여 대항조직 형성 촉진 또는 지원

- 가족과 친분관계를 동원해 노조 탈퇴 회유와 압력

- 중간관리자 등을 개입시킨 따돌림이나 괴롭힘,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등의 일상화

- 노조가 생긴 사업 및 사업장의 (위장)폐업 또는 외주화나 계약해지

- 노조 임원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상 차별, 언어적 낙인찍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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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조직화 주도 집단에 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노조 설립 무산’이라는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용자와 관리자

는 조직화 주도 집단에 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법․

제도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심한다. 하지만 때로는 노골적으로 자행하거나 과시적

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한 공개적이고 과감한 시연이 노조 조직화 시도를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그렇다. 그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하

더라도 단결권 침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하거나 도구화하는 경우를 확인했다.

❏ 셋째,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관련 협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한국의 노동법도 노조 

결성과 가입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나 노조 운영에 간섭하는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노조 행동은 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우회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를

테면 노조 조합원에 대한 계약상 차별 대신에 상사나 동료에 의한 반노조 목적의 따돌림

과 괴롭힘이나 반복적 모욕 등이 이뤄지고, 해고, 강등, 하향 전출 대신에 원거리 지역으

로의 전보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행해진다. 이는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

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당사자의 노조 

조직화 의지를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 넷째, 반노조적 사용자는 조직화 시도가 진행되면 노조 설립 시도 자체를 좌절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 반노조 전문가들은 부당노동행위제도 적

용을 회피하여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적용되더라도 확실하게 노조를 파괴할 수 있

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한편, 조직화 주도 집단도 상급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의 기회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에 따라 달라진다. 즉, 노조 측보다는 사용자 측에 기회가 편중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노동기본권이 노동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 기회에 따라 보장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규제 및 방지하기 위한 정

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노동위원회의 불이익처우 및 지배·개입 확정이 장기화되도록 하기

-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방식으로 지배·개입과 불이익처우를 하기

- 노조가 설립된 후 또는 시도가 좌절된 후에 부당노동행위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노동현장에 반노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과도한 수

준의 징계 및 고소․고발을 하기

- 직장 내 괴롭힘 형태로 나타나는 반노조 행위(가칭 ‘반노조 괴롭힘’)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노조법 제81조 개정, 반노조 괴롭힘 유형 신설 고려).

- 노조 설립 준비에서 신고 완료 사이에 사용자가 포괄적인 범위에서 노조 활동과 관련



- xvi -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도록 불이익처우의 부당노동행위 내용 개선(노

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개정).

※ 개정안 예시

[현행]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

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개정]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 규정을 신설. 노조 설립단계에서 실시되는 비일상적인 교육

이나 개인 면담은 명백히 반노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반노조 의사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함.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부당노동행위 구

제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조사관을 현장으로 파견토록 함.

- 노조 설립단계에서 사용자가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 외주화, 사업장 이전, 경기변동 등

의 내용으로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집체교육, 회의, 개

인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제함.

-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전문가 지원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

록 하는 노조 설립 컨설팅 절차 혹은 단위를 노동위원회 등에 신설할 것을 검토함.

- 장기 과제로서 ‘복수노조 교섭창구제도’와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등이 단결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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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방향

본 연구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관리자 또는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노동자에 의해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및 여타 인권의 침해 실태와 

양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규제 및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 기초하여 상기 연구목적을 추구했다. 

첫째, 노조 적대적 태도에 기초한 행위는 그로 인한 상호작용 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인

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둘째, 의도적인 노조 결성 억제는 단기적으

로 기업의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국민경제와 사회통합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셋째, 일부 사용자와 전문가는 노동기본

권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노조 조직화 시도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반노조 

행위 매뉴얼을 비공식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해왔다. 요컨대, 노조 적대적 태도와 행위는 

불법과 탈법적 전략에 기초하며 개인과 사회에 위해를 가하므로, 국가의 제도 개혁과 정

책 개입을 통해 방지 및 규제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설립 방해 시도와 이를 주도하는 주체들에 대한 인권침

해 행위는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해 규율돼 왔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

조항은 1953년 노동법 제정 시 도입되어 1963년 부분적으로 개정된 후 지금까지 큰 틀

의 변화 없이 유지됐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된 논의는 

2010년대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소영 2011; 김희성, 2014; 이승길, 2014; 강성태 

외, 2015; 2016; 김홍영, 2016; 박종선, 2017; 방준식, 2019).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

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내용과 적용이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는 것

을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조합 측에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노동

행위로 입증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있고, 사용자 

측에서는 노조 측에게도 부당노동행위 적용이 필요하며 현행의 형사처벌 조항이 과하고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들을 통해 제기되는 제도상의 빈틈과 문제점을 고려하고자 했다. 나아가 현행 다양한 현

장조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인권침해의 양상과 실태를 드러내고 

이를 포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상의 배경 인식과 연구 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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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했다. 먼저, 노동기본권 법․제도 전문가와 사회조사 전문가가 협업을 수행했다. 노

조 적대적 행위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결과이자 노동현장의 환경으로부터 맥락적으로 영

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의 사회조사가 필요하

다. 또한, 노동기본권 친화적인 규범과 관습을 적합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법․제도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상의 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학문 분과의 경계를 

넘어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상급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결망에 기반하여 

조사를 수행했다. 노조 적대적 행위는 합법·탈법·불법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경우가 상당

수이며, 은밀하게 진행되어 증거가 남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노조 적대적 행위

에 대한 조사는 그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에게 체화된 ‘현장 특수적 지식’을 발굴하

여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

자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조 결성에 함께 참여한 노조상급단

체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조력과 매개가 요구됐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다양한 규

범들에 대한 비교 검토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은밀하게 자행되는 경우가 

많은 노조 적대적 행위를 규제 및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밀한 규범의 설계가 필요하

다. 그 때문에 국제 규범 및 미국과 일본 등 유사한 조건의 다른 국가 법체계에 대한 풍

부한 검토를 통해 대안 설정을 위해 필요한 개념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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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여기에서는 ‘개인의 노동조합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기존 노동조합의 

주도로 신규 조직이 건설되는 진행되는 과정’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를 제시

한다. 요컨대, 각각 노동조합 서비스의 ‘수요’ 측과 ‘공급’ 측에 초점을 둔 연구 흐름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본 연구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노동조합 수요’에 초점을 둔 연구, 즉 노동자 개인의 노동조합 가입 결정 요인

과 관련된 연구 흐름은 ‘어떤 노동자들이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질문과 관련된 연구는 20세기 초반 (노동)경제학 영역에서 먼저 

형성됐으며, 이후에 경영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로 확산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이 분야에서 산업화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내

용, 즉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chnabel, 2012). 

첫째,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간부문 노동자들보다, 그리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일할수

록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 둘째, 비정규직의 증가 등 고용구조 불안

정성의 증대는 국가 수준 노동조합 조직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가 노조 조

직률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하지만, 오늘날의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 넷째, 경제성장률 증가 등 경기가 활성화되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확률이 더 커진다. 다섯째, 겐트시스템, 노동조합의 미조직 사업장 접

근 권한 등 노사관계 관련된 제도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

을 준다. 여섯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서비스부문 고용 비중의 증가, 국가 경

제의 개방 확대와 세계화 등은 노동조합 조직률에 직접적으로 인과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거나 지극히 제한적으로 영향만 준다. 이는 한국에도 대부분 적용된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공급’에 초점을 둔 연구, 즉 기존 노조가 미조직 노동현장에 신규 

조직을 목적 의식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 흐름은 전 세계화된 노동조합운동의 

쇠퇴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이 연구 흐름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산업화된 국가 대부분

에서 조직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노동조합이 재활성화(revitalization)하기 위

해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색하는 논의의 결과물이다. 이른바 ‘조직화로

의 전환(organising turn)’ 이후 20여 년에 걸쳐 제기된 연구를 종합한 바는 다음과 같

다(Heery, 2015). 먼저, 오늘날 대부분 산업화된 국가에서 조직화 전략은 노동조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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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우선적인 방침이 됐다. 각국 노동조합운동은 조직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

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조직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

는 조직화 사업은 남성 제조업 노동자 등 전통적인 노동조합 참여자가 아니라, 여성, 이

주민, 서비스고용 등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새

로운 대상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혁신이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사회운동 노조주의, 지역

공동체 노조주의, 조직화 프레이밍, 조직화 스케일 상승 등 새로운 전략 체계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짓는 제도주의와 행동주의의 변증

법적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 ‘사용자의 반노조 태도’가 노동조합운동의 성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도 새롭게 주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Milkman & Voss, 2004). 다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미국 상황에 한정됐다. 노사관계 문화가 미국과 유사하다고 평

가받는 영국만 하더라도 노조 조직화 캠페인에 대해서 ‘사용자의 반응’이 부정적이기보다

는 오히려 긍정적이었고 일부는 노조 가입을 독려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Simms et al., 

2012). 아래에서는 먼저, 각 연구 흐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

러한 연구 결과가 한국의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본 연구에 주는 시

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가. 개인의 노동조합 가입 결정 요인 관련 연구 

개인의 노동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거시적 요인, 제도적 요인, 미시적 요인 세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경기주기 요소들과 산업, 직종, 직무, 고용형태 등 구조적인 변

화 등이 거시적 결정 요인이라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제도, 사회적 보호 제도, 일․생활 

균형제도 등 노동조합 가입의 직․간접적인 배경과 원인이 되는 제도적 요인들이 있다. 미

시적 결정 요인은 개인적, 직업적, 기업 특수적, 소득, 태도, 사회적 가치관 등을 포함한

다. 

요인들이 각 차원의 정형화된 변수로 대변되기도 하지만 학문 분야와 분석 단위에 따

라 어떤 요인은 다른 차원으로 변별되기도 한다. 가령 국가단위 비교분석에서 ‘노동조합’ 

변수에 담긴 조직적 특성은 제도적 혹은 미시적 요인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개인단위 

연구에서는 노조 특성은 구조적 혹은 제도적 영향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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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단위 분석에서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면, 결정 요인으로 이미 일반적 설

명력을 획득한 변수들이라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으며, ‘자녀 유무’, ‘자녀 연령’, ‘돌봄 

지원 제도’ 등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Kirton(2005)은 여성의 노조 

가입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가족, 노조, 일, 페미니즘)를 제시하면서 영국의 주요 노

조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다.

노동조합 가입은 단기와 장기에 따라, 국가와 산업 특수성에 따라 변동과 추세를 보인

다. 단기간의 노동조합 가입 결정 요인을 찾고자 할 때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며, 요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한다. 노동조합 성장과 침체의 장기적 결정력은 시계

열 자료를 토대로 구조적 인과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11쪽 <부표 

1> 참조).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심리·사회적 동기, 조직문화(기업과 노동조합), 가족관

계, 사회적 규범, 정치공학 등 계량 연구에서 ‘설명할 수 없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미시

적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 결정 요인에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가입’을 무엇으로 측정

할 것인가도 논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 분석, 국가 간 횡단 비교분석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 수(union membership), △노동조합 조직률(union density)을 사용한

다. 개인의 노동조합 가입 결정 요인처럼 미시적 연구에서는 대체로 ‘기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다.1) 

노동조합 가입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설명변수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대표적 가설과 이론들로 △비용편익 이론 △사회관습 모형 

△좌절-공격 접근 △합리적 선택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 △경기순환 모형 △대체 가설

(substitution hypothesis) △포화 가설(saturationist hypothesis) 등이 있고, 이 외에도 

△강화 효과 △위협 효과 △신뢰 효과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산업화된 국가들의 노동조

합 조직화와 관련된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2)

노동경제학 관점에서는 조직화를 두고 노동조합과 피용자 간의 비용편익 관계로 분석

해왔으나 이는 다수 국가에서 ‘무임승차’ 문제, 즉 노조의 대부분 서비스가 모든 종업원

1) 반면 상당수 미국의 연구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선거에서 피용자의 투표행위를 종속변수로 사

용한다. 이 경우 단체교섭, 협약, 고충처리절차 등 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까지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의 노조 조직화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Wheeler & McClendon, 

1991; Schnabel, 2002).

2) 이하의 서술은 Schnabel(2002), Schnabel(2012)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Schnabel은 10년에 걸쳐 서

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노동조합 조직화 결정 요인 관련 연구를 취합,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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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적용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노조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해

야 할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한 게 사회관습 모형(social custom theory)이

다(Schnabel, 2002: 2012). 사회관습 모형(Booth, 1985; Naylor, 1990)은 종업원은 노

조 소속감과 평판에서 효용(편익)을 찾으며, 노조는 조합원 수의 최소 임계점을 달성하면 

무임승차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노동경제학이 다루는 사회관습 모형은 정

치학과 사회학 등 다른 분과 학문에서 접근하는 가치관, 생산양식, 계급의식, 작업장 노

동력 구성, 정치적 배경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양적 연구의 이론적 가설은 ① 경기순환과 노조 성장･침체 간의 거시적･구조적 

요인 ② 개인적 요인(횡단면 혹은 패널 연구로 분석) ③ 제도적 요인(조직화에 영향을 

주는 제도 환경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Schnabel, 2012: 3-5).

1) 거시적·구조적 요인

거시적 요인에 주로 쓰이는 변수는 임금(명목임금)과 가격변화(물가상승), 고용률, 실

업 등이다. 여러 계량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정형화된 사실은 국가 수준의 노조 조직률

이나 조합원 수의 증가는 ‘경기 순행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용률, 가격. 임금상승은 조

합원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실업은 조합원 수를 감소시킨다. 많은 서구 국

가에서 실업률 감소가 조직률 안정화에 기여하였다(Carruth & Schnabel, 1990 ; 

Schanbel 2012). 이 외에 구조적 요인 중에서 주목할 것은 △제조업에서 서비스로의 고

용 이동 △기업규모의 감소 △공공부문 고용의 변화 등이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제조부문 비중 감소와 노조 조직률 하락(Blaschke, 2000; Lee, 

2005), 서비스부문 고용률과 조직률 간의 부적 관계(Checchi & Visser, 2005) 등이 검

토되었다. 그런데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국가 수준 산업부문의 구성 변화가 노조 조직률 

변화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다(Schanbel, 2012). 다음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와 잠재적인 조합원 수 간에는 양적 관계(Fitzenberger et al, 2011)가 있으며, 공

공부문 고용과 조직률의 관계도 양적 관계이다(Blaschke 2000; Visser 2002; Scruggs 

& Lange 2002; Checchi & Visser 2002; Schnabel & Wagner, 2007, Kirmanoğlu & 

Başlevent, 2012). 그렇지만 장기 추세로 보았을 때 공공부문 고용이 조직률을 안정화하

는 데 항상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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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요인

성별, 고용형태, 외국인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고숙련 노동자, 인구 고령화가 노동조

합 조직화와 관련되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돼왔다. 예상되

었던 가설은 여성, 비정규, 외국인 노동자, 사무직(대비 생산직), 고숙련, 인구 고령화가 

모두 노조 조직화에 부정적 요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량적 실증 연구는 반드시 그

렇지는 않다는 결과를 제시한다(12쪽의 <부표 2> 참조).

먼저, 젠더와 조직화의 관계는 국가마다 다르며,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여성 고용 비중 증가가 노조 성장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양상은 여성 

비정규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젠더 관점에서 여성의 노조 태도 결정 요인을 분

석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하다. 즉, 노조 조합원이 되기는 ‘여성’으로서의 선택보다 훨씬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복잡하게 결정된다(Schur & Kruse, 1992; Cotton & Mckenna, 

1994; Chang, 2003).

한편, 고용형태와 관련해서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정도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Yerkes& Visser(2006)는 전일제와 파트타임 노동자 간에 조직화 격차가 있다

고 보았다. 그러나 둘 간에 부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보고(Ebbinghaus et al., 2011)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Schnabel & Wagner, 2007)는 상반된 분석 결과가 동

시에 존재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조직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Schnabel & Wagner(2007)

는 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Brady(2007)는 오히려 양적 관계에 있

다는 결과를 냈다. Schnabel(2012)은 이 주제에 대해 계량적 근거가 많지 않다고 유보

적 입장을 보였다. 

다음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조직률과 관련되어 Ebbinghaus(2006)는 1996년 서유

럽의 민간부문 사무직 노동자가 생산직보다 노조 조직률이 낮다고 분석했지만, 이후 연

구에서는 혼재된 결과가 나왔다(Schnabel & Wagner, 2007). 고숙련 노동자와 조직률의 

관계도 계량적 증거는 일관되지 않다. Kirmanoğlu & Başlevent(2012)는 교육 연수와 

노조 조합원으로서 잠재성 간에 선형의 양적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으나, Ebbinghaus et 

al.(2011)은 곡선 관계로 분석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Blanchflower(2007)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조 가입률이 낮아지지만, 공공부문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조 가입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Ebbinghaus(2006)는 유럽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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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조직률이 높아지지만, 은퇴 시에는 조직률이 하락한다고 했다. Blanchflower(2007)와 

Schnabel & Wagner(2007)은 ‘역U자’형 관계라고 보았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감소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성 변화는 조합원 수

와 조직률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국가나 시기별로 부분적 설명력을 보이거나 혼

재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즉 인구구성 변화가 노조 침체의 독특한 추세를 만드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Schnabel, 2012). 

다른 한편으로 개인주의적·탈물질주의적 가치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진 조직 특수적 

지향성이 노조 침체에 기여한다(Kirmanoğlu & Başlevent, 2012). 이런 점에서 노조의 

조직화 전략 방향이 중요하다.

3) 제도적 요인

개인의 노조 가입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인으로 △노조가 관리하는 실업보험 △종업

원평의회나 단체교섭구조와 같은 노조의 사업장 내 영향력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직

접투자 등과 같은 세계화 관련 제도들이 계량 분석 변수로 이용되어왔다. 

첫째, 노조가 관리하는 대표적인 실업보험인 겐트제도3)의 경우, 직접적으로 조직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와의 교호작용을 통해서도 조직률 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bbinghaus & Visser, 1999; Scruggs & Lange, 2002).

둘째, 노조의 작업장 접근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은 사업장 접근성이 높을수록 노동자

의 노조 가입을 증가시키며 조직률에도 양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bbinghaus & Visser, 1999; Brady, 2007; Checchi & Lucifora, 2002; Checchi & 

Visser, 2005; Ebbinghaus et al., 2011; Schnabel & Wagner, 2007).

셋째, 단체교섭구조와 관련하여, 중앙 집중적인 교섭구조가 조직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cruggs & Lange, 2002). 그렇지만 실제로는 둘 간의 관계에서 계량적 증

거는 혼재하며, 단체교섭 탈중앙화와 장기적 추세는 대규모의 탈조직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Schnabel, 2012).

넷째, 세계화 관련 제도가 노조 조직화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3) 국가 수준의 실업보험 관리에 노조가 참여하도록 하고, 보험 수혜에서 비노조원에게 불이익하게 처우

하여 노조의 조직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실업보험제도. 현재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북유럽 

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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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는 논쟁적인 영역이며, 계량적 증거는 약한 양적 관계(Western, 1997), 유의미

한 관계가 없음(Scruggs & Lange, 2002; Martin & Brady, 2007; Sano & 

Williamson, 2008) 등으로 혼재된 양상이다. Schnabel(2012)에 따르면, 계량적 근거가 

보여주는 결과는 세계화가 노조 조직화 추세를 잠식하지 않으며, 조직화가 시장 탈규제 

제도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시장 재규제 역시도 개인의 

노조 가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조직화 침체를 설명하는 강건하고 정형화된 사실은 거의 없으며, 조직화 

침체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요인들을 깊이 있게 고찰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예상

되었던 가설 중에서 여전히 논쟁적이거나 재고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진국의 

조직률이 하락해도 조합원 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노조의 성장과 침체가 산업부문의 

구조적 변화와 인적 구성 변화 때문이라는 설명력은 기대보다 약하고, 세계화는 실재 조

직화를 침해하지 않으며, 중앙 집중적인 교섭구조와 조직화의 향후 관계는 계량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다. 

다만 그동안의 축적된 계량 연구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률과 조직

화의 장기 추세는 서유럽 국가 간에 상당히 다양하며 수렴 신호도 분명하지 않다. 둘째, 

노조가 관리하는 실업보험은 조직률 상승과 매우 높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갖춘 

나라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조직률 하락이 더 적었다. 셋째, 사업장의 노조 개입 영향력

은 조직률과 양적 관계에 있다. 넷째, 조직화는 경기순환에 순행적 관계이다. 다섯째, 대

부분 조직화는 공공부문 및 사업체 규모와 양적 관계에 있다. 여섯째, 젊은 종업원은 덜 

조직화 되지만, 그것이 항상 ‘역U자’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곱째, 세계화, 여성, 

사무직, 고학력이 조직률과 조합원 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여덟째, 탈중앙 교섭이 대규

모 탈조직화는 아니다. 아홉째, 개인주의,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이 노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열린 대답을 가진 질문이다.

요컨대 그간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내용도 불변의 것이 아니라 향후의 조직화와 관련

하여 노조가 대비해야 할 중요 쟁점들이다. 잘 조직된 인구집단의 은퇴, 공공부문 고용 

비중 감소, 비정규직, 사업체 규모의 평균적인 감소, 제도적 변화 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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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종속변수 : 조합원 증가 / 노조 조직률(Booth, 1983)

주요 설명변수의 유의도: ( )는 유의미하지 않음

물가
상승

명목
임금
증가

고용
증가

실업
조직
률
정체

정책
(친노
동)

노동
력구
성

추가변수

비율 변화

Ashenfelter/Pencavel(1969)
US 1904-1960

+ + _ +
가장 최근

경기침체기의 실업: +

Bain/Elsheikh(1976)
US 1897-1970

+ + _ _
정부활동(1937-47)

더미: +

Stepina/Fiorito(1986)
US 1911-1982

(+) + (+) _ (-) -
특정시점(경영실패)

더미

Bain/Elsheikh(1976)
UK 1893-1970

+ + (-/+) - 물가더미 > 4%: -

Booth(1983)
UK 1895-1980

(+) + (-/+) +

Carruth/Disney(1988)
UK 1896-1984

+ - + - (-) (+)

Armingeon(1989)
Germany 1951-1987

+ + +

Schnabel(1989a)
Germany 1955-1986

(+) + + (-/+) -

Carruth/Schnabel(1990)
Germany 1956-1986

+ + + = -

Scharpe(1971)
Australia 1907-1969

실질임금증가
-

+ - - 노동입법 더미: +

Bain/Elsheikh(1976)
Australia 1907-1969

(+) - - - - 노동입법 더미: +

Borland/Ouliaris(1994)
Australia 1913-1989

실질임금증가
-

+/- - 조합원 수 정체: +

Van Ours(1992)
Netherlands 1961-1989

- (-) - 노동소득률 변화: +

Berg(1995)
Netherlands 1948-1986

- - +
파업수 : +

사회보장급여율: -

주: +/-는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부정 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

출처: Schnabel(2002) p.12.

<부표 1> 노동조합 성장의 선택-시계열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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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종속변수 : 노조가입

주요 설명변수의 유의도 : ( )는 유의미하지 않음

성
연령/
경력

인종/
민족

교육
화이
트칼
라

파트
타임

공공
부문

사업
체
규모

소득
좌파
시각

추가변수

Scoville(1971)
US 1966; 개인(1,535)

f(-) +
흑인
(+)

(-) +
산업, 지역
더미

Schmidt/Strauss(1976)
US 1967; 전일제(912)

m+ (-)
백인
(-)

- + 지역 더미

Antos et al.(1980)
US 1976; 생산직(38,132)

f- +
유색인
+

- - - + +
SMSA: +
직업, 산업
더미

Bain/Elias(1985)
UK 1975/76: 개인(30,281)

m+ +/- - - - + +/-
업종별노조
조직률: +
지역 더미

Ingham(1995)
UK 1992: 개인(627)

(-)
British
(+)

(+) -
친척조직화 : +
조직률 인지: +

Goerke/Pannenberg(1998)
UK 1991: 노동자(517)

(-)
유색인
(+)

- (+) +
파트너 노동
선호: +

독일 1993: 개인(1,304) (-)
외국인
(+)

(-) - + (+)
파트너 노조
조합원: +

Windolf/Haas(1989)
독일 1980s: 노동자(2,510)

f(-) (+) - - + + +

부친 생산직
노동자: (+)
미혼: - ;
노조신뢰: +

Lorenz/Wagner(1991)
독일 1985: 전일제(2,454)

f- (+)
외국인
(+)

- - + +/- +
일자리만족도:

(-)

Fitzenberger et al.(1999)
독일 1985/89/93
노동자(2,403)

f(-) +
외국인
(-)

(-) - (-) (+) + (+/-) +
기혼: (-);
산업더미

Deery/De Cieri(1991)
호주 1987: 노동자(862)

m(+) (+) (-) - - + +

배우자 조합원:
+

부정적
노조이미지: -

Christie(1992)
호주 1984: 피용자(1,316)

f- + (+) - +
직업, 국가
더미

Berg/Groot(1992)
네덜란드 1988: 개인
(2,589)

m+ +/-
외국인
(-)

+ - + + +/-
임시직: -
임금만족도: -

네덜란드 1987: 노동자
(5,266)

m+ +/- + - +
로마 카톨릭: -
무자녀: -

주: +/-는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부정 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

출처: Schnabel(2002) p.18.

<부표 2> 노조 조합원 증가의 개인 수준 선택 횡단면 연구 요약



- 13 -

나. 노조의 목적 의식적 신규 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 

1980년대 후반 영미권 국가에서 노조 조직률의 감소 추세가 본격화되기 시작됐다. 이

를 계기로 기존 노조운동을 어떻게 재활성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해졌

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운동의 약화는 영미권을 넘어 산업화된 국가에서 일

반화됐다. 이에 따라 이른바 노동조합 재활성화 접근(union revitalization approach)은 

상대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안정적이고 노동보호제도가 강력한 국가라고 인식됐던 독

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중요한 의제 설정자로 자리하기 시작

했다. 한편, 최근 노조 재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는 ‘조직화 전략’에 집중되고 있다. 

1) ‘조직화로 전환’ 이후 노동운동의 변화

1980년대 중후반 본격화된 노동조합 재활성화 접근이 2015년경 약 30주년을 맞으면

서, 이를 기념하여 기존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Heery 2015; 

Ibsen & Tapia 2017; Murray 2017). 이러한 성찰 작업은 비슷한 결론을 제시했다. 요

컨대 지난 시기의 연구를 통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증가했지만, 노동

운동 재활성화 혹은 혁신의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불분명하다

는 것이다. 먼저, Ibsen & Tapia(2017)에 따르면, 오늘날 산업화된 국가의 노동조합운동

의 재활성화 전략들은 ‘조직화 모형(organising model)’으로 수렴되고 있다. 오늘날 조직

화 모형은 그것이 처음 시작된 호주와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독일

과 북유럽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노동조합운동에서도 일반화되었

다. 그런 한편으로, 모든 국가에서 통하는 노동조합 재활성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존재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친화적인 제도적 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회운동세

력과 연합을 건설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Heery(2015) 1990년대 ‘조직화로의 전환(organising turn)’ 이후 노동운동

의 변화를 성찰하며 유사한 결론을 제시한다. 즉, 조직화로의 전환은 그것이 처음으로 천

명된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의 전략적 전환이었으며, 오늘

날 노동조합운동 최상위 수준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활동의 기원이자 그 활동들의 결과

다. 한편, 조직화로의 전환 이후 많은 노동조합에서 신생디칼리즘(neo-syndicalism)이라 

명명할 수 있는 행동 지향적 태도가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의 노동조합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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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됐다. Murray(2017)도 ‘노동조합의 혁신(union 

renewal)’과 관련된 연구를 돌아보며 유사한 결론을 제시했다. 지난 30년간 전개된 노동

조합의 혁신 관련 연구는 △노동조합 전략의 현대화 △노동조합 구조와 조직화 기술의 

재설계 △집합행동 레퍼토리의 갱신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한 탐색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혁신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출현하고 있지만, 각 범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백한 대답을 거의 얻지 못했다. 

그런 한편으로, 다수 연구가 노조운동 혁신에 있어 리더십의 전략적 역량(strategic 

capabilities)이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이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2) 노조 조직화 전략의 국가별 다양성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이 조직화 전략을 최우선적인 방침으로 두는 경향이 활성

화되긴 했지만, 조직화 전략의 세부 내용은 각 국가의 조건과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고 

다양했다. Gumbrell-McCormick & Richard Hyman(2013)은 유럽 10개국 노동운동에 

대한 사례 연구와 활동가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조직화 모델의 실천이 구체적

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했다.4) 

첫째,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노르딕 국가에서는 가장 최근에 와서야 조직화 전

략을 수용했다. 겐트시스템을 기반으로 견고하게 유지되던 조직률이 최근 실업급여체계

가 변화하면서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에서 조직화 사업은 주로 청년, 그

리고 일부는 외국인 및 소수민족에 집중되고 있다. 청년들의 노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생이나 실습생들에게 조합비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정책을 도입했고, 노동조

합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일종의 ‘클럽’을 만들기도 했다.  

둘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중부유럽 국가의 노동조합은 모두 조직

률 감소와 조합원 고령화, 그리고 여성, 비정규, 소수민족의 과소대표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독일의 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는 조직화 모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를 바

탕으로 유통, 콜센터, 교회, 여타 서비스부문 등의 조직화를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조직률

의 상승효과는 별로 없었다. 독일의 금속노조 이기메탈(IG Metall) 역시 조직률 하락 추

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조합원 증대를 위한 공세적 전략’을 선택했다. IG Metall은 파견

4) 이하의 내용은 이주환(2017)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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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인 견습공이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요구하는 사업인 ‘인계작전

(Operation Übernahme)’을 추진하여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오스트리아의 민간부문노조 GPA-DJP5)는 유통업과 콜센터에서 조직화 및 제도 개선

에 성공했고,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work@flex’를 출범시켜 상당수 노동자

를 조직했다. 벨기에에서는 청년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실업보

험기금을 노동조합이 관리하기 때문이고(겐트시스템), 부분적으로는 작업장에서 노조가 

존재감이 높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기존 노조연맹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하 

조직들(FNV Jong, CNV Jongeren 등)을 만들었고, 다업종노동조합(FNV Bondgenoten)

을 건설해 저임금, 이주,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를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6)

셋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가 노동조합의 주요 조직화 대상은 청년 불안

정 노동자였다. 프랑스의 노동조합총연맹 중 하나인 CGT는 2003년 청년조직(CGT 

Jeunes)을 만들었고, 일찍이 1970년대부터 파견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을 건설해 패스트

푸드업체와 쇼핑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목할 만한 조직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7) 이탈리

아에서는 세 개의 전국 수준 노동조합총연맹 모두가 청년조직들(CGIL NIdiL, CISL 

FeLSA, UIL Temp)을 건설하여 12만 명을 조직하고 있다.8) 한편, 이탈리아의 CGIL은 

밀라노지역의 노동회의소를 불안정 청년 노동자를 위한 ‘원스톱센터’로 변경하여 직업을 

바꿀 때마다 노조를 바꿀 필요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넷째, 영국과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은 조직화 모델에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이다. 특

히 영국의 노동조합은 조직화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영국노총 TUC는 

1998년 ‘조직화학교’를 열어 조직가를 훈련하고 있다. 또한 운수일반노조(TGWU/Unite)

는 조직화 관련 부서에 100여 명을 채용하고 있다. 그 외에 영국일반노조(GMB), 영국공

공노조(Unison), 영국소매상인노조(USDAW) 등의 노동조합 역시 조직화전략을 골간 사

업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노조들은 조직화 모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존 

조직을 채우기(이미 합법성을 인정받은 노조에 미가입 노동자가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

5) 정식 명칭은 <Union of Private Sector Employees, Printing, Journalism, and Paper>이고 홈페이

지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s://www.gpa.at

6)네덜란드노조총연맹(FNV) 산하 <FNV Jong>의 홈페이지는 https://www.fnv.nl/cao-sector/jong이고 

네덜란드기독노조총연맹(CNV) 산하 <CNV Jongeren>의 홈페이지는 https://www.cnvjongeren.nl임.

7)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의 <CGT Jeunes>에 관한 설명은 https://fr.wikipedia.org/wiki/Jeunes_CGT

를 참조하시오.

8) 이탈리아노동총동맹(CGIL) 산하 <CGIL NIdiL>의 홈페이지는 https://www.nidil.cgil.it/이고, 이탈리아

기독노조연맹(CISL) 산하 <CISL FeLSA>의 홈페이지는 https://www.felsa.cisl.it/임. 1950년대 CGIL

에서 분리된 이탈리아노동연합(UIL) 산하 <UIL Temp>의 홈페이지는 https://www.uiltemp.it임 

https://www.fnv.nl/cao-sector/jong
https://fr.wikipedia.org/wiki/Jeunes_CGT��
https://www.nidil.cgil.it/�̰�
https://www.felsa.cisl.it/��
https://www.uiltemp.itD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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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 ‘미조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불안정한 기반에 노조를 새로 만들기’ 사이의 딜레마

를 겪었다. 그렇지만 비용편익분석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저임금, 여성, 불안정고

용 등 더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에게 자원을 집중하여 신규 조직을 건설하는 활동

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영국노총(TUC)은 2007년 ‘취약고용위원회’를 만들어 조

직화 방안 등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화 전략의 실체적 성과는 

분명하지 않다. 영국 노동운동의 조직화로의 전환의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극적

인 부활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조합원 수 감소 추세를 약화시키고 조직을 안정시킨 정도”

라는 것이다(Simms et al., 2012). 

아일랜드 노조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야 조직화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대 

규모의 일반노조인 아일랜드서비스산업전문기술노동조합(SIPTU)과 소매업 및 술집 종업

원을 대표하는 소매․술집․행정노동자조합(Mandate) 두 노조가 조직화 전략에 적극적인데, 

이들은 조직가로 여성, 청년, 이주민 등 조직대상과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채용하

여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미국식 방식을 추진했다. 또한 아일랜

드노총(ICTU)도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Union 

Connect’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지원하고 있다.9)

이상의 유럽 10개국 상황을 살펴봤을 때, 조직화 전략이 조합원 가입 증가나 내부 민

주주의의 측면에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

한 시도들은 약자들의 옹호자로서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 확실히 도움을 주

며,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노동시장 이중화를 향한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역시 분

명했다. 또한 조직화 노력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가는 많은 부분이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전략적 선택과 사업 수행의 결과에 달려 있었다.

3) 이른바 ‘사용자의 반대 행동’이라는 요인

노동조합 조직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 반대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 

즉 ‘노동조합 조직화에 대해서 사용자의 반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연구

들도 일부 진행됐다. 현대적 맥락에서 이러한 질문을 다룬 중요한 초기 연구는 2000년

대 초반 미국에서 나왔다(Bronfenbrenner, 2000; Bronfenbrenner & Hickey, 2004; 

Logan 2002; 2006). 이 시기 미국의 연구들은 노조에 반대하는 사용자들이 변호사 등 

9) 유니온커넥트 웹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connectuni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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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노동조합이 노동현장에서 

추진하는 교섭대표권 획득 선거 과정을 어떻게 목적 의식적으로 방해하는가에 초점을 두

었다. 또한, 그러한 사용자의 반대 행동이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의 연구는 미국 이외에서는 사실상 발견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노조 반대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은 기업단위 노사관계에 기초한 국

가에서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기업단위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상대적으

로 빈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개별 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자들이 선제적으로 노조를 억제할 유인이 형성된다. 미국에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공

세가 두드러진 것은 이러한 기업단위 노사관계 맥락에서 해석돼왔다.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이나 일본 등 기업단위 노사관계에 기초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미국

에서만큼 사용자의 반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imms et al., 

2012; 본 보고서 6장의 일본 사례 참조). 

예컨대 Simms et al.(2012)는 21세기 초 10년 동안 진행된 영국에서의 노동조합 조

직화 캠페인의 과정과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영국의 사용자들은 조직화 시도에 

대해 △노조 파괴 전문가를 채용한다든가 △지체 및 전환 전술을 사용한다든가 △노조와 

법률적 다툼을 벌이는 등의 반노조주의적 반응을 훨씬 덜 보인다고 결론을 제시했다. 이

들은 영국에서 미국보다 반노조 전략이 발전하지 않은 이유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

영상 의사결정 참여를 수용하는 영국의 기업 문화 △노조 건설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미

국에 비해 적다는 점(예컨대 노조 결성 후의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미국보다 훨씬 적음) 

△노조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적어졌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렇지만 영국에서도 일부 사용자들은 반노조 전술을 사용한다. Simms et al.(2012)

는 조직화 사례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이를 △진압: 해고위협 등 △대체: 노사협의회 설

치, 평판이 안 좋은 임원의 해고, 임금인상 등 △지체(awkward stuff): 질질 시간을 끌

어서 노조를 포기하게 만들기) △제2의 노조 건설(tame stuff): 친사용자적 노동자로 구

성된 복수노조 만들기 △노조 파괴 컨설턴트(법률가, 사용자단체 등) 활용 등으로 구분했

다. 

한편, Logan(2002)의 연구는 1940년대 형성되어 1970~80년대에 급성장했고, 1990

년대에 이르면 수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한 미국 반노조 컨설턴트 산업의 메커니즘을 순

차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반노조 운동(union-free movement)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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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컨설턴트는 교섭대표 선거에 맞닥뜨린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시했다. 

첫째, 노조가 현장 노동자 조직화 캠페인에 착수하자마자 반노조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

다. 즉, 교섭대표 선거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전략적 목표다. 둘째, 교섭

대표 선거 캠페인의 시작을 막지 못했다면, 이를 추진하는 조직활동가를 –법에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협박하고 괴롭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다양

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노동자들이 수권카드(Union Authorization Card)10)에 서명하

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셋째, 조직화 캠페인을 억제하기 위해 절차 규정을 활용한

다. 예컨대 미국에서 노조 조직화를 확정하는 교섭대표 선거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용

자는 연방노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노동자들의 성명과 주소 등의 명단을 노조에 제공해

야 한다. 이와 관련해 컨선턴트들은 노조에게는 불투명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그리고 노

동자들에게는 그러한 명단 제공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선전하도록 권한다. 

물론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행동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한다. 

넷째, 그럼에도 교섭대표 선거 실시가 본격화된다면, 컨설턴트들은 현장의 노동자 중

에서 반노조 성향과 친노조 성향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관리자와 현장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열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제시한다. 특히 컨설턴

트들은 사용자의 반노조 지시를 은밀하게 수행하는 중간관리자가 10~20명의 현장 노동

자들 –노조의 교섭대표 선거 캠페인의 대상자들- 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

준다. 마지막으로, 교섭대표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경우, 노조 관련 성향 구분 자료

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친노조 성향 노동자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직무로 배치전환을 하고, 중립 성향 노동자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특정 장소에 고

립되게 만들라고 안내한다. 또한, 조직활동가나 친노조 성향의 노동자와 관련된 악의적인 

소문의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컨설턴트들은 노동자들의 성

향을 식별하고 교섭대표 반대 투표를 조직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 및 교육한다. 이들

은 편지, 신문, 비디오 등 비대면 의사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노동조합을 파업, 폭력, 분

쟁, 불안 등과 연결짓도록 한다. 또는, 기업 이전과 실업, 건강보험 지원 축소 등이 노조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린다. 그리하여 공포와 혼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립 성향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도 대로 움직이게 한다.  

10) 미국에서는 잠재적 단체교섭 단위의 구성원들이 노조가 제시하는 수권카드에 서명함으로써 교섭대표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단위 노동자의 30% 이상으로부터 

수권카드를 수집하면, 노조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 교섭대표 선거 실시를 청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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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힌국 상황에 적용과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1) 한국 상황에 적용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 대부분은 한국의 상황에도 부합한다. 먼저, 노동조

합 가입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11) 첫째, 한국에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조합 조직률의 구조적 격차는 뚜렷하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이하, 노조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9.7%에 불과하지만,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68.4%에 이른

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별로 조직률은 △30인 미만: 0.1% △30인 이상 

100인 미만: 2.2%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8% △300인 이상: 50.6%로,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노조 조직률도 높다. 또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

가조사」(이하, 경활부가조사) 2019년 8월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7.6%인 데 반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3.0%에 불과했다. 즉, 민간부문

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노동자 

내부 구조적 균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청년층은 노조 가입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성의 노조 가입은 상대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를테면 전체 조합원 중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여성이 조합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경활부가조사 2005년 8월 자

료와 2015년 8월 자료를 비교하면, 전체 조합원 중 13.9%(24만 4천 명)였던 50대 이상

의 비중이 24.0%(57만 2천 명)로 10년간 10.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의 비

중은 같은 기간 19.9%(35만 명)에서 12.9%(30만 8천 명)로 7.0%포인트 감소했다. 한

편,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중 23.9%(42만 1천 명)였던 여성 비중은 

28.3%(67만 3천 명)로 4.4%포인트 증가했다. 요컨대 청년층에 대한 노조의 배제 또는 

청년층의 노조 가입 거부가 조직 확장을 위해 극복해야 장애물로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노조의 약화를 야기한다는 주장은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

로 한국 상황에서도 근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는 조직률 감소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 중 서비스업 종사자

11) 이하 개인의 노조 가입에 영향을 주는 양적 요인에 관한 내용은 이주환(2018)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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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경활부가조사 2005년 8월 자료와 2015년 8월 자

료를 비교하면, 전체 조합원 중 제조업 등 2차 생산부문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67만 3천 명)에서 32.4%(76만 9천 명)로 줄었는데, 서비스부문 종사자의 비중은 

61.6%(107만 9천 명)에서 67.6%(160만 4천 명)로 6.0%포인트가 증가했다. 특히 교육

과 공공행정 등 ‘기타 서비스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2005년 8월 9.6%에서 2015년 8월

에는 13.4%로 상승했다. 2차 생산부문의 조직률(13.8%)과 비슷해졌다.     

넷째, 노사관계제도의 변화는 이를 추진하는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수년에 걸친 노

조 조직률 또는 조합원 수 변동의 동학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왔다. 이를테면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73년 이후 1979년까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에 대한 엄벌을 규정한 ‘긴급조치 3호’ 등 박정희 군사정권의 

유신체제 아래서 이루어진 노동법․제도의 변화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유성재 외, 

2012). 2000년대 이후의 상대적인 노동조합 조합원 수 증가 추세 역시 공무원의 노동기

본권 보장, 기업 단위 복수노조의 허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등 법․제도 변

화와 결합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18년의 급격한 노동조합 조합원 증가도 마찬가지

로 노조에게 개방적인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의 제도 변화 맥락이 상당하게 작용한 것

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들도 한국의 상황을 설명

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노동

조합총연맹의 목적 의식적 실천에 따라 하향식으로 조직화 전략이 추진돼왔고, 점차 최

우선적인 방침으로서 자리를 잡게 됐다. 예컨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

총’) 경우 상대적으로 이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비정규직 전략 조직화 사업’을 

조직구조나 방침, 그리고 문화 등에 있어 골간화하는 실천을 추진해 왔다(김종진 외, 

2013). 그 결과 2018년 긍정적인 정치적 기회구조를 계기로 조합원을 급증시켜 제1의 

노총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에 조직화 사업을 선언했으나 실질적인 혁신은 지체해 왔다. 그러나 2018

년 ‘200만 조직화 전략’을 조직의 최우선 방침으로 내세우고 물적․인적 자원 투입 및 조

직구조 개편을 진행하는 등 최근에는 조직화 전략을 우선하는 실천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현미 외, 2019).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한국은 다른 선진 산업 국가들과 달리 조

직률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운동의 조직화 전략 강화에 따른 내부 혁신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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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황에 부합한다(노광표 외, 2019; 박종식 외, 2019; 박현미 외, 2019). 이를테면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조직화 전략 역시 전통적인 제

조업 남성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여성, 서비스직, 비정규고용 등 노동운동 입장에서 

새롭고 다양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그 결과 이른바 전투적 조합주

의와 사회적 조합주의의 전통적인 전략 논쟁을 넘어서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개발되고 

있다. 2010년 이후로만 한정하더라도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희망연

대노조가 출범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도적으로 보여준 지방선거 및 지자체 활용 전술, 정보통신사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건

설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적 실천, 이 외에도 도심제조업 노동자들과 특수

고용노동자들의 공제회 건설 추진이나 다양한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결합한 노동자지원센

터의 설립, 그리고 청년유니온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체성에 기초한 ‘유니온’들의 실험 등

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는 조건과 맥락에 적합한 조직화 전략의 구성

이 진행 중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사용자의 반노조 행위’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국적 맥락 이외의 영역에서는 찾기 어렵고, 그나마도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본 연구의 배경이 된 A컨설팅과 B

그룹 등의 사례에서 전사적 차원으로 진행된 부당노동행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미국 연구들이 제기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무노조 방

침을 고수해온 대기업의 조직화 시도에 대한 조사에 기초한다면(고용행정개혁위원회, 

2018; 박종식 외, 2019; 이주환, 미간행 원고), 한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전문가가 

결합하여 구성한 반노조 전략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예컨대, 노조 조직화 

시도에 대응하여 ‘조기 와해’ 또는 ‘점진적 고사’를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하는 B그룹의 

「그룹 노사 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다른 기업들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실현됐다(박종식 외, 2019). 또한, 무노조 방침을 고수해온 포스코에서 전국금

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가 조직화를 추진할 때 사용자 측이 추진한 메시지 전달 및 

현장 노동자 관리 전술은 앞에서 살펴본 Logan(2002)의 연구에서 제시된 메커니즘이나 

본 보고서의 제6장의 미국 사례에서 제시되는 방식과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었다(이주

환, 미간행 원고). 이를테면 조직화의 진행 단계별로 노조 측이 전개할 행동의 방향을 예

측했고, 그것이 미조직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행동을 선제적으로 전개

했다. 그러한 반노조 행동 방침은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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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도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2) 시사점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을 보다 종합

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사 방향과 분석 체계를 설계할 필요

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현장 조사에 앞서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 절차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부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동관계 법․제도는 미조직 노동자 개인

이 노동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조직화 세력과 반조직화 세력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 조직 등의 행동을 규율

하는 규범으로서 노동법․제도의 영향에 비추어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의

도와 실천을 맥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반노조 행위를 규제하는 부당노

동행위제도는 특히 주목의 대상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인 반노조 행위는 부당노

동행위의 적용 기준을 회피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노동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청과 그 

결과가 어떠한 조건과 추이에 있는지 검토했고, 제3장에서는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

건인 A컨설팅 및 B그룹 사건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용했으며, 법원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규정에 비추어 B그룹과 A컨설팅 측의 구체적인 반노조 행위들을 어떻게 해석했

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노동조합 조직화의 과정을 세분해서, 단계별로 조직화 세력 및 반조직화 세력의 

상호작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화 대상 미조직 노동자가 속한 기업체 규모나 

업종, 그리고 노동자 개인의 인적 속성별로, 그러한 실천이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해

석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나 업종, 그리

고 노동자의 직종이나 고용형태 등에 따라 조직률의 구조적 절벽이 존재한다. 요컨대 개

인의 노조 가입이라는 행위는 그 개인이 처한 조건과 맥락에 따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결심과 에너지의 정도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비공식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노조 가입하는 것과 이미 안정화된 노조가 존재하는 대기업의 정규직 

종업원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행동이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

조 조직화는 친노조 세력과 반노조 세력이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며 전개하는 역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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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공방의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의 구체적인 양상에 조응하여 노조의 조직화 전략이나 

사용자의 반노조 매뉴얼의 구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제4장과 제5장에 제시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설계할 시 반영하고자 했다. 즉, 노동

조합 조직화 과정을 △조직화 배경 단계 △조직화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진행 단계 △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단계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자의 특성별로 단계별 태도와 실천, 그리고 사용자의 공세에 대한 인식 등을 

범주화하여 비교했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재구성했다.

셋째, 노조 설립 시 인권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보호 규범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영역에서 개념을 빌려올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동조

합 설립은 노사관계법․제도 아래서 조직화 세력과 반조직화 세력 간의 전략적 상호공방

이 미조직 노동자 개인에게 미친 영향의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반조

직화 세력이 노조에 대한 공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규제 밖에서 행동을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사례의 연구 등은 반조직화 세력이 법․제도 전문가의 협조 

속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제도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개발해왔다는 점

을 드러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목적

으로 설정한 바대로 반노조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 부당노동행위제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규명해

야 하고, 그것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기준으로 적절하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규범 

및 개념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찾고자 제6장에서 국제노동기구의 규범,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업별 노사

관계체계인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했다. 또한, 집단적 노동관계가 

아닌 개별적 노동관계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활용되는 개념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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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과 절차

가. 연구의 방법과 내용

다음 장인 제2장부터 결론의 제7장까지 본 보고서는 △최근 노동조합 결성 및 부당노

동행위 관련 국내 통계분석 △B그룹과 A컨설팅 등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국내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분석 △최근 설립된 단위노조 간부

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침

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이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분석 △국제노동기구와 미국 및 일본

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침해 관련 규범과 정책 비교 △종합적인 방지 및 규제 대책에 

대한 권고 제시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노동조합 조직화 및 부당노동행위 추세와 양상을 살펴본다(제2장). 먼저,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

사」 등 국가통계를 분석하여, 2010년대 노동조합 조직 및 조합원 수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단결권 실현과 보호가 취약한 사각지대를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

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추이와 양

상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특히 노동조합 측의 노동위원회 판정 신청이 집중되는 △불이

익취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제81조 1호와 5호) △지배 및 개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제81조 4호) 등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기본권 보

장과 침해에 대한 구제가 상대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특정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출발하게 된 중요한 현실의 배경이자, 정치․사회적으로도 특별한 관심

을 받았던 B그룹과 A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제3장). 현재는 법적으로 단죄되었지만, A컨설팅과 B그룹의 노조 탄압 전략은 

한동안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A컨설팅의 전 대표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

서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2) 그러나 두 사건은 잘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인명 피해를 남겼다. 본 연구에서는 두 사건의 법

원 판결문 등에 대한 문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전문가가 어떻게 노동법․제도

12) 한겨레신문, 2015년 6월 26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976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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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각지대와 법원의 관습적 판단을 활용하여 노조 결성 행위를 억압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특히 법원의 역할에 주목하여 향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명할 것이다.  

셋째, 최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기업노조와 초기업노조 산하 하부조직) 간부 306명의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제4장). 최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과 초기

업단위노조 산하 조직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배경과 계기는 무엇이었

으며 △설립 진행 과정은 어떻게 전개됐고 △설립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등

을 확인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설립 시 단계별로 행위자들에게 영향

을 준 요인을 구분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의 공세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노동현장의 맥락

이나 개인의 인적 속성에 기초하여 응답 내용을 범주화하고 비교 분석할 것이다. 그로부

터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실천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각 행위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과 맥락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넷째, 최근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노동자와 활동가 36명을 대상으로 진

행한 심층 면접조사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제5장). 면접조사는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

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노동조합 기업단위조직 

임원과 간부, 그리고 이들과 협력한 노동조합상급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등을 

대상으로 했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노조 설립 시 △노사 간 관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관계 △노조와 정부기관 간 관계 

△노조와 시민사회 간 관계 등에서 어떠한 공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고, 반노

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활용하

는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할 것이다. 면접조사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화의 단계와 

절차를 개념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며, 그러한 단계별로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노조 전략과 전술의 묶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재구성하여 제시할 것이다. 

다섯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규범과 미국 및 일본의 

정책을 문헌을 통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제6장). 먼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관련 ILO 기본협약 등과 관련된 논의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단결권 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된 함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업

단위 노동조합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의 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그리고 

이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체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정책 개선 방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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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공격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경험은 특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의 분석 내용에 종합하여 노조 설립 시 인권침해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행동 방침을 권고한다(제7장). 제2장부터 제5장까지 제시되는 실태 분

석 결과, 그리고 제6장에서 제시되는 ILO의 규범 및 외국의 정책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 등을 통합하여, 현재 한국의 조건과 맥락에 적합한 과제를 권고한다. 본 연구는 

특히 사용자의 의도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반조합계약이나 교섭해태 등 상대적으로 노조 

측의 채증이 쉬운 형태보다는,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확인이 어려운 형태로 진행

되고 있고, 나아가 최근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이 아니라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개인

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법․제
도와 행정체계에서 이른바 ‘반노조 괴롭힘’ 등에 대한 개념화와 공론화가 구체적으로 진

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나. 연구의 수행 단계와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그림 1-1] 참조). 먼저, 연구계

획 단계에서는 노동법․제도 및 노동조합 관련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내부 논의를 진행하

여 영역별로 연구의 세부적인 방향을 확정했다. 또한, 조사설계 단계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 영역별로 연구자들이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조합상급단체 활동가 등으로부터 자문과 협조를 받았다.

다음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는 앞에서 확정된 연구 방향 및 조사계획에 따

라,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수집하고 영역별로 연구진이 분석을 진행했다. 이러한 분석 결

과를 토대로 과제와 방침 도출 단계에서는 연구진의 내부 논의를 통해 △법․제도 개선 

과제 △행정체계 개선 과제 △노사 행위자에 대한 권고 등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향후 관련 전문가와 현장활동가가 참여하는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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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내용

1
연구
계획

‣ 연구계획서 작성 - 연구 목적, 내용, 방법 등 계획 수립

방향 설정 및
내용 도출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과제 적절성과 방향 검토

‣ 연구진 내부 논의 - 영역별 세부 연구내용 확정

2
조사
설계

‣ 조사계획 수립 - 조사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
영역별 조사계획,
실무적인 진행계획

등 확정
‣ 현장자문단 검토

- 활동가의 내용 검토 및 실무적인 지
원

‣ 연구진 내부 논의 - 조사 대상 및 항목 등 확정

3
자료
수집
분석

‣ 문헌 수집과 분석 - 선행연구, 주요 사건 판단 자료

다양한 원천의
자료 수집 및 분석

진행

‣ 통계 수집과 분석 - 노동조합 및 노동위원회 통계자료

‣ 면접 수집과 분석 - 최근 노조 결성을 주도한 주체들

‣ 설문 수집과 분석 - 최근 결성된 노조의 간부들

4
정책
방안
도출

‣ 연구진 내부 논의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 작성
노조 결성 시
인권침해 방지 및
규제를 위한 과제

도출

‣ 최종 자문회의 -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의 참여

‣ 정책 과제 정리
- 노조 설립 시 인권침해 방지 및 규제
를 위한 정책 과제 도출

5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그림 1-1] 연구수행의 단계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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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제2장에서는 국내 노동조합 조직 및 조합원 수와 부당노동행위 접수 및 처리 추세와 

특징을 살펴본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국가통계를 분석하여, 2010년대 노동조

합 조직화 추세의 특징과 상대적으로 단결권 실현이 취약한 사각지대를 확인한다. 다음

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근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양상

과 특징을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노동자

들의 단결권 보장은 개선되고 있지만, 저임금 및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책의 효과가 이들에게 닿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상대적으로 채증이나 증명이 어려운 

불이익취급이나 지배 및 개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적 노

동관계가 아니라 개별적 노동관계의 영역으로 무대를 옮겨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하고 있는 것 같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인사경영권을 활용한 노조 임원 및 조합원 개인

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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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조직화 추이와 특징

노동조합 조직화(unionization)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의 설립과 이

를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Raelin, 1989). 노조 조직률은 사회·정치적인 부분에 있어 노

동조합의 영향력과 더불어 노동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노조 조직

률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이

하, ‘노조조직현황’)이 등이 있다. 해당 자료는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파악하여 노동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및 노동조합  운영·활동 분석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 또 다른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

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이하, ‘경활부가조사’)가 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임

금노동자의 속성별로 노동조합 가입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가. 다른 나라와 비교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국가 수준 노조 조직률 현황을 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조조직현황 자료

[그림 2-1] 국가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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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본, 미국, 영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그림 2-1] 참조). 일본,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최근에 증가 추세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고용노

동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1년 10.1%에서 2018년 11.8%로 약 

1.7%p 증가하였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2011년 17.6%에서 2018년 17.0%로 약 

0.6%p 감소하였고, 미국의 경우 2011년 11.8%에서 2018년 10.5%로 약 1.3%p 감소하

였다. 영국은 2011년 26.0%에서 2018년 23.4%로 약 2.6%p 감소하였다. 정리하면 

2017년 한국에서만 이후 노조 조직률이 상승하였고,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국가는 노조 

조직률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개인 속성별 추이

1) 성별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2010년 이후 남성보다 여성의 조직률 증가 추세가 더 빨랐다

(<표 2-1> 참조). 통계청 경활부가조사를 통해 성별 임금노동자 노조 가입률을 보면 다

음과 같다.1) 먼저, 남성 임금노동자 가입률은 2011년 14.1%에서 2019년 14.8%로 약 

0.7%p 증가하였다. 남성 임금노동자 가입률은 연평균 0.6% 증가하였다. 둘째, 여성 임

금노동자 가입률은 2011년 6.7%에서 2019년 9.2%로 약 2.5%p 증가하였다. 여성 노동

자의 경우 연평균 4.0%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 여성 임금노동자 조직률의 급증세가 

두드러진다.

1) 경활부가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노조 조직률과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의 노조 조직률은 조사 방

법과 표본 등으로 인해 신뢰도 이상의 차이가 있다(곽상신, 2012).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 고용노동

부 자료로는 분석할 수 없는 임금노동자의 속성별 노조 조직률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추

세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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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의 조직률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 경

활부가조사 2011년과 2019년 자료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2-2> 참

조). 먼저, 10대 임금노동자 노동조합 가입률은 2011년 1.0%에서 2019년 2.0%로 약 

1.0%p 증가하였다. 둘째, 20대 임금노동자 노동조합 가입률은 2011년 7.1%에서 2019

년 8.3%로 약 1.2%p 증가하였다. 셋째, 30대는 14.0%에서 2019년 15.1%로 약 1.1%p 

증가하였다. 넷째, 40대는 2011년 13.2%에서 2019년 15.7%로 약 2.5%p 증가하였다. 

다섯째, 50대는 2011년 11.5%에서 2019년 14.4%로 약 2.9%p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은 2011년 2.1%에서 2019년 3.9%로 약 1.8%p 증가하였다. 2010년대 들어 

다른 연령대는 1.0%p 남짓 증가하였지만, 40대와 50대는 2.0%p 이상 상대적으로 빠르

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p)
(2011-2019)

연평균
증감률

전체 10.9 11.6 12.5 12.5 12.4 12.0 12.4 12.5 12.3 1.4 1.5

남성 14.1 14.7 15.7 15.3 15.8 14.8 15.2 14.9 14.8 0.7 0.6

여성 6.7 7.4 8.2 8.8 8.0 8.3 8.9 9.4 9.2 2.5 4.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표 2-1> 성별 임금노동자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
(단위: %, %p)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p)
(2011-2019)

연평균
증감률

전체 10.9 11.6 12.5 12.5 12.4 12.0 12.4 12.5 12.3 1.4 1.5

10대 1.0 0.8 0.6 2.1 2.5 0.6 1.6 1.6 2.0 1.0 9.1
20대 7.1 8.2 8.2 9.1 7.2 8.6 9.1 8.4 8.3 1.2 2.0
30대 14.0 13.8 15.6 15.5 15.6 14.4 14.7 15.9 15.1 1.1 0.9
40대 13.2 14.5 15.1 15.4 15.3 15.2 16.2 16.2 15.7 2.5 2.2
50대 11.5 12.0 13.4 12.9 13.2 13.7 13.6 13.4 14.4 2.9 2.9
60대
이상

2.1 2.8 3.0 3.3 2.7 2.7 3.1 3.1 3.9 1.8 8.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표 2-2>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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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자리 속성별 추이

1) 임금수준

임금 수준별로 2010년대 임금노동자의 노조 가입률 변화를 살펴봤다. 여기서는 월 평

균 임금 500만 원 이상 고임금 집단에서 조직률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표 2-3> 참

조). 2011년과 2019년의 물가와 임금수준의 절댓값을 단순 비교하여 말하는 것은 위험

할 수 있지만, 10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활성화되었다는 해

석은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100만 원 미만 노조 가입자는 2011

년 1.0%에서 2019년 0.8%로 약 0.2%p 감소하였다. 둘째,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

만 노조 가입자는 2011년 4.7%에서 2019년 4.0%로 약 0.7%p 감소하였다. 셋째, 200

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노조 가입자는 2011년 16.1%에서 2019년 10.7%로 약 

5.4%p 감소하였다. 넷째,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노조 가입자는 2011년 25.5%

에서 2019년 20.9%로 약 4.6%p 감소하였다. 다섯째,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노조 가입자는 2011년 29.3%에서 2019년 27.4%로 약 1.9%p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500만 원 이상 노조 가입자는 2011년 22.0%에서 2019년 24.9% 약 2.9%p 증가하였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p)
(2011-2019)

연평균
증감률

전체 10.9 11.6 12.5 12.5 12.4 12.0 12.4 12.5 12.3 1.4 1.5

100만 원 미만 1.0 0.9 0.8 0.6 0.5 0.6 0.4 0.7 0.8 -0.2 -2.8

100-200만 원 4.7 4.6 5.2 5.3 5.0 4.6 5.0 4.2 4.0 -0.7 -2.0

200-300만 원 16.1 15.6 15.4 15.3 13.3 12.2 10.8 11.6 10.7 -5.4 -5.0

300-400만 원 25.5 25.9 25.3 25.4 24.6 22.2 24.4 22.1 20.9 -4.6 -2.5

400-500만 원 29.3 30.3 33.8 30.7 30.1 30.8 28.7 29.5 27.4 -1.9 -0.8

500만 원 이상 22.0 24.9 26.2 25.5 29.6 28.3 28.9 25.8 24.9 2.9 1.6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표 2-3>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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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별 임금노동자 노동조합 가입률을 보면 2010년대 들어 15시간 미

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주에서 조직률이 올라갔음이 확인된다(<표 

2-4> 참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 중 노조 

가입자는 2011년 9.7%에서 2019년 9.2%로 약 0.5%p 감소하였다. 둘째,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 중 노조 가입자는 2011년 10.6%에서 2019년 12.5%로 

약 1.9%p 증가하였다. 셋째, 3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 중 노조 가입자

는 2011년 12.1%에서 2019년 13.4%로 약 1.3%p 증가하였다. 넷째, 40시간 이상 48시

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 중 노조 가입자는 2011년 12.1%에서 2019년 13.4%로 약 

1.3%p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48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중 노조 가입자는 2011년 

10.5%에서 2019년 12.0%로 약 1.5%p 증가하였다.

3) 고용형태 

다음으로 한국 임금노동자의 속성별 노조 조직률을 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

활부가조사를 살펴보았다. 경활부가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노조 조직률과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의 노조 조직률은 조사 방법과 표본 등으로 인해 신뢰도 이상의 차이가 있

다(곽상신, 2012).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자료로는 분석할 수 없는 임금노

동자의 속성별 노조 조직률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유

용하다고 할 수 있다. 경활부가조사의 2011년과 2019년 자료를 고용형태에 따라 비교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p)
(2011-2019)

연평균
증감률

전체 10.9 11.6 12.5 12.5 12.4 12.0 12.4 12.5 12.3 1.4 1.5

15시간 미만 9.7 11.8 13.1 13.1 13.8 11.1 9.5 8.7 9.2 -0.5 -0.7

15-35시간 10.6 12.1 12.2 14.0 13.6 12.9 12.4 13.2 12.5 1.9 2.1

35-40시간 11.0 10.3 12.1 12.4 14.3 10.2 13.1 12.2 11.2 0.2 0.2

40-48시간 12.1 12.4 13.5 12.1 12.1 13.0 13.5 13.2 13.4 1.3 1.3

48시간 이상 10.5 10.7 11.8 11.1 10.7 10.6 11.5 11.6 12.0 1.5 1.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표 2-4> 노동시간별 임금노동자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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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그림 2-2] 참조). 먼저, 임금노동자 노조 조직률은 2011년 8월 10.9%

에서 2019년 8월 12.3%로 약 1.4%p 증가하였다. 둘째, 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2011년 

8월 15.3%에서 2019년 8월 17.6%로 약 2.3%p 증가하였다. 셋째, 비정규직 노조 조직

률은 2011년 8월 2.6%에서 2019년 8월 3.0%로 약 0.4%p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한

국에서 노조 조직률은 일정 부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고용형태로 구분했을 

때 정규직의 조직률 증가가 비정규직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마. 조직 속성

1) 조직 규모 

고용노동부 노조조직현황 자료를 통해 조합원 규모별 노동조합 수의 2010년대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3] 참조). 먼저, 첫째, 100인 미만 규모 노동조합은 3,471개

에서 2018년 3,948개로 약 477개 증가하였다. 둘째,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노동

조합은 2011년 1,017개에서 2018년 1,061개로 약 44개 증가하였다.2) 셋째, 300인 이

2)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국가통계포탈>(https://kosis.kr/search/search.do)에서 2011년 조합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노동조합 조합 수가 4,017개로 잘못 기입되어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

[그림 2-2]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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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규모 노동조합은 2011년 632개에서 2018년 793개로 약 161개 증가하였다. 노동조

합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2010년 들어 명확한 추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

림 2-3]을 봤을 때 최근에는 소규모 노조가 감소하여 조합원 1개당 조합원 수가 증가했

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서 다른 원천의 자료를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제보하여 1,017개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2-3] 조합원 규모별 노동조합 수 추이 (단위: 개)

[그림 2-4] 조직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원 수 추이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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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300인 이상 노조에 속한 조합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했다. 노조조직 규모별 소속 조합원 수 추이는 다음과 같다([그림 2-4] 참조).3) 첫

째, 조합원 규모가 100인 미만인 노조에 속한 조합원 수는 2011년 약 10만 3천 명에서 

2018년 11만 5천 명으로 약 1만 2천 명 증가하였다. 둘째,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

모 노조에 속한 조합원 수는 2011년 약 16만 6천 명에서 2018년 17만 6천 명으로 약 

1만 명 증가하였다. 셋째, 조직 규모가 300인 이상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 수는 2011

년 145만 1천 명에서 2018년 204만 명으로 약 58만 9천 명 증가하였다. 

2) 중앙조직 

2020년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중앙조직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노총, 공공노총, 미

가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노조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노조 수는 

미가맹을 제외하고 줄고 있다(<표 2-5> 참조). 한국노총의 노조 수는 2011년 2,362개

에서 2018년 2,307개로 약 55개 감소하였다. 연평균 0.3% 감소하였다. 민주노총은 

2011년 415개에서 367개로 약 48개 감소하였다. 연평균 1.7% 줄어들고 있다. 미가맹은 

2011년 2,256개에서 2018년 3,121개로 865개 증가하였다. 연평균 4.7% 증가하였다.

3)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국가통계포탈>(https://kosis.kr/search/search.do)에서 2013년 조합원 규

모별 조합원 수 자료가 역순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른 원천의 자료를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제보하여 수정이 이루어졌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개)
(2011-18)

연평균
증감률(%
)

전체 5,120 5,177 5,305 5,445 5,794 6,164 6,239 5,868 748 2.0

한국노총 2,362 2,310 2,313 2,396 2,372 2,395 2,448 2,307 -55 -0.3

민주노총 415 383 356 366 373 368 382 367 -48 -1.7

전국노총 - - - - 21 22 14 12 - -

공공노총 - - - - - 46 54 61 - -

미가맹 2,256 2,384 2,536 2,683 3,028 3,333 3,341 3,121 865 4.7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표 2-5> 중앙조직별 노동조합 조직 수 추이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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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직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추이를 보면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 증가 추세가 두드

러진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6> 참조). 첫째, 민주노총 조합원은 2011년 56

만 2천 명에서 2018년 96만 8천 명으로 연평균 8.1% 증가하였다. 둘째, 같은 기간 한

국노총은 76만 9천 명에서 93만 3천 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했다. 셋째, 미가맹 노조

의 조합원 수는 2011년 36만 7천 명에서 2018년 37만 4천 명으로 연평균 0.3% 증가

하였다. 미가맹의 경우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바. 직종 및 업종별 추이

1) 직종

2015년 이후 직종별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직과 기능직의 증가 추

세가 두드러진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7> 참조). 먼저, 관리직은 2015년 

6.9%에서 2019년 4.7%로 약 2.2%p 감소하였다. 전문직은 2015년에서 12.2%에서 

2019년 12.0%로 약 0.2%p 감소하였다. 사무직은 2015년 19.3%에서 2019년 19.0%로 

약 0.3%p 감소하였다. 장치․기계직은 2015년 26.4%에서 2019년 26.0%로 약 0.4%p 감

소하였다. 반면, 서비스직은 2015년 4.8%에서 2019년 6.0%로 약 1.2%p 증가하였다. 

판매직은 2015년 4.0%에서 2019년 4.3%로 약 0.3%p 증가하였다. 농․어업직은 2015년 

5.6%에서 2019년 5.9%로 약 0.3%p 증가하였다. 기능직은 2015년 9.5%에서 2019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천 명)
(2011-18)

연평균
증감률(%)

전체 1,720 1,781 1,848 1,905 1,939 1,967 2,089 2,332 612 4.4

한국노총 769 809 820 843 843 842 873 933 164 2.8

민주노총 562 605 626 631 636 649 711 968 406 8.1

전국노총 - - - - 13 13 33 22 - -

공공노총 - - - - - 20 25 35 - -

미가맹 367 350 382 431 446 442 447 374 7 0.3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표 2-6> 중앙조직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추이
(단위: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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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로 약 0.9%p 증가하였다. 단순노무직은 2015년 4.4%에서 2019년 4.6%로 약 

0.2%p 증가하였다.

2) 업종

경활부가조사를 통해 업종별 노동조합 가입률을 살펴보았다(<표 2-8> 참조).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가입률 추이를 보았을 때, △광업(-17.5%p) △전기, 가스, 증기 및 공

기조절 공급업(-13.1%p)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1.4%p) 등의 감소 추세

가 두드러지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3%p) △정보통신업(6.1%p) △

운수 및 창고업(5.7%p) △교육서비스업(4.8%p) 등의 증가 추세가 확인된다.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p)
(2015-19)

연평균
증감률

전체 12.4 12.0 12.4 12.9 12.3 -0.1 -0.2

관리직 6.9 8.5 7.1 5.4 4.7 -2.2 -9.2

전문직 12.2 11.6 12.4 12.3 12.0 -0.2 -0.4

사무직 19.3 19.4 19.2 21.6 19.0 -0.3 -0.4

서비스직 4.8 4.3 5.0 5.6 6.0 1.2 5.7

판매직 4.0 4.5 4.3 4.4 4.3 0.3 1.8

농어업직 5.6 5.7 10.7 6.9 5.9 0.3 1.3

기능직 9.5 9.6 9.6 11.3 10.4 0.9 2.3

장치기계직 26.4 24.7 25.6 27.6 26.0 -0.4 -0.4

단순노무직 4.4 3.9 4.4 4.1 4.6 0.2 1.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표 2-7> 직종별 노동조합 가입률 현황
(단위: %, %p)



- 41 -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p)
(2015-19)

연평균
증감률

전체 12.4 12.0 12.4 12.5 12.2 -0.2 -0.4

농업, 임업 및 어업 1.5 3.2 6.1 6.9 2.8 1.3 16.9

광업 26.9 39.2 27.0 26.1 9.4 -17.5 -23.1

제조업 16.5 15.7 15.8 15.7 16.7 0.2 0.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0 59.9 55.4 60.6 46.9 -13.1 -6.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1.4 26.5 15.9 19.4 18.3 -3.1 -3.8

건설업 2.7 2.8 3.7 3.1 3.1 0.4 3.5

도매 및 소매업 5.2 4.5 5.3 5.6 6.1 0.9 4.1

운수 및 창고업 34.1 32.5 32.3 36.1 39.8 5.7 3.9

숙박 및 음식점업 1.3 1.5 1.7 1.4 1.4 0.1 1.9

정보통신업 18 17.7 17.6 17.3 24.1 6.1 7.6

금융 및 보험업 25.4 22.7 26.6 26.7 22.4 -3 -3.1

부동산업 2.7 3.6 2.9 3.6 4.6 1.9 1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6 12.4 10.8 9.9 11.2 0.6 1.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1 4.9 5.6 5.5 6.1 0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8 31.2 29.8 30.1 19.4 -11.4 -10.9

교육 서비스업 17 16.8 17.0 15.2 21.8 4.8 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4 7.0 8.6 8.1 5.1 -2.3 -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9 10.4 10.4 11.2 15.2 9.3 2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 2.0 4.0 4.5 4.1 1.3 10.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 0.0 0.0 0 0 0 0.0

국제 및 외국기관 31.4 24.5 43.8 10.2 43.3 11.9 8.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표 2-8> 업종별 노동조합 가입률 현황
(단위: %, %p)



- 42 -

3. 부당노동행위 사건 발생 추이와 특징

여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

본다.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장 제81조에 제시된 부당노동행위의 개

념과 유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경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와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를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중

앙노동위위원회에서 접수 및 처리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추이를 유형별로 살펴봤다.

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정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하는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

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제도적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6장 제81조에 제시됐다. 해당 법령에서는 다음의 <표 2-9>와 같이 부당

노동행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유형별 내용

1호 불이익취급
노동조합 가입 또는 가입하려는 것, 또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
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2호 반조합계약
노동자가 어떤 노조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호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조와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것

4호 지배·개입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
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5호 보복적 불이익 대우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표 2-9> 부당노동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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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중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

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

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2-5]는 행정절차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2)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

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

출처: 고용노동부

[그림 2-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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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다. 다음의 [그림 2-6]은 형사절차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를 나타내고 있다.

나. 신청 및 처리 추이

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를 살펴보

았다(<표 2-10> 참조). 2010년대 들어 매년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는 대략 5백여 건에서 1천여 건 사이였다. 2011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연도별 접수된 건수는 2011년 878건에서 2019년 832건으로 약 46건 감소하

였다. 처리 건수는 878건에서 787건으로 91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처리 건수 중 행

정종결은 2011년 114건에서 247건을 약 133건 증가하였다. 사법처리는 2011년 764건

에서 2019년 540건으로 약 224건 감소하였다. <표 2-10>을 보면 2010년대 부당노동

행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5년 저점을 찍고 2018년까지 상승하다가, 2019년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그림 2-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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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노동위원회

다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

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았다(<표 2-10> 참조). 2010년대 들어 매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는 대략 1천여 건에서 1천6백 건 사이

였다. 2011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접수 건수는 2011년 1,598건에

서 2019년 1,342건으로 약 256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처리 건수는 2011년 1,361건

에서 2019년 1,129건으로 약 232건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처리 상황을 구분해 보면, 

△인정은 2011년 24건에서 2019년 205건 △기각은 2011년 839건에서 2019년 522건 

△각하는 2011년 69건에서 2019년 43건 △화해·취하는 2011년 429건에서 2019년 

359건으로 확인되었다. 인정이 2015년 이전에는 1백 건 미만이었다가 그 이후 1백 건 

이상으로 늘어난 점, 특히 2019년 2백 건 이상으로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연도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합계 행정종결 사법처리
2011년 878 878 114 764
2012년 581 581 167 414
2013년 568 568 159 409
2014년 673 673 185 354
2015년 571 114 167 290
2016년 662 662 166 496
2017년 758 756 183 573
2018년 1,051 1,043 253 790
2019년 832 787 247 540

출처: 고용노동부

<표 2-10>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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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별 추이와 특징

1) 유형별 추이

부당노동행위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1~5호까지 유형이 있다. 다음의 <2-12>는 부당노

동행위 유형별로 접수 추이를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사건의 건수가 

‘불이익취급(1호) > 지배․개입(4호) > 단체교섭 해태․거부(3호) > 반조합계약(2호) > 보복

적 불이익처우(5호)’ 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제1호와 제5호는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원에 대한 차

별’, 즉 불이익취급 유형이 두드러지게 많고, 그다음으로 ‘노조원과 조직에 대한 지배․개
입 시도’와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해태와 거부’가 뒤를 이으며, ‘반조합계약’은 상대적으

로 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은 증가하는 반면, 

교섭 해태․거부는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합계 인정 기각 각하 화해·취하

2011년 1,598 1,361 24 839 69 429

2012년 1,255 1,037 71 590 30 346

2013년 1,163 966 67 500 27 372

2014년 1,226 1,046 59 502 15 470

2015년 1,276 1,024 116 482 47 379

2016년 1,305 1,129 183 476 16 454

2017년 1,090 924 101 408 32 383

2018년 1,056 859 111 383 19 346

2019년 1,342 1,129 205 522 43 359

출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표 2-11>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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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를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이익취급(1호)은 2011년 341

건에서 2019년 315건으로 약 26건 감소하였다. 둘째, 반조합계약(2호)은 2011년 9건에

서 2019년 17건으로 약 8건 증가하였다. 셋째,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3호)는 2011년 

212건에서 2019년 164건으로 약 48건 감소하였다. 넷째, 지배 및 개입(4호)은 2011년 

256건에서 2019년 330건으로 약 74건 증가하였다. 다섯째, 보복적 불이익처우(5호)는 

2011년 60건에서 2019년 6건으로 약 54건이 감소했다.  

2) 1호와 4호 관련 판정 예시

<표 2-13>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주요 판정 사례’로 예시된 것 중

에서 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것들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최근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주로 불이익취급(제1호)과 지배 및 개입(제4호)의 양상으로 나타나

고 있다. 현실에서는 그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표 2-13>에 예시

된 사례들을 보면, △관리자의 노조원 면담 후 탈퇴 요구 불수용 시 비연고지로 발령 △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이유 없는 인사평가 및 승진에서 차별 △사용자에 대한 태도를 빌

미로 제1의 노조와 제2의 노조 조합원 간 노동시간 차별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부

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 행위 일부는 개별적 노동관계의 영역에서 차

별과 괴롭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요컨대 사용자가 집단적 노동관계

에서의 불만을 빌미로 인사경영권에 근거하여 특정 개인과의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보복

연도별 합계
불이익취급
(1호)

반조합계약
(2호)

단체교섭
거부·해태
(3호)

지배 및
개입
(4호)

보복적
불이익처우
(5호)

2011년 878 341 9 212 256 60
2012년 581 172 18 124 250 17
2013년 568 181 6 116 251 14
2014년 673 245 9 135 270 14
2015년 571 206 15 98 233 19
2016년 662 198 11 103 337 13
2017년 758 219 31 171 325 12
2018년 1,051 369 30 262 382 8
2019년 832 315 17 164 330 6

출처: 고용노동부

<표 2-12>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접수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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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형 사례 내용

1호 &
4호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었으나, 인사
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임이 인정된 사례이다. 2017년 3월 예비 직무
인사발령 및 같은 해 5월 RS 직무 인사발령은 7월 종전 직무인 DTS 직무 인사발령으로
원직 복직되어 구제 실익이 없다.
그러나, 예비 직무 및 RS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그간 울산 영업소장이 노동조합 조합원
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면 직무배제 등을 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이후 나온 조치인 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예비 직무 및 RS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
로 행해진 불이익취급(1호)이자,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산 인사발령이므로 지
배·개입(4호)에 해당한다.

1호

조합원·비조합원 집단 간 인사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음을 계량적
통계(T-test, 회귀분석법 등)을 통해 입증하여 집단 승진차별이 부당노동행위로 보았다.
즉, 조합원에 대한 승진 차별은 불이익취급(1호)로 보았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동질의 균등한 노동자 집단임에도 2019년 승진심사 결과에서 조합
원과 비조합원 양 집단 간에 현격한 격차가 있고, 그러한 격차가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
원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갖고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해 불리하게 인
사위원회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
조합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조합원이 더 많이 승진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가 비조합원 집단과 조합원 집단 간에 승진심사에서 차별을
두어 승진을 누락시킨 것은 불이익취급(1호)에 해당한다.

1호 &
4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노동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이다.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한
교섭대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
노동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무하도록 허용하면서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
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임금협정서를 준수하라는 명목으로 배차시간 및 노동시간을 제
한하였다.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배차시간 및 노동시간을 차별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해당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다르게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간 및 노동시
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차별대우이므로 불이익취급(1
호) 및 지배·개입(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의 주요 판정 요지에서 발췌.

<표 2-13>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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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제2장에서는 국내 노동조합 조직 및 조합원 수와 부당노동행위 접수 및 처리 추이와 

특징을 살펴봤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국가통계를 분석하여, 2010년대 노동조

합 조직화 추세의 특징과 상대적으로 단결권 실현이 취약한 사각지대를 확인했다. 다음

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근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양상

과 특징을 확인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조합 조합원 수 및 조직률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미국, 영국 등에

서 노조 조직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2010년대 노조 조직률이 증가

했다. 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친노동적인 정치적 기회구조 열렸다고 평가되는 2017년 이

후에 두드러졌다. 둘째, 2010년대 조직률을 인적 속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성별로는 남

성 조직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여성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연령대별

로는 40대와 50대의 조직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노조 조직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고, 지난 10

년 동안 이는 개선되지 않았다. 셋째, 2010년대 노조 조직률을 일자리 속성별로 보면, 

임금수준으로는 월 평균 임금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노동자 집단의 조직률 증가가 두

드러지고, 노동시간으로 보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집단의 조직률 감소가 두드

러진다. 한편, 월 평균 임금 2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은 다른 노동자 집단보다 조직률이 매우 낮았고 지난 10년 동안 이는 개선되지 않았다. 

넷째, 노조 규모별로 보면 조합원 수가 300인 이상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노조에 속한 

조합원 비중이 증가했다. 다섯째, 직종이나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서비스직과 

기능직, 그리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 교육서

비스업 등의 조직률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추이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대 고용노동부의 

연간 부당노동행위 접수 및 처리 건수는 대략 5백 건에서 1천 건이었다. 노동위원회 접

수된 신고 건수는 대략 1천 건에서 1천6백 건이었다. 고용노동부 노조조직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단위노조가 5천8개이다. 이를 고려하면 노동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

라고 느끼는 사건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중앙노동행위 구제신청 접

수 및 처리 방식을 보면, 기각이나 각하, 화해․취하 등은 감소했고, 인정 건수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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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전해보다 많이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셋째, 부당노동행

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불이익취급(1호) > 지배․개입(4호) > 단체교섭 해태․
거부(3호) > 반조합계약(2호) > 보복적 불이익처우(5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호와 4

호 비중이 높았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원에 대한 차별’, 즉 불

이익취급 유형이 두드러지게 많고, ‘노조원과 조직에 대한 지배․개입 시도’가 뒤를 잇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판정 사례를 검토했을 때, 1호와 4호가 중첩된 부당노동

행위 일부는 인사경영권에 대한 법적 보호에 입각하여 개별적 노동관계의 영역에서 노조

원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다면 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최근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은 개선되고 있지만, 저임금 및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책의 효과가 이들에게 닿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상대적으로 

채증이나 증명이 어려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적 노동관계

가 아니라 개별적 노동관계의 영역으로 무대를 옮겨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인사경영권을 활용한 노조원 개인에 대한 차별과 괴

롭힘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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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제3장에서는 본 연구가 출발하게 된 현실의 배경이자, 정치․사회적으로도 특별한 관심

을 받았던 A컨설팅과 B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한다. A

컨설팅과 B그룹의 반노조 전략에 기초한 행위는 한동안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A컨설팅의 전 대표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었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잘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인명 피

해를 남겼고, 결국에는 법률로써 단죄됐다. 제3장에서는 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 등

의 분석을 기초로, 사용자와 전문가가 어떻게 노동법․제도의 사각지대와 법원의 관습적 

판단을 활용하여 노동기본권을 억압했고, 나아가 노조 조직화를 추진한 개인들의 존엄성

과 인권을 전방위적으로 침해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A컨설팅과 B그룹이 추진한 반노조 전략은 노동조합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해 있으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도록 설계돼 있었다. 또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노조 및 조합원을 공격하는 세밀하고 다양한 행동 전술들을 포괄

하고 있었다. 특히 B그룹의 경우 기업의 수뇌부를 포함하여 전사적인 차원에서 반노조 

대응을 기획했다는 점, 그리고 경찰 등 공권력까지 끌어들여 활용할 정도로 고도로 일탈

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행위들을 추진했다는 점 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행위를 사

회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판단의 전환이 요구된다. 

단지 단결권에 대한 해석을 보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단순한 노무제공의 

중단 등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 적용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편의적으로 인정해주는 태도

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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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컨설팅 관련 사건의 쟁점과 판단

가.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내부 결의를 통한 기업별노조 전환 시도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1) 주요 사실관계

기업별노조인 ‘○○○○○노조’는 2001년 2월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로 전환하였다. 2010년 초, ○○○○○(이하, ‘ⓐ

회사’)은 경비직 노동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1․2공장의 경비직 노동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

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

였다. 

2010년 2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지부 ○○○○○지회(이하,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년 2월 5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결정한 날인 2010년 2

월 5일에는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월 9일부터 2

월 12일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2010년 2월 16일 ⓐ회사는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오전 6시 30분부터 회사의 승용공

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

장폐쇄를 하였다.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지회의 조합원 중 상당수가 2010년 4월 20

※ 조조모가 총회 소집을 통해 제기하고자 한 안건

㉠ 지회 임원들의 불신임 안건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

㉢ 노사 현안에 대한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 건

㉣ 지회 임원 불신임 시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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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하, ‘조조모’)을 별도로 조직하고 〇〇〇과 〇〇〇
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금속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측과 A컨설팅의 관여하에 

조조모 회원들은 4개 안건으로 2010년 5월 6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지회 지회장이 업무방해 및 폭처법 등으로 구속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금속노조

와 ⓐ지회에서는 1심 선고 예정일(2010년 5월 13일)에 지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

우 지회장이 직접 총회소집을 하겠다고 하여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지회장이 5월 13일 

집행유예로 나온 후 조조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려고 하자, 조조모는 다음날인 안건

을 ‘조직형태 변경’으로 변경하여 지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청하고, 이와 동시에 노동부 

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다.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규약에 위반된 안

건이어서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법률자문을 받겠다고 하고, ○○지청도 노조 내

부 절차를 다 거친 후인 5월 24일 이후에 소집권자 지명을 검토하겠다고 하며 반려하였

다. ⓐ지회에서 법률자문 후에 규약 위반의 안건이어서 소집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노동

부도 소집권자 지명을 반려하자, 조조모는 자체적으로 소집권자를 선출하여 2010년 5월 

19일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제1차 총회).

앞의 ‘제1차 총회’에 대하여 ⓐ지회가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 무효라는 주장

을1) 제기하고 ○○시청도 그와 같은 ⓐ지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업별노조 설립 

신고를 유보하자 조조모는 ‘제2차 총회’를 계획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조조모 대표 

정〇〇은 금속노조 측(○○지부, ⓐ지회)에 총회소집 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부 ○

○지청에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였다. ○○지청은 5월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파격적 총

회소집 요청에 대하여 금속노조 ○○지부장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은 규약 위반이고 지회

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성립될 수 없는 안건이지만, 노조 내부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하에 2010년 6월 3일 임시총회소집 공고를 

하였다(총회 일자는 2010년 6월 10일). 

같은 해 6월 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그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지부장이 

소집 공고한 총회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〇〇〇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지청장은 〇〇〇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〇〇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241 판결: 산업별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

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

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노동조합에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안에서, 그 결의가 소

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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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은 ○○노동지청장의 통보에 따라 즉시(2010년 6월 4일) 총회 공고를 하고, 2010년 6

월 7일 제2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2차 총회에서는 ① 조직형태 변경(금속노조 지회에서 

기업노조로 변경) ② 규약 제정 ③ 임원선출 결의 등을 하고자 하였다. 제1차 총회(2010

년 5월 19일)가 절차상의 하자로 그 효력이 의문시되자 제2차 총회(2010년 6월 7일)에

서 조조모 회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하여(91.5%) 조합원 총회를 성사시키고, 그 총회

에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기업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하 ‘ⓑ노

조’)로 변경하는 안을 가결하였다.2) 

이에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지회가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임시총회

에서 ⓐ지회를 기업노조인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 및 규약 제정 결의, 그리

고 임원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6. 2010

가합124798 판결)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79540 판결)은 ⓐ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

로써, ⓐ지회가 행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무효라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노조는 불복

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대상 사건을 심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대법관 8명)은 산업별노동조합의 지회 등도 기업별노동

조합과 유사한 노동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과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독립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지회가 산업별노동조합인 금속노조의 지회이지만 

원래 기업별노동조합이었다가 금속노조의 지회로 편입되었고, 그 후에도 총회․지회장 등

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왔으므로, 비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

지 않더라도, 그 설치 경위, 정관․규약 내용, 관리․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비

추어 기업별노동조합과 유사한 노동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

2) 조직형태 변경 결의: 536명 찬성(97.5%), 규약 제정 결의: 534명 찬성(97.3%), 임원 선출 결의: 492

명 찬성(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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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금속노조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결의

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소수의견(반대의견, 대법관 5명)은 산업별노동조합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

할 수 있는 주체는 단위노동조합인 산업별노동조합일 뿐이고, 그 하부조직에 불과한 산

업별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노동조합의 통제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결의는 개별 조합

원들의 산업별노동조합 탈퇴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 결의일 

뿐이어서, 여기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이나 이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는 없다고 보았다.

소수의견은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법(법률 제5310호)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노동

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기업별노동조합이 기존 단결력의 훼손 없이 

해산과 설립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여 산업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원활하게 편

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별노동조합 체제로의 전환을 쉽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

다.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기업별노동조합이 독립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고 산업

별노동조합의 조직 통제를 수용하기로 하여 산업별노동조합의 지회 등에 편입되는 것이 

조직형태 변경으로서 허용됨은 물론이지만, 그렇게 편입된 지회 등이 다시 기업별노동조

합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으로서 

전자와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한 것이다.

요컨대, 소수의견은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노동조합의 지회 등은 조직형태 변경 결

의를 통해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

가능하다’는 견해다. 다수의견은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노동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산업별노동조합의 총회’가 아니라 ‘지회 등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노동조합법

이 특별히 규정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검토 의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별노동조합 지부․지회는 ⓐ지회와 같이 기업노동조합이었다가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로 전환한 경우라서 관행적으로 별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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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노동조합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로 대다수 산업별노동

조합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하여 다시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단체법의 논리로 생각하면 종전 산별노조 

산하 조직(지부․지회)의 조합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같이 조직형태 변

경의 주체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비판이 있다.

첫째, 소수라도 일부 조합원이 잔류하여 해당 산업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남게 된다

면, 이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기업별노조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 지회와 기업

별노조가 병존하는 조합 분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노상헌, 2016:88). 

둘째, ‘조직형태 변경’이라 함은 노조가 그 존속 중에 합병이나 분할이 없이 실질적 동

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3)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법 제

16조 제1항 제8호의 총회 의결사항이고, 노조법 제15조에 의하면 총회의 주체는 ‘노동

조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리적으로 보아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노동조합과 ‘유

사한’ 노동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는 다수의견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15

조 및 제16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일 수 있다(신수정, 2016:209).

셋째, 다수의견과 같이 노동조합의 실질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까지 사실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향후 노사관계의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신수정, 2016:210). 이를테면 이러한 조건에서는 단체교섭의 법적 의무를 부

담하는 사용자가 자신이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

게 되고, 나아가 산별노조 본조와 지부 중 누구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조차 확인

할 수 없다. 요컨대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극히 불명확한 상태에 두게 됨으로써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 나아가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헌법 제33조). 이에 따라 노동자는 자유롭게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를 선택하여 가

입할 수 있고, 이미 가입한 단체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거나 다른 단체에 

3)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6, 100면;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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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가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동자로 구성된 단체 역시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보호

받으며, 자율적으로 단체의 조직형태 및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

러나 노동자의 단결 선택의 자유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오늘날에는 산별노조에 반

대하는 조합원은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향유할 수 있

다. 다수의견은 노동법 형성의 역사적, 연혁적 특수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노동법의 

탄생과정에 분명히 드러나는 개별사법과는 다른 단체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 헌법이 왜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신수정, 2016:210). 그런 점에서 소수의견은 “조직

형태의 변경을 긍정하는 것만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이나 다른 노동조합 가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결권의 실현

을 도모할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산별노조는 노동자들의 초기업적 연대를 통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조

직형태다. 산별노조가 만들어지면 사용자는 기업별노조보다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데 다수의견과 같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비법인 사

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노동조합과 ‘유사한’ 노동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지부․지
회 조합원들을 매수하거나 회유․협박하여 과반을 확보하면 부담스러운 산별노조를 통제

하기 쉬운 기업별노조로 만들 수 있다. 동시에 산별노조가 보유한 재산도 고스란히 기업

별노조로 넘어가고 종전에 산별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개악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

로 ‘노조 파괴’가 쉬워지는 것이다(신수정, 2016:210). 실제로 대상판결의 관계인인 사측

이 A컨설팅과 자문계약을 맺고 조직형태 변경에 간여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았다.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에서도 “무엇보다도 산업별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조직형태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

려를 떨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사용자가 대립관계에 있는 산업별노동조합을 축출하고 

우호적인 기업별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고자 산업별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조직형태의 

변경을 통하여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은밀하게 지원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는 점이다. 이것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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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획 추진된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3431 판결)

1) 주요 사실관계

2010년 초반 ⓐ회사는 제1․2공장의 경비직 노동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

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

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금속노조 ○○지부 ‘ⓐ지회

는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2월 5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

기로 결정하였다. 2월 5일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월 9일

부터 2월 12일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이에 ⓐ회

사는 2월 16일 오전 6시 30분부터 회사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지회 조

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회사는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A컨설팅과 2010년 3월 14일 자문계약을 맺었

다. 이후 A컨설팅의 자문 및 A컨설팅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 

내용을 토대로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했다. 또한, 관련 문건을 ⓐ지회의 대항세력(조

조모)에게 전달하여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노조로 설립될 수 있

도록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였고, 해당 기업별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였다. 

A컨설팅은 2010년 3월부터 △쟁의행위 대응 일정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

토한 문건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지회 집행부의 불법성을 홍보하는 가정통신문 △직

장폐쇄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등을 다양한 문건 등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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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3. 19.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 문제 검토’

-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지회의 부당한 법익침
해, 즉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함.

- 만약에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시킬 경우 공정점거, 태업, 생산활동 참
여 조합원에 대한 보복 등 통제 불능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회가 힘의 균형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복귀
후 납품업체의 주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사업장 질서유지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직장폐쇄의 철회는 어려운 상황임.

□ 2010. 3. 23.

‘선별적
직장폐쇄와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검토’

- 지회의 태업‧파업은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조합원
들을 선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
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 직장폐쇄 직후 지회는 2010. 2. 23.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였
을 뿐 매일 아침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 ‘승리’를 외치고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찾아가거나 비난하고 있음.

- 따라서 파업 철회 결의, 농성 해제, 경비원 배치전환 인정 등 근로 제공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직장폐쇄를 유지하여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에
관한 7문 7답’

- ① 경비직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경비 외주화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님. ② 지회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성이 결여됨. ③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와 이에 가담한 조합원들은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책임을 지게 됨. ④ 회사의 직장
폐쇄는 지회의 불법적인 정당행위에 대한 방어조치이므로 정당함. ⑤ 지회의 불법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용직을 채용하거나 외부용역을 투입한
것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⑥ 지회의 업무복귀 선언이 있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안정적 생산활동과 질서유지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직장폐쇄 유
지는 정당함. ⑦ 지회는 즉각 농성을 풀고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는 통렬한 반성
과 경영권과 인사권의 확립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실천방안들을 제시해야 함.

□ 2010. 3. 30.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현재 노동부, 경찰청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유지되고 있고, 조합 집행부가
구속되어 파업추진력이 약화되었으며, 노․노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주도하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 이를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가 정립되어야 함.

- 목표 정립
1) 조합원 합리화 방안: 조합의 권력은 조합원과 조합비에서 시작되는바,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합리화시키고 채찍(징계)과 당근(보상)을 중심으로 조합원 수를 줄
이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조합원 합리화 방안은 크게 △정서적 이완조치를
통한 조합성향 감소 및 탈퇴 유도 △관리자(Key man) 활동을 통한 조합 탈퇴
△법률적 조치에 의한 조합가입 시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직원들의 정서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경
영진의 현장 순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집
행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일반 조합원이 복귀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의지의
유인물 배포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함.

2) 조합 조직형태 변경 방안: 지회가 투쟁 일변도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상급단체
가 금속노조이기 때문이며, 독립적인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의 지회로서

<표 3-1> ⓐ지회 대응 관련 A컨설팅 작성 주요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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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임. 따라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산별
노조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변경하여 조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 조합 집행부와는 별
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태 해결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업무 복귀 전에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
합형태가 변경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현안문제
1) 대응 시스템 구축: 회사는 장기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사
안별 대응에서 전략적 대응계획으로 전환이 필요함.

2) 업무 복귀 프로그램 마련: 업무 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장기간 파업에 참여
했던 조합원들이 일시에 복귀할 경우 새로운 유형의 쟁의행위로 전환될 가능성
도 있으므로, 복귀 가능한 인원들을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업무적으로 업무에
투입.

□ 2010. 4. 1.

‘조업 정상화
& 노사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 지회는 강경투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를 가진 조합원들
이 조업 복귀 의사 표명을 망설이고 있으며, 생산라인에 복귀한 조합원들도 상당
수가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파업 조합원들이 복귀되면 자신들이 곤경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 유무를 심사하
여 작업현장에 투입하는 방법만으로는 조업 정상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한
계가 있음.

- 따라서 지회 대의원 중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리더십을 지닌 대의원들이 지
회 집행부의 잘못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집행부 불신임 절차 진
행 등을 통하여 조업 정상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집
단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0. 4. 6.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조합원 합리화 방안(1안): 기본적으로 조합원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조합원이 자발
적으로 조합을 탈퇴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조합 내부 상
황을 파악하여 현 집행부에 비판적인 새로운 세력과 key man을 지원하여 여론을
장악하고 조합원 설득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조직형태 변경 방안(2안):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
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별노조로 전환될 경우 금속노조와의 관계가 단
절되기 때문에 연대파업이나 동정파업 등과 같은 외부변수로 인한 쟁의행위 가능
성 역시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회사 중심의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해짐. 다만 자칫
회사가 잘못 개입하다가는 부당노동행위의 위험성이 있고, 조직형태 변경의 화두
가 노․노갈등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 위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함.

- 현 상황에서 회사는 1단계로 조합원 수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장기적
으로는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2010. 4.
(날짜 미상)

‘노조
조직형태 변경
절차 및 법적
문제점 검토’

- 법률적 문제: 조직형태 변경과 기업별노조 설립은 총회를 개최하여 동시 또는 순
차적(조직형태 변경 → 규약 변경 → 임원 선출)으로 할 수 있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산별노조 탈퇴 결의를 할 필요는 없으나, 금속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
으므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금속노조 탈퇴서를 제출받거나
일괄적으로 탈퇴서를 취합하여 금속노조에 송부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 대응방안: 금속노조의 경우 반발 조합원 설득작업과 노동부 압박을 통한 설립신고
서 반려 등을 통한 저지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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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전에 임원 구성 계획, 설립신고서(회의록, 노조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등 구비서류 사전 작성), 총회 당일 시나리오(성원 수를 제외한 기타 사항을 모두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하여 총회 당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작성한 다음 총회
직후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노조 설립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

□ 2010. 4. 13.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현재 노조 집행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하여 현재 노동운동의 문제점, ⓐ
지회 집행부의 문제점 등을 토의한 후 조직형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화 작
업을 진행함. 이를 위하여 회사는 대응세력을 선별하여 외부에서 일정 기간의 교
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필요성과 취지, 절차 및 법적인 내용을
대항세력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기업별노조 전환이 장기화될 경우 외풍(금속노조의 방해)과 내풍(노․노갈등 또는
기업별노조 전환 반발)에 시달릴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총회 소집공고 등 투표
와 관련된 절차, 총회 장소 제공 등을 통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함.

□ 2010. 4. 20.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현재 ⓐ지회 집행부는 현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향후 조직형태 변경 절차는 집행부를 배제한 일반 조합원 중심으로 진
행되어야 함.

- 회사는 1단계로 교육을 통한 대항세력의 의식 전환과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논리
를 제공하고, 2단계로 대항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며, 3단계
로 신속하게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회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
관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함.

□ 2010. 4. 27.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 지회 임원의 탄핵을 안정적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2/3 수준인 412
명의 확보가 필요한바, 적극적인 홍보전을 통해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임시총회
소집요청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함. 임시총회 소집요청서에는 구체적으로 총회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에게 서명을 받을 때는 ‘지회 임원 탄핵
및 새로운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함. 임시총회를 통해 전 조합 집
행부 탄핵이 이루어진 후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여
야 함.

- 임시총회 소집 안건 자체가 현 조합 집행부 탄핵과 새로운 임원 선출에 관한 것
이지만, 조직형태 변경 문제와는 달리 별도의 법적 문제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지회 내에서 총회 소집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다만 현재 지회장이 구속
된 상황에서 소집권자 부재를 이유로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운영 규칙상 절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회와 ○○지부에서
총회소집을 거부한다면 노조법 절차에 따라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소집
권자 지명요청을 하여야 할 것. 이는 최소 30일 이상이 소요되어 노․노갈등을 심
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지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는 존재하지만, 대책위
중심으로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투표를 통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방안을 고
려해볼 수 있음.

□ 2010. 5. 2.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 2010. 5. 4.

- 문제점 및 대책: 현재 ⓐ지회 대항세력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안건을 살펴보면,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에게 조합집행부가 교섭권‧체결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
임. 여기에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총회가 소집되어
안건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조합 집행부의 사퇴나 불신임을 강제할 수는 없음. 서
명이 완료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기재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합리적인 집행
부 출범 등 노사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5. 3. 지회 집행부가 임시총
회를 거부하거나 임시총회 개최의사를 밝힐 경우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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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이름 주요 내용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있는 안건 검토가 되어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함.
- 노사관계 조기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임시총회 안건 검토
1) 1안: 지회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하는 방
안

2) 2안: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거절될 경우 지회 운영규칙에 따라 금속노조 ○○지
부장에게 소집권과 지명요청을 한 후 거절되면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끼리 총
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금속노조 탈퇴 및 기업별노조 설립)을 결의하는
방안

3) 3안: 제1안과 같이 우선 지회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
회 소집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되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를 하고 제2안과 같은 절차를 밟는 방안

- 조직형태 변경 관련 단계별 대응 방안
1) 사전조치 단계: △조직형태 불가피성 홍보/선전 △주요 일정 및 총회 시나리오
사전확정(회의록 검토) △규약 내용 확정 △설립신고서 내용 사전 작성

2) 총회 소집 단계: △지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요청 △요청 수락 시 총회에서 조
직형태 변경 의결 △요청 거부 시 비대위 자체적으로 총회소집 공고

3) 총회 개최 단계: △참석자 명단 확보 △총회 자리에서 새로운 임원 선출 △노조
설립 신고 △노조설립증이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유관기관 대응

4) 후속 조치 단계: △기업별노조로 전환(이후 직장폐쇄 철회/업무복귀) △조합원
징계절차 △금속노조 소 제기 시 법적 대응

□ 2010.5.8.
이후

(날짜 미상)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2)’

- 지회장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
지부장에게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되, ○○지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 조조모는 현 사태 해결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총회 개
최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홍보하고,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을 참여시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함. 변경이 결의되면 그 자리에서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을 하고 행
정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 3일 이내에 ○○시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
을 교부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나, 금속노조의 가처분신청 등 쟁송에 대비하여
노조법 제18조에 따라 ○○지청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

- 절차진행상 유의사항: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지회장에게 임시총회소집 요구
서를 제출, 요구서에 안건은 ‘조직형태 변경’으로 명시하고, 총회소집일을 ‘요구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기재, 요구서 제출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지회장이 아
무런 답변도 없고 총회소집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소집 요구 조합원
대표가 자체 총회소집을 공고.

□ 2010. 5.
월말

(날짜 미상)

‘지회
조합원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검토’

- 업무복귀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4. 27. 이래 지회장, 지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임
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5. 19.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고 ○○시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

- ○○시청은 설립신고서 접수 전인 5. 19. 오전에 금속노조 ○○지부 관계자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강력히 반발하자 노동부에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 노동
부는 ○○시청에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며 회신을 유보하고 있는바, 기존의
행정해석과 다른 대법원 판례와 이를 내세운 금속노조의 강력한 반발 우려도 회
신 유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노동청 ○○지청은 조합원들에게 노조법 제18조에 따른 총회 소집권자
지명철회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면 일반적
으로 30일 정도가 소요되어 그동안 노․노갈등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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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는 조조모가 중심이 되어 1차, 2차 총회를 거쳐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고 

산별노조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전환 및 설립되는 과정을 거쳤다. 위 총회에 대한 지배‧개
입 등을 이유로 금속노조 측에서 회사 측을 고소하여, ⓐ회사와 ⓐ회사 대표가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대표이사)은 2010년 3월경 ‘A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한 후 3월 30일부터 그해 

5월 4일까지 8회에 걸쳐 A의 〇〇〇 대표, 〇〇〇 전무 등과 기업별노조로 전환 방법과 

절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에 관하여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2010년 5월 초순 A컨설팅이 작성한 △임시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호소문) △○○○○○ 노동조합 규약 등의 문건을 조조모에 

전달하여 2010년 3월 말부터 ⓐ지회의 대항세력인 조조모가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조조

모가 같은 해 6월 7일 임시총회를 거쳐 기업별노동조합인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었다. 그 결과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 ⓐ회사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검토 의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A컨설팅의 문건 내용 등에 따를 때, A컨설팅과 회

사 대표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어떤 식으로 산별노조 지회를 와해할 수 있었는지를 확

인할 수 있다. A컨설팅 측 자문 중에서는 법적 판단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

고, 내용이 상당히 교묘하고 과감하며, 다분히 회사 측이 원하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

문건 이름 주요 내용
있음.

-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합원 집단결의 방식에 의한 조직
형태 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행정해석 및 판례를 모두 조
사하여 분석한 결과 ⓐ지회의 경우 조합원의 집단결의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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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노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확증 편향적인 

감정도 엿보인다. 

다. 비윤리적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 전문가에 대한 징계처분

   (서울행법 2015.03.26. 선고 2014구합16286 판결)

1) 주요 사실관계

A컨설팅은 ○○○가 2005년 1월 2일 설립한 노무법인으로, 원고 ○○○는 1990년 4

월 6일부터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01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

으며, 2009년 7월 명예퇴직을 하고 2009년 8월 10일 A컨설팅에 입사하여 공인노무사

로 활동해왔다. 원고는 A에서 ‘전무’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소속 노무사들의 업무수행을 

지도․지원하고, 의뢰인들의 노무업무를 자문하면서 대표인 ○○○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

였다. 한편, ○○○는 인사경영(HR)컨설팅 부분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A시너지(이하, ‘A

시너지’)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였다. 또한, ○○○○컨설팅(이하, ‘ⓐ컨설

팅’)은 교육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여, ○○○의 장인인 ○○○이 대표, 처(妻)인 ○○○이 

감사를 맡고 있는 회사이다. 

『한겨레신문』은 2012년 9월 24일 A컨설팅이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노동조합 활동 개입)하는 방법으로 7년간 14개의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는 컨설팅을 자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4) 피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2년 10월 초 공

인노무사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

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10월 17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이

하, ‘이 사건 징계사유’)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 이 

사건 선행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위원은 법제처 사회

문화법제국장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

○○, 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이었다.

4)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530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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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징계사유

원고는 A에서 전무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① <○○기업 주식회시>(이

하, ‘○○’)에게 우호적인 제2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실시(2011.

4. 28.부터 2012. 1. 13.까지 6회) ② <○○○○○○○○○○○○ 주식회사>(이하, ‘○○○’)에

게 ○○○○노동조합 ○○○지회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전환되도

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실시(2010. 4. 20.부터 2010. 5. 4.까지 2회) ③ <○○○○○○

주식회사>(이하, ‘○○’)에게 ○○○○노동조합 ○○지회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기업별 노

동조합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실시(2010. 9. 16.부터 2010. 10. 22.까지 2

회)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또한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관련 계약서와 회의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3조의 금지행위 위반 및 제18조 제1항의 자료

제출 등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4년 1월 7일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3월 27일 “이 사건 선행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

함 6명으로, 법령이 정한 위원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2013구합 611 사건,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 위 판결은 2014년 4월 15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서 2014년 6월 11일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은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그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징

계사유에 관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3항, 제18조 제1항, 제13

조 제3호를 적용하여 2014년 6월 16일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년 9월 12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자문의 허용범위와 한계: 공인노무사는 노동자나 사용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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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지도․상담 등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 노동

조합 조직․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해태를 유도․조장․권유하는 지도․상담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

될 수 없는 점 

② 법령위반 자문의 내용: 공인노무사인 원고는 A의 전무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

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한 점, 또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인노

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점 

③ 자문의 대가: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A시너지가 성공보수를 수령한 점 

④ 처분 이후의 사정: 이 사건 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 경과 후 재등록할 

수 있고(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등록하

지 못한 기간 역시 감안되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3년의 등록금지 기간이 산정되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

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

지 않는다.

3) 검토 의견

이 판결은 산별노조 지회로 하여금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노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등 회사 측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회사 측을 위한 컨설팅을 통하여 노조 운영 

및 활동 등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징계사유로 평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로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는 회사 측

에 우호적인 제2의 노조를 만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존 노조의 힘을 빼는 것이라든가,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강력한 산별노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기업 내부에서 산별노

조의 지부 또는 지회를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하도록 유도하여 사측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노사관계 지형도를 변형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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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조 활동과 인사 및 징계처분 사이의 관계 판단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1) 주요 쟁점

회사 측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던 산별노조 지회가 회사 측에 우호적인 기업별노조

로 전환된 이후 종래 산별노조 조합원이었던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가 해고 또는 정직 처

분을 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2) 법원의 판단

대상판결은 A컨설팅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을 위하여 지회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지회의 조직형태

를 기업별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을 작성하였

으며] 이와 같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회 집행부의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으로써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거나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구

체적인 절차까지를 내용으로 담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그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하게 한다. 즉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이다. 

산별노조 지회와 회사의 관계가 태업과 그에 이은 직장폐쇄 등으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회사와 A컨설팅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A컨설팅이 작성한 문서들의 내용이 산별노조 

지회의 무력화 또는 기업별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시기가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

동조합으로 변경한 직후인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실질

적으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렇

다면 원심으로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

의 불균형 여부 및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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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

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평가 의견

회사 측이 A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회사에 우호적인 노동자집단을 키우고 결국 회사 

내에 있던 노조가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던 산별노조 지회에서 우호적인 노동자집단이 주

도하는 기업별노조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 종전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이었던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불이익처우를 당하게 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이 판결에서 대법원

은 산별노조 지회에서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이 유효냐 여부와 별개로, 그러한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상황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판단하라는 지적

을 하고 있다.

마. 전략적 부당노동행위와 업무상 배임행위  

  ①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3781 판결 - 원심 대전지법 2017.8.16. 선고 

2017노663 판결

   ②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9.9.4. 선고 2019고합23, 2019고합45(병합) 판결

1) 주요 사실관계

피고인들(○○기업 및 ○○기업의 대표이사와 공장장들)이 ‘금속노조 ○○기업 ○○·○

○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교

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력을 확장하게 한다’는 A컨설팅의 전략을 

자문받아 이러한 방법을 실행에 옮겼고 노조법 위반이 문제가 되었다.

2) 법원의 판단

① 노조법 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고, 공장장들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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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전지법 2017.8.16. 선고 2017노663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3781 판결).

② 피고인들의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 이로 인해 회사

로 하여금 컨설팅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들과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자, 피고인 개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회

사자금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10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고, 피고 공장장들에게 징역 1년 

4월과 1년 2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집행을 유예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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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그룹 관련 사건의 쟁점과 판단

가. 그룹 차원의 전사적 무노조 관리전략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19.12.29. 선고)

   ① 2015두2895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② 2015두1175 판결, 2015두115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③ 2015두776 판결[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④ 2015두38917 판결[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주요 사실관계

이 4개의 대법원판결은 같은 날에 선고된 것으로서, B그룹과 그 계열사의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B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조합활동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성부가 다투어진 사례이다. B노동조합은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7월 11일 B그룹 내에 설립된 첫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용자 측의 대응이 주목되었다. 위 판결내용의 맥락

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B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기록

- 2011. 7. 13. B노동조합 설립(조합원 약 10명)

- 2011. 7. 18. B기업, ○○○ 노조 부위원장 징계해고

: ①사건(판결 ① 관련) -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매입매출전

산거래원장 유출, 도난차량 운행, 직무태만,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허위사실 유

포 및 선동, 무단직장이탈 등 8가지이다.

- 2011. 8. 26/27. B노동조합 유인물 배포 vs B기업 측 제지

: ②-1사건(판결 ② 관련)

- 2011. 9. 9/16. B노동조합 유인물 배포 vs B기업 측 제지

: ②-2사건(판결 ② 관련)

- 2011.11.9. 노조원 ○○○ 정직 2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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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부터 ④의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및 그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②-1 부분을 제외하고는 노동자 측의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노사 양측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부분에 대하여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

어주었다. 각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③, ④는 해고 등 징계처분의 정당성과 불이

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고, ②는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2) 법원의 판단

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57969

: ③사건(판결 ③ 관련) - 노동자 측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도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다투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유출 ㈁ 감사업무 방해(정보유출 증거 인

멸) ㈂ 허위사실 유포 및 사용자의 명예 실추 ㈃ 감사 거부(감사장 무단이탈 등) ㈄ 위화

감 조성 및 조직 융화 저해의 사유 등 5가지인바, 중노위는 부당정직등구제재심신청사건

에서 이 중 ㈀, ㈁, ㈃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 2012. 6. 11. ○○○ 노조위원장 감급(급여삭감) 3개월 징계

: ④사건(판결 ④ 관련) -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 직장질서

문란 ㈁ 회사 비방 및 명예훼손인데, 중노위는 이 중 ㈀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참고

로, 중노위는 별건에서 ②-2 사건의 유인물 배포행위 제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사용자 측은 이러한 결정이 나자 이 유인물 배포행위가 ㈀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 2012. 12. 28. B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부 B지회로 조직형태 변경

- 2013. 10. 14. 국회의원 심상정, 「2012년 ○그룹 노사전략」 문건 언론 공개: jtbc의 “[단

독] B그룹 '노조 무력화 전략' 담긴 문건 입수” 보도5)에 따르면 “110쪽 분량의 문건은 B

○○ 등 노조가 없는 19개 계열사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노조가 있는 8개사에 대해선 기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산을 추진”하

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사건 판결의 원심은 이 문건에는 원고

○○○의 이름이 실명으로 직접 언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B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실

제 진행된 사실관계와 일치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6.12. 선

고 2014누2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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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사건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사건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

해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라는 두 가지 청구가 존재하는데, 이때 

각 청구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는 강학상 ‘해고사유의 경합’이라는 주제로 논

해지고 있다. 먼저, 상기 두 가지의 쟁점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성립요

건이 상이하므로 양자는 상호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분리하여 별도로 판단하

여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법형식 논리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

① 2015두289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

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사안에서 참가인(B○○○○)

이 원고를 해고한 실질적인 이유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고 실제로 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② 2015두1175 판결, 2015두115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단위노동조합이 총

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

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노동조합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

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절차를 산업별노동조합이

수계할 수 있다. 노동조합 측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

므로 B기업 측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2015두776 판결[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④ 2015두38917 판결[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

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

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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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그 ‘불이익취급’의 대표적 유형이 해고나 징계라는 점에서 당해 사안에서 문제가 

된 해고나 징계가 정당한 것인가는 결국 부당노동행위의 성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상호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

위로 나아가는 사용자는 항상 자신의 이러한 행위나 의사를 숨기기 위하여 정당한 징계

권 행사를 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은

폐 의도에 고스란히 속아 넘어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김린, 2017:99). 이러한 측

면에서 이른바 결정적 이유설 내지 상당이유설과 같이 양 쟁점들을 상호 연관지어 판단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6)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

이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

의 설시를 ① 사건의 위 판정요지와 같이 짧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6) 이 이론은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결론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도 동시에 영향을 준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가 그 명목성 여부를 떠나 실재한

다고 인정되면서도 동시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때, 판단을 담당하는 자(법원 판사 혹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 다음과 같

은 세 가지의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  먼저,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즉 해고가 정당하지만, 사

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 다음으로,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

에 방점을 두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부인하거나 ㈂) 끝으로, 사용자의 해고를 양정과다 혹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 무효라고 정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 ㈀과 같은 판단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실무에서 이 두 청구는 상호 연관되어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사건의 

원심도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인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

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직접증명(즉, 사용자의 자백)이 불가능해 간접증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증명 역시 쉽

지 않다는 점에서 ①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의 결론에 도달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인바, 노사분쟁에

서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는 이 점에서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중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

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해고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노동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해고절차의 준수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노동자의 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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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의견

B그룹은 이른바 ‘무노조 경영방침’으로 유명한데, 이 사건은 이에 대항하여 설립된 첫 

노동조합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고 기라성같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B그룹이 위와 같은 쟁점

에 대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련 징계처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위와 같은 상세한 기준을 설시하였을 법도 한데, 판결문에는 모두

에 소개한 판결요지의 짧은 문구만을 언급하고 있어 의아하다. 추측컨대 그 이유는 이 

사건에서 B그룹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쉽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그

것은 당시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개한 B그룹의 「2012년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의 증명

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B그룹 측은 소송에서 이 문건에 대해선 ‘부지(不知)’를 주장하

였으나,7) 원심은 이 문건이 “B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되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이 사건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고,8) 대법원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2012년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었더라면 사건의 결론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한편,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

투어진 ②사건에서는, 소송의 당사자인 단위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경우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산별노조가 수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단위노조의 

산별노조 지부나 지회로의 조직형태 변경은 이미 실무상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

법원이 처음으로 이를 직접적‧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9)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노사 간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분쟁 양태를 다루

고 있어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 법리적으로 특이점은 없지만, 국내 제일의 기업집단인 B

7) 서울중앙지검은 2015. 1. 27. 이 문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 B○

○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재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소송 과

정에서 B그룹이 이 문건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 자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8) 서울고등법원 2015.6.12. 선고 2014누2340 판결.  

9) 최근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허용되는지가 논란이 된 끝에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인

정하기도 하였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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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노동3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자세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3권이 처한 현실을 절

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김린, 2017:100). 

나. B노조 파괴를 위한 일련의 행동에 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합25 판결

1) 쟁점

B지회(구 ‘B노조’)에 대한 노조 파괴 관련 행위들에 대한 노조법 위반 여부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 등이 ‘무노조 경영방침’ 아래 노조 설립 저지 및 조기 와해와 B

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대항마 육성 및 투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B그룹 미래

전략실과 에버랜드 상황실이 상호작용하여 일련의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을 기초사실로서 

인정하였다. 

2011년 6월 4일 ○○○의 사무실에서 노조 설립 계획 문건이 발견되자 피고인 ○○

○은 노조 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취했다. 먼저, 피고인 ○○○이 임원교육

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열사에 지시한 「그룹 노사 전략」에 따라 ○○○○ 본사, ○○○

사업부, ○○○○ 소속 미전실 인사지원파트 산하 신문화 TF 파견근무자 등을 구성원으

로 하는 상황실 설치했다. 또한, ‘○○○○ 문제인력’(상황실에서 ‘문제인력’으로 지정) 6

명의 동향, 문제인력이 설립신고를 한 ‘B노조’ 활동 동향 등 파악하고 보고 및 감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법원
판단

주요 법률 위반 혐의

<표 3-2> B지회(구, ⓑ노조) 대응 관련 주요 법률 위반 사항



- 77 -

이상의 법률 위반에 따라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징역 10개월 내지 징역 1년 4월), 

10명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

법원
판단

주요 법률 위반 혐의

유죄

○ 노조원 부당징계로 인한 ‘B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B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주축 조합원인 ○○○에 대하여 2011년
7월 18일 해고, ○○○에 대하여 2011년 11월 4일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에 대하여
2012년 6월 11월 감급 3개월 징계처분하여 피해자 B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를 방해하였음. → 피고인들 공모 공동정범 관계

- 징계가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행위
는 피해자 B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보고 B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 인정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행위태양)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함. 이 사건 업무방해죄 공소시
효는 마지막 징계가 있었던 2012년 6월 11일부터 진행하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음

유죄

○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조법 위반 혐의
- 피고인 ○○○ 등은 ① 2011년 6월경 ○○○○노조 설립 제안‧지원 ② 단체교섭에 형식
적으로 응하도록 한 채 이루어지도록 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③ 2011년 7월경
에버랜드 노조원 교육 및 조합비 납부 등 증빙 작업 지시 ④ 2013년 3월경 ○○○○노조
의 노조원 증원 및 ○○노총 가입 지시 ⑤ 2014년 6월경 ○○○○노조 2기 위원장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⑥ 2014년 11월 27일 노사간담회를 통한 B노조 관련 사용자 측 의사
전달 및 노조원 수 조절 지시 등 행위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6월경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 ○○○○노조 운영에 관한 지배행위를 하였음.

- ○○○○노조 1기 위원장 ○○○, 2기 위원장 ○○○도 위 부당노동행위 공모 공동정범으
로 인정.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행위태양)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법 위반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함. 이 사건 노동조합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노사간담회가 있었던 2014년 11월 27일부터 진행하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음.

무죄

○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조법 위반 혐의
- ○○○○노조RK 2012년 3월 9일 ‘2012년 임금협약’ 체결 이후 계속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를 보유하게 하면서 2018년 3월 21일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사
용자 측 요구대로 이 사건 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조 운영을 지배함.

유죄

○ 노조 탈퇴 종용으로 인한 노조법 위반 혐의
- 에버랜드 협력업체 인사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은 2018년 6월 11일 B노조 조합원
○○○을 만나 노조 탈퇴를 회유하였음. → 이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음.

유죄

○ 기타 법률 위반 혐의
- 에버랜드 문제인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취
득한 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대항노조 설립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법원 재판 중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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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1명에 대해서는 벌금이 선고되

었다(벌금 200만 원). 이후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하여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항

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50)이 진행 중이다.

3) 판결 중 주목할 만한 부분

법원의 판결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관계 부분은 ‘B그룹 차원 전략 수립’과 ‘B지회

에 대한 전략 실행’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B그룹 차원 전략 수립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노조 파괴 전략 수립 및 실행 관리가 B그룹 전체 차

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B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B그룹 미래전략실 – B○○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

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체계 존재했다.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은 B그

룹 회장 ○○○, 부회장 ○○○을 정점으로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사건에서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

(피고인 ○○○ 부사장 총괄)는 B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 및 그 자

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계열사 직원들을 

파견받아 구성한 ‘신문화 T/F’를 설치·운영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계열사 등의 주요 

노사 문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각 계열사가 B그룹의 노사 전략에 따라 추진

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했다.

B그룹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하에 매년 그룹 

노사 전략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

하여 전 계열사 등에 순차 지시했다(판결문에는 2011년 이후는 물론이고, B지회, B○○

서비스지회가 설립되기 전인 2003년, 2006~2009년 「그룹 노사 전략」 도 언급됨). 또

한, 노사관리 능력을 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전체의 업무능력을 평가

했다. 미전실에서 ○○○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에도 노사 전략과 일치하는 내용 및 노조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내용 포함

되어 있다. 그 외에도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 문건 △미전실 ○○○ 실장(부회장)의 당

부 등 기소되지 않은 윗선에 대한 증거가 판결문에 수차례 언급되어 있다.  



- 79 -

(2) B지회에 대한 전략 실행

다음으로, B지회(구 ‘B노조’)에 대한 그룹 노사 전략 실행과 관련된 내용 중 주목할 만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인사지원실은 평소 노조 설립 의사를 표시해온 ○○○의 동향에 대해 

2009년 이후 지속해서 미전실에 보고해 왔다. 그러다가 2011년 구체적 노조 설립 시도

를 파악한 후 그룹 노사 전략에 따라, ‘상황실’ 설치 후 ‘문제인력’에 대한 일일동향 문건 

작성, 매일 상황실 회의 및 미전실 보고 등을 실행했다. 

둘째, 피고인 ○○○ 등은 ‘무노조 경영방침’ 아래 노조 설립 저지 및 조기 와해와 B

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대항마 육성 및 투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고, 이에 따라 

그룹 미전실과 ○○○○ 상황실이 상호작용하여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 존재 인정하여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

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전실 인사지원파트 - ○○○○ 본사 - ○○○○ 리조트사업부’

의 순으로 이어지는 지시 및 보고체계 안에서 ○○○○ 내에 설치된 상황실을 통해 장기

간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셋째, 2011년 7월 13일 B노조 설립신고 이후, 미전실이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징계해

고를 지시하였다. 이후 징계사유 수집 과정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서장에 직접 수사 의뢰, 

정보계장과 수사 전략 협의, 현행범인 체포 등 이루어졌다. 감사팀이 수집한 추가 징계사

유 등을 바탕으로 ○○○를 징계해고 하는 등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주축 조합원들

을 징계하여 B노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징계를 업무방해

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B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행위를 피해자 B노조에 대

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판단하여 B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넷째, 각 사업장의 복수노조 대응실태 점검을 위해 이른바 ‘문제인력’ 현황, 문제인력

의 안정화 및 퇴출 실적 등 세부 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 이를 노사담

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하

고, 실전 대응을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다섯째, 그룹 노사 전략에 따라 B노조 설립 직전 용인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는 식으로 대항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대항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해서 교섭대표노조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B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했다. 미전실은 

대항노조가 어용노조라고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총에 가입시킬 것을 지

시하여 실행했다. 상황실은 대항노조 위원장직을 선별하여 제안하고, 교섭을 지원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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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모의 카메라 인터뷰 교육, ‘언론 인터뷰 Q&A교육’, 

‘어용노조, 알박기 노조 비난 대응 교육’ 등 포함). 

여섯째, ○○○○ 문제인력의 개인정보를 매일 수집했다. 차량을 통해 미행 및 감시, 

주변 인물 동향 파악을 위해 소속 부서장 및 ‘대항사원’(문제인력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하

는 직원), ‘퇴로관리자’(에버랜드 문제인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직원), 

‘전담관리자’, ‘전담관찰자’ 등을 지정하여 행동과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하도록 했다. 이를 

일일동향 문건으로 작성하여 차량번호, 주소, 심지어는 가족과의 휴일 활동 내역, 가족의 

건강 정보까지 파악하여 미전실까지 보고했다.

다. B○○서비스지회 파괴를 위한 일련의 행동에 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고합557,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 /모두 병합)

1) 쟁점

B○○서비스지회에 대한 행위들의 노조법 위반 관련 유죄 여부

2)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의 <표 3-3>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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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주요 법률 위반 혐의

인정

○ 공모관계(노조법)
- 미래전략실 – B○○ – B○○서비스 -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 공
모 공동정범 관계

- B○○ 자문인 ○○○는 기획 폐업 부당노동행위 방조,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과 불이익 처분 부당노동행위 공모 공동정범

- 경총 교섭담당자 ○○○, ○○○은 단체교섭 해태 공모 공동정범
- B○○서비스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함

□ 동래 외근, 해
운대, 아산 협력
업체 부분 유죄
□ 이천 협력업
체 부분 무죄, 협
력업체 사장들
무죄 또는 면소

○ 기획폐업(노조법)
-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서 노조 설립 징후가 포착되자 2013년 6월 10일 전격 폐
업

-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통해 노조원들을 실직하게 만들고 세력을 약화시키기
로 공모한 다음 2014년 3월 8일 해운대 협력업체, 2014년 3월 31일 아산, 이천
협력업체 폐업

-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

유죄

○ 탈퇴‧종용(노조법)
- 2013년 6월 20일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16
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

- ○○ 협력사 사장과 공모하여 조합원 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로 인정

유죄
○ 불이익처분(노조법)
- 2013년 8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중수리 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4회에 걸쳐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유죄
○ 단체교섭 해태(노조법)
- 2013년 7월 24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미리 마련한 시나리오에 따라 13개
협력업체에서 단체교섭 해태

유죄

○ 표적 감사(노조법)
- 노조원들 위주로 이상 데이터를 검증‧발굴하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고려하여
일부 비노조원을 검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표적감사

-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

유죄

○ 노조법 외 법률 위반 혐의
- 협력업체 노조원들에 대하여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성명, 사번, 연
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 이혼 여부, 이혼 사유 등) 기타 민감정
보(노조 가입 여부, 노조 가입 동기, 노조 탈퇴 여부, 노조 탈퇴 동기, 노조 직
책, 파업 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를 협력업체 대표들이 취득하여 B그룹 관계자
들에게 제공하여 제공자 및 취득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B그룹 계열사 직원 183명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자 동의 없이 미
전실에서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순차 공모를 통하여 동래 내근업체 대표에게 전화하여 특정인에 대한 취업을
시키지 말 것을 종용하는 통신을 하여 취업방해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 이 사건 지회 ○○분회장 ○○○이 2014년 5월 15일 ‘저 하나로 인해 서비스지
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화장해달라’며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는데, 이후 B○○서비스 대표이사 및 인사팀장이 ○○○의 장례가 노

<표 3-3> B○○서비스지회 대응 관련 주요 법률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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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중 주목할 만한 부분

B○○서비스지회에 대한 대응 역시 앞에서 살펴본 B지회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B그룹 차원 전략 수립 및 실행 관리 속에서 진행됐다. B○○서비스지회를 대상으로 자

행된 행위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 B○○서비스 전무를 실장으로 B○○서비스 내 종합상황실 구성하여, B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및 전체 조합

원에 대한 동향 보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 대응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 조치 등 차별적 취급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 유도 △표

적감사 △‘그린화’(노조 탈퇴 유도)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이 실시됐다. 

둘째, B그룹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수립한 그룹 노사 전략에 따른 B○○ 및 B○○서비

스 임원들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은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B○○ 파견 직

원들로 하여금, B○○서비스 각 지사 상생 지원 담당 직원들, 지점 SV(협력업체 관리자) 

직원들,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관련 정보 수집‧보고를 진행토록 했다. 

또한, 위와 같이 수립된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을 실행하

고,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그린화 추진 실적 보고 등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순차 지

시하여 보고를 받아오면서, 이를 B○○서비스 및 B○○ 임원, B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임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거나 순차로 보고하게 하였다. 

셋째, 노조 대응 실행을 위해 다양한 문건들을 작성 및 활용하였다. 이를테면 △B○○ 

및 B○○서비스에서 협력업체 폐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B○○서비스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계획 문건에 첨부된 ○○센터 조합원 성향 및 최근 동향 △단체교섭 지연 방안 

법원 판단 주요 법률 위반 혐의

조장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의 도움으로 ○○○의 아버지를 섭외
하여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제공하고 1,000만 원을 경찰공무원에게 공여하였음.
이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횡령죄 성립

- B○○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의 교섭에 개입하고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B○○서비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대가로 관여한 경찰관에 대하여 수뢰죄
성립.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B○○서비스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 성립.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한 B○○ 자문위원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죄 성립.

- B○○서비스 대표이사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에 걸쳐 협력업체 소속 수
리기사들을 B○○서비스의 지휘·명령하에 전자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에 대해 B○○서비스 대표이사에게 파견노동자보호법 위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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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및 밴드 가입자 명단 파악 △B○○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관련 대응 PLAN

(경총 작성) △단체교섭 대응 설명 자료 △감사팀에서 데이터를 점검하고 검증을 완료하

였다고 보고된 일일보고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2003년, 2006

년~2009년 그룹 노사 전략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 전략 △CEO세미나 후 

각사 사장 동향 △인사 담당 단체교섭 역량 강화 교육(案)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 △B○○서비스 이슈 관련 문건 △B○○서비스 불

법파견 이슈 대응 경과 및 대책 △화상회의 전달사항 △CFO(최고결정권자, 경영지원실

장) 보고 등 각종 문건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넷째, 법원은 사업장 내에 노조가 하나만 있더라도 사업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처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공세적 대응의 일환으로 노조원들 위주의 표적감사를 실시한다는 의

사가 명확한 경우까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섯째, 법원은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B그룹 미전실, B○○, B○○서

비스, B○○서비스 각 지사 또는 지점, 각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지시 및 보고 

체계를 활용하여, B그룹의 무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노사 전략’에 따라 노조 설

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교섭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함

으로써, B그룹 미전실 임직원, B○○ 임직원, B○○서비스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았다.

여섯째, 협력업체 사장의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단체교섭 해태 부당노동행

위 공소사실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B○○ 및 B○○서비스 

측의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공범인 ○○○에 대한 공소가 5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 제기되었다고 판단했다.

일곱째, B○○서비스지회는 대응을 위하여 ○○○ 등을 통해 월 수천만 원의 노조 파

괴 자문을 실시했다. 법원은 ○○○를 기획폐업, 즉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방조범,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과 불이익 처분 부당노동행위에 대

하여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또한, 외관상 협력업체의 교섭 위임을 받는 형식을 

통해 단체교섭 지연에 가담한 경총 교섭담당자들 2명을 부당노동행위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여덟째, B○○서비스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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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 8881 판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 888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고, 소속 수리기사들에게는 노동자파견 관

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제82조 제1항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

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구

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90조에서 ‘제 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 제77조 또는 제81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법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조문

구조상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아무런 차

이가 없다. 한편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이를 보

장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개념을 문

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해석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판결문135∼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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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제3장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A컨설팅과 B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분석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들이 자행한 전략적 반노조 행위의 골자는 다

음과 같았다. 첫째, 노동조합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부터 대응 태세를 갖췄다. 

이를테면, 주체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감시와 개인정보 수집 등을 체계적으로 행했

다. 예컨대 노조 설립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문제인력’이라 낙인을 찍고, 주

변 사람들을 매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일일동향’을 작성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감시했

다. 또한, 노조 설립이 추진되면 바로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재편했다. 둘째, 노조 설립 주체의 행동 의지를 꺾고 참여자가 두려움

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인사관리권의 위력을 활용하여 정신적 괴롭힘을 가했다. 노조 설

립이 추진되자마자 주체들과 적극적 참여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고용과 안전을 

위협했고, 공식적인 교육상담이나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등을 활용하여 노동기본권의 가

치를 폄하하거나 주체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담론에 직원들이 동조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

성했다. 셋째, 그럼에도 사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노골적

인 차별을 가했다. 단지 노조 조합원들에게 업무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넘어

서, 이들을 표적으로 업무감사를 추진해 능동적으로 손해를 입혔고, 나아가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막고자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넷째, 반노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망설임 

없이 불법을 자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직원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고, 사용

자가 개입하여 지배하는 황색조합을 결성하여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을 

매수했으며, 나아가 경찰 등 공권력 주체들에게 뇌물을 공여했거나 법원에서 위증까지 

했다.     

각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좀 논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컨설팅이 관여한 사건들을 

검토했을 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해당 컨설팅업체가 노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이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해당 컨설팅업체가 회사

에 대해 자문해 준 내용에서 노조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 노조가 부담스럽고, 그에 따라 무노조 내지 노조 와해의 욕구가 클 

수 있다. 그런 점을 노리는 컨설팅업체 입장에서는 ‘노조 와해’가 고수익 창출의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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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해당 컨설팅업체의 자문료는 상당히 고액으로 보인다. 그

런데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노조 관련 자문을 받아서 실행하는 경우, 자문의 세부적인 내

용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 있을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복수

노조 상황과 관련해 나타났다. 컨설팅업체가 회사에 우호적인 제2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

를 다수노조로 성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 대립적인 제1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원 회유·압박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제1의 노조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의 제시할 경우에는 불법적 요소가 농후해질 수 있다. A컨설팅 사건은 후자였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 측은 컨설팅업체로부터 제시받은 전술과 전략을 회사에 우호적인 노동

자들과 공유하면서,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아니면 회사에 우호적인 소수의 제2의 노

조의 다수 노조화와 제1의 노조의 붕괴를 꾀했다. A컨설팅과 사용자가 노조에 대한 부

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기획한 계획과 실천은 결국 부당노동행위로 단죄됐을 뿐만 아니

라, 경영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행위로도 인정됐다. 

다음으로, B그룹 관련 사건들의 경우 ‘무노조 경영방침’이라고 하는 오래된 마인드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직접고용 노동자, 협력업

체 노동자 등을 불문하고 친노조적 성향을 보이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

하여 세밀하고 집요하게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식은 상당히 두려움을 갖

게 한다. 또한, 노조 대응 및 노조 와해를 그룹 수뇌부 차원에서 고도로 전략적인 관점에

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경찰 등 공권력까지 이용한다는 점 

등은 일반적인 기업으로서는 흉내조차 수 없는 수준이라 하겠다. 대항노조 구성 및 운영

에 개입하면서 △다른 상급단체에 가입하도록 하고 △회사 측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며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적절히 혼합하여 감사

를 실시하는 등 대항노조가 마치 회사 측과 무관하게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위장

하는 모습들이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B그룹은 광범위한 사회적 연결망을 

동원하여 노조에 대응할 수 있었으며, 외견상 합법적으로 보이는 징계, 무노조 경영철학 

교육, 협력업체 대표에 대한 압박 등을 통하여 노조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억

제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및 노무사 등 관련 법률가를 다수 보

유하고 있지만, 점점 더 확보를 늘려나가고 있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노조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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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쟁의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관하여

노조 조직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노조 결성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 아니다. 사용자가 노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노조 결성 이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노동권 행사 과정 및 결과 때문일 경우가 많다. 그 때문

에 노조 결성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문제해결의 근원적 

방안이 되지 못한다. 실제 노조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다양한 행태들은 노조 결성 전후 

이외에도 단체교섭 전반의 과정 및 단체교섭 결렬 이후의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노동권 

행사의 전체 모습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방식이 과

거에 공안정국 속에서 경찰권력 등의 공권력을 직접 동원하여 단시간에 힘으로 누르는 

형태였다면, 현재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주도 조합원 등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그들에 

대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 그리고 이에 더하여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절차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를 말리는 방식 등으로 진화하였다. 예컨대,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노조 

및 조합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 절차를 이용하여 조합원을 금전적으로 옴짝

달싹 못 하게 해버리면, 조합원 관계는 파편화되어 버리고 노조 자체가 와해되는 과정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조합 간부 혹은 조합원 개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더 강력하고 악랄하다고 할 수 있다. 

가.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그러므로 노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노동자 혹은 조합원 개인에 대해 가

해지는 법적 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와도 거시적 관점에서는 관

련성이 크다. 파업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합

법적인 수단이다(ILO, 2006:para. 521). 노동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의 단체적 주장뿐만 아니라 노동자

의 직접적 관심사인 기업이 당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도 관계가 

있다(ILO, 2006:para. 526). 그러므로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사분쟁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자와 노동단체는 필요하다면 그 구성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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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불만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ILO, 2006:para. 531). 특히 파업을 무역‧거래 방해와 연계하여 제약할 경우 정당한 

파업(legitimate strike action)이 폭넓게 제약될 수 있다(ILO, 2006:para. 592). 그런 이

유로 파업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

회’(이하, CFA)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평가된다(김근주, 2017:39). ILO 협약 제105호는 ‘파

업 참가에 대한 벌’(punishment for having participated in strikes)을 주기 위해서 강

제노동을 이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동 협약 제1조 (d)).10) 이 조항은 

‘합법 파업’인가 ‘불법 파업’인가를 특별히 묻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업에 수반된 폭력, 폭행, 재물손괴 등 공공질서 파괴행위는 그 자체로 형법상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동은 협약 제105조와는 무

관한 것이다. 또한,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가 민사배상 또는 징계처분 그밖에 강제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처벌인 경우에도 동 협약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김근주, 2017:42).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

건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구조 자체에 대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파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폭력, 파괴, 감금 등 행위는 당연히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

지만, 집단적인 ‘단순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것, 즉 입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

기보다는, 사법부가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의율(擬律)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

로, 사법 판단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나.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유럽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거나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몇 개 국가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ILO 제105호 협약(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오.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

ID:312250:NO 최종방문 2020.10.10.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250: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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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독일의 경우 독일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 노동단체 결성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11) 쟁의행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노사 양측 모두 쟁의행위에 관한 법

률의 제정이 자신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Däubler, 2014:13~14). 

독일의 경우 노동자 수에 비교해 파업의 건수도 많지 않지만, 파업이 발생해도 불법이라

고 해서 형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나 조합원을 교도소에 

보낼 경우, 노동자 간의 연대감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독일 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사회

동반자(social partnership) 노사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

다(Däubler, 2014:13~14). 또한, 드물긴 하지만 민사책임 문제라든가 중대한 비행으로 

인한 해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조 및 조합원은 불법 파업 이외에 사용자에게 압력

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활용한다. 불법 파업 자체가 희소한 것이다. 법적인 논리

로 보자면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라든가 참가한 노동자는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드물다(Däubler, 2014:30~32). 특

히 파업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의 입증이 쉽지도 않

을뿐더러, 실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회계장부를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된다(Däubler, 2014:35~36).

둘째, 프랑스의 경우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헌법에서 ‘파업권은 파업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율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민

간부문의 파업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Dockès, 2014:45). 또한 프랑스에서는 

파업을 할 권리는 ‘개인의 권리’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노무제공

의 거부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Dockès, 2014:46~46). 다만 일부 자기 충족적인 노

무제공의 거부나 태업 등은 파업이 아닌 것 혹은 파업권의 남용으로 평가되어 계약 책임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Dockès, 2014:63~64). 드물긴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파업

에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존재한다(Dockès, 2014:66). 그러나 프랑스 

법에서는 파업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Dockès, 2014:68~69). 불법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 전체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노

11) 독일기본법 제9조 ① 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②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헌법질서, 국제상호 이해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③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

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

12a조,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87a조 제4항과 제91조에 따른 조치는 제1문이 말하는 단체의 근

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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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개인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이마저도 사

용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에서 해당 노동자에 의한 손해를 구별해야 하고 인과관계를 증

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Dockès, 2014:72~74).

셋째, 영국의 경우 종래 쟁의행위는 판례법(common law)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

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injunction)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으

려고 하였다(Ewing, 2014:83~84). 그렇지만 판례법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입법을 통해 

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창설해왔다. 예컨대 1906년 노동분쟁

법(Trade Disputes Act 1906)이 제정된 이래로 꾸준한 개정을 거치면서 쟁의행위에 대

한 보호가 모색되어 왔다. 영국에서 쟁의행위는 법적인 보장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면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쟁의행위의 합법성 여부가 특히 노조의 절차적 의무 수행에 초

점이 모여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Ewing, 2014:84~85).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법원으로

부터 명령을 받아내는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라는 결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사용자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는다(Ewing, 2014:126). 노동분쟁법

에 노조의 규모를 기준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액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이는 영국적 사고방식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Ewing, 2014:127~128). 또한 쟁의행위가 폭력적인 경우가 아닌 

한, 개별 노동자가 형사상 범죄로 기소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파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오래전 형법에서 폐지되었다.

넷째, 일본의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다지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일본에서는 쟁의행위가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이유다(Nakakubo, 2014:145). 게다가 일본

은 법리상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규율할 수는 있으나, 단순 노무제공 거부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파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Nakakubo, 

2014:165~167). 불법 파업에 민사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면 그런 판결 자체가 드물다(Nakakubo, 2014: 167~170).

마지막으로,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는 주(州)마다 다르다. 최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일반법(North Carolina General Statute)이 공공부문 피용자(public employee)의 

파업 참가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

다. 이에 대해 ILO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이하, ‘CEACR’)는 해당 법 내용이 

ILO 제105호 협약(강제근로 철폐 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파업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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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과 관계없이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데 단순히 파업을 조직하

고 평화적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강제노동을 포함하는 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CEACR, 2018:225.).

다. 관점 전환의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들이나 국제적 분위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히 노무

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파업 그 자체에 대해 불법이라는 명목을 붙여 업무방해죄를 적

용하는 현재의 법원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태도의 전환이 선행된

다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

도 법원의 관점과 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 사용자 측의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법

원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노사관계의 원만한 회복과 사회동반자 관계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주더라도 인과관계의 입증

이라든가 손해의 입증 등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법원은 그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는 쟁의행위가 없었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러한 손해 산정 자

체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쟁의행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쟁의행위가 정당할 때를 기준으

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쟁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국제노동기준의 관점에서도 단순히 노조의 결성과 단체협약의 보호만 중요한 것이 아

니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보를 위해서는 단체행동권의 자유로운 행

사 자체의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요컨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원칙은 강제

노동 철폐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거시적인 틀에서 바

라볼 때, 단결권의 실질적 보장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자

제 또는 폐지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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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제4장에서는 최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기업노조와 초기업노조 산하 하부조직)의 임원 

및 간부와 조합원 306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설문조사는 노동

조합 조작화를 △조직화 이전 단계 △노조 설립 준비 및 진행 단계 △단체교섭 및 단체

행동 단계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 이후 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발생하는 다양

한 인권침해 행위 유형의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등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선행연구에 따라(박종선, 2017) △불이익취급 △반조

합계약 △단체교섭 해태와 거부 △노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배와 개입 등으로 구분했

다. 나아가 최근 불이익취급 유형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이익취급을 △근로관계의 불이익 △경제적 대우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 △조합활

동상의 불이익 등 4개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봤다.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노동기본권을 실질적

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경영권을 활용하여 가해지는 공세와 충돌의 지점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칭 ‘반노조 괴롭힘’을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 중 하나로 포함하

고, 불이익취급의 세부 유형을 각기 적합한 방식으로 포괄하기 위해 제도의 프레임을 확

대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 경영참여가 노조 조직화의 주요한 의제로 부각하는 점을 고려

하여, 노동기본권 보장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의 정신에 기초한 표준 인사노무관리 규정 

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

입된 복수노조 상황에서 오히려 인권침해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

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노조, 그리고 노사갈등이 심한 현장의 노조 등 인권침해에 

더 많이 노출된 조직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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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개요

가. 표집과 설문지 수거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설립된 신

규 조직에 소속된 이들을 일차적인 조사대상으로 설정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전국 노

동조합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신규 건설된 노조는 약 3,099개이

다.1) 산정 시 2017년 말 기준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노조의 중복과 소멸을 고려하였고, 

2015년과 2016년 변동 부분은 노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총연맹과 산업부문을 기준으로 할당 층화표집을 하였다. 총연맹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노총, 미가맹 4개 단위로 구분하였고, 업종부문은 제조업, 공공

부문, 민간서비스업으로 나누었다. 설문지 배포의 최종 할당 기준은 <표 4-1>과 같다.

 

　 제조 공공 서비스 합계 총연맹 조정율

부문 비율 조정 0.1 0.55 0.35 1.00

전체 50 275 175 500 1.00

한국노총 5 83 53 150 0.30

민주노총 41 158 107 300 0.60

공공노총 0 10 0 10 0.01

미가맹 5 25 16 40 0.09

<표 4-1> 설문조사를 위한 최종 표집 수

설문지 응답자는 노조 설립 시 일어났던 상황들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신규 노

조의 전·현직 활동가를 위주로 했고, 인식 차이를 고려하여 평조합원도 조사대상에 포함

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2020년 7월 중순부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의 협

조를 통해 신규 노조의 주소를 받아 총 3천 부를 우편 또는 대면으로 배포하고, 이후에 

각 조직으로 전화 연락을 하여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수거율은 상대적으로 

1) 본 설문조사가 계획될 당시에는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집단 산정 시 2017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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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하였다. 3차례의 협조 요청 끝에 2020년 10월 초까지 약 309부가 수거되었다(수거

율 약 10.3%).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 내용이 부실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3부를 제

외하고 총 306부를 분석하였다.

나.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노동조합 설립을 전후하여 인권침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노조 설

립과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본 설문에서 인권침해

에 관한 질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서부

터, 경영권 차원에서 행해지는 합법·편법·위법 등의 인사노무관리 행위, 그리고 최근 주

목받고 있는 직장 괴롭힘 등까지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는 박종선(2017)의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 예시를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추출

하여 문항으로 구조화하였다. 박종선(2017)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기준을 크게 △불이익취급(노조법 제81조 제1호와 5호) △반조합계약(노조법 제81조 제

2호) △단체교섭 해태와 거부(노조법 제81조 제3호) △노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배와 

개입(노조법 제81조 제4호)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세부 범주로 구분한다. 본 연구

의 설문지는 이에 기초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영역과 하위범주, 그리고 관련 내용을 <표 

4-2>와 같이 예시하여 제시했다. 

먼저, 불이익취급 유형을 △근로관계의 불이익 △경제적 대우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

이익 △조합(준비) 활동상의 불이익 등 4개 유형으로 나누면서 부당노동행위 판례를 참

고로 하여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반조합계약은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제

도화된 단계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항 구성을 최소화하였다. 

박종선(2017)이 분류한 불이익취급 유형의 설명이 다소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설

문 문항을 구성할 때 유형 분류는 표시하지 않고 항목을 나열적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근로관계 불이익’과 ‘조합활동 불이익’에 문항을 추가하였다. 기술 단계에서 ‘정신적 불

이익’을 범주로 명문화하였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등장하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지배·개입 행위’가 대표적이다. 설문지에서는 이 역시 박종선(2017)이 예시한 내용을 준

거로 하였으며, 최근 공론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단체행동 압박 행위’를 문항으로 작성하

여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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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의 문항은 노동조합 조직화 단계(설립 전 단계 – 설립 준비·진행 단계 - 설립 

후 교섭·단체행동 단계)를 기준으로 구조화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노조 설립 후 노동현장의 변화(노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

내 용

불
이
익
취
급

근로관계
불이익

1)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 혹은 조직하는 것으로 인한, 해고, 채용·재계약 거부,

휴직 후 복직 거부 등의 근로관계의 불이익

경제적 대우
불이익

2)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 혹은 조직하는 것으로 인한, 휴직, 정직, 출근정지, 감

봉,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차별적 배제, 복리후생제도 이용에서의 차별 등 경제

적인 대우의 불이익

정신적
불이익

3)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 혹은 조직하는 것으로 인한, 시말서 제출, 기존 업무와

비교하여 부적절한 업무로 전환배치, 장기간 현장노동자를 사무직으로 배치,

사무직노동자를 현장으로 배치, 장기간의 출근정지나 대기발령, 자리는 있으되

일을 주지 않거나 책상을 주지 않는 경우 등의 정신적 불이익

생활상
불이익

4)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 혹은 조직하는 것으로 인한, 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

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

조합(준비)
활동 불이익

5)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 혹은 조직하는 것으로 인한,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

리직으로 승진시키는 것, 열성적 활동가나 간부 자격 활동가를 직원(조합원)과

접촉이 어려운 원격지로 전직시키는 경우 등의 조합(준비) 활동상의 불이익

반조합계약

1)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2)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3) 승진(급)을 조건으로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 결성하지 않거나 탈퇴하도록 약정

단체교섭
거부·해태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단체교섭 거부

2) 사용자가 교섭당사자나 담당자에 대한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교섭 거부

3) 사용자가 교섭의무 사항에 대해 적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섭 거부

4) 사용자가 적절한 교섭절차에 대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유로 교섭 거

부

5)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형식적으로 임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성실한 태도

노조운영
지배·개입

1)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비난 발언

2) 조합원에게 파업 불참 유도

3) 조합원이나 조합 활동가를 매수·향응 등을 제공

4) 특정 노조나 조합원에 대해 인사, 징계 등 차별적 처우

5) 노동조합 회의 등 일상적인 감시

6)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남용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 장소 사용 불허

7)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

8) 조합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협의·교섭 없이 지원

<표 4-2>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 예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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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계, 노․노관계, 직장문화 등)와 향후 노조 가입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의견 영역 등도 포함하였다. 설문지의 전체 구조와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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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영 역 설 문 내 용

노동조합 기본

현황

- 노동조합 설립 시기, 사업체 종사자 수, 노조 가입 대상자 수, 노조 가입자 특성

(고용형태, 직종), 조합원 수, 조합 가입방식,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 여부,

노조 설립 후 최초 단체협약 체결, 현재 노사관계

조직화 추진

이전 단계

- 노동조합 설립 전 발생했던 일(고용불안, 임금체불, 관리자의 비인간적 대우 등 20

개 문항 5점 척도)

-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조직화 준비 및

노조 설립 단계

[불이익취급 / 반조합계약 등]

- 노동조합 준비과정에서 경험했던 일

: 노조 설립 시 생긴 사건으로 징계 회부, 복직 거부, 해고, 근무시간의 차별대우, 부

적절한 전환배치 등 11개 문항

- 노동조합 결성과정에서 발생했던 일

: 노조 활동 참여 이유로 인사고과 불이익, 공식 회식이나 단합대회 배제, 회사가 친

기업노조 결성, 용역 투입 등 10개 문항

설립 이후

노사협상 및

단체행동 단계

[단체교섭 거부·해태 / 노조운영 지배·개입 등]

- 노사교섭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

: 사용자가 노동조합 불인정 및 교섭 개시 거부, 교섭당사자나 담당자의 정당성을 문

제 삼으며 교섭 거부, 교섭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대며 교섭을 거부, 교섭

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지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요구하며 교

섭 개시 지연, (교섭테이블, 언론, 사내게시판 등에) 노동조합과 단체행동 비난, 금

품 매수·향응, 노조 대상 고소고발·손배 가압류 등

노동조합 설립

후 변화

- 노동조합 설립 후 일어난 변화

: 고용안정, 임금인상,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 제고,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 등 11개 문항

노조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신규 노조 설립 및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

: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 학습 강화, 노사교섭 내용을 작업혁신, 사회책임

등 확장,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개선,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

자의 징계권·인사권 남용 규제 등

기타 - 복수노조 여부, 교섭대표노조 여부, 복수노조와의 관계, 최초 단체협약 체결 관련

통계분류 필요 - 성별, 연령, 현재 노조에서 지위, 상급노조, 산업부문, 노조 형태, 노조 설립 시기

<표 4-3>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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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노동조합 설립 전후의 인권침해 실태

가. 응답자 및 소속 조직 특성

1) 응답자 속성

응답자는 총 309명이고, 성별은 71.8%가 남성이며 28.2%가 여성이다. 연령은 30~39

세(38.4%)와 40~49세(38.0%)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노조에서의 직위로는 임원 35.1%, 

집행간부 31.3%, 평조합원 21.6%, 대의원 12%로 나타났다. 소속업체의 업종을 보면, 공

공부문이 37.5%, 제조부문 33.1%, 민간서비스부문이 29.4%이다. 노조 형태는 산별노조

가 54%이며, 기업별노조 27.7%, 지역일반노조가 18.2%이다. 사업체 규모는 30~99인 

이하가 27.2%, 500인 이상 26.2%, 100~299인 이하 21.9% 등으로 조사되었다(<표 

4-4> 참조).

구분　 빈도(수) 비율(%) 구분 빈도(수) 비율(%)

성별

여성 84 28.2
산업

(소속업체)

제조부문 97 33.1
공공부문 110 37.5

남성 214 71.8
민간서비스부문 86 29.4

합계 298 100 합계 293 100

연령

20-29세 15 5.1

노조 형태

기업별노조 79 27.7
30-39세 114 38.4

산별노조 소속 154 5440-49세 113 38
50-59세 46 15.5 (지역) 일반노조 52 18.2
60세 이상 9 3.0

합계 285 100합계 297 100

현재

노조

직위

평조합원 63 21.6

사업체

규모

29인 이하 36 11.9
30-99인 이하 82 27.2대의원 35 12.0
100-299인 이하 66 21.9

집행간부 91 31.3
300-499인 이하 39 12.9

임원 102 35.1 500인 이상 79 26.2
합계 291 100 합계 302 100

<표 4-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01 -

2) 응답자 소속 노조 현황

응답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설립 시기는 △2017년~2020년이 71.5% △2017년 이전 

28.5%로 분포하였다. 상대적으로 친노조적 입장을 표방한 정권이 집권하는 등 2017년을 

기준으로 노조에 대한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한 점을 고려한 구분이었다. 2015년 이

후 최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여 2017년 이후 설립된 노조의 참여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표 4-5> 참조). 

 

응답자가 속한 노조의 주요 고용형태와 직종 분포는 <표 4-6>과 같았다. 먼저, 노동

조합 가입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52.8%로 가장 많으며, 여러 고용형태가 혼재

된 곳도 28.7%에 이른다.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인 경우는 14.2%로 조사되었다. 다

음으로, 조합원의 직종 분포를 보면, 다 직종으로 구성된 곳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기술직 26.5%. 사무직 14.4%, 단순기능직 8.7%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수) 비율(%)

조합원

고용형태

정규직 160 52.8
비정규직(계약/파견/특고 등) 43 14.2

무기계약직 13 4.3
여러 고용형태 혼재 87 28.7

합계 303 100

조합원 직종

단순기능직 26 8.7
생산기술직 79 26.5
판매서비스직 23 7.7
사무직 43 14.4
관리전문직 9 3.0
여러 직종 혼재 111 37.2
잘 모름 7 2.3
합계 298 100.0

<표 4-6> 노동조합 조합원의 고용형태와 직종

가입방식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게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입사와 동

노조 설립 시기 빈도(수) 비율(%)
2017년 이전 87 28.5
2017-2020년 218 71.5
합계 305 100.0

 <표 4-5> 노동조합 설립 시기



- 102 -

시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온숍(unionshop)나 적용하는 경우는 9.6%였다(<표 4-7> 참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이 69.5%, 사용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30.5%로 

조사되었다(<표 4-8> 참조).

타임오프를 사용하는 인원 비율을 도해하면([그림 4-1]과 [그림 4-2] 참조), 1명이 

24.9%, 2명 21.4%, 3명 20.2%로 나타났다. 3명 이내가 응답자의 66.5%이다. 150명, 

260명, 26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 1명씩 조사되었다. 또한, 타임오프 사용 인원이 

전일제 1명인 노동조합이 44.4%로 가장 많았고, 2명 20.2%, 3명 11.3%, 전일제 없이 

시간제로만 운영하는 곳도 15.3%이었다. 사용 인원이 시간제인 경우는 1명 16.7%, 3명 

15.7%, 2명 14.8%로 1~3명 수준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시간제 타임오프가 없는 

노동조합도 26.9%에 이른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 여부 빈도(수) 비율(%)

사용 안함 89 30.5

사용함 203 69.5

합계 292 100

<표 4-8>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 여부

[그림 4-1] 타임오프 사용 인원 비율

조합 가입방식 빈도(수) 비율(%)

입사 동시에 자동가입(유니온숍) 29 9.6

개인의 자율적 가입 의사에 따름 274 90.4

합계 303 100

<표 4-7> 노동조합 가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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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타임오프 사용 인원의 근무시간 유형 비율

타임오프제도로 연간 이용하는 시간은 1,000~2,999시간이 38.2%로 다수가 여기에 응

답했다. 3,000~5,999시간으로 응답한 비율은 29.6%, 500~999시간 17.2%, 6,000시간 

이상은 15.1%를 보였다(<표 4-9> 참조).

노동조합 설립 후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4-10> 참조), 응

답자의 71.7%가 체결했다고 답했다. 체결하지 않은 비율도 14.1%, 잘 모르겠다는 응답

도 14.1%였다. ‘단협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42명 중 40명(95.2%)은 2017~2020

년에 설립된 노동조합 소속이다. ‘잘 모름’ 응답자의 45.2%는 2009년 이전 설립된 노조

이며, 38.1%는 2017~2020년 설립된 노조 소속이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단체협약 체

결 현황에 대한 지식이 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잘 모름’ 응답자의 38.5%(15

명)만이 평조합원이며, 노조 간부도 35.9%(14명)로 비슷한 수준이다. 

타임오프 연간 이용시간 수 빈도(수) 비율(%)
500-999시간 32 17.2
1,000-2,999시간 71 38.2
3,000-5,999시간 55 29.6
6,000시간 이상 28 15.1

<표 4-9> 타임오프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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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초 단체협약 체결에 걸린 기간은 ‘6개월 이내’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7

개월~12개월 이내’가 34.7%로 뒤를 이었다. ‘25개월 이상’도 6.6%에 이른다. 최초 단체

협약 체결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9.3개월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표 4-12>는 응답자가 속한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존재 여부 및 

상호 관계에 관한 것이다. 자신이 속한 노조와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조가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30.4%,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9.6%이다.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

조는 어디인가’에 대해, ‘우리 노조’ 43.5%, ‘상대 노조’ 41.2%였다. ‘개별교섭’이 9.4%, 

‘공동교섭단을 꾸림’은 3.5%였다. 상대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갈등적’이라는 응답

이 41.5%, ‘갈등적인 편’이 35.4%로 76.9%가 갈등적 관계에 있다고 답했다. ‘협력적인 

편’은 23.2%로 나타났다.

최초 단협 체결 소요기간(개월) 빈도(수) 비율(%)

6개월 이하 108 50.7

7-12개월 74 34.7

13-24개월 17 8.0

25개월 이상 14 6.6

합계 213 100.0

최초 단협 체결 소요기간 평균(표준편차) 9.26 (9.55)

<표 4-11> 최초 단체협약 체결 소요 기간

최초 단협 체결 여부 빈도(수) 비율(%)
최초 단협 체결함 213 71.7
단체협약 체결 안 함 42 14.1

잘 모름 42 14.1
합계 297 100

<표 4-10> 최초 단체협약 체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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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사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보통’이 37.8%로 가장 많았다. ‘매우 갈등적’인 응

답은 19.7%, ‘화합적인 편’은 16.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 4-13>에 제시된 

응답 결과에 기초하여 ‘갈등집단’(매우 갈등적, 갈등적인 편), ‘보통집단’(보통), ‘화합집

단’(화합적인 편, 매우 화합적)을 구분하고 각 문항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응답자가 속한 사업체의 종사자 평균은 844.7명이며, 남성은 322.3명(66%), 여성은 

259.6명(34%)이다(<표 4-14> 참조). 응답사업체의 조합원 수는 평균 260.2명이며, 남

성 조합원은 164명, 여성 조합원은 67.8명, 가입률은 79%이다. 

구 분 빈도(수) 비율(%)

조직대상 동일 유노조
유무

예 87 30.4
아니오 199 69.6
합계 286 100

교섭대표 노조

우리 노조 37 43.5
상대 노조 35 41.2

공동교섭단 꾸림 3 3.5
개별 교섭 8 9.4

둘 다 교섭을 못 함 2 2.4
합계 85 100.0

상대노조와의 관계

매우 갈등적 34 41.5
갈등적인 편 29 35.4
협력적인 편 19 23.2
합계 82 100.0

<표 4-12> 복수노조 여부, 교섭대표노조, 노․노관계

현재 노사관계 빈도(수) 비율(%)

매우 갈등적 59 19.7
갈등적인 편 70 23.4
보통 113 37.8

화합적인 편 48 16.1
매우 화합적 8 2.7
잘모름 1 0.3
합계 299 100

<표 4-13> 현재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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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조합 설립 이전 단계 

1) 근무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사업체 종사자 수 전체 302 844.65 2389.40
사업체 종사자 수 남성 272 322.25 675.99
사업체 종사자 수 여성 272 250.60 926.58
남성 종사자 비율 272 0.66 0.27
여성 종사자 비율 272 0.34 0.27
조합원 수 전체 295 260.19 594.45
조합원 수 남성 281 164.03 428.59
조합원 수 여성 283 67.76 300.28

조직률(조합원 수 / 가입 대상) 288 0.79 0.31

<표 4-14> 응답자 사업체의 조합원 수 

노조 설립 전 사업장 근무환경 N 평균 표준편차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였다 287 2.76 1.43
임금인상률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298 3.97 1.12
임금수준(임금총액)이 동종 업계에 비해 낮았다 294 3.74 1.07
직종, 직급, 성별 등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컸다 294 3.28 1.26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였다 293 1.66 1.15
복지혜택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296 3.57 1.18
관리자가 통상적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였다 294 3.24 1.19
관리자의 폭언,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가 많았다 295 3.13 1.29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295 4.13 1.06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자주 했다 294 3.23 1.37
노동자들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288 2.70 1.49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협조가 잘 안 돼 스트레스가 높았다 293 3.25 1.13
특정 개인들에 대한 신체적·성적·언어적 괴롭힘이 있었다 282 2.78 1.29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293 3.16 1.28
사업장 작업환경과 산업안전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294 3.24 1.16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배치 등)에 불만이 많았다 290 3.86 1.21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거나 실행하였다 281 2.84 1.36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가 조성되었다

285 3.75 1.04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려고 하였다 281 3.53 1.34

전체 평균 3.26　 　

<표 4-15> 노조 설립 전 근무환경 불만과 인권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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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전에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19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노동기본권 침해 

등을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에서 3.26으

로 분석되어(중간값 3점), 사업장 근무환경이 대체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4.13으로 평

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금인상률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가 3.97, ‘노동자

들이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배치 등)에 불만이 많았다’가 3.86으로 뒤를 이었다.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었다’

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3.75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수준(임금총액)이 동

종 업계에 비해 낮았다’가 3.74로 전반적으로 임금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반면 ‘임금체

불’은 1.66으로 가장 낮았다. 

2) 집단별 비교와 요인분석

(1) 집단별 비교

노조 설립 전의 노동기본권 등의 실태를 현재의 노사관계, 업종, 사업체 규모, 노조 설

립 시기, 노조 형태, 복수노조 유무, 노조에서의 직위 7가지 주요 집단별로 비교해보았

다.

현재의 노사관계를 △갈등집단 △보통집단 △화합집단으로 구분했다(<표 4-13> 참

조). 이들 간에 인권침해 양상이 다른가 살펴본 결과, 갈등집단의 평균은 3.55, 보통집단

은 3.0, 화합집단은 3.10으로, 현재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집단이 노조 설립 전의 노동기

본권 침해 등의 문제도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표 4-16> 참조). 항목별로 갈등집단은 

‘기업 의사결정에서 노동자 의견 미반영’이 4.5점으로 매우 높았다. ‘임금인상률 동결 혹

은 낮은 수준’도 4.4점,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배치 등)에 불만이 

많았다’도 4.2점으로 보통집단이나 화합집단과 큰 차이를 보인다. 



- 108 -

갈등집단은 7개 항목을 제외한 12개에서 평균 3.5가 넘는 반면, 보통집단은 4.0을 넘

는 요소가 없고, 3.5 이상도 4개 항목 정도이다. 화합집단은 3.5 이상의 항목이 7개이며, 

‘기업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자 의견 미반영’이 4.0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격

차가 가장 크게 나는 항목은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거나 실행하였다’로 갈등집

단은 3.4, 보통과 화합집단은 각각 2.4로 1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소속 노조의 업종을 제조업, 공공, 민간서비스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제조부문은 

현 노사관계
갈등적 보통 화합적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였다 125 3.14 1.49 105 2.40 1.33 52 2.60 1.30
임금인상률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129 4.36 1.00 109 3.54 1.08 55 3.95 1.16
임금수준(임금총액)이 동종 업계에 비해 낮았다 125 3.88 1.11 109 3.57 1.06 55 3.76 1.00
직종, 직급, 성별 등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 임
금격차가 컸다

125 3.70 1.24 110 3.02 1.15 54 2.89 1.27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였다 125 2.01 1.34 109 1.43 0.99 54 1.37 0.76
복지혜택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126 3.77 1.18 110 3.33 1.13 55 3.65 1.19
관리자가 통상적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 업무
를 지시하였다

126 3.49 1.13 109 3.00 1.23 54 3.13 1.15

관리자 폭언,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가 많았다 129 3.50 1.20 109 2.83 1.28 52 2.88 1.3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128 4.49 0.79 109 3.76 1.15 53 4.00 1.16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자주 했다

127 3.36 1.37 108 3.01 1.36 54 3.37 1.38

노동자들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
대로 받지 못했다

122 3.13 1.44 109 2.27 1.41 52 2.58 1.50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협조가 잘 안 돼 스트
레스가 높았다

127 3.54 1.09 109 3.12 1.07 52 2.85 1.19

특정 개인들에 대한 신체적·성적·언어적 괴롭
힘이 있었다

123 3.11 1.34 103 2.60 1.12 51 2.37 1.33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127 3.24 1.32 110 3.14 1.32 51 3.04 1.15

사업장 작업환경과 산업안전이 동종 업계에 비
해 좋지 않았다

128 3.45 1.17 109 3.11 1.14 52 3.12 1.11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배
치 등)에 불만이 많았다

125 4.22 1.03 107 3.58 1.27 53 3.66 1.30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거나 실행했다 121 3.39 1.35 105 2.44 1.18 50 2.38 1.34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었다

124 4.02 1.02 105 3.53 0.96 51 3.55 1.14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
려고 하였다

122 3.67 1.49 103 3.30 1.24 51 3.63 1.15

전체 평균 3.55　 　 3.00 3.10 　

<표 4-16> 현 노사관계 특성별 근무환경 불만과 인권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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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공공부문은 3.38, 민간서비스부문은 3.11로 공공부문이 다른 업종보다 근무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17> 참조).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 미반영’ 항목이 세 업종 모두 가장 높았는데, 제조

업과 공공부문이 각각 4.22, 4.2로 민간서비스부문 3.89보다 높았다. 또한, ‘불합리한 인

사(승진, 승급, 업무배치 등)에 불만’은 제조부문(3.92)과 공공부문(4.08)은 높은 반면, 민

간서비스부문(3.55)은 상대적으로 덜 높았다. 

세 부문 간 격차가 비교적 큰 항목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 건이었다. 원

하지 않는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제조부문이 3.69로 가장 

높았으나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은 공공부문이 3.2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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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별로 노조 설립 전의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를 비교한 결과, 29인 이하의 

전체 평균은 3.15, 30~99인 이하는 3.26, 100~299인 이하는 3.26, 300~499인 이하는 

3.23, 500인 이상은 3.29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이를테면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환경 불만과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 의견 미반영’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높았고, 불합리한 인사 

불만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소속업체 업종
제조부문 공공부문 민간서비스부문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였다 91 2.69 1.37 104 2.70 1.42 82 2.93 1.51

임금인상률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96 3.82 1.20 108 4.11 1.05 83 3.93 1.16

임금수준(임금총액)이 동종 업계에 비해 낮았다 95 3.56 1.12 107 3.89 0.99 81 3.77 1.06
직종, 직급, 성별 등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컸
다

95 3.28 1.30 106 3.42 1.26 82 3.01 1.20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였다 93 1.43 0.99 106 1.94 1.32 83 1.61 1.08

복지혜택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94 3.52 1.20 107 3.71 1.06 84 3.44 1.28

관리자가 통상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였다 93 3.46 1.10 107 3.36 1.14 83 2.77 1.20

관리자의 폭언,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가 많았다 95 3.35 1.21 105 3.22 1.23 84 2.73 1.33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94 4.22 0.99 107 4.20 0.96 83 3.89 1.23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자주 했다 93 3.69 1.33 106 3.21 1.29 84 2.86 1.35

노동자들이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92 1.99 1.37 101 3.24 1.39 84 2.81 1.42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협조가 잘 안 돼 스트레스가 높았
다

94 3.24 1.12 105 3.30 1.10 83 3.17 1.19

특정 개인들에 대한 신체적·성적·언어적 괴롭힘이 있었다 87 2.84 1.16 103 2.95 1.29 81 2.48 1.38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94 3.34 1.32 104 3.26 1.25 84 2.90 1.23

작업환경과 산업안전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93 3.52 1.11 106 3.13 1.18 84 3.12 1.14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배치 등)에 불만
이 많았다

92 3.92 1.14 103 4.08 1.17 84 3.55 1.28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거나 실행하였다 89 2.79 1.24 101 2.79 1.40 81 2.94 1.43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건
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었다

90 3.62 1.11 102 3.86 0.89 82 3.76 1.10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려고 하였다 90 3.23 1.45 102 3.87 1.15 79 3.39 1.37

전체 평균 3.24 3.38 3.11 　

<표 4-17> 업종별 노조 설립 전 근무환경 불만과 인권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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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시기를 △2017년 이전 △2017~2020년으로 나누어 노조 설립 전 근무

환경 불만과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를 비교한 결과는 <표 4-19>에 제시돼 있다. 2017년 

사업체 규모
29인 이하 30-99인 이하

100-299인
이하

300-499인
이하

500인 이상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하였다 34 2.76 1.39 73 2.90 1.42 60 2.55 1.53 38 2.66 1.36 78 2.79 1.42
임금인상률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36 3.69 1.21 80 4.11 0.99 60 3.90 1.12 39 3.69 1.20 79 4.10 1.16

임금수준(임금총액)이 동종 업계
에 비해 낮았다

35 3.54 1.22 78 3.67 1.02 60 4.00 0.96 39 3.79 0.95 78 3.65 1.16

직종, 직급, 성별 등에 따라 노
동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컸다

36 3.39 1.42 77 3.16 1.24 59 3.25 1.25 39 3.33 1.18 79 3.37 1.29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였다 36 1.67 1.01 77 1.65 1.17 59 1.73 1.22 38 1.21 0.47 79 1.81 1.32
복지혜택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36 3.81 1.06 77 3.29 1.19 61 3.70 1.20 39 3.92 1.13 79 3.43 1.17

관리자가 통상적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였다

36 2.94 1.31 77 3.31 1.13 59 3.02 1.22 39 3.41 0.99 79 3.41 1.25

관리자의 폭언, 폭행 등 비인간
적 대우가 많았다

36 2.92 1.44 77 3.13 1.25 61 3.10 1.34 38 3.16 1.28 79 3.24 1.27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36 3.61 1.40 78 4.05 1.02 60 4.42 0.81 38 4.11 0.92 79 4.23 1.07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야간근
무, 휴일근무를 자주 했다

35 2.86 1.42 77 3.18 1.39 61 3.23 1.37 38 3.37 1.28 79 3.38 1.38

노동자들이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36 3.19 1.26 72 3.00 1.53 61 2.64 1.37 38 1.71 1.23 77 2.64 1.54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협조가
잘 안 돼 스트레스가 높았다

36 2.97 1.28 76 3.37 1.13 60 3.40 1.12 38 3.18 1.04 79 3.14 1.08

특정 개인들에 대한 신체적·성
적·언어적 괴롭힘이 있었다

36 2.75 1.57 75 2.91 1.33 57 2.51 1.23 34 2.71 1.12 76 2.86 1.20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
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36 3.06 1.24 75 2.96 1.28 61 3.08 1.23 38 3.32 1.38 79 3.34 1.29

사업장 작업환경과 산업안전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36 3.06 1.07 76 3.13 1.10 61 3.36 1.17 38 3.42 1.15 79 3.24 1.24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배치 등)에 불만이 많
았다

36 3.11 1.39 74 3.78 1.27 60 3.92 1.14 38 4.32 0.84 78 4.00 1.16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
거나 실행하였다

36 2.92 1.32 73 2.97 1.44 57 2.60 1.41 35 2.71 1.18 76 2.86 1.34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었다

36 3.81 1.06 69 3.57 0.98 59 3.97 1.10 39 3.85 1.04 78 3.65 1.04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
로 육성, 활용하려고 하였다

35 3.71 1.20 73 3.78 1.03 58 3.52 1.45 37 3.38 1.16 75 3.31 1.60

전체 평균 3.15 　 3.26　　 3.26　　 3.23　　 3.29 　

<표 4-18> 사업체 규모별 노조 설립 전 근무환경 불만과 인권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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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집단은 3.01, 2017~2020년 집단은 3.36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노조를 설립한 집

단에서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 항목별로 보면 기업 의사결정 

미반영(4.3), 임금인상률(4.06), 낮은 임금총액(3.8), 불합리한 인사승진(3.97), 건강하지 

못한 조직문화(3.9) 등이 꼽혔다.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기업노조, 산별노조, 지역일반노조로 나누어 노조 설립 전의 근

무환경 불만과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를 비교한 결과, 기업노조 전체 평균은 2.96, 산별

노조 3.50, 지역일반노조 3.02로 나타났다<(<표 4-20> 참조). 요컨대 근무환경 불만과 

노동기본권 침해가 비교적 높은 상태의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시 조직형태로서 산별노조

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별노조에서 4.0 이상으로 평균이 높은 항목은 임금인상률, 임금수준, 기업 의사결정 

노동조합 설립 시기
2017년 이전 2017-2020년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였다 77 2.34 1.20 209 2.91 1.49

임금인상률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82 3.74 1.04 215 4.06 1.15

임금수준(임금총액)이 동종 업계에 비해 낮았다 83 3.60 0.88 210 3.80 1.13

직종, 직급, 성별 등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컸다 82 3.10 1.13 211 3.36 1.30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였다 82 1.60 1.10 210 1.69 1.18

복지혜택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81 3.20 1.10 214 3.72 1.18

관리자가 통상적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였다 81 3.00 1.26 212 3.33 1.15

관리자의 폭언,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가 많았다 83 2.90 1.26 211 3.23 1.30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81 3.69 1.17 213 4.30 0.96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야간, 휴일근무를 자주 했다 81 2.98 1.33 212 3.34 1.37

노동자들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78 2.55 1.45 209 2.76 1.50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협조가 잘 안 돼 스트레스가 높았다 80 3.13 1.08 212 3.30 1.14

특정 개인에 대한 신체적·성적·언어적 괴롭힘이 있었다 79 2.51 1.28 202 2.90 1.27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81 2.84 1.08 211 3.29 1.33

사업장 작업환경과 산업안전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82 2.96 1.05 211 3.35 1.19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배치 등)에 불만이
많았다

79 3.61 1.27 210 3.97 1.18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거나 실행하였다 79 2.66 1.25 201 2.92 1.40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건강
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었다

79 3.39 0.88 205 3.90 1.05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려고 하였다 78 3.32 1.18 202 3.61 1.39

전체 평균 3.01 3.36　 　

<표 4-19> 노조 설립 시기별 노조 설립 전 근무환경 불만과 인권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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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불합리한 인사승진 4개이다. 일반노조에서 평균이 4.0을 넘는 항목은 없으며, 평

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부정적(3.8)인 의견이었다. 

복수노조 유무별로 노조 설립 전의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를 비교한 결과, 복수노조집

단은 전체 평균 3.45, 단수노조집단은 3.24였다(<표 4-21> 참조). 즉, 노조 설립 전 근

무환경 불만과 노동기본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조건에서 조직화를 실시한 

노조 형태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소속

(지역)일반노조
소속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였다 73 2.29 1.35 150 2.94 1.48 49 2.90 1.40
임금인상률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76 3.63 1.16 153 4.20 1.05 51 3.73 1.23
임금수준(임금총액)이 동종 업계에 비해 낮았다 77 3.48 0.99 150 3.98 1.01 50 3.50 1.18
직종, 직급, 성별 등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 임금격차
가 컸다

76 3.14 1.21 150 3.46 1.25 51 2.88 1.34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였다 75 1.20 0.62 151 1.85 1.26 50 1.76 1.27
복지혜택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75 2.95 1.10 152 3.89 1.07 51 3.65 1.13
관리자가 통상적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 업무를 지
시하였다

75 2.95 1.15 152 3.57 1.13 49 2.59 1.08

관리자의 폭언,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가 많았다 77 2.94 1.17 150 3.41 1.26 51 2.49 1.27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76 4.09 1.09 151 4.33 0.89 51 3.61 1.28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자주
했다

75 2.95 1.33 151 3.58 1.30 51 2.73 1.37

노동자들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75 1.95 1.26 147 3.10 1.50 50 2.68 1.39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협조가 잘 안 돼 스트레스가
높았다

75 3.07 1.06 149 3.40 1.14 51 3.04 1.23

특정 개인들에 대한 신체적·성적·언어적 괴롭힘이
있었다

74 2.61 1.06 141 3.05 1.35 50 2.30 1.37

노동자가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76 2.75 1.31 148 3.47 1.20 51 3.00 1.25
사업장 작업환경과 산업안전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
지 않았다

75 2.87 1.07 150 3.57 1.17 51 3.06 1.01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배치 등)
에 불만이 많았다

75 3.72 1.16 148 4.16 1.08 50 3.26 1.44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거나 실행하였다 71 2.48 1.31 143 3.04 1.38 51 2.78 1.38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
이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었다

71 3.49 0.91 148 3.94 1.06 49 3.80 1.02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려고
하였다

72 3.61 1.19 146 3.44 1.48 47 3.74 1.17

전체 평균 2.96　 　 3.50　 　 3.02　 　

<표 4-20> 노조 형태별 노조 설립 전 근무환경 불만과 인권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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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복수노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노조집단의 응답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임금인상률의 동결 혹은 낮은 수준’ 

4.38, ‘임금총액이 동종 업계보다 낮다’ 4.02 등으로, 단수노조집단의 각각 3.83, 3.66보

다 높았다. 또한 복수노조집단은 직종, 직급, 성별 간 임금격차가 3.6점으로, 단수노조집

단 3.2보다 높다. 반대로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활용하려고 하였다’는 

항목은 단순노조집단(3.72)이 복수노조집단(3.24)보다 높았다. 회사가 노조 설립 전후에 

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노사협의회를 더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의 직위별로 노조 설립 전의 근무환경 불만과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를 비교한 결과, 평조합원 3.33, 대의원 3.28, 집행부 3.26, 임원 3.28로, 평조합원의 점

수가 가장 높았다(<표 4-22> 참조). 

복수노조 유무　
예 아니오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였다 85 3.09 1.47 184 2.66 1.42

임금인상률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87 4.38 0.94 193 3.83 1.15

임금수준(임금총액)이 동종 업계에 비해 낮았다 86 4.02 0.97 191 3.66 1.08

직종, 직급, 성별 등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컸다 85 3.55 1.30 191 3.22 1.23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였다 85 2.12 1.47 190 1.49 0.94

복지혜택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87 3.67 1.20 191 3.59 1.15

관리자가 통상적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였다 86 3.53 1.27 190 3.18 1.08

관리자의 폭언,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가 많았다 86 3.42 1.40 191 3.10 1.19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86 4.15 1.10 191 4.21 0.91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자주 했다 85 3.29 1.44 191 3.27 1.33

노동자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83 2.94 1.52 187 2.66 1.48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협조가 잘 안 돼 스트레스가 높았다 86 3.41 1.17 190 3.22 1.08

특정 개인들에 대한 신체적·성적·언어적 괴롭힘이 있었다 82 2.88 1.37 183 2.77 1.25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86 3.31 1.29 190 3.21 1.24

사업장 작업환경과 산업안전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87 3.53 1.18 189 3.16 1.13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배치 등)에 불만이
많았다

85 4.01 1.19 187 3.89 1.17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거나 실행하였다 81 3.05 1.43 183 2.81 1.33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건강
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었다

85 3.79 1.13 182 3.83 0.96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려고 하였다 83 3.24 1.57 180 3.72 1.21

전체 평균 3.45　 　 3.24　 　

<표 4-21> 복수노조 유무별 노조 설립 전 근무환경 불만과 인권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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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합원과 대의원은 집행부나 임원보다 임금인상률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았으며, ‘기

업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 미반영’은 ‘노조간부/임원 > 대의원 > 평조합원’ 순이었다.

현재 노조에서 직위　
평조합원 대의원 노조 집행간부 임원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였다 56 3.00 1.50 31 2.55 1.34 87 2.57 1.33 100 2.89 1.48
임금인상률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에 그쳤
다

61 4.08 1.04 33 4.09 0.95 90 4.04 1.06 101 3.82 1.30

임금수준(총액)이 동종 업계에 비해 낮았다 60 3.77 1.00 32 3.78 0.94 88 3.81 1.07 101 3.68 1.16
직종, 직급, 성별 등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컸다

60 3.48 1.10 32 3.59 1.04 88 3.14 1.35 101 3.23 1.33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였다 59 1.78 1.12 31 1.97 1.35 88 1.66 1.30 102 1.55 1.00

복지혜택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61 3.85 1.03 32 3.59 1.27 88 3.48 1.25 102 3.55 1.14
관리자가 통상적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 업
무를 지시하였다

58 3.40 1.12 32 3.19 1.18 89 3.40 1.20 102 3.16 1.16

관리자의 폭언,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가
많았다

58 3.17 1.39 32 3.00 1.32 90 3.14 1.25 102 3.23 1.23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았다

60 3.87 1.13 31 4.13 1.09 89 4.27 0.89 102 4.26 0.98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야간근무, 휴일근
무를 자주 했다

59 2.90 1.34 31 3.35 1.33 89 3.33 1.38 102 3.43 1.32

노동자들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57 2.91 1.31 30 2.87 1.66 87 2.71 1.45 101 2.64 1.55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협조가 잘 안 돼 스
트레스가 높았다

59 3.34 1.29 32 3.38 0.94 89 3.26 1.07 101 3.21 1.12

특정 개인들에 대한 신체적·성적·언어적 괴
롭힘이 있었다

57 2.88 1.51 30 2.57 1.25 85 2.69 1.25 98 2.94 1.17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
지 못했다

58 3.14 1.28 32 2.75 1.27 89 3.18 1.33 101 3.34 1.21

사업장 작업환경과 산업안전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59 3.27 1.20 32 3.22 1.26 90 3.17 1.12 100 3.35 1.11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
배치 등)에 불만이 많았다

57 3.65 1.25 31 4.13 0.88 88 3.90 1.29 101 3.96 1.13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거나 실행하
였다

58 3.03 1.44 29 2.86 1.55 82 2.78 1.25 100 2.78 1.35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
며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었
다

55 3.91 0.97 31 3.65 1.20 86 3.64 0.96 100 3.89 1.07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
용하려고 하였다

54 3.72 1.23 30 3.60 1.22 87 3.60 1.33 98 3.40 1.46

전체 평균 3.33 3.28 3.26 3.28

<표 4-22> 노조 직위별 노조 설립 전 근무환경 불만과 인권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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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인 도출

근무환경 불만과 노동기본권 침해 요소로 선정한 19개 항목을 요인분석2)을 진행한 결

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4-23>). ① 불충분한 임금보상 ② 권위적·경쟁적·비소

통적 조직문화(관리자의 비인간적 대우, 직원경쟁과 심한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불

합리한 인사) ③ 장시간 노동과 휴일·휴가의 불충분한 보장 ④ 회사의 노무관리 전략에 

대한 불만 등이 그것이다.

노동기본권에 가해지는 여러 양상 중에서 익히 알려진 것은 금전적 보상으로, 임금과 

휴일·휴가 보상 문제였다. 그런데 요인분석 결과, △관리자의 폭언·폭행과 같은 비인간적 

대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 미반영 △직원 간 경쟁 심화로 협조보다 긴

장이 높은 관계 △동료에 대한 괴롭힘 등이 불합리한 인사체계와 결합되어 지속해서 노

동기본권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러 개의 서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 가공의 공통변수를 구함으로써 원래의 

변수들을 요인들의 선형함수로 표현하는 통계분석방법.

노동기본권 침해 요인 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였다 0.191 0.441 0.465 0.174
임금인상률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0.195 0.179 0.757 -0.049
임금수준(임금총액)이 동종 업계에 비해 낮았다 0.105 0.136 0.794 -0.159
직종, 직급, 성별 등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컸다 0.442 -0.14 0.566 0.28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였다 -0.006 0.573 0.393 0.253
복지혜택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0.196 0.417 0.538 -0.378
관리자가 통상적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였다 0.538 0.394 0.233 -0.098
관리자의 폭언,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가 많았다 0.719 0.48 0.085 0.01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0.699 0.156 0.209 -0.271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자주 했다 0.395 0.647 -0.082 -0.152
노동자들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0.181 0.641 0.227 0.015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협조가 잘 안 돼 스트레스가 높았다 0.682 0.092 0.184 0.093
특정 개인들에 대한 신체적·성적·언어적 괴롭힘이 있었다 0.646 0.428 0.147 0.157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0.472 0.693 -0.006 -0.04
사업장 작업환경과 산업안전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0.379 0.524 0.3 -0.048
노동자가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배치 등)에 불만이 많았다 0.708 0.253 0.13 -0.083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거나 실행하였다 0.42 0.243 0.341 0.439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
직문화가 조성되었다

-0.204 0.003 -0.244 0.754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려고 하였다 0.054 -0.004 0.055 0.702
요인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4-23> 노조 설립 전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요인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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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 결성의 직접적 원인

(1) 우선순위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사업장 안의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들과 환

경들이 존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동력이 된 원인은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원인 1순위는 임금불만(인상률 저하,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

근로수당 미지급, 임금격차 등)이었다. 이는 27.7%로 나타났는데, 압도적인 비율로 보기

는 어렵다. 노조 결성의 원인 2순위는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로 19.3%

였다. 3순위는 ‘고용불안(잦은 해고,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16%였다. 노동조합 조직화

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임금불만을 조직화의 핵심 동기로 보았지만, 관리자의 인격적 무

시나 차별적 대우도 노조 결성의 중요한 동기로 분석한 것(박현미 외, 2019; 홍석범, 

2015)과 부합한다. 

‘기타’ 의견으로 △경영진 부패 △과도한 업무(량) △급격한 노동강도 증가와 장시간 

근무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노동자의 기본권 추구를 위해 △분사 저지 △비정규직 정규

직 전환 △원청의 갑질 △자회사 설립 △회사 매각 △상급기관의 기관해체 협박 등 다양

한 것들이 제시됐다. 

(2) 집단별 비교

현재 노사관계 상태를 집단화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불만은 갈등집단 27.7%, 보통집단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응답

빈도(수) 비율(%)
임금불만(인상률 저하,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격차 등) 159 27.7%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 111 19.3%

고용 불안(잦은 해고, 인력 구조조정 등) 92 16.0%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 79 13.7%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업복지 72 12.5%

기존 노조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 20 3.5%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부조리 14 2.4%

기타 28 4.9%

합계 575 100.0%

<표 4-24>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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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화합집단 27.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4-25> 참조). 갈등집단과 화합집단은 

2순위가 ‘관리자의 부당지시나 비인간적 대우’로 각각 22.1%, 21%인 데 반해, ‘보통집

단’은 ‘고용불안(18%)’이 2순위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소속된 업체의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제조부문과 공공서비스부문은 1순위, 

2순위가 전체 응답과 같고, 3순위가 각각 고용불안(16.8%),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

(16.7%)으로 차이를 보인다(<표 4-26> 참조). 이와 달리 민간서비스부문은 2순위가 고

용불안(19.9%), 3순위가 불합리한 인사노무방침(14.9%)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현 노사관계

합계　
갈등적 보통 화합적

임금불만(인상률 저하,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근로수당 미
지급, 임금격차 등)

69 57 29 155
27.7% 27.8% 27.6%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
55 30 22 107
22.1% 14.6% 21.0%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
45 18 14 77
18.1% 8.8% 13.3% 　

고용 불안(잦은 해고, 인력 구조조정 등)
38 37 15 90
15.3% 18.0% 14.3% 　

기존 노조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
5 13 2 20
2.0% 6.3% 1.9%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부조리
6 7 0 13
2.4% 3.4% 0.0%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업복지
25 31 14 70
10.0% 15.1% 13.3% 　

기타
6 12 9 27
2.4% 5.9% 8.6% 　

합계
249 205 105 559
100.0% 100.0% 100.0% 100.0%

<표 4-25> 노사관계 특성별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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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별로 노조 결성의 직접적 원인을 살펴본 결과, 29인 이하는 ‘관리자의 부

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29.9%)’가 1순위이고, ‘임금불만(23.9%)’ 2순위, ‘고용불안

(22.4%)’이 3순위이다(<표 4-27> 참조). 반면 30인 이상 사업체는 ‘임금불만’이 1순위

로 응답되었다. 30~99인 이하는 고용불안(20.8%)이 2순위이고, 100~299인 이하는 ‘불

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17.5%)’이, 300인 이상 사업체는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

인간적 대우’가 2순위로 나타나는 등 사업체 규모별로 노조 결성의 직접적 원인에서 차

이가 확인된다. 박현미 외(2019)에서는 99인 이하 사업장에서 ‘관리자의 비인격적 및 차

별적 행동(25.3%)’이 노조 결성의 영향요인 2순위로 분석되었다.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소속업체 업종

합계　
제조부문 공공부문 민간서비스

임금불만(인상률 저하,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근로
수당 미지급, 임금격차 등)

49 59 41 149
27.4% 28.2% 25.5%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
38 45 22 105
21.2% 21.5% 13.7%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
17 35 24 76
9.5% 16.7% 14.9% 　

고용 불안(잦은 해고, 인력 구조조정 등)
30 26 32 88
16.8% 12.4% 19.9% 　

기존 노조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
7 4 9 20
3.9% 1.9% 5.6%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부조리
0 9 4 13
0.0% 4.3% 2.5%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업복지
28 20 22 70
15.6% 9.6% 13.7% 　

기타
10 11 7 28
5.6% 5.3% 4.3% 　

　합계 179 209 161 549

<표 4-26> 소속업체 업종별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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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시기별로 결성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설립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

다(<표 4-28> 참조). 2017년 이전 노조는 ‘임금불만’과 ‘관리자의 부당지시나 비인간적 

대우’가 각각 19.9%로 공동 1위이다. 2017년 이후 노조는 임금불만의 비율이 30.8%로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2017년 이전 노조는 1~3순위 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나 

2017~2020년 노조는 순위 간 격차가 크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사업체 규모

합계　29인
이하

30-99인
이하

100-299
인 이하

300-499
인 이하

500인
이상

임금불만(인상률 저하,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
근로수당 미지급, 임금격차 등)

16 33 42 25 41 157
23.9% 22.1% 33.3% 33.3% 27.3%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
20 21 19 16 33 109
29.9% 14.1% 15.1% 21.3% 22.0%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
3 23 22 6 25 79
4.5% 15.4% 17.5% 8.0% 16.7% 　

고용 불안(잦은 해고, 인력 구조조정 등)
15 31 15 10 19 90
22.4% 20.8% 11.9% 13.3% 12.7% 　

기존 노조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
5 8 1 0 6 20
7.5% 5.4% 0.8% 0.0% 4.0%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부조리
3 7 4 0 0 14
4.5% 4.7% 3.2% 0.0% 0.0%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업복지
4 19 18 15 16 72
6.0% 12.8% 14.3% 20.0% 10.7% 　

기타
1 7 5 3 10 26
1.5% 4.7% 4.0% 4.0% 6.7% 　

합계　 67 149 126 75 150 567

<표 4-27>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 121 -

노조 조직형태별로 결성의 직접적 원인을 살펴본 결과,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는 1순

위 ‘임금불만’, 2순위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로 분석되었다(<표 4-29> 

참조). 반면, 지역일반노조는 1순위가 ‘고용불안(26.9%)’이고 2순위가 ‘임금불만(20.4%)’

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노동조합 설립연도

합계　
2017년 이전 2017-2020년

임금불만(인상률 저하,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근로수당 미
지급, 임금격차 등)

32 127 159
19.9% 30.8%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
32 79 111
19.9% 19.2%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
29 50 79
18.0% 12.1% 　

고용 불안(잦은 해고, 인력 구조조정 등)
21 71 92
13.0% 17.2% 　

기존 노조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
11 8 19
6.8% 1.9%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부조리
8 6 14
5.0% 1.5%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업복지
24 47 71
14.9% 11.4% 　

기타
4 24 28
2.5% 5.8% 　

합계 161 412 573

<표 4-28> 노조 설립 시기별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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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유무별로 결성의 직접적 원인을 살펴본 결과, 복수노조집단은 전체 응답과 

우선순위 변동은 없지만 임금불만(25.6%)과 관리자의 부당지시나 대우(23.8%) 간에 큰 

차이가 없다(<표 4-30> 참조). 반면, 단수노조집단은 1순위(임금불만, 28.5%)와 2순위

(관리자의 부당지시나 대우, 17.7%) 간의 격차는 크지만 2위와 3위(고용불안, 16.1%) 

간의 격차는 크지 않다.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노조 형태

합계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지역)일반노조

임금불만(인상률 저하,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근
로수당 미지급, 임금격차 등)

38 90 19 147
25.5% 30.5% 20.4%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
29 62 14 105
19.5% 21.0% 15.1%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
25 39 9 73
16.8% 13.2% 9.7% 　

고용 불안(잦은 해고, 인력 구조조정 등)
14 45 25 84
9.4% 15.3% 26.9% 　

기존 노조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
7 6 7 20
4.7% 2.0% 7.5%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부조리
4 4 5 13
2.7% 1.4% 5.4%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업복지
22 34 11 67
14.8% 11.5% 11.8% 　

기타
10 15 3 28
6.7% 5.1% 3.2% 　

합계 149 295 93 537

<표 4-29> 노조 형태별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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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직위별로 결성의 직접적 원인을 살펴본 결과, 평조합원의 경우 다른 집단과 차이

를 보였다(<표 4-31> 참조). 1순위는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27%)’, 2

순위는 ‘고용불안(24.3%)’이고 ‘임금불만(22.6%)’은 3순위이다. 반면, 대의원, 집행간부, 

임원은 1순위가 ‘임금불만’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복수노조 유무　 합계
예 아니오 　

임금불만(인상률 저하,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격차 등)

43 106 149
25.6% 28.5%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
40 66 106
23.8% 17.7%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
25 51 76
14.9% 13.7% 　

고용 불안(잦은 해고, 인력 구조조정 등)
28 60 88
16.7% 16.1% 　

기존 노조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
10 5 15
6.0% 1.3%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부조리
2 7 9
1.2% 1.9%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업복지
16 53 69
9.5% 14.2% 　

기타
4 24 28
2.4% 6.5% 　

합계 168 372 540

<표 4-30> 복수노조 유무별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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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화 준비 및 노조 설립 단계

노동조합 준비·설립 단계에서 드러난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를 노동조합 준비단계와 설

립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의 첫 번째 영역(소절 ‘1)’의 내용)은 노

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불이익취급과 반조합계약의 내

용을 참고하여 구성된 문항에 대한 응답이다. 두 번째 영역(소절 ‘2)’의 내용)은 부당노동

행위 인정기준이 협소하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반영하여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에 포함되

지 않지만 개별적·집단적 노동권 침해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1) 불이익취급과 반조합계약 실태

먼저, 노조 설립 준비단계에서 드러났던 불이익취급 등의 행위와 노조 결성 이후에 드

러난 행위를 비교한 결과, 노조가 결성된 후에 △근로관계의 불이익 △경제적 대우 불이

익 △정신적 불이익은 비율이 감소했다. 반면, △조합활동 불이익은 많이 증가했다. 특히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현재 노조에서 직위

합계　
평조합원 대의원 집행간부 임원

임금불만(인상률 저하,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격차 등)

26 24 43 58 151
22.6% 36.9% 24.6% 29.6%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
31 10 32 33 106
27.0% 15.4% 18.3% 16.8%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
4 13 36 24 77
3.5% 20.0% 20.6% 12.2% 　

고용 불안(잦은 해고, 인력 구조조정 등)
28 7 19 33 87
24.3% 10.8% 10.9% 16.8% 　

기존 노조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
3 2 7 7 19
2.6% 3.1% 4.0% 3.6%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부조리

3 1 4 5 13
2.6% 1.5% 2.3% 2.6%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업복지
16 7 26 21 70
13.9% 10.8% 14.9% 10.7% 　

기타
4 1 8 15 28
3.5% 1.5% 4.6% 7.7% 　

합계 115 65 175 196 551

<표 4-31> 노조 직위별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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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시 생긴 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비율은 11.5%p 증

가했다. 다음으로, 반조합계약의 경우,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거론(채찍)하여 노조 비가입·

탈퇴를 압박한 것보다 근로조건 개선(당근)을 제시하면서 노조 비가입·탈퇴를 종용한 행

위들이 노조 결성 이후에 높아졌다.

불이익취급 등의 행위가 노조 설립 준비단계와 설립 이후 단계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도식화 한 것이 [그림 4-3]이다.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근로관계
불이익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87.6 12.4 258 88.9 11.1 270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88.2 11.8 255 91.9 8.1 270
경제적
대우
불이익

관리자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

73.7 26.3 262 83.3 16.7 281

정신적
불이익

부적절한 전환배치(현장근무자를 사무직으로 배치, 사
무직을 현장으로 배치, 출근정지, 대기발령, 업무배제,
책상 빼기 등)가 이루어졌다

73.6 26.4 258 76.9 23.1 281

생활상
불이익

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
을 원격지로 전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88.5 11.5 262 90.9 9.1 275

조합활동
불이익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나 잘
못을 들춰내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92.8 7.2 250 91.1 8.9 270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
계위원회에 회부됐다

91.4 8.6 257 79.9 20.1 273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로 승진시켜 노조(준
비) 활동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

90.7 9.3 257 86.1 13.9 274

반조합
계약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거론하며 노조
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

72.4 27.6 254 71.1 28.9 277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

77.2 22.8 254 72.8 27.2 272

<표 4-32> 노조 설립 전후의 불이익취급 및 반조합계약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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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행위 비율 변화

(1) 노사관계 특성별

노조 설립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근로관계 불이익 행위가 노조 결성 이후에 어떻게 변

화했는지 노사관계 특성별 집단에 따라 비교한 결과 집단 간 비율 차이가 확인된다(<표 

4-33> 참조). 갈등집단은 노조 설립 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와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비율이 증가했다.

 

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경제적 불이익(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 행

위를 비교했을 때, 갈등집단은 노조 설립 전과 동률이었고, 보통집단과 화합집단은 감소

했다(<표 4-34> 참조). 정신적 불이익(부적절한 전환배치 -현장근무자를 사무직으로 배

치, 사무직을 현장으로 배치, 출근정지, 대기발령, 업무배제, 책상 빼기 등- 가 이루어졌

다) 행위를 비교했을 때, 갈등집단만이 노조 설립 후 발생 비율이 증가했다. 생활상의 불

이익(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행위에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현

노사관계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갈등적 84.1% 15.9% 113 79.5% 20.5% 122

보통 89.2% 10.8% 93 97.9% 2.1% 95

화합적 91.1% 8.9% 45 93.5% 6.5% 46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갈등적 85.7% 14.3% 112 82.5% 17.5% 120

보통 92.1% 7.9% 89 98.9% 1.1% 94
화합적 85.1% 14.9% 47 100.0% 0.0% 49

<표 4-33> 노사관계 특성별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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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갈등집단에서만 노조 설립 후 발생 비율이 증가했다.

노조 설립 전후에 ‘조합활동 불이익’ 행위를 비교했을 때, 갈등집단은 세 항목에서 노

조 설립 후 발생 비율이 증가했다(<표 4-35> 참조). 보통집단은 발생 비율도 낮으며, 노

조 설립 전후 차이가 거의 없다. 화합집단도 ‘노조 설립 시 생긴 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 항목은 약간 증가,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

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조합(준

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오히려 

감소를 보였다.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현

노사관계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

갈등적 86.7% 13.3% 113 62.0% 38.0% 121
보통 95.6% 4.4% 90 94.9% 5.1% 98
화합적 93.6% 6.4% 47 91.5% 8.5% 47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
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갈등적 89.0% 11.0% 109 82.1% 17.9% 117
보통 97.7% 2.3% 88 96.9% 3.1% 98
화합적 91.5% 8.5% 47 100.0% 0.0% 48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
익을 경험했다

갈등적 89.4% 10.6% 113 78.7% 21.3% 122
보통 92.2% 7.8% 90 92.7% 7.3% 96
화합적 89.4% 10.6% 47 91.8% 8.2% 49

<표 4-35> 노사관계 특성별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실태

노조 설립 전후에 반조합계약 행위를 비교했을 때,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현
노사관계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

갈등적 70.2% 29.8% 114 70.2% 29.8% 121
보통 79.6% 20.4% 93 95.1% 4.9% 103
화합적 68.8% 31.3% 48 90.0% 10.0% 50

부적절한 전환배치(현장근무자를 사무직
으로 배치, 사무직을 현장으로 배치, 출
근정지, 대기발령, 업무배제, 책상 빼기
등)가 이루어졌다

갈등적 66.7% 33.3% 111 60.3% 39.7% 121

보통 79.3% 20.7% 92 86.4% 13.6% 103

화합적 77.1% 22.9% 48 94.0% 6.0% 50

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
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생활
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갈등적 86.7% 13.3% 113 84.0% 16.0% 119
보통 92.6% 7.4% 94 94.9% 5.1% 99
화합적 83.3% 16.7% 48 98.0% 2.0% 50

<표 4-34> 노사관계 특성별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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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는 갈등집단에서 증가하고 

보통집단과 화합집단은 감소했다.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도 갈등집단만 증가했고, 

보통과 화합집단은 감소했다(<표 4-36> 참조). 

노조 설립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근로관계 불이익취급이 노조 결성 이후에 얼마나 달라

졌는지(<표 4-33>~<표 4-36>) 그림으로 도해한 결과가 [그림 4-4]이다. 

반조합계약
현

노사관계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익
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　

갈등적 67.6% 32.4% 108 50.4% 49.6% 119

보통 80.4% 19.6% 92 86.3% 13.7% 102

화합적 70.2% 29.8% 47 89.8% 10.2% 49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로 노조
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요
구했다

갈등적 69.4% 30.6% 108 52.1% 47.9% 119

보통 83.7% 16.3% 92 88.8% 11.2% 98

화합적 80.9% 19.1% 47 91.7% 8.3% 48

<표 4-36> 노사관계 특성별 노조 설립 전후의 반조합계약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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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현 노사관계 특성별 불이익취급 및 반조합계약 행위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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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된 업체 업종별

응답자가 속한 업종별로 노조 설립 전후 근로관계 불이익에서 생긴 변화를 비교한 결

과, 집단 간 비율 차이가 확인된다(<표 4-37> 참조). 노조 설립 후에 ‘관행적으로 이루

어지던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항목은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은 감소했

고, 민간서비스부문은 약간 증가했다.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항목

은 세 부문 모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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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업종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
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제조부문 89.3% 10.7% 84 93.1% 6.9% 87

공공부문 87.1% 12.9% 93 89.5% 10.5% 95

민간서비스부문 85.5% 14.5% 69 84.0% 16.0% 75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
를 당했다

제조부문 86.9% 13.1% 84 95.4% 4.6% 87

공공부문 90.4% 9.6% 94 91.8% 8.2% 97

민간서비스부문 87.9% 12.1% 66 89.2% 10.8% 74

<표 4-37> 소속업체 업종별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실태

소속업체 업종별로 노조 설립 전후에 경제적 불이익(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차별적 대

우를 경험) 행위를 비교했을 때, 세 업종 모두 감소했다(<표 4-38> 참조). 정신적 불이

익(부적절한 전환배치가 이루어졌다) 행위를 비교했을 때,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은 노조 

설립 후 발생 비율이 감소했으나 민간서비스부문은 증가했다. 생활상의 불이익(현 거주

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행위는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은 전후 차이가 거의 없지만 민간서비스부문은 많이 감소했다.

노조 설립 전후에 조합활동 불이익 행위를 비교했을 때,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

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은 세 업종에서 상당하게 증가했다(<표 

4-39> 참조). 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은 3개 항목 전부 노조 설립 후 발생 비율이 증가

했다.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업종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
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

제조부문 64.0% 36.0% 89 79.3% 20.7% 92

공공부문 69.6% 30.4% 92 79.2% 20.8% 96

민간서비스부문 87.0% 13.0% 69 90.0% 10.0% 80

부적절한 전환배치(현장근무자를 사
무직으로 배치, 사무직을 현장으로
배치, 출근정지, 대기발령, 업무배제,
책상 빼기 등)가 이루어졌다

제조부문 61.4% 38.6% 88 75.0% 25.0% 92

공공부문 76.7% 23.3% 90 81.9% 18.1% 94

민간서비스부문 82.6% 17.4% 69 74.4% 25.6% 82

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제조부문 93.1% 6.9% 87 94.4% 5.6% 89

공공부문 88.3% 11.7% 94 87.6% 12.4% 97

민간서비스부문 81.2% 18.8% 69 90.8% 9.2% 76

<표 4-38> 소속업체 업종별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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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항목은 제조부문은 약간 감소, 민간서비스부문은 약간 증가했

다.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익을 경험했

다’는 제조업과 공공부문은 많이 증가했고, 민간서비스부문은 약간 감소했다.

노조 설립 전후에 반조합계약 행위를 비교했을 때,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

익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한 행위는 제조부문과 민간서

비스부문이 약간 증가했고 공공부문은 감소했다(<표 4-40> 참조). ‘관리자나 임원이 승

진·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요구했

다’ 항목은 모든 부문에서 증가했다.

반조합계약 업종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
익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　

제조부문 68.3% 31.7% 82 65.9% 34.1% 88

공공부문 71.4% 28.6% 91 74.2% 25.8% 97

민간서비스부문 79.7% 20.3% 69 72.2% 27.8% 79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
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
할 것을 요구했다

제조부문 69.5% 30.5% 82 67.8% 32.2% 87

공공부문 79.3% 20.7% 92 73.4% 26.6% 94

민간서비스부문 85.3% 14.7% 68 76.9% 23.1% 78

<표 4-40> 소속업체 업종별 노조 설립 전후의 반조합계약 실태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업종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
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조부문 94.0% 6.0% 83 73.6% 26.4% 87

공공부문 96.8% 3.2% 94 87.6% 12.4% 97

민간서비스부문 83.8% 16.2% 68 77.6% 22.4% 76

노조 설립 시도 이전에 있었던 과
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
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조부문 91.6% 8.4% 83 94.3% 5.7% 87

공공부문 95.6% 4.4% 91 91.5% 8.5% 94

민간서비스부문 90.6% 9.4% 64 89.5% 10.5% 76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
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

제조부문 90.5% 9.5% 84 80.7% 19.3% 88

공공부문 90.2% 9.8% 92 84.4% 15.6% 96

민간서비스부문 89.9% 10.1% 69 92.2% 7.8% 77

<표 4-39> 소속업체 업종별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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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규모별로 노조 설립 전후에 근로관계 불이익에서 생긴 변화를 비교한 결과, 

100-299인 이하 사업체는 노조 설립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항목에서 비율이 증가하고, 나머지 사업체에서는 감소했다. ‘회사 관

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항목은 30~99인 이하 사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감

소했다(<표 4-41> 참조).

사업체 규모별로 노조 설립 전후에 경제적 불이익(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차별적 대우

를 경험) 행위를 비교했을 때, 모든 사업체에서 발생 비율이 감소했다(<표 4-42> 참조). 

정신적 불이익(부적절한 전환배치가 이루어졌다) 행위를 비교했을 때, 사업체 규모별로 

경향성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29인 이하 사업체는 증가했고, 500인 이상 사업체는 

노조 설립 전후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그 외 사업체는 감소했다. 생활상의 불이익(현 거

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실태는 99인 이하 

사업체는 변화가 거의 없고, 100인 이상 사업체는 감소했다.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사업체 규모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29인 이하 86.2% 13.8% 29 87.9% 12.1% 33

30-99인 이하 77.8% 22.2% 63 86.8% 13.2% 68

100-299인 이하 96.4% 3.6% 55 86.0% 14.0% 57

300-499인 이하 97.3% 2.7% 37 100.0% 0.0% 36

500인 이상 84.3% 15.7% 70 90.3% 9.7% 72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29인 이하 80.8% 19.2% 26 87.1% 12.9% 31

30-99인 이하 89.7% 10.3% 58 89.6% 10.4% 67

100-299인 이하 92.9% 7.1% 56 94.8% 5.2% 58

300-499인 이하 86.8% 13.2% 38 100.0% 0.0% 37

500인 이상 86.3% 13.7% 73 91.8% 8.2% 73

<표 4-41> 사업체 규모별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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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사업체 규모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
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

29인 이하 71.4% 28.6% 28 84.8% 15.2% 33
30-99인 이하 80.3% 19.7% 61 89.0% 11.0% 73
100-299인 이하 75.9% 24.1% 58 82.8% 17.2% 58
300-499인 이하 73.0% 27.0% 37 94.6% 5.4% 37
500인 이상 67.6% 32.4% 74 73.7% 26.3% 76

부적절한 전환배치(현장근무자를
사무직으로 배치, 사무직을 현장으
로 배치, 출근정지, 대기발령, 업무
배제, 책상 빼기 등)가 이루어졌다

29인 이하 75.9% 24.1% 29 68.6% 31.4% 35
30-99인 이하 76.3% 23.7% 59 82.2% 17.8% 73
100-299인 이하 73.2% 26.8% 56 75.9% 24.1% 58
300-499인 이하 71.1% 28.9% 38 91.9% 8.1% 37

500인 이상 70.8% 29.2% 72 70.3% 29.7% 74

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
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
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29인 이하 87.1% 12.9% 31 86.1% 13.9% 36
30-99인 이하 83.3% 16.7% 60 82.1% 17.9% 67
100-299인 이하 86.2% 13.8% 58 94.8% 5.2% 58
300-499인 이하 97.4% 2.6% 38 100.0% 0.0% 38
500인 이상 90.1% 9.9% 71 94.4% 5.6% 72

<표 4-42> 사업체 규모별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실태

사업체 규모별로 ‘조합활동 불이익’ 행위를 비교했을 때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표 4-43> 참조).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

부’ 항목은 △29인 이하 △100-299인 이하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증가했다.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

에 회부됐다’는 99인 이하 사업체에서 증가했다.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로 승

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100-299인 이하 사업체만 감소하고 

다른 사업체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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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별로 노조 설립 전후에 반조합계약 행위를 비교했을 때(<표 4-44> 참조),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는 300~499인 이하 사업체만 감소했다.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도 경향

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사업체 규모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
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9인 이하 93.5% 6.5% 31 74.3% 25.7% 35
30-99인 이하 88.5% 11.5% 61 87.5% 12.5% 72
100-299인 이하 94.4% 5.6% 54 72.7% 27.3% 55
300-499인 이하 91.7% 8.3% 36 91.4% 8.6% 35
500인 이상 90.1% 9.9% 71 76.4% 23.6% 72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
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

29인 이하 82.1% 17.9% 28 78.1% 21.9% 32
30-99인 이하 98.3% 1.7% 59 91.7% 8.3% 72
100-299인 이하 89.1% 10.9% 55 91.1% 8.9% 56
300-499인 이하 97.1% 2.9% 35 100.0% 0.0% 35
500인 이상 92.8% 7.2% 69 94.4% 5.6% 71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
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

29인 이하 86.7% 13.3% 30 85.7% 14.3% 35
30-99인 이하 91.7% 8.3% 60 86.6% 13.4% 67
100-299인 이하 85.2% 14.8% 54 91.2% 8.8% 57
300-499인 이하 97.3% 2.7% 37 89.2% 10.8% 37
500인 이상 91.7% 8.3% 72 79.7% 20.3% 74

<표 4-43> 사업체 규모별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실태

반조합계약 사업체 규모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
익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　

29인 이하 80.0% 20.0% 30 77.1% 22.9% 35

30-99인 이하 82.5% 17.5% 57 78.8% 21.2% 66

100-299인 이하 75.5% 24.5% 53 69.5% 30.5% 59

300-499인 이하 63.2% 36.8% 38 76.3% 23.7% 38

500인 이상 62.5% 37.5% 72 61.3% 38.7% 75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
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
할 것을 요구했다

29인 이하 83.9% 16.1% 31 85.7% 14.3% 35

30-99인 이하 89.5% 10.5% 57 78.8% 21.2% 66

100-299인 이하 75.0% 25.0% 52 69.0% 31.0% 58

300-499인 이하 68.4% 31.6% 38 86.5% 13.5% 37

500인 이상 69.4% 30.6% 72 58.3% 41.7% 72

<표 4-44> 사업체 규모별 노조 설립 전후의 반조합계약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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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조 설립 시기별

노조 설립 시기별로 근로관계 불이익에서 생긴 변화를 비교한 결과, 노조 설립 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항목은 2017년 이전 

노조는 많이 감소했고, 2017~2020년 노조는 약간 증가했으나 큰 차이가 없다(<표 

4-45> 참조). ‘해고’를 당하는 불이익 행위는 2017~2020년 노조에서 2,7%p 감소했고, 

2017년 이전 노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조 설립 시기별로 노조 설립 전후에 경제적 불이익(관리자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

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을 비교했을 때, 설립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감소했다(<표 

4-46> 참조). 정신적 불이익(부적절한 전환배치가 이루어졌다)을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는 정신적 불이익 행위가 감소했다. 생활상의 불이

익(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행위는 

2017년 이전 노조는 감소했고, 2017년 이후 노조에서는 변화가 없다.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노조 설립
시기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

2017년 이전 79.4% 20.6% 63 82.3% 17.7% 79
2017-2020년 71.7% 28.3% 198 83.6% 16.4% 201

부적절한 전환배치(현장근무자를 사무
직으로 배치, 사무직을 현장으로 배치,
출근정지, 대기발령, 업무배제, 책상
빼기 등)가 이루어졌다

2017년 이전 71.0% 29.0% 62 77.2% 22.8% 79

2017-2020년 74.4% 25.6% 195 76.6% 23.4% 201

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2017년 이전 81.0% 19.0% 63 90.7% 9.3% 75

2017-2020년 90.9% 9.1% 198 91.0% 9.0% 199

<표 4-46> 노조 설립 시기별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실태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노조 설립
시기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
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2017년 이전 88.9% 11.1% 63 95.7% 4.3% 70

2017-2020년 87.1% 12.9% 194 86.4% 13.6% 199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
를 당했다

2017년 이전 94.8% 5.2% 58 100.0% 0.0% 70
2017-2020년 86.2% 13.8% 196 88.9% 11.1% 199

<표 4-45> 노조 설립 시기별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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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전후에 조합활동 불이익 행위를 비교했을 때,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

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항목은 설립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

했다(<표 4-47> 참조).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

내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도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약간 증가했다. ‘조합

(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도 정

도 차이는 있으나 설립 시기와 무관하게 증가했다. 

노조 설립 시기별로 반조합계약 행위를 비교했을 때, 근로조건상 불이익(채찍)을 거론

하며 노조 탈퇴를 압박하는 행태는 2017년 이전 노조에서 증가했고, 2017년 이후 건설

된 노조에서는 유지 수준이다(<표 4-48> 참조). 반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

건 개선을 ‘당근’으로 하여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두 집단 모두 노조 설립 이후

에 증가했다.

반조합계약
노조 설립
시기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
익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
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　

2017년 이전 76.3% 23.7% 59 71.6% 28.4% 74

2017-2020년 71.1% 28.9% 194 70.8% 29.2% 202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로 노
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이전 83.1% 16.9% 59 75.3% 24.7% 73

2017-2020년 75.3% 24.7% 194 71.7% 28.3% 198

<표 4-48> 노조 설립 시기별 노조 설립 전후의 반조합계약 실태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노조 설립
시기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징
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17년 이전 91.4% 8.6% 58 80.0% 20.0% 70

2017-2020년 91.4% 8.6% 198 79.7% 20.3% 202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
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17년 이전 92.9% 7.1% 56 91.5% 8.5% 71

2017-2020년 92.7% 7.3% 193 90.9% 9.1% 198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
익을 경험했다

2017년 이전 90.0% 10.0% 60 83.3% 16.7% 72

2017-2020년 90.8% 9.2% 196 87.6% 12.4% 201

<표 4-47> 노조 설립 시기별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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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조 조직형태별 

노조 조직형태별로 근로관계 불이익에서 생긴 변화를 비교한 결과, ‘관행적으로 이루

어지던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항목은 노조 설립 후에 산별노조만 비

율이 증가했다(<표 4-49> 참조).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항목은 

세 유형 모두 감소했다.

노조 조직형태별로 설립 전후에 경제적 불이익(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 행위를 비교했을 때, 노조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감소했다(<표 4-50> 참조). 정신

적 불이익(부적절한 전환배치가 이루어졌다)을 비교했을 때, 형태에 상관없이 노조 결성 

이후에는 정신적 불이익 행위가 감소했다. 생활상의 불이익(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행위는 산별노조에서만 약간 증가했다.

한편, 노조 조직형태별로 조합활동 불이익 실태를 비교했을 때,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항목은 설립 시기와 상관없이 모

두 증가했다(<표 4-51> 참조).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

을 들춰내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산별노조에서 증가했고, 기업노조와 

지역일반노조는 감소했다.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

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지역일반노조만 감소하고 다른 두 노조는 증가했다.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노조 형태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
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기업별노조 93.8% 6.2% 65 98.5% 1.5% 67

산별노조 85.8% 14.2% 134 82.1% 17.9% 140

(지역)일반노조 82.1% 17.9% 39 95.3% 4.7% 43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
를 당했다

기업별노조 94.1% 5.9% 68 100.0% 0.0% 71

산별노조 86.4% 13.6% 132 87.0% 13.0% 138

(지역)일반노조 86.5% 13.5% 37 93.0% 7.0% 43

<표 4-49> 노조 조직형태별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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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형태별로 반조합계약 행위를 비교했을 때,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거론하며 

노조 탈퇴를 압박’하는 행태와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 둘 다 산별노조와 일반노조에서 증가했다(<표 4-52> 참조). 

반조합계약 노조 형태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
익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
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　

기업별노조 75.8% 24.2% 66 80.3% 19.7% 71
산별노조 65.9% 34.1% 129 62.9% 37.1% 140

(지역)일반노조 80.0% 20.0% 40 78.3% 21.7% 46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로 노
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별노조 84.6% 15.4% 65 85.7% 14.3% 70

산별노조 68.5% 31.5% 130 62.5% 37.5% 136

(지역)일반노조 85.0% 15.0% 40 78.3% 21.7% 46

<표 4-52> 노조 형태별 노조 설립 전후의 반조합계약 실태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노조 형태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
다

기업별노조 92.4% 7.6% 66 91.3% 8.7% 69
산별노조 94.7% 5.3% 131 71.9% 28.1% 139

(지역)일반노조 85.0% 15.0% 40 80.0% 20.0% 45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기업별노조 95.5% 4.5% 66 98.6% 1.4% 70
산별노조 92.2% 7.8% 129 86.4% 13.6% 140

(지역)일반노조 86.5% 13.5% 37 92.9% 7.1% 42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익
을 경험했다

기업별노조 93.9% 6.1% 66 87.1% 12.9% 70
산별노조 89.3% 10.7% 131 79.9% 20.1% 139

(지역)일반노조 87.8% 12.2% 41 100.0% 0.0% 45

<표 4-51> 노조 조직형태별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실태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노조 형태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

기업별노조 84.1% 15.9% 69 93.2% 6.8% 73

산별노조 65.4% 34.6% 133 74.8% 25.2% 143

(지역)일반노조 78.0% 22.0% 41 93.3% 6.7% 45
부적절한 전환배치(현장근무자를 사
무직으로 배치, 사무직을 현장으로
배치, 출근정지, 대기발령, 업무배제,
책상 빼기 등)가 이루어졌다

기업별노조 79.7% 20.3% 69 84.7% 15.3% 72

산별노조 67.7% 32.3% 130 71.8% 28.2% 142

(지역)일반노조 76.2% 23.8% 42 78.7% 21.3% 47

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기업별노조 87.0% 13.0% 69 95.8% 4.2% 72

산별노조 89.3% 10.7% 131 87.6% 12.4% 137

(지역)일반노조 86.4% 13.6% 44 93.6% 6.4% 47

<표 4-50> 노조 조직형태별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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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노조 유무별

복수노조 유무별로 근로관계 불이익 행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집단 간 비율 차이가 

확인된다(<표 4-53> 참조). 복수노조집단은 노조 설립 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

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와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에

서 비율이 증가했다. 단수노조집단은 ‘관행적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 거부’는 변화가 

없고, ‘회사 관리자나 임원에게 해고당했다’는 감소했다.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복수노조
유무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예 81.3% 18.7% 75 85.0% 15.0% 80
아니오 89.1% 10.9% 165 89.4% 10.6% 170

관리자/임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예 88.9% 11.1% 72 84.8% 15.2% 79
아니오 87.5% 12.5% 168 94.3% 5.7% 174

<표 4-53> 복수노조 유무별 노조 설립 전후의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실태

복수노조 유무별로 경제적 불이익(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 행위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노조 설립 후 발생 비율이 감소했다(<표 4-54> 참조). 정신적 

불이익(부적절한 전환배치가 이루어졌다) 행위를 비교했을 때, 복수노조집단은 증가했고 

단수노조집단은 감소했다. 생활상의 불이익(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행위는 복수노조 유무에 상관없이 감소했다.

복수노조에 상관없이 조합활동 불이익 세 항목에서 증가 양상이 나타났다(<표 4-55> 

참조).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징계’ 항목은 두 집단 모두 많이 증가했고,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복수노조
유무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

예 65.3% 34.7% 72 70.7% 29.3% 82
아니오 75.0% 25.0% 172 87.2% 12.8% 179

부적절한 전환배치(현장근무자를 사무
직으로 배치, 사무직을 현장으로 배치,
출근정지, 대기발령, 업무배제, 책상빼
기 등)가 이루어졌다

예 74.3% 25.7% 70 68.7% 31.3% 83

아니오 71.2% 28.8% 170 78.1% 21.9% 178

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예 84.5% 15.5% 71 89.3% 10.7% 75

아니오 89.0% 11.0% 173 90.6% 9.4% 180

<표 4-54> 복수노조 유무별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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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를 받거나 징계

위원회에 회부’는 단수노조집단에서 약간 감소했으며,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

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모두 증가했다.

복수노조 유무별로 반조합계약 행위를 비교했을 때,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

이익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는 복수노조집단은 변화

가 거의 없고 단수노조집단은 약간 증가했다(<표 4-56> 참조).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

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요구했

다’는 복수노조집단은 많이 증가하고 단수노조집단은 약간 증가했다.

(7) 노조 직위별

노조 직위별로 비교한 결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

부당했다’ 항목에서 평조합원만 감소하고 집행간부와 임원들은 증가했다(<표 4-57> 참

조).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항목은 대의원만 증가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개별 근로관계에서의 불이익도 경험한다.

반조합계약
복수노조
유무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익
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　

예 58.0% 42.0% 69 58.2% 41.8% 79

아니오 76.6% 23.4% 167 74.7% 25.3% 178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을
미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
할 것을 요구했다　

예 70.0% 30.0% 70 55.8% 44.2% 77

아니오 79.5% 20.5% 166 78.3% 21.7% 175

<표 4-56> 복수노조 유무별 노조 설립 전후의 반조합계약 실태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복수노조
유무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징
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예 88.9% 11.1% 72 65.4% 34.6% 81

아니오 92.8% 7.2% 167 84.9% 15.1% 172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과
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를 받
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예 88.4% 11.6% 69 82.7% 17.3% 81

아니오 94.0% 6.0% 166 94.2% 5.8% 172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로 승
진시켜 불이익을 경험했다

예 84.9% 15.1% 73 76.3% 23.8% 80

아니오 92.2% 7.8% 166 89.7% 10.3% 174

<표 4-55> 복수노조 유무별 노조 설립 전후의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실태



- 142 -

또한, 노조 직위별로 경제적 불이익(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 행위

를 비교했을 때, 직위에 상관없이 노조 설립 후 감소했다(<표 4-58> 참조). 정신적 불이

익(부적절한 전환배치가 이루어졌다)는 평조합원은 증가하고 임원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대의원과 집행간부는 감소했다. 생활상의 불이익(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행위는 대의원에서만 증가했다.

노조 직위별로 조합활동 불이익 행위를 비교했을 때, 평조합원의 응답에서 다소 차이

가 발견되는 경향성이 있다(<표 4-59> 참조).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징계

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 항목은 직위에 상관없이 증가했다(평조합원 약간 증가).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노조 직위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
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평조합원 67.3% 32.7% 49 80.9% 19.1% 47
대의원 93.1% 6.9% 29 84.4% 15.6% 32
집행간부 90.5% 9.5% 74 89.0% 11.0% 82
임원 93.7% 6.3% 95 92.7% 7.3% 96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
를 당했다

평조합원 75.0% 25.0% 44 82.2% 17.8% 45
대의원 93.3% 6.7% 30 87.5% 12.5% 32

집행간부 91.9% 8.1% 74 93.8% 6.2% 81
임원 89.5% 10.5% 95 94.9% 5.1% 98

<표 4-57> 노조 직위별 불이익취급(근로관계 불이익) 실태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노조 직위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

평조합원 68.9% 31.1% 45 84.0% 16.0% 50

대의원 72.4% 27.6% 29 75.0% 25.0% 32

집행간부 64.6% 35.4% 79 84.9% 15.1% 86

임원 82.3% 17.7% 96 82.7% 17.3% 98

부적절한 전환배치(현장근무자를 사
무직으로 배치, 사무직을 현장으로
배치, 출근정지, 대기발령, 업무배
제, 책상 빼기 등)가 이루어졌다

평조합원 79.5% 20.5% 44 74.0% 26.0% 50

대의원 65.5% 34.5% 29 78.1% 21.9% 32

집행간부 71.6% 28.4% 74 78.8% 21.2% 85

임원 74.5% 25.5% 98 73.7% 26.3% 99

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
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
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평조합원 81.3% 18.8% 48 85.4% 14.6% 48

대의원 93.3% 6.7% 30 84.4% 15.6% 32

집행간부 91.8% 8.2% 73 96.3% 3.8% 80

임원 89.8% 10.2% 98 91.0% 9.0% 100

<표 4-58> 노조 직위별 불이익취급(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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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평조합원과 집행간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

직으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평조합원만 변화가 없다.

노조 직위별로 반조합계약 행위를 비교했을 때,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익

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는 대의원과 임원에서 증가

했다(<표 4-60> 참조).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

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는 집행간부만 변화가 없고, 다른 직

위에서는 증가했다.

반조합계약 노조 직위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
익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압박했다　

평조합원 72.1% 27.9% 43 76.6% 23.4% 47

대의원 71.4% 28.6% 28 68.8% 31.3% 32

집행간부 75.7% 24.3% 74 77.4% 22.6% 84

임원 70.8% 29.2% 96 62.6% 37.4% 99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
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
할 것을 요구했다

평조합원 79.5% 20.5% 44 76.6% 23.4% 47

대의원 85.7% 14.3% 28 71.9% 28.1% 32

집행간부 75.7% 24.3% 74 75.9% 24.1% 83

임원 74.7% 25.3% 95 67.4% 32.6% 95

<표 4-60> 노조 직위별 노조 설립 전후의 반조합계약 실태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노조 직위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
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평조합원 83.0% 17.0% 47 78.8% 21.2% 52
대의원 96.6% 3.4% 29 80.6% 19.4% 31
집행간부 93.2% 6.8% 74 83.8% 16.3% 80
임원 93.8% 6.3% 96 76.3% 23.7% 97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
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

평조합원 82.2% 17.8% 45 82.4% 17.6% 51
대의원 96.2% 3.8% 26 89.7% 10.3% 29
집행간부 93.1% 6.9% 72 94.9% 5.1% 79
임원 96.8% 3.2% 95 92.8% 7.2% 97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
로 승진시켜 노조(준비) 활동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

평조합원 86.7% 13.3% 45 87.0% 13.0% 46
대의원 92.6% 7.4% 27 80.6% 19.4% 31
집행간부 89.3% 10.7% 75 80.5% 19.5% 82
임원 92.8% 7.2% 97 91.0% 9.0% 100

<표 4-59> 노조 직위별 불이익취급(조합활동 불이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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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노동행위 이외 인권침해 실태

부당노동행위(이하, ‘부노행위’) 인정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나 노동조합 설립 전후에 현

장에서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위협·침해 행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였다. 개인의 

노동기본권 침해, 노동조합의 집단적 기본권 침해, 그리고 사용자의 합법적 행위 등이 복

잡하게 얽혀서 작동하여 부당노동행위 인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각지대’ 상황을 검토한다. 

먼저, 부노행위 인정기준을 분석한 앞의 ‘1)’과 달리, 부노행위 인정 사각지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후의 기본권 침해 행위 발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에 특히 주목

해 볼 수 있다(<표 4-61> 참조).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위협·폭력·

폭언하였다’처럼 형법 적용을 받는 행위와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처럼 합법적인 사

용자 권리에 대한 반응은 발생 비율도 매우 낮고 변화도 거의 없다. 반면 다른 항목들은 

노조 설립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

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반응은 노조 설립 후 16.6%p 증가했다. 또한 ‘노조에 반대하

는 직원들이 노조원들을 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괴롭혔다’도 10.4%p 증가했다. 이 외에

도 ‘CCTV 설치 등 노조원과 비조합원 만남 감시’나 ‘적극적 조합원에게 교육․훈련 기회 

배제’ 등도 노조 설립 후 사용자 행위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다.

[표 4-61]의 내용을 도해한 것이 [그림 4-5]이다. 노조 준비단계보다 노조가 조직된 

이후의 시기에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받지 못하는 행위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거나 직장폐쇄와 같은 극단적 행위들에는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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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의 노동기본권 침해 비교

노조 설립 전후의 부노 미적용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낮은 등급
을 받았다

86.6 13.4 247 70.0 30.0 267

회사가 사적으로 술 모임을 마련해 직원들이 노조를 거
부하도록 회유했다

80.8 19.2 255 80.2 19.8 273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식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에서 배제했다

94.9 5.1 255 87.4 12.6 277

회사가 CCTV 설치 등 노조원과 비조합원 만남 등의 일
상 활동을 감시하였다

90.2 9.8 254 82.1 17.9 274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폭언이
나 폭력 등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다

84.2 15.8 259 77.2 22.8 281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노조원들을 간접적으로 차별
하거나 괴롭혔다

84.0 16.0 256 73.6 26.4 280

(순번이 됐음에도) 적극적 조합원에게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90.4 9.6 251 85.3 14.7 272

결성된 노조 외에 회사가 친기업노조를 만들거나 만들고
자 시도했다

87.2 12.8 258 81.1 18.9 275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위협, 폭력, 폭
언하였다

96.9 3.1 260 96.8 3.2 282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 98.8 1.2 255 97.2 2.8 281

<표 4-61> 노조 설립 전후의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인권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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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 특성별

현재의 노사관계 특성별로 차별 및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를 비교한 결과(<표 4-62> 

참조), 갈등집단은 노조 설립 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보통집단과 화합집단은 전후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다. 인사고과 등급 하락이 있다고 한 반응은 노조 설립 후 36%p 

증가했다. 이외에도 갈등집단은 노조 조합원들을 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차별한다는 반

응도 32.4%p 증가했고, 공식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배제한다는 반응도 18.4%p 증가했

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폭력적인 갈등과 충돌도 23.8%p 증가했다.

부노 사각지대, 차별 및 노동기본권
침해

현
노사관계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고
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갈등적 83.8% 16.2% 105 47.8% 52.2% 115
보통 92.1% 7.9% 89 86.6% 13.4% 97
화합적 82.6% 17.4% 46 89.6% 10.4% 48

회사가 사적으로 술 모임을 마련해 직원
들이 노조를 거부하도록 회유했다　

갈등적 73.1% 26.9% 108 62.6% 37.4% 115
보통 88.3% 11.7% 94 92.2% 7.8% 103
화합적 80.4% 19.6% 46 93.8% 6.3% 48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식 회
식이나 단합대회 등에서 배제했다　

갈등적 90.9% 9.1% 110 72.5% 27.5% 120
보통 98.9% 1.1% 92 99.0% 1.0% 102
화합적 95.7% 4.3% 46 97.9% 2.1% 48

회사가 CCTV 설치 등 노조원과 비조합
원 만남 등의 일상 활동을 감시하였다　

갈등적 84.7% 15.3% 111 63.9% 36.1% 119
보통 97.8% 2.2% 91 95.0% 5.0% 100
화합적 88.9% 11.1% 45 97.9% 2.1% 48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과 노조원
들 사이에 폭언이나 폭력 등 갈등과 충
돌이 발생했다

갈등적 81.3% 18.8% 112 57.4% 42.6% 122
보통 89.4% 10.6% 94 94.2% 5.8% 104
화합적 84.8% 15.2% 46 91.7% 8.3% 48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노조원들을
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괴롭혔다

갈등적 81.3% 18.8% 109 48.8% 51.2% 121
보통 87.2% 12.8% 94 94.3% 5.7% 105
화합적 91.3% 8.7% 46 91.5% 8.5% 47

(순번이 됐음에도) 적극적 조합원에게 교
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갈등적 84.1% 15.9% 107 70.1% 29.9% 117
보통 96.7% 3.3% 91 96.0% 4.0% 101
화합적 91.3% 8.7% 46 97.9% 2.1% 47

결성된 노조 외에 회사가 친기업노조를
만들거나 만들고자 시도했다

갈등적 80.9% 19.1% 110 65.8% 34.2% 117
보통 91.6% 8.4% 95 92.2% 7.8% 103
화합적 91.3% 8.7% 46 91.7% 8.3% 48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원들
을 위협, 폭력, 폭언하였다

갈등적 94.5% 5.5% 110 92.6% 7.4% 121
보통 99.0% 1.0% 97 100.0% 0.0% 106
화합적 97.8% 2.2% 46 100.0% 0.0% 48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

갈등적 97.2% 2.8% 106 93.3% 6.7% 120

보통 100.0% 0.0% 97 100.0% 0.0% 107

화합적 100.0% 0.0% 45 100.0% 0.0% 47

<표 4-62> 노사관계 특성별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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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업체 업종별

응답자가 소속된 업체의 업종별로 차별 및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를 비교한 결과 집단

별로 격차가 확인된다(<표 4-63> 참조). ‘인사고과 등급 하락’에 대한 반응은 세 부문 

모두 많이 증가했다. ‘술 모임을 통한 노조거부 회유’ 반응은 세 업종에서 노조 설립 전

후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노조 활동 참여 이유로 공식행사 배제 △CCTV 등으로 노

조원과 비조합원 만남 감시 △노․노 간 갈등과 충돌 △노조원에 대한 간접적 차별과 괴

롭힘 등은 업종에 상관없이 노조 설립 후 증가했다. 또한, △교육․훈련 기회 배제 △친기

업노조 건설 시도는 제조업과 공공부문에서 증가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각각 10.6%p, 

부노 사각지대, 차별 및
노동기본권 침해

업종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
사고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제조부문 78.3% 21.7% 83 63.2% 36.8% 87
공공부문 94.0% 6.0% 84 72.5% 27.5% 91

민간서비스부문 85.5% 14.5% 69 73.1% 26.9% 78
회사가 사적으로 술 모임을 마련해
직원들이 노조를 거부하도록 회유
했다　

제조부문 73.2% 26.8% 82 74.7% 25.3% 83
공공부문 83.5% 16.5% 91 81.4% 18.6% 97

민간서비스부문 88.6% 11.4% 70 87.5% 12.5% 80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
식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에서 배제
했다　

제조부문 95.1% 4.9% 82 88.4% 11.6% 86
공공부문 94.6% 5.4% 92 86.9% 13.1% 99

민간서비스부문 94.3% 5.7% 70 86.3% 13.8% 80
회사가 CCTV 설치 등 노조원과 비
조합원 만남 등의 일상 활동을 감
시하였다　

제조부문 86.4% 13.6% 81 72.6% 27.4% 84
공공부문 93.4% 6.6% 91 87.4% 12.6% 95

민간서비스부문 91.4% 8.6% 70 86.6% 13.4% 82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과 노
조원들 사이에 폭언이나 폭력 등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다

제조부문 83.5% 16.5% 85 75.0% 25.0% 88
공공부문 83.7% 16.3% 92 75.8% 24.2% 99

민간서비스부문 84.5% 15.5% 71 80.5% 19.5% 82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노조원
들을 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괴롭
혔다

제조부문 84.1% 15.9% 82 72.1% 27.9% 86
공공부문 81.5% 18.5% 92 73.0% 27.0% 100

민간서비스부문 87.1% 12.9% 70 76.5% 23.5% 81
(순번이 됐음에도) 적극적 조합원에
게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
다

제조부문 85.5% 14.5% 83 80.5% 19.5% 87
공공부문 96.6% 3.4% 88 86.0% 14.0% 93

민간서비스부문 88.4% 11.6% 69 91.3% 8.8% 80

결성된 노조 외에 회사가 친기업노
조를 만들거나 만들고자 시도했다

제조부문 83.3% 16.7% 84 76.7% 23.3% 86
공공부문 91.1% 8.9% 90 76.8% 23.2% 95

민간서비스부문 88.9% 11.1% 72 91.4% 8.6% 81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
원들을 위협, 폭력, 폭언하였다

제조부문 97.6% 2.4% 84 94.4% 5.6% 89

공공부문 96.7% 3.3% 92 98.0% 2.0% 98

민간서비스부문 97.2% 2.8% 72 97.6% 2.4% 82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
제조부문 100.0% 0.0% 82 94.3% 5.7% 88
공공부문 98.9% 1.1% 93 99.0% 1.0% 100

민간서비스부문 97.1% 2.9% 68 97.5% 2.5% 80

<표 4-63> 소속업체 업종별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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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p 증가했다. 이 외에 △용역 투입을 통한 폭력행위 △직장폐쇄 등과 같은 행위는 

제조업에서 약간 증가했고 공공과 민간은 큰 변화가 없다.

(3) 사업체 규모별

응답자가 소속된 사업체 규모별로 부노 사각지대 인권침해 행위를 비교한 결과, 

300~499인 사업체에서 이질성이 확인되며 규모와 관련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4-64> 참조). 인사고과 등급 하락에 대한 반응은 300~499인 사업장만 변화가 없

고 다른 사업체는 많이 증가했다. 또한, 술 모임을 통한 노조거부 회유, 노조 활동 참여 

이유로 공식행사 배제, CCTV 등으로 노조원과 비조합원 만남 감시, 노․노 간 갈등과 충

돌, 노조원에 대한 간접적 차별과 괴롭힘, 교육․훈련 기회 배제, 친기업노조 건설 시도 항

목에서도 300~499인 사업장만 하락하고 다른 사업체는 증가했다. 이 외에 용역 투입을 

통한 폭력행위, 직장폐쇄 행위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약간 증가했다.

부노 사각지대, 차별 및
노동기본권 침해

사업체 규모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
사고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29인 이하 100.0% 0.0% 30 73.5% 26.5% 34

30-99인 이하 94.5% 5.5% 55 80.3% 19.7% 66

100-299인 이하 76.9% 23.1% 52 61.1% 38.9% 54

300-499인 이하 78.4% 21.6% 37 78.4% 21.6% 37

500인 이상 85.5% 14.5% 69 62.5% 37.5% 72

회사가 사적으로 술 모임을 마련해
직원들이 노조를 거부하도록 회유
했다　

29인 이하 76.7% 23.3% 30 74.3% 25.7% 35

30-99인 이하 87.9% 12.1% 58 82.6% 17.4% 69

100-299인 이하 83.9% 16.1% 56 84.2% 15.8% 57

300-499인 이하 73.0% 27.0% 37 91.9% 8.1% 37

500인 이상 77.1% 22.9% 70 70.4% 29.6% 71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
식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에서 배제
했다　

29인 이하 86.7% 13.3% 30 77.1% 22.9% 35

30-99인 이하 98.2% 1.8% 56 85.7% 14.3% 70

100-299인 이하 96.4% 3.6% 56 94.7% 5.3% 57

300-499인 이하 97.4% 2.6% 38 100.0% 0.0% 38

500인 이상 93.0% 7.0% 71 83.6% 16.4% 73

<표 4-64> 사업체 규모별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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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 사각지대, 차별 및
노동기본권 침해

사업체 규모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회사가 CCTV 설치 등 노조원과 비
조합원 만남 등의 일상 활동을 감
시하였다　

29인 이하 90.3% 9.7% 31 80.6% 19.4% 36

30-99인 이하 93.1% 6.9% 58 85.5% 14.5% 69

100-299인 이하 92.6% 7.4% 54 82.5% 17.5% 57

300-499인 이하 88.6% 11.4% 35 94.3% 5.7% 35

500인 이상 86.1% 13.9% 72 72.6% 27.4% 73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과 노
조원들 사이에 폭언이나 폭력 등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다

29인 이하 89.7% 10.3% 29 71.4% 28.6% 35

30-99인 이하 91.5% 8.5% 59 80.3% 19.7% 71

100-299인 이하 70.7% 29.3% 58 78.0% 22.0% 59

300-499인 이하 83.8% 16.2% 37 94.6% 5.4% 37

500인 이상 86.1% 13.9% 72 69.3% 30.7% 75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노조원
들을 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괴롭
혔다

29인 이하 76.7% 23.3% 30 69.4% 30.6% 36

30-99인 이하 89.1% 10.9% 55 73.2% 26.8% 71

100-299인 이하 80.7% 19.3% 57 72.4% 27.6% 58

300-499인 이하 89.2% 10.8% 37 97.3% 2.7% 37

500인 이상 82.2% 17.8% 73 66.2% 33.8% 74

(순번이 됐음에도) 적극적 조합원에
게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
았다

29인 이하 93.1% 6.9% 29 82.9% 17.1% 35

30-99인 이하 92.7% 7.3% 55 88.2% 11.8% 68

100-299인 이하 85.5% 14.5% 55 82.1% 17.9% 56

300-499인 이하 92.1% 7.9% 38 97.4% 2.6% 38

500인 이상 90.0% 10.0% 70 78.9% 21.1% 71

결성된 노조 외에 회사가 친기업노
조를 만들거나 만들고자 시도했다

29인 이하 90.3% 9.7% 31 83.3% 16.7% 36

30-99인 이하 89.5% 10.5% 57 82.4% 17.6% 68

100-299인 이하 92.9% 7.1% 56 87.7% 12.3% 57

300-499인 이하 86.8% 13.2% 38 97.4% 2.6% 38

500인 이상 79.2% 20.8% 72 63.9% 36.1% 72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
원들을 위협, 폭력, 폭언하였다

29인 이하 100.0% 0.0% 31 100.0% 0.0% 36

30-99인 이하 94.9% 5.1% 59 93.1% 6.9% 72

100-299인 이하 100.0% 0.0% 56 98.3% 1.7% 59

300-499인 이하 100.0% 0.0% 38 100.0% 0.0% 38

500인 이상 93.1% 6.9% 72 95.9% 4.1% 73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

29인 이하 100.0% 0.0% 31 100.0% 0.0% 36

30-99인 이하 100.0% 0.0% 56 97.1% 2.9% 70

100-299인 이하 100.0% 0.0% 56 95.1% 4.9% 61

300-499인 이하 100.0% 0.0% 36 100.0% 0.0% 36

500인 이상 95.9% 4.1% 73 95.9% 4.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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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조 설립 시기별

노조 설립 시기별로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인권침해 행위를 비교한 결과, 설립 시기

별로 차이가 다소 확인된다(<표 4-65> 참조). ‘인사고과 등급 하락에 대한 반응’은 노조 

설립 시기와 상관없이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많이 증가하는 행위였다. 또한, ‘술 모임을 

통한 노조거부 회유’, ‘노조 활동 참여 이유로 공식행사 배제’, ‘CCTV 등으로 노조원과 

비조합원 만남 감시’도 노조 설립 이후에 사용자에 의해 증가된 행위로 나타났다. 반면 

‘노․노 간 갈등과 충돌’은 2017년 이전 노조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이후 설립된 노

조는 많이 증가했다. 노조원에 대한 간접적 차별과 괴롭힘, 교육․훈련 기회 배제, 친기업

노조 건설 시도 항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노조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증가하는 행위들이다. 이 외에 용역 투입을 통한 폭력행위, 직장폐쇄와 같은 행위

는 두 집단에서 약간 증가했다. <표 4-65>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6]

이다. 노조의 설립 시점과 관계없이 대체로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부당노동행위 사각지

대의 인권침해 행위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노조 설립 시기별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인권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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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 사각지대, 차별 및
노동기본권 침해

노조 설립
시기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
사고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2017년 이전 84.5% 15.5% 58 76.7% 23.3% 73
2017-2020년 87.2% 12.8% 188 67.4% 32.6% 193

회사가 사적으로 술 모임을 마련해
직원들이 노조를 거부하도록 회유했
다　

2017년 이전 83.6% 16.4% 61 82.9% 17.1% 76

2017-2020년 79.8% 20.2% 193 79.1% 20.9% 196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
식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에서 배제
했다　

2017년 이전 96.7% 3.3% 61 92.2% 7.8% 77

2017-2020년 94.3% 5.7% 193 85.4% 14.6% 199

회사가 CCTV 설치 등 노조원과 비
조합원 만남 등의 일상 활동을 감시
하였다　

2017년 이전 88.3% 11.7% 60 81.6% 18.4% 76

2017-2020년 90.7% 9.3% 193 82.2% 17.8% 197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과 노
조원들 사이에 폭언이나 폭력 등 갈
등과 충돌이 발생했다

2017년 이전 77.4% 22.6% 62 80.5% 19.5% 77

2017-2020년 86.2% 13.8% 196 75.9% 24.1% 203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노조원들
을 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괴롭혔다

2017년 이전 80.0% 20.0% 60 75.3% 24.7% 77
2017-2020년 85.1% 14.9% 195 72.8% 27.2% 202

(순번이 됐음에도) 적극적 조합원에
게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
다

2017년 이전 86.7% 13.3% 60 87.0% 13.0% 77

2017-2020년 91.6% 8.4% 190 84.5% 15.5% 194

결성된 노조 외에 회사가 친기업노
조를 만들거나 만들고자 시도했다

2017년 이전 88.7% 11.3% 62 84.4% 15.6% 77
2017-2020년 86.7% 13.3% 195 80.2% 19.8% 197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
원들을 위협, 폭력, 폭언하였다

2017년 이전 95.3% 4.7% 64 95.0% 5.0% 80
2017-2020년 97.4% 2.6% 195 97.5% 2.5% 201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
2017년 이전 100.0% 0.0% 63 97.5% 2.5% 79
2017-2020년 98.4% 1.6% 191 97.0% 3.0% 201

<표 4-65> 노조 설립 시기별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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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조 형태별

노조 형태별로 항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표 4-66> 참조). 인사고과 등급 하락에 

대한 반응은 노조 형태와 상관없이 많이 증가했다. 술 모임을 통한 노조거부 회유, 노조 

활동 참여 이유로 공식행사 배제, CCTV 등으로 노조원과 비조합원 만남 감시, 노․노 간 

갈등과 충돌, 노조원에 대한 간접적 차별과 괴롭힘 항목에서 노조 형태에 상관없이 증가

하거나 일부 감소했다. 교육․훈련 기회 배제는 산별노조에서 큰 게 증가했고, 친기업노조 

건설 시도 항목은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에서 증가했다. 이 외에 용역 투입을 통한 폭력

행위, 직장폐쇄와 같은 행위는 기업별노조에서는 노조 설립 전후에 발생하지 않았다.

부노 사각지대, 차별 및
노동기본권 침해

노조 형태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
사고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기업별노조 90.0% 10.0% 60 77.4% 22.6% 62
산별노조 82.4% 17.6% 131 60.8% 39.2% 143

(지역)일반노조 89.7% 10.3% 39 84.1% 15.9% 44
회사가 사적으로 술 모임을 마련해
직원들이 노조를 거부하도록 회유
했다　

기업별노조 89.1% 10.9% 64 88.1% 11.9% 67
산별노조 74.8% 25.2% 131 73.4% 26.6% 139

(지역)일반노조 87.8% 12.2% 41 87.2% 12.8% 47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
식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에서 배제
했다　

기업별노조 95.5% 4.5% 66 97.1% 2.9% 70
산별노조 94.0% 6.0% 133 84.5% 15.5% 142

(지역)일반노조 97.4% 2.6% 38 82.6% 17.4% 46
회사가 CCTV 설치 등 노조원과 비
조합원 만남 등의 일상 활동을 감
시하였다　

기업별노조 93.8% 6.3% 64 91.0% 9.0% 67
산별노조 89.3% 10.7% 131 75.2% 24.8% 141

(지역)일반노조 85.0% 15.0% 40 89.1% 10.9% 46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과 노
조원들 사이에 폭언이나 폭력 등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다

기업별노조 93.9% 6.1% 66 91.5% 8.5% 71
산별노조 77.6% 22.4% 134 69.2% 30.8% 146

(지역)일반노조 85.4% 14.6% 41 75.6% 24.4% 45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노조원
들을 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괴롭
혔다

기업별노조 93.8% 6.2% 65 89.9% 10.1% 69
산별노조 78.4% 21.6% 134 65.3% 34.7% 144

(지역)일반노조 84.2% 15.8% 38 70.2% 29.8% 47
(순번이 됐음에도) 적극적 조합원에
게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
다

기업별노조 93.8% 6.2% 65 95.7% 4.3% 69
산별노조 90.8% 9.2% 130 77.3% 22.7% 141

(지역)일반노조 84.2% 15.8% 38 93.0% 7.0% 43

결성된 노조 외에 회사가 친기업노
조를 만들거나 만들고자 시도했다

기업별노조 95.5% 4.5% 66 91.4% 8.6% 70
산별노조 85.0% 15.0% 133 73.6% 26.4% 140

(지역)일반노조 82.5% 17.5% 40 88.9% 11.1% 45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
원들을 위협, 폭력, 폭언하였다

기업별노조 100.0% 0.0% 67 100.0% 0.0% 71
산별노조 95.5% 4.5% 134 93.8% 6.2% 145

(지역)일반노조 97.5% 2.5% 40 100.0% 0.0% 47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
기업별노조 100.0% 0.0% 68 100.0% 0.0% 73
산별노조 97.7% 2.3% 133 95.1% 4.9% 143

(지역)일반노조 100.0% 0.0% 36 97.8% 2.2% 46

<표 4-66> 노조 형태별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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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노조 유무별

복수노조 유무별로 부노 인정 사각지대 인권침해 행위를 비교한 결과, 복수노조 유무

별로 이질성은 확인되지 않는다(<표 4-67> 참조). 용역 투입을 통한 폭력행위, 직장폐쇄

와 같은 행위를 제외한 8개 항목에서 노조 설립 후에 침해 행위가 증가했다. 다만, 복수

노조집단이 단수노조집단보다 반응 비율이 더 높다. 

(7) 노조 직위별

노조 직위별로 부노 인정 사각지대 인권침해 행위를 비교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만 집

단 간 차이가 확인된다(<표 4-68> 참조). 인사고과 등급 하락에 대한 반응은 노조 직위

와 상관없이 많이 증가했다. 또한, 술 모임을 통한 노조거부 회유는 평조합원과 집행간부

에서 감소했고, 대의원과 임원에서는 증가했다. 이 외에 노조 활동 참여 이유로 공식행사 

부노 사각지대, 차별 및 노동기본권
침해

복수노조
유무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고
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예 81.2% 18.8% 69 59.0% 41.0% 83

아니오 87.5% 12.5% 160 72.0% 28.0% 164

회사가 사적으로 술모임을 마련해 직원
들이 노조를 거부하도록 회유했다

예 71.4% 28.6% 70 71.6% 28.4% 81
아니오 83.8% 16.2% 167 83.1% 16.9% 172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식 회
식이나 단합대회 등에서 배제했다　

예 88.7% 11.3% 71 80.7% 19.3% 83

아니오 97.0% 3.0% 166 89.1% 10.9% 174

회사가 CCTV 설치 등 노조원과 비조합
원 만남 등의 일상 활동을 감시하였다　

예 83.1% 16.9% 71 62.7% 37.3% 83

아니오 92.1% 7.9% 165 89.5% 10.5% 171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과 노조원
들 사이에 폭언이나 폭력 등 갈등과 충
돌이 발생했다

예 73.2% 26.8% 71 61.9% 38.1% 84

아니오 87.6% 12.4% 170 82.5% 17.5% 177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노조원들을
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괴롭혔다

예 77.1% 22.9% 70 60.2% 39.8% 83

아니오 85.7% 14.3% 168 77.4% 22.6% 177

(순번이 됐음에도) 적극적 조합원에게 교
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예 82.9% 17.1% 70 72.0% 28.0% 82

아니오 93.3% 6.7% 163 90.6% 9.4% 170

결성된 노조 외에 회사가 친기업노조를
만들거나 만들고자 시도했다

예 74.6% 25.4% 71 62.7% 37.3% 83

아니오 92.9% 7.1% 169 90.7% 9.3% 172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원들
을 위협, 폭력, 폭언하였다

예 91.4% 8.6% 70 91.6% 8.4% 83

아니오 99.4% 0.6% 172 98.9% 1.1% 179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
예 95.7% 4.3% 69 94.0% 6.0% 84

아니오 100.0% 0.0% 168 98.3% 1.7% 177

<표 4-67> 복수노조 유무별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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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CCTV 등으로 노조원과 비조합원 만남 감시, 노․노 간 갈등과 충돌, 노조원에 대한 

간접적 차별과 괴롭힘, 교육․훈련 기회 배제, 친기업노조 건설 시도 항목에서는 직위와 

상관없이 반응이 증가했다. ‘용역 투입을 통한 폭력행위’, ‘직장폐쇄’와 같은 행위는 평조

합원과 대의원에서 증가했고, 집행간부와 임원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단계

여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사용자 측에서 하는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 해태·

거부 행위(소절 ‘1)’)와 지배·개입 행위(소절 ‘2)’)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를 4점 척

도를 이용하여 평균을 비교한다(전혀 없었다/1점~자주 있었다/4점).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단계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과 닿아 있는 부분이다. 인사경영권

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를 위한 기업의 권리”로서 인정되며, 인사권, 노무지시 

및 감독권, 징계권, 시설관리 및 유지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3)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

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통해 침해받을 시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청구할 수 있다(이주환, 2019:138).  

3)  김진술. 2018. 『단체교섭 속 숨어 있는 협상전략』.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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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 사각지대, 차별 및 노동기본권
침해

노조 직위
노조 준비 단계 노조 설립 이후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
고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평조합원 93.2% 6.8% 44 78.0% 22.0% 50

대의원 88.9% 11.1% 27 70.0% 30.0% 30

집행간부 84.9% 15.1% 73 69.2% 30.8% 78

임원 83.7% 16.3% 92 64.6% 35.4% 96

회사가 사적으로 술 모임을 마련해 직
원들이 노조를 거부하도록 회유했다　

평조합원 78.3% 21.7% 46 82.7% 17.3% 52

대의원 88.9% 11.1% 27 83.3% 16.7% 30

집행간부 77.3% 22.7% 75 83.5% 16.5% 79

임원 84.0% 16.0% 94 75.3% 24.7% 97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식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에서 배제했다　

평조합원 95.3% 4.7% 43 86.3% 13.7% 51

대의원 96.4% 3.6% 28 83.9% 16.1% 31

집행간부 94.8% 5.2% 77 91.5% 8.5% 82

임원 94.7% 5.3% 95 85.7% 14.3% 98

회사가 CCTV 설치 등 노조원과 비조
합원 만남 등의 일상 활동을 감시하였
다　

평조합원 84.4% 15.6% 45 80.4% 19.6% 51

대의원 96.4% 3.6% 28 77.4% 22.6% 31

집행간부 93.3% 6.7% 75 86.6% 13.4% 82

임원 87.4% 12.6% 95 80.2% 19.8% 96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과 노조
원들 사이에 폭언이나 폭력 등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다

평조합원 85.1% 14.9% 47 76.9% 23.1% 52

대의원 85.7% 14.3% 28 80.6% 19.4% 31

집행간부 84.0% 16.0% 75 80.5% 19.5% 82

임원 82.5% 17.5% 97 72.3% 27.7% 101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노조원들을
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괴롭혔다

평조합원 83.7% 16.3% 43 71.2% 28.8% 52

대의원 89.3% 10.7% 28 71.0% 29.0% 31

집행간부 79.2% 20.8% 77 79.8% 20.2% 84

임원 85.4% 14.6% 96 68.4% 31.6% 98

(순번이 됐음에도) 적극적 조합원에게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평조합원 88.4% 11.6% 43 84.0% 16.0% 50

대의원 92.9% 7.1% 28 73.3% 26.7% 30

집행간부 91.7% 8.3% 72 87.3% 12.7% 79

임원 90.6% 9.4% 96 87.9% 12.1% 99

결성된 노조 외에 회사가 친기업노조
를 만들거나 만들고자 시도했다

평조합원 93.3% 6.7% 45 86.3% 13.7% 51

대의원 89.3% 10.7% 28 83.3% 16.7% 30

집행간부 86.8% 13.2% 76 76.8% 23.2% 82

임원 85.6% 14.4% 97 81.6% 18.4% 98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원
들을 위협, 폭력, 폭언하였다

평조합원 100.0% 0.0% 46 98.1% 1.9% 54

대의원 100.0% 0.0% 29 90.3% 9.7% 31

집행간부 97.4% 2.6% 77 98.8% 1.2% 83

임원 94.8% 5.2% 97 96.0% 4.0% 100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

평조합원 100.0% 0.0% 43 94.3% 5.7% 53

대의원 100.0% 0.0% 27 93.3% 6.7% 30

집행간부 98.7% 1.3% 77 98.8% 1.2% 83
임원 97.9% 2.1% 96 98.0% 2.0% 100

<표 4-68> 노조 직위별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인권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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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노조 설립 후 단체교섭 단계에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해태하는 행위를 9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균을 구한 결과, 2.26으로(중간값은 2.5) 대체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69> 참조).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은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

한 지연하였다(2.62)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 중 일부에 대해서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였다(2.57) 등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사용자 고유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양상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주환, 

2019). 

(1) 노사관계 특성별

노사관계 특성별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분석한 결과, 갈등집단(2.75), 보통집단

(1.86), 화합집단(1.82) 순으로 나타났다(<표 4-70> 참조). 또한, 갈등집단에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가 모든 문항에서 더 높다. 갈등집단의 경우,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지연하였다(3.14)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

노조 설립 후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N 평균 표준편차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였다 274 2.09 1.12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 당사자나 담당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271 2.09 1.10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 중 일부에 대해서 교섭사항이 아니라
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였다

272 2.57 1.15

사용자가 교섭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대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269 2.20 1.11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교섭을 시작해도 교
섭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276 2.42 1.12

사용자가 교섭권한이 없는 자를 출석시켜 교섭에 임하게 하였다 260 2.02 1.09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지연하였다 267 2.62 1.12

사용자가 기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84 1.77 0.91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생긴 경우만 응답]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여 교섭 개시를 지연하였다

103 2.22 1.20

전체 평균 2.26

<표 4-69> 노조 설립 후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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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 중 일부에 대해서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였다(2.98)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문항은 보통집단 및 화합집단과 격차도 크다. 

(2) 소속업체 업종별

응답자가 소속된 업체의 업종별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2.50), 민간서비스부문(2.13), 제조부문(2.10) 순으로 나타났다(<표 4-71> 참조). 공공

부문과 제조부문은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 중 일부에 대해서 교섭사항이 아

니라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였다’가 각각 2.84, 2.45로 1순위이다. 제조업은 1순위

와 유사한 내용인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지연하였다

(2.44)’가 2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서비스부문은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

간을 끌면서 최대한 지연하였다(2.62)’가 1순위로 나타났다.

현재 노사관계
갈등적　 보통　 화합적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였다

121 2.63 1.18 99 1.71 0.90 49 1.51 0.68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 당사자나 담당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117 2.61 1.16 100 1.73 0.90 49 1.59 0.79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 중 일부에 대해
서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
였다

120 2.98 1.10 102 2.24 1.10 46 2.15 1.01

사용자가 교섭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대며 교
섭을 거부하였다

118 2.66 1.13 101 1.87 1.01 46 1.72 0.83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
고, 교섭을 시작해도 교섭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123 2.86 1.04 102 2.10 1.11 48 2.00 0.92

사용자가 교섭권한이 없는 자를 출석시켜 교섭에 임
하게 하였다

112 2.52 1.15 98 1.56 0.81 47 1.81 0.97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
한 지연하였다

117 3.14 0.91 103 2.26 1.17 44 2.11 0.95

사용자가 기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되
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31 2.03 0.91 34 1.71 0.97 16 1.44 0.73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생긴 경우만 응답] 사용자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여 교섭 개시를
지연하였다

56 2.73 1.21 34 1.59 0.86 12 1.75 0.87

전체 평균 2.75 1.86 1.82

<표 4-70> 노사관계 특성별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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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체 규모별

응답자가 소속된 사업체 규모별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분석한 결과, 30-99인 

이하 2.39, 500인 이상 2.36, 100~299인 이하 2.23, 29인 이하 2.18, 300~499인 이

하 1.97 순이었다(<표 4-72> 참조). 사례 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교섭 내용을 이유로 한 교섭 지연, 해태를 통한 교섭 지

연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다. 한편,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

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는’ 행위,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당사자나 담당자의 정당성을 문

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99인 이하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높다. 

<표 4-72>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7]과 같다.

 

소속업체 업종　
제조부문 공공부문 민간서비스부문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였다

91 1.81 0.98 95 2.41 1.19 79 1.97 1.09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 당사자나 담당자의 정당성
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92 1.85 0.99 93 2.33 1.13 78 2.03 1.13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 중 일부에 대해
서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
였다

93 2.45 1.17 93 2.84 1.04 77 2.31 1.22

사용자가 교섭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대며 교
섭을 거부하였다

91 1.99 1.05 91 2.40 1.06 78 2.15 1.20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
고, 교섭을 시작해도 교섭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95 2.17 1.15 93 2.73 1.03 79 2.34 1.10

사용자가 교섭권한이 없는 자를 출석시켜 교섭에
임하게 하였다

87 1.98 1.06 90 2.16 1.10 76 1.88 1.07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
한 지연하였다

91 2.44 1.16 91 2.75 1.02 77 2.62 1.17

사용자가 기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28 1.86 1.04 22 2.00 0.87 33 1.55 0.79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생긴 경우만 응답] 사용
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여 교섭 개시
를 지연하였다

37 2.38 1.30 32 2.56 1.16 32 1.69 0.97

전체 평균 2.10 2.50 2.13

<표 4-71> 업종별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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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　

29인 이하 30-99인 이하
100-299인
이하

300-499인
이하

500인 이상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
준
편
차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
인하지 않으면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였다

34 2.21 1.25 76 2.29 1.11 57 2.07 1.10 34 1.74 0.96 70 2.01 1.15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 당사자
나 담당자의 정당성을 문제 삼
으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35 2.17 1.22 70 2.31 1.06 58 1.97 1.01 36 1.64 0.90 69 2.16 1.20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
구안 중 일부에 대해서 교섭사
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교
섭을 거부하였다

35 2.20 1.18 74 2.80 1.09 57 2.70 1.13 37 2.22 1.06 66 2.61 1.23

사용자가 교섭절차가 부적절하
다는 이유를 대며 교섭을 거부
하였다

35 2.17 1.20 72 2.38 1.14 57 2.28 1.05 35 1.86 0.94 67 2.13 1.15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
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교섭을
시작해도 교섭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35 2.43 1.14 77 2.52 1.05 57 2.56 1.18 36 2.06 1.09 68 2.41 1.15

사용자가 교섭권한이 없는 자
를 출석시켜 교섭에 임하게 하
였다

35 2.06 1.19 73 2.26 1.05 54 1.67 0.95 34 1.68 0.94 62 2.23 1.15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지연하
였다

34 2.44 1.13 73 2.62 1.05 55 2.73 1.18 35 2.37 1.09 67 2.81 1.16

사용자가 기존 노조와 맺은 단
체협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
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
였다

13 1.38 0.51 25 1.60 0.71 20 1.65 0.88 8 2.50 1.20 17 2.12 1.11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생긴
경우만 응답] 사용자가 교섭창
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여 교
섭 개시를 지연하였다

16 1.94 1.29 20 1.80 0.83 21 1.81 1.17 7 2.43 0.79 38 2.76 1.24

전체 평균 2.18 2.39 2.23 1.97 2.36

<표 4-72> 사업체 규모별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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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사업체규모별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4) 노조 설립 시기별

노조 설립 시기별로 노조 결성 이후에 나타난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분석한 결

과, 2017년 이전 노조(2.24)보다 2017~2020년 노조(2.28)에서 평균이 더 높았다(<표 

4-73> 참조). 즉, 최근 결성된 노조일수록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가 다소 더 발생한다.  

항목별로는 ‘교섭사항 아니라면서 교섭 거부’, ‘교섭을 미루면서 교섭장에 미출석’, ‘교섭 

개시 후에도 시간을 끌면서 교섭 지연’ 등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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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연도　
2017년 이전 2017-2020년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교섭 개시를 거부
하였다

78 2.03 0.99 195 2.12 1.17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 당사자나 담당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78 2.03 0.93 192 2.12 1.16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 중 일부에 대해서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였다

77 2.61 1.03 194 2.56 1.20

사용자가 교섭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대며 교섭을 거부하였
다

78 2.31 1.02 190 2.16 1.15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교섭을 시
작해도 교섭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78 2.37 1.02 197 2.45 1.16

사용자가 교섭권한이 없는 자를 출석시켜 교섭에 임하게 하였다 76 2.11 0.97 183 1.99 1.13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지연하였다 75 2.43 1.04 191 2.71 1.14

사용자가 기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32 1.75 0.76 52 1.79 1.00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생긴 경우만 응답]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여 교섭 개시를 지연하였다

33 2.21 1.19 70 2.23 1.21

전체 평균 2.24 2.28

<표 4-73> 노조 설립 시기별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평균

(5) 노조 조직형태별

노조 조직형태별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분석한 결과, 산별노조 2.48, 일반노조 

2.14, 기업별노조 1.95 순으로 산별노조에서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더 많고 기업별노조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74> 참조). 항목별로는 ‘교섭사항 아니라면서 교

섭 거부’, ‘교섭 개시 후에도 시간을 끌면서 교섭 지연’ 등에서 산별노조가 평균이 더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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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노조 유무별

복수노조 유무별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분석한 결과, 복수노조집단(2.53)이 단

수노조집단(2.21)보다 높아 복수노조에서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4-75> 참조). 항목별로는 ‘교섭사항 아니라면서 교섭 거부’, ‘교섭 개

시 후에도 시간을 끌면서 교섭 지연’ 등에서 복수노조 유무에 상관없이 평균이 높다.

 

노조 형태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소속

(지역) 일반노조
소속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였다

71 1.75 0.95 143 2.24 1.21 46 2.13 1.05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 당사자나 담당자의 정당성
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72 1.64 0.81 140 2.28 1.21 44 2.16 0.94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 중 일부에 대해
서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
였다

71 2.27 1.09 142 2.85 1.17 44 2.25 1.01

사용자가 교섭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대며 교
섭을 거부하였다

69 1.81 0.96 142 2.39 1.17 44 2.20 1.02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
고, 교섭을 시작해도 교섭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69 2.25 1.05 144 2.57 1.19 48 2.29 1.01

사용자가 교섭권한이 없는 자를 출석시켜 교섭에
임하게 하였다

67 1.85 0.91 137 2.15 1.17 43 2.00 1.05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
한 지연하였다

68 2.40 1.13 137 2.84 1.09 47 2.40 1.10

사용자가 기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24 1.54 0.72 30 2.20 1.10 24 1.58 0.72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생긴 경우만 응답] 사용
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여 교섭 개시
를 지연하였다

21 1.52 0.87 50 2.76 1.22 24 1.79 0.98

전체 평균 1.95 2.48 2.14

<표 4-74> 노조 형태별 단체교섭 거부 실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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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조 직위별

노조 직위별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분석한 결과, 평조합원 2.47, 대의원 2.33, 

집행간부 2.26, 임원 2.21 순으로 분석되었다(<표 4-76> 참조). 즉, 평조합원이 노조 활

동가보다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조합원은 ‘사

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교섭을 시작해도 교섭장에 출석하지 

않았다’와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지연하였다’에서 값이 

좀 더 높다. 대의원은 ‘교섭사항 아니라면서 교섭 거부’ 항목 값이 높다. 

복수노조 유무　
예 아니오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
였다

78 2.46 1.16 180 2.00 1.09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 당사자나 담당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80 2.46 1.18 175 1.98 1.03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 중 일부에 대해서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였다

76 2.75 1.21 180 2.57 1.10

사용자가 교섭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대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77 2.58 1.17 176 2.09 1.05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교섭을 시작
해도 교섭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78 2.68 1.20 182 2.40 1.07

사용자가 교섭권한이 없는 자를 출석시켜 교섭에 임하게 하였다 73 2.26 1.16 172 1.97 1.05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지연하였다 76 2.79 1.20 175 2.63 1.05
사용자가 기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
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36 2.00 1.01 41 1.66 0.82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생긴 경우만 응답]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
일화 절차를 악용하여 교섭 개시를 지연하였다

68 2.53 1.24 26 1.69 0.88

전체 평균 2.53 2.21

<표 4-75> 복수노조 유무별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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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실태

노조 설립 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두고 다양한 양상으로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4점 척도의 설문으로 분석하였다(<표 4-77> 참조). 단체행동에 대

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9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균을 낸 결과(중간값 2.5), 

1.81점으로 지배·개입 행위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은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하였다(2.18)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였다

(2.12) 등이다. 한편, △시설관리 유지권을 내세워 집회를 금지하는 행위는 2.05로 간혹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는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

노조 직위
평조합원 대의원 집행간부 임원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
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였다

48 2.38 1.20 28 1.96 1.04 87 2.15 1.13 99 1.99 1.08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 당사자나 담당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47 2.40 1.15 28 2.04 1.07 86 2.12 1.07 99 1.99 1.09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 중 일부
에 대해서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였다

50 2.66 1.19 27 2.85 1.06 87 2.54 1.15 96 2.55 1.13

사용자가 교섭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대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49 2.59 1.24 25 2.36 1.11 86 2.14 1.05 98 2.08 1.06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교섭을 시작해도 교섭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51 2.73 1.11 27 2.44 1.12 88 2.44 1.06 98 2.31 1.15

사용자가 교섭권한이 없는 자를 출석시켜 교
섭에 임하게 하였다

48 2.06 1.04 24 2.00 1.06 82 2.09 1.10 95 2.01 1.12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
서 최대한 지연하였다

48 2.75 1.16 25 2.64 1.04 85 2.55 1.07 97 2.68 1.12

사용자가 기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
였다

12 1.58 0.79 8 2.00 1.07 30 1.67 0.84 28 2.00 1.02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생긴 경우만 응답]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여
교섭 개시를 지연하였다

16 2.25 1.24 10 2.60 1.07 34 2.29 1.27 36 2.11 1.17

전체 평균 2.47 2.33 2.26 2.21

<표 4-76> 노조 직위별 단체교섭 거부 실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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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조와 대립하였다(1.55)이다.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개입행위보다 간접적·정신적·

정서적 지배·개입 행위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지배·개입 N 평균
표준
편차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
을 비난하였다

274 2.18 1.05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260 2.05 1.07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인트라넷이나 사내게시판 등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267 1.71 0.88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였다

266 2.12 1.14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
공하려 했다

260 1.62 0.93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했다 268 2.05 1.16

조합 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노조와 협의 없이 지원하였다 249 1.32 0.57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노조와 대립
하였다

268 1.55 0.88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
하였다

239 1.64 1.06

전체 평균 1.81

<표 4-77>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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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 특성별

노사관계 특성별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분석한 결

과, 갈등집단(2.20), 보통집단(1.53), 화합집단(1.50) 순으로 나타났다(<표 4-78> 참조). 

현재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집단에서 단체행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 점수가 더 높다. 

특히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

을 비난’하거나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

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는 행위는 갈등집단이 보통집단과 화합

집단과 격차가 크게 나타난 항목이다.

(2) 소속업체 업종별

응답자가 소속된 업체의 업종별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분석한 결과, 제조부문

(1.86), 공공부문(1.84), 민간서비스부문(1.70) 순으로 나타났다(<표 4-79> 참조). 뚜렷

한 격차는 없지만 제조부문이 근소하게 평균이 더 높다. 공공부문은 ‘회사의 임원·관리자

현재 노사관계
　

갈등적 보통 화합적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
준
편
차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
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하였다

116 2.65 1.07 103 1.78 0.86 51 1.90 0.96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106 2.58 1.14 99 1.65 0.81 50 1.74 0.88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인트라넷이나 사내게시판 등에
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110 2.10 1.03 103 1.49 0.67 50 1.36 0.56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
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
계를 적극 가동하였다

113 2.73 1.17 98 1.71 0.92 50 1.64 0.83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을 금품
으로 매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려 했다

111 1.99 1.10 95 1.35 0.68 49 1.33 0.59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했다

115 2.57 1.21 99 1.69 0.94 49 1.51 0.87

조합 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노조와 협의 없
이 지원하였다

104 1.37 0.64 93 1.29 0.52 47 1.28 0.50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노조와 대립하였다

119 1.78 1.03 95 1.36 0.68 49 1.35 0.69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손해
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였다

108 1.94 1.27 82 1.38 0.71 45 1.36 0.80

전체 평균 2.20 1.53 1.50

<표 4-78> 노사관계 특성별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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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 비난(2.41)’ 항목이 높고, 

제조부문은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 적극 가동(2.31)’ 항목이 높다. 민간서비스부문도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조와 단체행동을 비난하는 행위(2.03)가 항목 중에서는 제일 높다.

(3) 사업체 규모별

응답자가 소속된 사업체 규모별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분석한 결과, 29인 이하 

사업체 1.63, 30~99인 이하 1.94, 100~299인 이하 1.67, 300~499인 이하 1.65, 500

인 이상 사업체 1.99 순이다(<표 4-80> 참조).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30~99인 이하 사업체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한다(2.51)’와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2.33)한다’이다. 한편, 500인 이

상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

현재 노사관계　

제조부문 공공부문 민간서비스부문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
준
편
차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하였다

90 2.03 1.05 96 2.41 1.08 79 2.03 0.99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89 2.01 1.09 86 2.16 1.13 78 1.96 0.95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인트라넷이나 사내게시판 등
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88 1.69 0.89 90 1.78 0.97 81 1.62 0.73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
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
계를 적극 가동하였다

89 2.31 1.20 93 2.00 1.06 76 2.01 1.11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을 금품
으로 매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려 했다

89 1.87 1.13 89 1.54 0.80 76 1.43 0.75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했다

89 2.08 1.18 94 2.17 1.17 79 1.86 1.09

조합 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노조와 협의
없이 지원하였다

79 1.34 0.62 87 1.30 0.49 76 1.34 0.62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노조와 대립하였다

89 1.54 0.89 94 1.61 0.92 78 1.49 0.80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손
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였다

82 1.80 1.18 85 1.49 0.98 65 1.51 0.89

전체 평균 1.86 1.84 1.70

<표 4-79> 소속업체 업종별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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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2.45)’하는 행위와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2.41)’하는 행위다.

사업체 규모　
29인 이하 30-99인 이하 100-299인 이하

300-499인
이하

500인 이상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
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
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하였다

34 2.00 1.21 75 2.51 1.04 54 2.00 0.91 38 1.87 0.91 70 2.24 1.10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
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31 1.87 1.12 70 2.33 1.06 54 1.89 1.00 36 1.78 0.87 66 2.15 1.15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인트라
넷이나 사내게시판 등에서 노
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35 1.69 1.08 72 1.89 0.86 54 1.56 0.72 37 1.46 0.69 66 1.80 0.98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
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
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
하였다

34 1.79 1.04 68 2.12 1.03 57 2.14 1.22 38 1.87 0.91 66 2.45 1.29

임원·관리자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려 했다

32 1.31 0.54 69 1.65 0.85 56 1.64 1.03 35 1.43 0.70 65 1.83 1.13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했다

33 1.70 1.10 70 2.09 1.09 57 1.88 1.12 34 1.94 0.98 71 2.41 1.29

조합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협의 없이 지원하였다

33 1.24 0.44 64 1.41 0.58 54 1.30 0.50 32 1.34 0.60 63 1.30 0.66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
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노조와 대립하였다

32 1.66 1.07 68 1.57 0.83 57 1.30 0.60 36 1.56 0.88 72 1.68 1.00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대
상으로 고소·고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였다

26 1.35 0.75 58 1.78 1.16 54 1.30 0.63 32 1.53 0.84 66 1.94 1.32

전체 평균 1.63 1.94 1.67 1.65 1.99

<표 4-80> 사업체 규모별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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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조 설립 시기별

노조 설립 시기별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전 노조(1.93)

가 전반적으로 2017-2020년 노조(1.77) 보다 평균이 높게 분석되었다(<표 4-81> 참

조). 노조 설립 시기에 따른 지배․개입 행위의 격차가 확인된다. 2017년 이후 노조는 ‘임

원·관리자가 인트라넷이나 사내게시판 등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는 행위가 1.73점으로 

이전 설립 노조(1.68)보다 높다. 또한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

나 집회를 금지’하는 행위도 2017년 이후 설립된 노조가 근소하게 높다. 반면 ‘임원·관리

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하는 행위는 

2017년 이전 설립 노조에서 상대적으로 높다(2.25).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

은 ‘임원·관리자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

위로 2017년 이전 노조(2.02)가 최근 노조(1.48)보다 0.48점 높다. 

(5) 노조 조직형태별

노조 조직형태별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산별노조 

1.98, 일반노조 1.74, 기업별노조 1.50 순으로 산별노조가 근소하게 점수가 높다(<표 

노조 설립 시기　
2017년 이전 2017-2020년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
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하였다

56 2.25 0.98 195 2.16 1.09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
하였다

53 2.17 0.98 182 2.00 1.08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인트라넷이나 사내게시판 등에서 노조 활
동을 비난하였다

53 1.68 0.78 191 1.73 0.93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였다

49 2.16 0.99 191 2.10 1.17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하
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려 했다

49 2.02 1.01 185 1.48 0.81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
지했다

51 2.06 1.05 191 2.09 1.21

조합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협의 없이 지원하였다 46 1.63 0.64 181 1.22 0.49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
하여 노조와 대립하였다

47 1.83 0.92 195 1.51 0.88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손해배상 및 가
압류 소송을 제기하였다

37 1.84 1.17 182 1.57 1.02

전체 평균 1.93 1.77

<표 4-81> 노조 설립 시기별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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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참조). 산별노조에서 주목할 항목은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2.38)’하는 행위와 ‘시설관리·유지권을 내

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2.38)’하는 행위다.

(6) 복수노조 유무별

복수노조 유무별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복수노조집

단(2.25)이 단수노조집단(1.67)보다 높아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표 4-83> 참조). 항목별로는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

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였다(2.71)’와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했

다(2.61)’가 주목할 만한 행위이다. <표 4-83>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 [그림 

4-8]이다. 

노조 형태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소속

(지역)일반노조
소속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
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하였다

67 1.75 0.84 143 2.38 1.07 49 2.10 1.10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66 1.56 0.79 135 2.32 1.12 45 1.98 1.01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인트라넷이나 사내게시판 등에
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69 1.32 0.58 138 1.92 0.98 46 1.63 0.74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
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
계를 적극 가동하였다

67 1.94 1.06 138 2.33 1.23 46 1.85 0.89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을 금품
으로 매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려 했다

67 1.42 0.78 136 1.76 1.05 44 1.55 0.73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했다

69 1.64 0.91 141 2.38 1.23 46 1.70 0.99

조합 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노조와 협의 없
이 지원하였다

68 1.26 0.51 127 1.29 0.58 42 1.50 0.63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노조와 대립하였다

70 1.39 0.69 139 1.60 0.97 46 1.63 0.85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손해
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였다

60 1.23 0.59 133 1.80 1.19 34 1.68 0.98

전체 평균 1.50 1.98 1.74

<표 4-82> 노조 형태별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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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유무　

예 아니오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
준
편
차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
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하였다

80 2.41 1.09 178 2.11 1.01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
난하였다

77 2.40 1.16 169 1.95 1.00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인트라넷이나 사내게시판 등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73 2.14 1.06 178 1.58 0.76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였다

75 2.71 1.24 176 1.94 1.02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
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려 했다

70 2.10 1.21 175 1.47 0.75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
지했다

75 2.61 1.28 177 1.88 1.05

조합 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노조와 협의 없이 지원하
였다

68 1.50 0.76 166 1.27 0.47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
하여 노조와 대립하였다

74 2.09 1.14 178 1.35 0.66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손해배상 및 가
압류 소송을 제기하였다

67 2.13 1.31 162 1.43 0.87

전체 평균 2.25 1.67

<표 4-83> 복수노조 유무별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그림 4-8] 복수노조 유무별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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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조 직위별

노조 직위별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분석한 결과(<표 4-84> 참조), 전체 평균은 

평조합원 1.87, 대의원 2.02, 집행간부 1.76, 임원 1.80으로 분석되었다. 대의원이 평조

합원이나 다른 노조 활동가보다 지배·개입 행위가 근소한 격차로 더 발생한다고 보고 있

다. 회사가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조와 노조 행위를 비난하거나(평조합원, 대의원), 

이탈자를 만들기 위한 인사관리체계 적극 가동(평조합원, 대의원, 임원), 시설관리 유지

권으로 사업장 내 집회 등 행사 금지(대의원) 등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3) 지배·개입 행위 요인분석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9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4-85> 참조). ① 회사가 노조를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노조 직위
평조합원 대의원 집행간부 임원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
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하
였다

51 2.31 1.16 30 2.47 0.94 81 2.11 1.02 100 2.13 1.02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48 2.17 1.14 30 2.13 1.01 78 1.99 1.06 94 2.10 1.05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인트라넷이나 사내게시
판 등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51 1.71 0.97 29 1.93 0.88 79 1.68 0.81 97 1.71 0.89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였다

47 2.19 1.15 28 2.21 0.99 82 2.02 1.10 98 2.19 1.19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을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려
했다

44 1.57 0.82 28 1.82 0.94 81 1.64 0.99 96 1.59 0.92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했다

44 2.07 1.25 28 2.32 1.25 86 1.87 1.04 99 2.17 1.19

조합 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노조와
협의 없이 지원하였다

42 1.38 0.62 23 1.48 0.59 77 1.38 0.59 97 1.24 0.54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노조와 대립하였다

46 1.67 0.97 28 1.79 0.96 86 1.52 0.84 97 1.46 0.85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고
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였다

40 1.68 1.12 25 1.88 1.27 75 1.61 1.05 93 1.58 1.01

전체 평균 1.87 2.02 1.76 1.80

<표 4-84> 노조 직위별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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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비난하는 행위(요인1) ② 물질적,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노조 활동을 불법, 탈법

행위로 옭아매는 등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요인2)이다. ‘요인1’이 정서적, 정신적 지배·

개입 행위로 노동조합 조합원을 개별화하면서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면, ‘요인

2’는 물질적,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여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마. 노동조합 설립 이후 실태

여기에서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공식·비공식 부

당노동행위와 노동기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노동조합 설립 후에 일터에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1)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변화

노동조합 설립 후의 제반 근무환경 변화를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5번까지는 

노동조합의 존재적 역할로부터 획득된 성과에 해당하며, 6번은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지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요인 요인1 요인2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
을 비난하였다

0.85 0.20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0.86 0.22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인트라넷이나 사내게시판 등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0.84 0.32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
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였다

0.79 0.27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려 했다

0.66 0.47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했다 0.48 0.56

조합 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노조와 협의 없이 지원하였다 0.15 0.73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노조와 대립
하였다

0.35 0.72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
하였다

0.20 0.77

요인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4-85>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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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다. 7~9번은 사업장의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개선 효과이며, 10~11번은 노동자

의 복지개선을 포함한다. 아래의 소절 ‘2)’에서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노동기본권 침해 4

개 요인, ① 불충분한 임금보상 ② 권위적, 경쟁적, 비소통적 조직문화(관리자의 비인간

적 대우, 직원경쟁과 심한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인사) ③ 장시간 노동과 

휴일·휴가의 불충분한 보장 ④ 회사의 노무관리 전략에 대한 불만 등이 노조 설립 후 어

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5점 척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중간값 3), 전체 평균은 3.37로 대체로 개선되었다는 긍

정적인 평가가 제기됐다(<표 4-86> 참조). 세부적으로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

롭게 사용한다’가 3.79로 가장 높고,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3.67)’가 2순위이다. 노조 결성의 직접적 원인 1위였던 ‘임금

불만’ 해소의 평균은 3.2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 

평균이 가장 낮은 항목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로 2.98이다.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고, 단체교섭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이 인사경영권에 의거한 교섭거부·지연이다. 노사 간에 경영참여에 대한 인

식 차이와 긴장을 엿볼 수 있는데, 실제 노조 설립 후 성과도 가장 낮은 셈이다.

노조 설립 후 변화 N 평균 표준편차

1)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 298 3.63 1.08

2)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297 3.20 1.20

3)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줄었다 290 3.47 0.98
4)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
게 되었다

294 3.67 0.94

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 297 2.98 1.16

6)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290 3.23 0.93

7)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께한다 296 3.02 1.13

8)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290 3.42 1.07

9) 동료 및 선후배 사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친밀해졌다 294 3.21 0.97

10)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299 3.79 0.97

11) 노동현장에서 작업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었다 297 3.44 1.04

전체 평균 3.37 　

<표 4-86> 노동조합 설립 후 변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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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별 비교

(1) 노사관계 특성별

노사관계 특성별로 노조 설립 후 제반 근무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갈등집단(3.00), 

보통집단(3.60), 화합집단(3.71) 순으로 나타났다(<표 4-87> 참조). 현재 노사관계가 화

합적일수록 노조 설립 후 근무환경과 노사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개선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금인상률 개선’ 항목은 갈등집단이 2.73으로 가장 낮고, 보통집단 

3.44, 화합집단 3.73으로 집단 간 격차가 뚜렷하다. 즉 현재 노사관계가 화합적일수록 

임금불만 해소에도 유익하다. 

갈등집단은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3.59)’가 최고점이며,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2.26)’가 최저점이다. 반면, 보통집단은 ‘노동자

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3.94)한다’와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3.93)’되었다가 

최고점이며,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께한다(3.32)’가 최저점이다. 화합집단은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4.09)’가 최고점이며,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

께한다(3.25)’가 최저점이다. 

현재 노사관계　
갈등적 보통 화합적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 128 3.15 1.21 109 3.93 0.79 55 4.09 0.82

2)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128 2.73 1.37 107 3.44 0.87 56 3.73 0.94

3)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
는 일이 줄었다

125 3.26 1.09 106 3.56 0.87 53 3.74 0.84

4)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
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127 3.46 1.06 108 3.86 0.78 53 3.75 0.83

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 127 2.26 1.11 109 3.44 0.91 55 3.62 0.78

6)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123 2.98 1.04 107 3.36 0.81 54 3.44 0.79

7)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께한다 127 2.62 1.18 108 3.32 0.99 55 3.25 1.00

8)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126 2.96 1.18 106 3.72 0.81 52 3.87 0.82
9) 동료 및 선후배 사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친밀해
졌다

125 2.96 1.17 109 3.33 0.71 54 3.52 0.77

10)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128 3.59 1.09 110 3.94 0.88 55 3.91 0.75

11) 노동현장에서 작업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었다 127 2.98 1.16 109 3.69 0.75 55 3.87 0.79

전체 평균 3.00 3.60 3.71

<표 4-87> 노사관계 특성별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개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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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업체 업종별

응답자가 소속된 업체의 업종별로 노조 설립 후 제반 근무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제조부문(3.48), 공공부문(3.40), 민간서비스부문(2.92) 순으로 나타났다(<표 4-88> 참

조). 항목별로 보면,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가 제조부문(3.85), 

공공부문(3.79), 민간서비스부문(3.78)으로 전체 항목 중 평균이 가장 높다. ‘임금인상률

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공공부문이 3.33으로 제조업 3.21, 민간서비스 3.10보다 높

다. 부문별로 보았을 때,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는 공공부문(3.18)이 

가장 높고,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께한다’는 제조부문(3.40)이 가장 높다. 소

속노조의 업종별로 노동조합 조직화 이후 달라진 근무환경과 노사관계 내용(<표 4-88>)

을 [그림 4-9]와 같이 나타냈다.

소속업체 업종
제조부문 공공부문 민간서비스부문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 97 3.74 1.13 106 3.71 0.84 85 3.52 1.19

2)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96 3.21 1.16 105 3.33 1.21 86 3.10 1.17

3)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
는 일이 줄었다

95 3.55 1.00 104 3.50 0.93 81 3.42 0.99

4)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
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96 3.80 0.94 104 3.70 0.94 84 3.51 0.88

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 96 2.88 1.20 106 3.18 1.12 85 2.93 1.12

6)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91 3.21 0.93 105 3.39 0.86 84 3.10 0.98

7)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께한다 93 3.40 1.00 107 2.93 1.07 86 2.76 1.24

8)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92 3.64 1.12 105 3.28 0.94 83 3.41 1.09
9) 동료 및 선후배 사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친밀해
졌다

95 3.43 0.93 104 3.15 0.91 85 3.14 0.98

10)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96 3.85 1.01 107 3.79 0.90 86 3.78 0.98

11) 노동현장에서 작업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었다 95 3.61 1.05 107 3.38 1.00 85 3.41 1.02
전체 평균 3.48 3.40 3.28 　

<표 4-88> 업종별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개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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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업종별 근무환경과 노사관계 개선 비교

(3)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규모별로 제반 근무환경 개선 실태를 살펴본 결과, 29인 이하 사업체 3.12, 

30~99인 이하 3.28, 100~299인 이하 3.44, 300~499인 이하 3.69, 500인 이상 3.43 

순이다(<표 4-89> 참조). 499인 이하 사업체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근무환경 개

선의 전체 평균이 높다. 임금인상, 부당업무지시 개선,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 피력, 노동

자들의 취미활동 공유, 직장 내 괴롭힘, 동료 간 우호적 관계 조성 등에서 그러하다. 29

인 이하 사업체와 300~499인 이하 사업체는 ‘고용안정’이 1순위이고, 다른 사업체는 ‘휴

일과 휴가의 자유로운 보장’이 1순위이다. ‘임금인상률 개선’ 효과는 100인 이상 사업체

가 평균이 높고, 99인 이하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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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조 설립 시기별

노조 설립 시기별로 제반 근무환경 개선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2017년 이

전 노조(3.43)가 2017~2020년 노조(3.35)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표 4-90> 참조). 그

렇지만 노조 설립 역사가 긴 노조와 최근 노조의 달라진 조직문화도 일부 확인된다.  

2017년 이전 노조와 2017~2020년 노조 둘다 ‘휴일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1위이다. 

2017년 이전 노조는 고용안정(3.76)이 2순위이지만, 2017~2020년 노조는 ‘사측의 부당

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3.73)’ 이다.

특징적인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 감소’와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의 적극적 의견 

피력’에서 2017년 이후 노조 평균이 더 높고,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 의견 반영’은 

2017년 이전 노조가 근소하게 높다. 즉 개별적인 근로권 확보에 대한 대응은 최근 3년 

이내 조직된 노조가 높지만, 기업경영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는 변화는 노사관계가 자

사업체 규모　
29인 이하 30-99인 이하

100-299인
이하

300-499인
이하

500인 이상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1)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
었다

36 3.53 0.97 80 3.38 1.27 63 3.70 0.98 39 4.10 0.68 76 3.72 1.01

2)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36 3.08 1.08 80 3.03 1.21 62 3.29 1.12 39 3.56 0.88 76 3.26 1.35

3)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줄었다

36 3.31 0.98 79 3.37 0.91 58 3.45 0.99 38 3.74 0.89 76 3.55 1.08

4)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
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35 3.29 0.93 79 3.65 0.89 62 3.74 0.99 38 3.87 0.81 76 3.76 0.94

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
자 의견이 반영된다

36 3.06 0.92 80 2.69 1.13 62 3.18 1.24 39 3.33 1.08 76 2.97 1.20

6)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36 3.22 0.99 77 3.23 0.97 62 3.23 0.95 37 3.51 0.51 74 3.15 0.96

7)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
동을 함께한다

36 2.64 1.05 80 2.81 1.22 62 2.97 1.12 38 3.61 0.75 76 3.22 1.09

8)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35 3.11 1.08 78 3.32 1.09 60 3.50 0.95 37 3.95 0.78 76 3.41 1.13
9) 동료 및 선후배 사이 관계
가 전반적으로 친밀해졌다

36 2.67 1.17 78 3.28 0.92 62 3.27 0.94 38 3.47 0.69 76 3.29 0.94

10)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36 3.50 1.08 81 3.93 0.77 63 3.81 1.05 38 3.92 0.88 77 3.78 0.98

11) 노동현장에서 작업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었다

36 2.94 1.12 81 3.37 0.98 62 3.65 1.16 38 3.53 0.86 76 3.62 0.92

전체 평균 3.12 3.28 3.44 3.69 3.43

<표 4-89> 사업체 규모별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개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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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힌 곳에서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의 취미활동 공유’는 2017년 

이전 노조(3.35)와 이후 노조(2.90)가 0.46점의 가장 큰 격차가 난 항목이다. 집단 간 비

교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에서 개별화된 조직문화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노조 조직형태별

노조 조직형태별로 제반 근무환경 개선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기업별노조 

3.47, 산별노조 3.40, 일반노조 3.20 순으로 기업별노조가 근소한 차이로 1위다(<표 

4-91> 참조). 기업별노조는 ‘고용안정’, 산별노조와 일반노조는 ‘휴일과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최고점 항목이다. ‘임금인상률 개선’은 산별노조가 근소하게 높고, ‘기업 의사결

정에 노동자 의견 반영’은 기업별노조가 근소하게 높다. ‘작업환경과 복지 개선’은 기업

별노조(3.66)가 산별노조(3.42)와 일반노조(3.23)보다 높다.

노조 설립 시기　
2017년 이전 2017-2020년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편
차

1)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 86 3.76 0.99 211 3.57 1.11

2)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84 3.23 1.01 212 3.19 1.26

3)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줄
었다

82 3.30 0.90 207 3.55 0.99

4)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
으로 말하게 되었다

84 3.54 0.74 209 3.73 1.00

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 86 3.03 1.00 210 2.96 1.23

6)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82 3.30 0.86 207 3.20 0.96

7)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께한다 85 3.35 0.98 210 2.90 1.15

8)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84 3.44 0.99 205 3.41 1.10

9) 동료 및 선후배 사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친밀해졌다 86 3.37 0.69 207 3.14 1.06

10)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86 3.83 0.87 212 3.77 1.01

11) 노동현장에서 작업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었다 86 3.58 0.95 210 3.38 1.08

전체 평균 3.43 3.35

<표 4-90> 노조 설립 시기별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개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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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노조 유무별

복수노조 유무별로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복수노조집단(3.17)이 

단수노조집단(3.44)보다 낮다(<표 4-92> 참조). 노조 설립 후 근무환경 개선은 모든 항

노조 형태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소속

(지역) 일반노조
소속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 77 3.83 0.85 152 3.65 1.16 52 3.48 1.08
2)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77 3.18 1.18 152 3.29 1.28 51 2.96 1.00
3)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
는 일이 줄었다

74 3.46 0.89 150 3.57 1.03 49 3.22 0.94

4)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
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77 3.69 0.91 150 3.80 0.94 50 3.44 0.88

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 77 3.19 1.05 152 2.95 1.23 51 2.92 1.11
6)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77 3.19 0.86 147 3.27 0.96 49 3.14 1.04
7)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께한다 77 3.21 1.13 152 3.05 1.08 50 2.60 1.25
8)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76 3.63 0.95 149 3.36 1.15 48 3.29 1.05
9) 동료 및 선후배 사이 관계가 친밀해졌다 76 3.28 0.81 151 3.21 1.01 50 3.12 1.12
10)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78 3.79 0.97 152 3.82 0.94 52 3.73 1.09
11) 노동현장에서 작업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었다 77 3.66 1.01 151 3.42 1.07 52 3.23 1.02

전체 평균 3.47 3.40 3.20

<표 4-91> 노조 형태별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개선 실태

복수노조 유무　

예 아니오

N 평균

표
준
편
차

N 평균

표
준
편
차

1)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 86 3.45 1.07 195 3.68 1.09

2)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87 2.97 1.35 193 3.29 1.13

3) 통상 범위를 벗어나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줄었다 84 3.35 1.09 190 3.54 0.91
4)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
으로 말하게 되었다

86 3.56 1.14 192 3.73 0.83

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 86 2.69 1.16 194 3.06 1.14

6)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83 3.04 1.08 191 3.29 0.85

7)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께한다 86 2.91 1.10 194 3.06 1.13

8)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85 3.11 1.12 189 3.55 1.02

9) 동료 및 선후배 사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친밀해졌다 86 3.03 1.09 192 3.27 0.91

10)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87 3.62 1.05 196 3.85 0.94

11) 노동현장에서 작업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었다 85 3.15 1.12 196 3.54 1.01

전체 평균 3.17 3.44 　

<표 4-92> 복수노조 유무별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개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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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단수노조집단이 더 좋게 나타났다. 복수노조집단에서는 ‘휴일·휴가 자유로운 사

용’이 3.67로 1위, ‘부당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가 3.56으로 2위를 나타냈다. 단수노조집단도 복수노조집단과 순위는 동일하며 평균은 

각각 3.85, 3.73으로 높다. 두 집단의 격차가 큰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 감소’로 복수노

조(3.11)와 단수노조(3.55) 간에 4.4점 차이를 보였다.

(7) 노조 직위별

노조 직위별로 노조 설립 후 근무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조합원 3.31, 대의원 

3.36, 집행간부 3.28, 임원 3.47로 분석되었다(<표 4-93> 참조). 집행간부가 근무환경 

변화를 가장 낮게 평가했으며 임원은 가장 높게 평가했다. 항목별로 노조 직위 간의 근

소한 차이들이 발견된다. <표 4-93>의 항목 ‘1)~5)’ 등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 부분

에서는 평조합원과 임원이 다른 두 집단보다 상대적 평균이 높고, ‘7)~11)’의 조직문화

와 노동자복지 개선 면에서는 대의원과 임원이 다른 두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다. 한편, 

집행간부는 대의원과 비교했을 때 ‘고용안정’에서만 다소 높고, 그 외 10개 항목에서 모

두 낮았다.

노조 직위
평조합원 대의원 집행간부 임원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1)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 59 3.64 1.20 35 3.40 1.24 90 3.58 1.03 102 3.74 1.03

2)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60 3.35 1.04 35 3.11 1.23 88 3.00 1.30 102 3.32 1.19
3)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줄었다

59 3.46 0.95 33 3.36 1.08 87 3.34 1.11 100 3.62 0.86

4)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
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58 3.78 0.86 34 3.62 1.10 88 3.56 0.99 102 3.77 0.85

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
된다

58 3.05 1.15 35 2.94 1.41 90 2.91 1.21 102 3.04 1.04

6)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56 3.18 0.99 35 3.26 0.98 86 3.13 0.94 101 3.28 0.90

7)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께한다 59 2.86 1.06 35 3.09 1.07 89 2.93 1.14 102 3.13 1.16

8)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56 3.34 1.07 33 3.39 1.00 87 3.37 1.08 102 3.49 1.09
9) 동료 및 선후배 사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친밀해졌다

57 2.91 1.06 35 3.34 0.97 88 3.24 0.87 102 3.26 1.01

10)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61 3.74 1.00 35 3.97 1.01 89 3.66 0.94 102 3.88 0.92

11) 현장에서 작업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었다 59 3.07 1.11 35 3.49 1.25 89 3.38 1.05 102 3.69 0.86

전체 평균 3.31 3.36 3.28 3.47

<표 4-93> 노조 직위별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개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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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인 도출

노조 설립 후 일터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2개 요인

이 추출되었다(<표 4-94> 참조). ‘요인1’은 고용, 임금, 업무와 같이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 근무조건 개선, ‘요인2’는 사업장의 소통적 문화로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 의

견의 적극적 개진’,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는 요인1과 상관성이 다소 낮아 

추후 연구에서 표본조사를 늘리고 문항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동자 복지에 

해당하는 휴일·휴가 사용과 작업환경·복지 개선은 요인2와 상관성이 낮아 마찬가지로 후

속 연구에서 별도의 노동자 복지 향상으로 분리될 수도 있어 보인다.

바. 노조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

1) 정책 개선 요구

여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를 8개 문항으

로 나누어 5점 척도에 응답한 값을 분석하였다. 노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조 설립 후 근무환경 변화 요인 요인1 요인2

1)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 0.74 0.17

2)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0.83 0.10

3)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줄었다 0.75 0.22

4)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0.56 0.33

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 0.62 0.42

6)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0.53 0.52

7)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께한다 0.17 0.75

8)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0.29 0.73

9) 동료 및 선후배 사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친밀해졌다 0.07 0.82

10)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0.30 0.54

11) 노동현장에서 작업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었다 0.51 0.58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4-94> 노조 설립 후 근무환경 변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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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구는 노동조합(<표 4-95>의 ‘1)~6))’), 정부(<표 4-95>의 ‘7)’), 사용자(<표 

4-95>의 ‘8)’) 단위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다. 전체 평균은 4.21로(중간값 3.0) 설문으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매우 동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4-95> 참조). 

정책 개선 요구 중에서 특히 주목할 항목은 ‘사용자가 징계권이나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법․제도로 제한해야 한다’인데, 4.46으로 가장 높다. 2위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

당노동행위 판정이 지금보다 더 폭넓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42)’이며, 3위는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4.32)’

이다. 한편,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노조가 기업보다 초기업단위(산업, 직업, 지

역)로 조직돼야 한다(3.87)’이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앞의 여러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활발

한 단체 활동을 촉발하려면 집단적 활동에 대해 지금처럼 협소한 규제 적용이 인정되었

던 틀과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인사경영권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적·법률적 수준의 조정·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방향 N 평균
표준
편차

1)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301 4.28 0.75

2) 노조가 기업보다 초기업단위(산업, 직업, 지역)로 조직돼야 한다 269 3.87 0.98

3) 노사교섭에서 작업혁신, 사회책임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제를 지금보
다 많이 다루어야 한다

296 3.99 0.80

4)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상담, 교육, 고충처리, 선물, 조합원 할인 등)가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294 4.02 0.83

5)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

295 4.32 0.75

6)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상급단체가 더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

300 4.30 0.77

7)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지금보다 더 폭넓고 효율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97 4.42 0.70

8)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징계권이나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법․제도로 제한해야 한다

292 4.46 0.72

전체 평균 263 4.21　 　

<표 4-95> 노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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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별 비교

  

(1) 노사관계 특성별 

노사관계 특성별로 노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정책 개선 요구를 비교한 결과, 갈등집단

(4.37), 보통집단(4.12), 화합집단(4.04) 순으로 나타났다(<표 4-96> 참조). 현재 노사관

계가 갈등적인 집단에서 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판정의 

효율적 개선’이나 ‘노조 결성과정에서 사용자 징계권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규제’에서 각

각 4.63, 4.69로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인다.

현재 노사관계　

갈등적 보통 화합적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127 4.43 0.73 112 4.13 0.74 56 4.20 0.75

2) 노조가 기업보다 초기업단위(산업, 직업, 지역)로
조직돼야 한다

111 4.12 0.84 101 3.73 1.08 52 3.65 0.97

3) 노사교섭에서 작업혁신, 사회책임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제를 지금보다 많이 다루어야 한다

123 4.05 0.84 111 3.95 0.82 56 3.91 0.67

4)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상담, 교육, 고충처리, 선
물, 조합원 할인 등)가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127 4.07 0.86 105 4.03 0.83 56 3.91 0.82

5)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노동조
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28 4.42 0.68 105 4.29 0.81 56 4.16 0.78

6)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
상급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27 4.47 0.66 111 4.23 0.85 56 4.05 0.72

7)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지금
보다 더 폭넓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27 4.63 0.59 110 4.28 0.77 54 4.22 0.69

8)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징계권이나 인사권
을 남용하는 것을 법․제도로 제한해야 한다

127 4.69 0.56 105 4.33 0.78 54 4.20 0.81

전체 평균 4.37 4.12 4.04

<표 4-96> 노사관계 특성별 정책 개선 요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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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업체 업종별

응답자가 소속된 업체의 업종별로 노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정책 개선 요구를 비교한 

결과(<표 4-97> 참조), 제조부문(4.27), 공공부문(4.20), 민간서비스부문(4.18)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 간 뚜렷한 격차는 없지만 제조부문이 근소한 차이로 평균이 더 높다. 항

목별로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학습 강화’가 제조업(4.39)이 공공부문

(4.31)과 민간서비스부문(4.13)보다 높다. ‘사용자의 징계권과 인사권 남용 규제’도 제조

부문(4.59)이 공공부문(4.39)과 민간서비스부문(4.43)보다 높다.

소속업체 업종　
제조부문 공공부문 민간서비스부문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97 4.39 0.67 108 4.31 0.74 86 4.13 0.82

2) 노조가 기업보다 초기업단위(산업, 직업, 지역)로
조직돼야 한다

91 3.85 1.04 102 3.90 0.92 67 3.84 1.02

3) 노사교섭에서 작업혁신, 사회책임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제를 지금보다 많이 다루어야 한다

95 4.05 0.80 106 3.98 0.83 85 3.93 0.74

4)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상담, 교육, 고충처리, 선
물, 조합원 할인 등)가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97 4.08 0.81 108 3.93 0.82 80 4.10 0.87

5)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노동조
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97 4.33 0.73 108 4.32 0.71 80 4.36 0.73

6)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
상급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96 4.38 0.76 109 4.29 0.75 85 4.26 0.73

7)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지금
보다 더 폭넓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6 4.51 0.66 107 4.42 0.67 84 4.36 0.67

8)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징계권이나 인사권
을 남용하는 것을 법․제도로 제한해야 한다

95 4.59 0.76 108 4.39 0.67 79 4.43 0.67

전체 평균 4.27 4.20 4.18

<표 4-97> 소속업체 업종별 정책 개선 요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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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규모별로 노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정책 개선 요구를 비교한 결과, 29인 이하 

사업체 4.05, 30~99인 이하 4.09, 100~299인 이하 4.34, 300~499인 이하 4.25, 500

인 이상 4.28로, 100-299인 이하 사업체에서 전체 평균이 가장 높다(<표 4-98> 참조). 

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99인 이하 사업체보다 100인 이상 

사업체가 전체 평균이 높지만, 규모에 따른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응답 경향은 노조

가 임금·노동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행동(29인 이하, 100~299인 이하), 부노행위 판정

의 효율적 개선, 사용자의 징계권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규제변화 등 노동조합 활동의 

구조적 환경 개선에 대한 평균이 더 높다.

사업체 규모　
29인 이하 30-99인 이하

100-299인
이하

300-499인
이하

500인 이상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1)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
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36 4.06 0.71 81 4.12 0.76 64 4.41 0.77 39 4.44 0.55 77 4.38 0.76

2) 노조가 기업보다 초기업단위(산
업, 직업, 지역)로 조직돼야 한다

29 3.90 1.01 71 3.86 0.78 57 3.81 0.99 39 3.92 0.96 71 3.92 1.16

3) 노사교섭에서 작업혁신, 사회책
임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제를
지금보다 많이 다루어야 한다

34 4.09 0.67 80 3.81 0.76 62 4.16 0.73 39 4.08 0.81 77 3.95 0.89

4)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상담, 교
육, 고충처리, 선물, 조합원 할인
등)가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31 4.00 0.82 82 3.84 0.84 63 4.19 0.74 38 4.11 0.86 76 4.04 0.87

5)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31 4.19 0.83 82 4.13 0.70 64 4.56 0.61 39 4.31 0.80 75 4.37 0.78

6)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상급단체가 더 적
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5 3.91 0.85 81 4.19 0.67 64 4.48 0.78 39 4.41 0.72 77 4.39 0.76

7)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노동행
위 판정이 지금보다 더 폭넓고 효
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5 4.14 0.69 79 4.34 0.73 64 4.53 0.59 39 4.33 0.74 76 4.58 0.68

8)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징
계권이나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법․제도로 제한해야 한다

30 4.10 0.76 79 4.44 0.69 64 4.52 0.64 39 4.44 0.79 76 4.61 0.71

전체 평균 4.05 4.09 4.34 4.25 4.28

<표 4-98> 사업체 규모별 정책 개선 요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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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조 설립 시기별

노조 결성 시기별로 노조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비교한 결과, 전체 

평균은 2017~2020년 노조(4.28)가 2017년 이전 노조(4.06)보다 2.2점 높게 분석되었다

(<표 4-99> 참조). 특히 차이가 큰 항목은 ‘초기업단위 노조 건설’, ‘노사교섭 의제로 작

업혁신, 사회책임 등 기업경영 관련 사항을 많이 다루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판정의 

확장’으로, 최근 노조일수록 정책 요구 목소리가 크다. 

(5) 노조 조직형태별

노조 조직형태별로 노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정책 개선 요구를 비교한 결과, 전체 평

균은 산별노조 4.32, 기업별노조 4.15, 일반노조 4.04 순으로 산별노조가 가장 높다(<표 

4-100> 참조). 특히 산별노조는 정부의 역할 촉구를 위한 노조 상급단체 활동 강화

(4.48), 부노행위 판정 개선(4.56), 사용자 징계권과 인사권 규제 개선(4.60)과 같이 노동

조합 활동을 둘러싼 제도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기업별노조나 일반노조보다 높다. 노

조 설립과 활성화 개선 방안(표 4-100)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10]과 같다.

노조 설립 시기　
2017년 이전 2017-2020년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87 4.16 0.71 213 4.34 0.75

2) 노조가 기업보다 초기업단위(산업, 직업, 지역)로 조직돼야 한다 72 3.61 0.91 196 3.97 0.98

3) 노사교섭에서 작업혁신, 사회책임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제를
지금보다 많이 다루어야 한다

85 3.79 0.67 210 4.08 0.83

4)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상담, 교육, 고충처리, 선물, 조합원 할
인 등)가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82 3.90 0.70 211 4.08 0.88

5)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노동조건을 적극적으
로 개선해야 한다

82 4.23 0.67 212 4.36 0.77

6)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상급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86 4.15 0.73 213 4.37 0.77

7)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지금보다 더 폭넓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6 4.23 0.64 210 4.50 0.70

8)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징계권이나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
을 법․제도로 제한해야 한다

81 4.35 0.69 210 4.51 0.72

전체 평균 4.06 4.28

<표 4-99> 노조 설립 시기별 정책 개선 요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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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형태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소속

(지역) 일반노조
소속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학습
을 강화해야 한다

78 4.38 0.76 154 4.33 0.75 51 4.04 0.72

2) 노조가 기업보다 초기업단위(산업, 직업, 지역)로
조직돼야 한다

68 3.68 1.06 142 4.01 0.95 41 3.61 0.95

3) 노사교섭에서 작업혁신, 사회책임 등 기업경영
과 관련된 주제를 지금보다 많이 다루어야 한다

77 3.99 0.73 151 3.99 0.84 50 3.94 0.68

4)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상담, 교육, 고충처리,
선물, 조합원 할인 등)가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한
다

77 3.92 0.82 154 4.10 0.83 46 4.00 0.84

5)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노동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77 4.30 0.73 153 4.44 0.67 47 4.09 0.80

6)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노
조상급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77 4.18 0.85 154 4.48 0.63 51 4.06 0.79

7)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지금
보다 더 폭넓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6 4.32 0.73 152 4.56 0.58 51 4.25 0.69

8)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징계권이나 인사
권을 남용하는 것을 법․제도로 제한해야 한다

75 4.37 0.75 153 4.60 0.63 46 4.26 0.77

전체 평균 4.15 4.32 4.04

<표 4-100> 노조 형태별 정책 개선 요구 비교

[그림 4-10] 노조 조직형태별 노조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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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노조 유무별 

복수노조 유무별로 노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정책 개선 요구를 비교한 결과, 복수노조

집단(4.26)이 단수노조집단(4.22)보다 약간 높으나, 전반적으로 노조 활동 활성화를 지향

하는 정책요구는 유사하게 높다. 단수노조집단의 평균이 높은 항목은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4.38점(복수노조 4.15)이다. 

(7) 노조 직위별

노조 직위별로 노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정책 개선 요구를 비교한 결과(<표 4-102> 

참조), 전체 평균은 평조합원 3.98, 대의원 4.27, 집행간부 4.22, 임원 4.33으로 분석되

었다. 임원이 가장 높고 평조합원이 가장 낮다. 평조합원보다 간부와 임원들이 ‘정규교육

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 교육 강화’의 점수가 높다.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

해 임금·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요구 사항은 ‘임원, 집행간부, 대

의원 조합원이 높다. 또한 ‘부동노동행위 판정의 확대’에 대한 정책 개선도 평조합원보다 

노조 활동가와 임원에서 높으며 다소 격차가 난다.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노조 형태

를 산별이나 지역단위 초기업노조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보다 점수가 

낮고 평조합원이 더 낮다.

복수노조 유무　
예 아니오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87 4.15 0.87 197 4.38 0.67

2) 기업보다 초기업단위(산업, 직업, 지역)로 조직돼야 한다 81 4.02 0.92 176 3.81 1.01
3) 노사교섭에서 작업혁신, 사회책임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
제를 지금보다 많이 다루어야 한다

84 4.05 0.85 195 3.98 0.77

4)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상담, 교육, 고충처리, 선물, 조합원
할인 등)가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85 4.07 0.84 197 4.02 0.82

5)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노동조건을 적극
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86 4.36 0.80 197 4.34 0.68

6)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상급단체
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87 4.39 0.75 196 4.30 0.74

7)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지금보다 더 폭
넓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6 4.55 0.63 194 4.40 0.68

8)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징계권이나 인사권을 남용하
는 것을 법․제도로 제한해야 한다

86 4.49 0.68 194 4.48 0.70

전체 평균 4.26 4.22

<표 4-101> 복수노조 유무별 정책 개선 요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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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직위
평조합원 대의원 집행간부 임원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N
평
균

표준
편차

1)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학
습을 강화해야 한다

63 4.02 0.73 35 4.31 0.68 89 4.29 0.73 102 4.45 0.74

2) 노조가 기업보다 초기업단위(산업, 직업, 지
역)로 조직돼야 한다

58 3.71 0.97 32 3.97 0.93 79 3.80 0.91 93 3.99 1.05

3) 노사교섭에서 작업혁신, 사회책임 등 기업경
영 주제를 지금보다 많이 다루어야 한다

62 3.87 0.78 35 4.03 0.86 88 3.98 0.80 99 4.06 0.78

4)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상담, 교육, 고충처
리, 선물, 조합원 할인 등)가 개선되어야 한다

62 3.90 0.74 34 4.21 0.77 90 3.91 0.89 99 4.12 0.82

5)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노
동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62 4.08 0.82 35 4.34 0.76 89 4.37 0.70 100 4.43 0.64

6)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상급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62 4.03 0.85 34 4.38 0.78 90 4.33 0.67 102 4.42 0.71

7) 노동위나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지금
보다 더 폭넓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0 4.10 0.77 34 4.50 0.62 89 4.44 0.62 102 4.57 0.62

8)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징계권이나 인
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법․제도로 제한해야 한
다

60 4.13 0.77 34 4.44 0.66 90 4.58 0.62 99 4.56 0.72

전체 평균 3.98 4.27 4.22 4.33

<표 4-102> 노조 직위별 정책 개선 요구 비교 



- 192 -

4. 소결

제4장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전후에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2017년 이후 결

성된 노조의 전·현직 노조 간부와 임원 및 평조합원이었다. 2017년 이후 결성된 3천여 

개 노조 단위조직을 대상으로 총연맹과 산업부문을 기준으로 할당 층화표집을 하였고 전

체 3천 부를 배포해 수거된 309부 중에서 30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기에

는 2017년 이전 노조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 설립 전보다 후에 교묘한(위법, 탈법, 편법의 위험부담이 적은) 형태의 인

권침해 행위가 늘어났다. 과격한 행태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를테면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위협·폭력·폭언하였다’처럼 형법 적용을 받는 행위와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처럼 합법적인 사용자 권리에 대한 반응은 발생 비율도 매우 낮고 변

화도 거의 없었다. 반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침해 행위는 적지 않는 비율로 행

해지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개별적 노사관계

로 풀어 노동자의 생존권, 근로권, 프라이버시권,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노동기본권으로서

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전략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

으로 증거 수집이나 성격 판단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에서 노조의 활동을 침해

하는 일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조 결성의 직접적 원인은 1순위 임금불만, 2순위 부당한 인사노무 방침이었다. 

그런데 노조 설립 후 변화로 임금개선은 조직문화, 노동자의 복지, 근무조건 개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노조가 임금개선 사항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는 정책 개선 요구는 후 순위(11개 항목 중에서 9위)에 그치고 있다.

셋째, 현재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곳은 노조 설립 과정 중에 불이익취급 경향이 상대적

으로 더 컸다. 또한, 정책 개선 요구 사항 8개 전체 평균도 노사관계가 보통이나 화합집

단보다 높다. 예를 들면,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각지대의 인권침해 행위는 갈등집단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보통집단과 화합집단은 노조 설립 전후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

다. 갈등집단의 경우 인사고과 등급 하락이 있다는 응답은 노조 설립 후 36.0%p 증가했

다. 이외에도 갈등집단은 노조 조합원들을 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차별한다는 반응도 

32.4%p 증가했고, 공식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배제한다는 반응도 18.4%p 증가했다. 조

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폭력적인 갈등과 충돌도 23.8%p 증가했다. 노조 설립 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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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이 노조 설립 이후의 조합원에 대한 인권침해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존재한

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조 결성 후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나 회사 조직문화, 노동복지 등은 향상되었으

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줄지 않고 늘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중 개별 근로관계에서의 불이익 행위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노 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들은 단수노조 상황보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 불이익 행위는 노조 설립 후에 많이 줄

어들지만, 조합활동 불이익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불이익(현

장근무자를 사무직으로 배치, 사무직을 현장으로 배치, 출근정지, 대기발령, 업무배제, 책

상 빼기 등의 부적절한 전환배치) 행위는 평조합원에서 노조 설립 후 증가했다. 상대적

으로 발언력이 약한 대상에게 증거가 잘 남지 않는 영역 –‘정신’- 에서 주로 인권침해가 

가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업종별로 살펴보면, 교육․훈련 기회 배제, 친기업노조 

건설 시도가 공공부문에서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다섯째, 현재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곳일수록 노조 설립 후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서 

사용자의 거부·해태 행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과정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행하는 거부·해태 방식은 ‘교섭 사항이 아니라면

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인사경영권 사항은 단체협약 거부가 가능하다는 관습적

인 법 해석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99인 이하 사업체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는’ 행위,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당사자나 담당자

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점수가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노조에서 교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여섯째, 시설관리권을 기초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본 조사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인사권이나 감독권을 활용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와 관련해, 주로 비난, 평가 등 정신적·정서적 기본권 침해가 높았고, 물질적·물리적 폭력

이나 제재와 같은 지배·개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테면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9

항목)를 요인분석을 하여, 2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는데(<표 4-85> 참조), ‘요인1’은 회사

가 노조를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비방·비난하는 행위, ‘요인2’는 물질적, 물리적 자원

을 동원하여 노조 활동을 불법, 탈법행위로 옭아매는 등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였다. 요

인1로 부각된 것이 ‘정서적, 정신적 지배·개입 행위’로 노동조합 조합원을 개별화하면서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면, 요인2로 부각된 것은 ‘물질적, 직접적, 물리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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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요인1’이 주요인으로 도출된다는 

점은 인사경영권을 활용하여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채증이나 입증이 어려운 형태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획인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노조 설립 후 일터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2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4-94> 참조). ‘요인1’은 고용, 임금, 업무와 같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근무조건 개선, ‘요인2’는 사업장의 소통적 문화로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흥

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감소’가 복수노조(3.11)와 단수노조(3.55) 간에 

0.44점의 큰 격차를 보였다는 점이다. 복수노조의 경쟁 조건이 상대적으로 직장 내 괴롭

힘을 규제하는 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혹은 노․
노 간 경쟁이 이뤄지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노사 간 혹은 노조 상호 간에 충돌이 빈번함

을 드러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여덟째, 노조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로 ‘부당노동행위 적용의 효율적 

확대 제고’와, ‘사용자 징계권, 인사권 규제 개선 필요’가 가장 많이 제기됐다. 

끝으로,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복지와 같은 보상 차원의 요구 못지않게 자신들의 의사

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직의 권위적 문화와 위계적 구조에 불만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조합 결성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날 정도로 

가시적이다. 한편, 노조 설립 후 달라진 근무환경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사측의 부당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2위로 

나타났지만,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전체 11개 항목 중에서 

최하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가 조직문화 개

선과 기업경영에도 닿을 수 있도록, 채널과 내용 면에서 다양하고 쌍방향 소통이 훈련될 

수 있는 제도적·일상적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화에 참여하는 노동자

들에게 인사경영권을 활용하여 가해지는 공세와 충돌의 지점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요컨대 이와 관련된 법률적 다툼의 내용이 축적되고 분석되어 새로운 기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칭 ‘반노조 괴롭힘’을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 중 하

나로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은밀한 영역에서 자행되는 

사용자의 행위를 새롭게 포착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오늘날 사용자들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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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부당노동행위 형태인 불이익취급 유형을 세분하여 제

도적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이익취급을 근로관계 불이익, 경제

적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 정서적·정신적 불이익, 노조 활동 불이익으로 구분했고, 각 

불이익 행위 유형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도화된 노사관계 단계에서 노

동기본권이 더욱 정교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인에 대한 괴롭힘

과 차별의 형태에 집중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체계와 프레임을 확장하고, 이를 공론장

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가 주도하여 노동기본권 보장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의 정신에 기초한 인사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설립은 기본적으로 기업경영

에 대한 노동자 참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조직화를 추진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의 권위적 문화와 위계적 구조에 대한 개선 열망이 

매우 높고, 이러한 열망은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동인 중 하나이

기도 하다. 그러나 노조 설립 이후에도 이러한 부분은 제한적으로만 개선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마도 이러한 시도가 단기 성과주의와 위계적 권위주의에 기초한 기업 문화와 

충돌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자들이 ‘사용자 징계권 및 인사권 규제’를 ‘부당

노동행위제도 적용의 확대’와 더불어 단결권 보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개

선 방향으로 꼽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있으

며, 노사협력과 노동자 경영참여를 기업성과와 결합시킬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 지침을 

제작하고 이것이 널리 확산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민주주의

를 실현하는 맥락에서 노동조합의 실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수노조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립, 갈등, 충돌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화의 결과가 사업장 내 단수노조 상황일 

때보다 복수노조 상황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적었다. 또한, 당연하

게도 노․노갈등을 이용한 괴롭힘이나 불이익취급은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되는 상황

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요컨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추

진된 정책이지만, 동시에 노조 조직화를 추진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소지를 키우는 

토양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상황에서 어떻게 인권

침해가 활성화되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교섭창구단일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 196 -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노조, 그리고 노사갈등이 심한 현장의 노조 등 

인권침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조직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조 조직화를 추진했음

에도, 결과적으로 노사갈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더

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인 미만의 소규모 노조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단체교섭을 해태 및 거부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러한 취약한 조

건에 있는 노조조직들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서비스를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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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제5장에서는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침

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36명의 노동자와 활동가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면접조사는 당사자들이 경험한 노동조합 조직화의 미시적 과정, 즉 경로와 단

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단계

별로 반노조적 행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방식과 기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에 초점

을 두었다. 여기에서는 면접조사 결과를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들이 인사·경영권과 생산수단 관리․
소유권 등을 기초로 노동법․제도의 규제를 회피하여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전들’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인권 측면에서 평가한 후 정책 대응의 방

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면접조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했다. 먼저, 상호작용과 구성주의 측면

에서 접근한다면, 노동조합 조직화는 다양한 층위를 오가면서 진행되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맥락에서 전형적인 노동조합 조직화는 △노동현장의 변화를 

바라는 노동자 ‘개인’이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집단’을 이루어 △법률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을 설립하고 △노동과 자본의 권력 불균

형을 교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제도’와 시민‘사회’ 압력 등을 활용하여 노동현장의 

지배질서를 재구조화를 시도하며 △그러한 재구조화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조

합 조직의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하는 상호작용이다. 즉, 노동조합 조직화는 개인, 집단, 

조직, 제도, 사회 등 다양한 층위를 오가며 진행되는 복합적이고 맥락적인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조직화에 반대

하는 이들이 2000년대 이후 활용하는 ‘작전’을 그것의 전략적 목표와 주로 사용하는 전

술에 따라 △준비 태세 작전 △조기 와해 작전 △점진적 고사 작전 △급진적 파괴 작전 

△일상적 학대 작전 등으로 이름을 붙여 재구성할 수 있었다. 반노조 작전의 기본원칙은 

집단적 노동관계 차원의 문제를, 개별적 노동관계나 민법상 재산관계의 영역에서 해석과 

규율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전자의 조건보다 후자의 조건에서 권력상 

우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기초하여 △통제적 인사

평가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노동현장에서 저항적 집단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구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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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거나(준비 태세 작전), △노조 설립 시도 초기에 초동주체들을 인사 또는 전보 조

치 등으로 노동현장에서 내몰아내거나(조기 와해 작전),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개별 조

합원들에게 교육과 상담으로 압박 및 설득하여 탈퇴를 유도하거나(점진적 고사 작전), △

집단적 노동관계 질서의 빈틈을 찾아 노조의 합법성이나 자산을 일거에 박탈할 기회를 

노리거나(급진적 파괴 작전), △집단적 노동관계가 안정화 및 제도화되더라도 그것의 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들을 업무와 평가 영역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차별함으

로써(일상적 학대 작전) 노조의 약화 및 소멸을 시도하는 것이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조기 와해 작전, 점진적 고사 작전, 급진적 파괴 작전 

등을 규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접조사에 따르

면, 준비 태세 작전이나 일상적 학대 작전 등을 프레임으로 하여 진행되는 행위들은 상

대적으로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집단적 노동관계 법질서의 적용

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 활동가에게도 명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상황을 조성한다. 노동조합 설립 시 인권침해를 규율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노력은 이러한 모호한 형태의 행위들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집단

으로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익숙한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동관계

를 재생산하는 위치에 있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은밀한 

반노조 행위를 법․제도가 명확하게 해석하고 포착하여 규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노조를 목적으로 업무와 평가 영역에서 시행되는 괴롭힘에 대해서 개념화해

야 하고, 또한 인적자원, 생산수단, 가치사슬 등의 자의적인 배치를 폭넓게 허용하는 기

업 경영권의 한계 설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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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대상과 내용

가. 면접 진행 개요 및 조사 대상자 특성

면접조사 대상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산업단위 및 지역단위 노동조합연

합단체와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종합하여 ‘상급노조’) 등의 조직화사업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후보자 명단을 선정하고, 후보자들에게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대상자로서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모집했다. 상급노조 활동가를 통해 일차적으로 연결 관계를 형성

한 후에는 면접에 응한 이들을 통해 새로운 면접대상자를 찾는 눈덩이 표집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대해갔다. 연구자가 면접조사 후보자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 적용한 기

준은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을 얼마나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경험했는가’였다. 즉, 노동현

장에서 노조 조직화를 주도한 ‘초동주체’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고자 했다. 또한, 대상

자 집단을 확대해 갈 때는 전체적으로 산업, 직종, 지역, 고용형태, 그리고 성별과 연령 

등에 있어 더욱 다양한 맥락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면접조사는 2020년 7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3.5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진행됐

다. 연구자와 대상자가 일대일로 진행한 개별면접은 8회, 2명 이상의 대상자가 참여한 

집단면접은 10회였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는 전체 36명이었다. 면접조사의 

개요와 대상자 특성은 <표 4-1>과 같다. 전체 36명을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8명과 남

성은 28명이었고, 소속된 조직의 형태로 구분하면 노동조합총연맹 활동가 3명, 산업 및 

지역단위 상급노조 활동가 8명, 초기업노조의 기업단위 하부조직 임원과 간부가 24명, 

기업별노조 임원이 1명이었다. 면접대상자가 속한 초기업노조 하부조직 중 3곳은 애초에

는 기업노조였으나, 사용자와 대립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급노조의 지원을 받

기 위해 조직형태를 전환한 곳이었다. 

면접조사 대상자들이 경험한 조직화의 무대가 된 노동현장은 모두 18곳으로, 공공부문 

사업장 4곳, 제조업 사업장 6곳, 민간서비스 사업장 6곳, 그리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사

업장 2곳 등이었다. 면접조사 대상자들이 속한 공공부문 사업장은 공공연구기관, 공공금

융기관의 자회사(시설관리), 지방자치단체 용역회사 등이었고, 제조업 사업장은 금속산업

과 식품산업, 인쇄산업, 보석가공업 등의 기업체들이었다. 또한, 민간서비스 사업장은 보

험회사, 언론사, 게임회사, 골프장 청소경비 용역회사 등이었다. 세 부문 모두에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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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 중에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소속,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이 포괄돼 있

었다. 한편, 면접조사에 참여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마트 운송기사, 봉제업 

숙련공 등이었다. 

구분
면접
날짜

성별 구성 조사 대상자 비고

사전
조사
(4회)

2020년
7월

1일-15일

□ 여성 1명
□ 남성 3명

-민주노총 조직화사업 담당자 1명
-한국노총 조직화사업 담당자 1명
-산별노조 본부 임원 1명
-산별연맹 본부 활동가 1명

1) 모두 개별면접으로 진행.
2) 조직화의 일반적 과정 및 최근 추
세와 특징 논의

3) 설문 협조 및 면접 섭외 요청

5 7월 20일 □ 남성 3명
-산별노조 지역지부 조직활동가 1명
-산별노조 기업지회 임원 2명

1) 3명 집단면접
2) 금속산업 정규직 사업장 2곳

6 7월 21일 □ 남성 1명 -산별연맹 산하 기업노조 임원
1) 개별면접
2) 공공연구기관 정규직 사업장 1곳

7 7월 21일 □ 여성 2명 -산별노조 기업지회 임원 2명
1) 2명 집단면접
2) 식품산업 비정규직 사업장 1곳

8 7월 22일 □ 남성 3명
-산별노조 기업지부 임원 3명
(기업노조에서 전환)

1) 3명 집단면접
2) 금융산업 정규직 사업장 1곳

9 7월 30일 □ 남성 1명 -산별노조 기업지회 1명
1) 개별면접
2) 정보통신산업 정규직 사업장

10 7월 31일 □ 남성 2명 -산별연맹 일반노조 기업지회 2명
1) 2명 집단면접
2) 제조업 비정규직 사업장 1곳

11 8월 21일 □ 남성 2명 -산별노조 기업분회 2명
1) 2명 집단면접
2) 공공 비정규직/자회사 사업장 1곳

12 8월 31일 □ 남성 2명
-산별연맹 본부 조직활동가 1명
-산별노조 직종분회 임원 1명

1) 2명 집단면접
2) 플랫폼 사업장 1곳

13 9월 4일
□ 여성 1명
□ 남성 1명

-지역일반노조 간부 1명
-민주노총 지역본부 간부 1명

1) 모두 개별면접
2) 지역사회 조직화 최근 추세 논의

14 9월 4일 □ 남성 4명
-지역일반노조 임원 1명
-지역일반노조 분회 임원 3명
(1명은 기업노조에서 분회로 전환)

1) 4명 집단면접
2) 공공 비정규/민간위탁 사업장 3곳

15 9월 11일 □ 남성 1명 -협동조합노조 기업분회 임원 1명
1) 개별면접
2) 금융산업 정규직 사업장 1곳

16 9월 11일
□ 여성 3명
□ 남성 1명

-지열일반노조 기업분회 임원 2명
-지열일반노조 기업분회 조합원 2명

1) 4명 집단면접
2) 골프장 청소경비용역 사업장 1곳

17 9월 26일
□ 여성 1명
□ 남성 3명

-노동단체 임원 1명
-산별노조 직종분회 임원 1명
-산별노조 직종지회 임원 1명
-지역일반노조 임원 1명

1) 4명 집단면접
2) 도십제조업 사업장 2곳, 특수고용
사업장 1곳

18
10월
15일

□ 남성 1명
-산별노조 기업분회 임원 1명
(기업노조에서 전환)

1) 개별면접
2) 언론사 정규직 사업장 1곳

합계
여성 8명
남성 28명

-상급노조 11명
-초기업노조 기업위조직 24명(21명)
-기업별노조 1명(4명)

1) 개별면접 8회, 집단면접 10회
2) 노동현장 18곳: 제조 6곳, 공공
4곳, 민간서비스 5곳, 특고/플랫
폼 3곳

<표 5-1> 면접조사 개요 및 대상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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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는 연구자가 대상자들이 일하거나 활동하는 장소 부근으로 찾아가 노조 사무

실이나 한적한 카페 등 조용한 곳에서, 짧게는 약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가량 진행되었

다. 한편, 대상자가 자신이 속한 사업장 조직화의 세부적인 과정을 이야기한 경우, 연구

자는 조사 직후에 기록지를 작성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했고, 이를 지속해서 검토하면서 

연구 질문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면접조사의 내용은 대부분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고 녹음하여 필사한 후 전사록으로 작성하였다. 단, 조사 초기에 진

행한 상급노조 활동가들과 면접조사 내용은 녹음으로 남기지 못했다. 

나. 조사의 내용과 분석 방법

면접조사 대상자들은 ‘노동조합 조직화’라는 다층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

호작용 과정에 대해서 암묵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체화하고 있는 ‘현장 특수적 전문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전제적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면접조사 대상자들에게 개인이 특

정한 경험을 계기로 조직화 행동에 나설 것을 결심하게 됐을 때부터, 현장의 동료들 및 

상급노조 등의 활동가들과 함께 노조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기까지, 나아가 

노조를 매개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추진하여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된 이후 성찰한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하고 응답을 들었다. 

대개는 면접조사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조직화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사화하여 들

려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대상자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연구자가 사례의 상황에 맞춰 노조 조직화 과정에 작용하는 환경 조건과 주체의 맥락 등

에 대해서 준비된 질문을 제기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서사가 서술되는 사이

사이 연구자의 질문으로 시작된 논의는 대부분 면접조사 대상자의 단발적인 응답으로 마

무리됐지만, 간혹 연구자와 대상자 사이에서, 그리고 때로는 대상자들 사이에서 여러 의

견이 오가는 토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체크리스트(semi-structured checklist)의 질문 목록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체크리스트는 노조 조직화에 선행연구 검토 및 상급노조 조직활동가에 대한 

사전 면접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작성했다. 면접 과정은 체크리스트에 정리된 질문을 기

계적으로 읽고 면접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면대면 상황에 맞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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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대화를 진행하면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었는

가를 고려하면서 연구자가 관련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면접조사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노동조합 조직화 추진 계기와 배경 △조직화 세력의 

자원과 연결망 △집합행동 프레임의 활용 맥락 △조직화 세력과 사용자 측의 전략적 상

호작용 전개 과정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반노조적 태도-방관자적 태도-친노조

적 태도) 간의 관계 양상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의 결과와 이후 상태 △노동조합 조직

화 이후 인사·경영권과 노동기본권의 충돌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면접조사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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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소개 - 면접조사 대상자 개인 소개 / 소속 노조 및 사업장 특성 소개

￮ 조직화 계기와
배경

- 초동주체의 형성과 동기화
- 조직화 추진세력의 형성
- 조직화 대상 노동현장에 대한 인식: 불만과 분노
- 조직화 이전 사업장에서 관리자와 노동자 간 인권침해 상황
- 조직화 이전 사업장에서 노동자들 간의 인간관계 상황

￮ 노사의 전략적
상호작용

- 노조 결성 통보 및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과 태도: 수용 vs 반대
- 사용자가 반노조적 태도를 보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으며 노동조합은 이에 어떻
게 대응했는가?

- 주동자 징계 및 해고 시도, 그리고 인사이동 등이 있었는가?
- 상급조직 활동가 등 연대세력에 대한 폭력이나 인신공격이 있었는가?
- 인사관리체계와 사업장 내 인맥 등을 활용한 탈퇴 설득 시도가 있었는가?
- 임단협 요구의 거부 또는 단체협약 체결의 의도적 지연 시도가 있었는가?
- 노사협의회 등을 활용한 복수노조 건설 시도가 있었는가?
- 노동조합이나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및 고소고발 등이 있었는가?
- 노동조합의 점거농성과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 시도가 있었는가?
- 단체협약 체결 이후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 그 외에 사용자에 의한 차별과 폭력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노동자 간 관계

- 노조 가입 설득을 위한 의제와 논리, 전달 수단 등은 무엇이었는가?
- 노조 가입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반/비노조적인 태도를 가진 노동자들과 충돌이
발생했는가? 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가?

- 반/비노조적인 태도를 가진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집단행동을 하였는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가?

- 그러한 집단행동이 노조와 조합원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 노동자들 상호 간에 우발적인 물리적/언어적 충돌이 발생하였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계기가 됐는가?

- 그 외에 반/비노조적인 태도를 가진 노동자들에 의해 발생한 차별과 폭력 등이
있다면 무엇이었는가?

￮ 조직화 이후의
상황

[성공했다면]
-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는가? 그로 인해 두드러진 노동현장의 변화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새롭게 건설된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안정적으로 일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는가?

- 노조 간부와 관리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
[실패했다면]

- 사측은 노동조합에 잔류한 노동자들과 탈퇴한 노동자들을 동등하게 대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로 어떤 부분인가?

- 노동조합에 잔류한 노동자들에게 관리자에 의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압박
이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인가?

- 노동조합에 잔류한 노동자들과 탈퇴한 노동자들의 사이는 어떠한가?
- 갈등이 있다면 충돌로 비화한 적은 없는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가?

￮ 기타 -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가장 본인을 힘들게 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 연구진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표 5-2> 노조 조직화 면접조사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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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 결과를 담은 전사록은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

을 통해 분석했다. 질적 내용 분석이란 다양한 출처를 통해 획득된 자료들로부터 종합적

이고 타당한 추론을 끌어내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사회과학의 연구방법 중 하나

다(글래저·라우델, 2012; 최성호·정정훈·정상원, 2016). 여기에서는 질적 내용 분석의 다

양한 절차 중에서 ‘주제별 코딩(thematic coding)’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주제별 

코딩이란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자료의 의미를 밝혀내고, 이러한 

의미들을 보다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 및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쳐, 의미들을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구성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작업이다(김진우, 

2012). 질적 자료로부터 발견된 의미를 ‘코드(code)’라 칭하고, 이를 발견하고 상위 개념

으로 묶고 추상화해 나가는 행위를 ‘코딩(coding)’이라 한다.

주제별 코딩 절차에 따라, 연구자는 △면접조사 전사록을 개방적으로 읽고 해석해 나

가면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모두 찾아내고 메모하기 △전사록 중에서 중요 

부분을 다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코딩하

기 △코딩작업을 통해 획득된 의미 코드들을 유사한 것끼리 무리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통합하기 △이를 통해 획득된 추상적 개념을 기초로 면접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주제별로 

체계화하여 재구성하기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획득된 면접조사 내

용의 분석 결과를 ‘노동조합 조직화란 무엇인가’와 ‘노동조합 조직화 운동과 반조직화 운

동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다원적인 출처

로부터 도출된 자료와 기존 이론에 비추어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래에서는 면접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노동조

합 조직화의 정의와 그 과정을 구성하는 단계 및 절차의 이념형을 제기한다. 둘째, 노동

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조직화 주도 세력과 조직화 적대 세력이 사용하는 자원-전략-전

술의 묶음으로서 ‘작전들’을 조직화의 단계에 관한 이념형에 맞춰 재구성한다. 마지막으

로, 사용자가 수행하는 반노조 작전을 노동기본권과 개인의 존엄 및 가치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규제와 방지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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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노조 조직화 과정과 반노조 작전 

가. 노동조합 조직화란 무엇인가

1) 노조 조직화의 정의

선행연구에서 ‘노동조합 조직화’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두 가지 사회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다(아래 논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1

장 제2절 참조). 먼저, 노동경제학이나 비교정치연구에서 조직화(unionization)는 ‘미가입 

노동자 개인이 노동조합 조직에 가입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일반적으

로 노동자 개인은 ‘노조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구입비용-사용편익’을 고려하

여 합리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공리주의적 인간으로 전제된다(Schnabel, 2002; 

2012). 노동경제학적 조직화 이론은 최근에는 심리학의 합리적 선택이론 접근의 성과를 

반영하여 노동자 개인이 ‘비용-편익’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평판

(reputation)’까지도 고려하는 존재라는 인식에 입각한 ‘사회적 관습(social custom) 모

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노동조합 조직의 상황이 개인에게 가하는 압력의 상

이성을 노동조합 조직화의 변인으로 제기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

게 형성되는 인식과 규범의 영향은 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음으로, 노사관계이론과 사회학 등의 노동 재활성화 접근에서 조직화(organizing)는 

‘상급노동조합이 신규 조직 건설 혹은 기존 조직의 확대로 노동관계나 정치·사회적 차원

에서 권력 강화를 추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노동조합연합단체나 초

기업노동조합 등 상급노동조합의 자원 동원과 전략 역량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노동 재활성화 접근 연구자 중 일부는 사회운동이론의 성과를 반영하여 

‘노동의 권력 자원(labor power resource) 접근’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Schmalz et 

al., 2018). 이러한 접근의 논의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권력은 △

노동자 개인의 경제구조상 위치(구조적 권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 정도

(결사적 권력) △상급노동조합의 정책과 구조(조직적 권력) △노동관계 법·제도의 맥락과 

특성(제도적 권력) △사회적 여론과 연대 관계 양상(사회적 권력)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

터 비롯되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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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원천의 자원을 통해 권력을 구성하고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노동의 권력 자원 접근은 노조 조직화를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지

만, 동시에 이를 기존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도구적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인

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개별 노동자의 노조 가입’과 ‘상급노조 주도의 신규 조직 건설’과 관련

된 연구들은 각각의 맥락에서 노동조합 조직화라는 현상의 거시적인 수준과 미시적인 수

준을 종합적으로 포착하는 분석틀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자성적 비판과 개선 노력을 진

행해 왔다(Schnabel, 2013; Simms, 2015). 이 글은 이러한 지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해 있다. 즉, 노동조합 조직화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 벌어지는 

노동현장의 구체적인 맥락,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환경과 개인 행위자의 해

석 및 선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전제적 인식에 기초하

여, 여기에서는 노조 조직화를 실제로 주도한 여러 행위자의 경험적 서사를 분석하여, 그 

안에 내포된 다층적인 요인들을 추출하여 노조 조직화의 인과 연쇄를 재구성하고자 했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조직화를 개인, 집단, 조직, 제도, 사회 등의 층

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구성해

가는 복합적이고 맥락적인 사회 현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했다. 노동조합 조직화를 주도

한 초동주체들의 이야기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조직화의 인과관계 사슬

을 개념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 노동조합 조직화란 △[과거의 우연적 경험을 통해] 노동현장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가

진 노동자 ‘개인’들이 △노동현장의 기존 지배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그것과 결부된 노동자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붕괴시키는 정치적 기회 또는 행동의 계기

를 맞아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집단’을 이루어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 및 집합행동

을 추진하여 △법률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춘 노조‘조직’을 설

립하고 △이를 매개로 노동과 자본의 권력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제도’

와 시민‘사회’ 압력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협상 및 충돌 등의 과정을 거쳐 노동현장

의 지배질서 재구조화를 위한 타협을 시도하고 △그러한 재구조화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 및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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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동주체의 이야기로서 노조 조직화 

면접에 응한 초동주체의 인식 속에서 조직화 과정은 일종의 ‘이야기’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양한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사건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드라마’

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면접조사에 응한 상당수 초동주체는 조직화의 경

험을, 주인공인 자신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이 등장하여 특정한 갈등 이슈를 중심으로 무

리를 지은 후, 대립하는 집단들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거나 파국

으로 치달아온 온 연쇄적 과정으로 구술하는(story-telling) 경향이 있었다. 여기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노동조합 조직화라는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연쇄를 전형적인 ‘이야기 구성

(plot)’에 은유하여 제시할 것이다. 즉, 한국 노동현장의 맥락에서 주체들이 경험한 조직

화 과정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단계로 재구성하여 제시할 것이다. 면접조사 분

석 결과를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이 요구해왔던 바대로, 거시적

인 수준의 요인과 미시적인 수준의 요인들이 맥락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메

커니즘을 구체화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1) 등장인물 

면접조사에 응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 따르면, 전형적인 노조 조직화 과정은 크게 봤

을 때 두 집단 -‘조직화 주도 세력’과 ‘조직화 반대 세력’- 의 대립적 상호작용으로 이루

어진다. 또한, 조직화 추진 세력과 조직화 반대 세력이라는 양측의 집단은 다양한 인물들

로 구성된다. 집단별 등장인물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화 주도 세력(protagonist)’은 △핵심 당사자인, 노동현장 출신의 초동주체

와 동료 노동자, △조력 세력인, 초기업노조나 산별연맹의 조직활동가, 인접한 기존 노조

의 임원과 간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당화 및 공론화 과정에 개입하는, 노

무사, 변호사, 친노조 언론의 기자와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조직화 적

대 세력(antagonist)’은 △핵심 당사자인, 기업 측 노무관리담당자, 중간관리자 및 반노조 

성향의 노동자, △조력 세력인, 경총 등 사용자단체 소속 담당자, 유사한 조건에 있는 유

노조 기업의 노무관리담당자, △정당화 및 공론화를 담당하는 노무사, 변호사, 친기업 언

론의 기자와 인플루언서, △그리고 실체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정치가나 행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기업 로비스트 등으로 구성된다.   

물론 모든 조직화 사례에 이 인물들 전체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현장이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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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조직화 사례별로 등장인물의 유형과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에는 차

이가 있다. 다만, 조직화 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주도 집단’과 ‘반대 집

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사용자 측의 반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

았던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면접 사례들에서 공통된다. 

(2) 이야기 구성

면접조사를 통해 구현되는 조직화 과정은 앞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인물들이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내는 사건들의 연속으로 구성되는 이야기다. 노동현장의 맥락에 따라 사례

별로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이 조금씩 다르고 같은 유형의 인물도 그 구체적인 속성이 다

르므로 구체적인 이야기의 구성도 다르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초동주체라는 개인의 비관

습적 행동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 그 개인의 행동이 노동현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

만이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배경이 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또한, 개인 수준으로부터 시작

한 이야기가 비공식적인 집단을 거쳐 공식적인 조직 수준으로 나아가고, 개별적인 문제 

제기로부터 제도화된 틀에 따른 개선 요구나 사회 공론장에서의 정당성 주장으로 발전한

다는 점도 어느 정도 공통된다.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화 초동주체들이 경험한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전형적인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발단: 초동주체의 시각에서 조직화 발단 이전의 노동현장은 ‘분산된 개인들’의 상태

다. 한국의 맥락에서 노조 조직화는 특정한 개인들이 관성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에

서부터 발단한다. 이를테면 노조 조직화 이야기의 출발 이전은, 자신이 일하는 노동현장

에 적용되는 노동조건 수준이나 노동과정 관리(이하, ‘지배질서’)에 불만이 있고 변화를 

바라는 개인들이 곳곳에 존재하나, 그러한 개인들이 자기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나 공론

장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한 이들이 서로를 모른 채 관계를 

맺지 않고 분산된 상태다. 그러다가 노동현장의 지배질서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측되는 ‘결정적 사건(critical events)’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외부로부터 온 예측하지 

못한 충격일 수도 있고, 이미 예견된 내부적 변화 시도일 수도 있다. 조직화 이야기에서 

결정적 사건은 주인공의 행동 계기, 즉 ‘작인(agency)’으로 작용한다. 이를테면 노동현장

의 상황에 대한 불만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이미 갖고 있던 개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목적 의식적으로 행동을 뒷받침하는 내면의 동기 혹은 인과적 힘을 형성한다. 이

를테면 평범한 노동자가 조직화의 ‘초동주체’가 된다. 

면접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동주체 내면에서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사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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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한편으로, 초동주체는 어떠한 사건을 관찰하고 자신

이 속한 노동현장이 손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형성한

다. 이를테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등의 추진, 기업 최고경영자나 인

사관리 임원의 친노동적 인물로 교체, 인접해 있거나 유사한 노동조건의 기업에서 노조 

결성 및 노동조건 개선 소식 등이 그러한 희망적인 사건의 예시다. 다른 한편으로, 초동

주체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노동자 다수가 지배질서를 견뎌낼 수 없다는 불안

과 분노를 형성하기도 한다. 개인의 욕구를 억누르며 삶을 노동현장 지배질서에 맞춰왔

는데, 지배질서의 변화로 인해 그렇게 맞춰온 삶마저 지속이 가능하지 않게 됐다고 판단

하는 것이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부당한 인사평가나 임금인상 통제, 관리

자나 임원의 권위주의적 통치 강화,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결합한 노동과정 개편(교대제

도 변경, 사업부서 편제 변경 등)이나 신기술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이 이러한 분노를 자

아내는 사건의 예시다. 

어쨌든 노동현장 지배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되는 특정한 사건을 계기

로, 일부 노동자들이 분노 또는 희망, 혹은 둘 다를 내면에서 활성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러한 구조적 변화의 조정하기 위한 개입 행동에 나선다. 그리하여 비로소 조직화 이야

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 전개: 노조 조직화 이야기는 행동 동기를 가진 개인들이 동료를 만들면서 본격적으

로 전개된다. 행동에 나선 초동주체들은 먼저 주변 노동자들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의 비

공식적인 모임, 즉 ‘동지집단(comradeship)’ 형성을 시도한다. 이를테면, 조직화 이야기

의 전형적인 전개는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개별 노동자가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노

동현장 지배질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적인 집단행동을 구상하는 단계를 의

미한다. 초동주체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기초로 집단

을 형성한다. 이 집단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혹은 겪게 되리라 예상되는 문제의 상황을 

진단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개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 즉 

‘집합행동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의 구성 과정을 진행한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초동주체들은 함께 논의하고 행동하는 동지 관계의 집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 즉 자신과 이미 연결된 ‘대면 인간관계’와 ‘비대면 

연결망’ 등을 활용했다. 이를테면 같은 부서에서 일하거나 같은 취미 모임 등을 같이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판을 가진 동료들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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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이 속한 기업이나 직종 등의 종사자들이 일과 관련해 소통 매체로 활용해온 

기존의 비대면 연결망에서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관심과 참여를 모으고자 했다. 

나아가 노동현장의 문제점과 관련된 논의를 회사 밖에서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소셜미

디어서비스(social media service)에 가상공간을 개설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집단적 의사소통은 ‘문제 진단’과 ‘대안 처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동주

체들과 동료들은 집단적 논의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혹은 발생하리라 예상

되는 변화로 인해, 자신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돌아올 것인지 혹은 어떠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했고, 그러한 피해와 이익의 발생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누가 그 원인을 조작하는지 지목했다. 또한, 그렇게 문제 진단과 함께 

대안 처방이 추진됐다. 즉, 자신들이 가치 지향이 반영된 노동현장의 미래 모습은 구체적

으로 어떠한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필요한지를 

타산적으로 검토했다. 즉, 집단행동의 방향과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조직화 이야기의 전개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노조 조직화’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만일 이 단계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노

동현장의 미래 모습을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끝내 선택하지 않는다면 조직화 

이야기는 거기서 중단된다. 예컨대, 그냥 참기나 집단 퇴사, 또는 공금 횡령 등도 지배질

서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집합적인 논의 속에서 ‘노동조합 

조직화’를 중심으로 하는 담론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를 적극적으

로 주장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집단이 성장하며, 나아가 이들이 노동현장의 지배질서 변

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면, 비로소 조직화라는 드라마의 핵심적인 갈등 구도

가 선명해진다. 이 국면을 거치면서 노동자들 내부에 한정됐던 ‘조직화 이슈’의 논의 스

케일이 상승한다. 조직화는 단지 노동자들 사이의 이슈를 넘어서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 

구도에서의 이슈로 성장한다. 

□ 위기: 노조가 결성되어 노동현장 지배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세력 구도의 재편이 이루어진다. 찬반 양측은 상대방

이 태도를 바꾸게 만들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전략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동원

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술을 수행한다. 요컨대, 조직화 이야기에서 위기 단계는 조직화 

시도를 둘러싸고 형성된 찬반 양측의 세력 구도 속에서 ‘조직화 주도 세력’과 ‘조직화 반

대 세력’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갈등을 누적하여, 상호 관계가 종국적인 대립과 충돌 국면

으로 전환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 단계에서 조직화 주도 세력은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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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존재와 요구를 반대 세력이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출처에서 ‘권력 자원’

을 동원한다(Schmalz et al., 2015). 조직화 주도 세력은 이러한 권력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관계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와 요구

의 합법성, 호응성, 효과성, 대표성, 도덕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면접조사에 응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체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혹은 학습을 통해 앞

에서 언급한 권력 자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노조 결성 직후부터 이를 동원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행동했다.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화 주도 세력은 노조 결성 직후 이에 대해 국가기관에 설립 신고를 하거나 사용자에게 

인증 통보를 하여 ‘합법성’을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노동법․제도의 보호라는 기본

적인 권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둘째, 조직화 주도 세력은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제기하는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효과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

하여 ‘호응’을 받고 가입과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결사체로서 규모와 내부 단결력

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조 행동이 사용자에게 가하는 압력을 고양할 수 있었다. 이는 특

히 조합원 개인의 경제구조상 위치에서 비롯되는 교섭력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냈

다. 셋째, 조직화 주도 세력은 노조 설립 직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리더십을 선출하고 

조직구조를 형성하였다. 이 통해 노조조직이 아래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게 되면,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성원들의 실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상급

노조에 가입하여 물질적 자원과 전문적 지식 등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자원들은 노조의 

전략적 역량과 실행의 효율성을 상승시켰다. 넷째, 조직화 주도 세력은 때로는 자신들이 

제기하는 요구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노동현장의 지배질서 개선에 국

한되지 않으며, 사회 공공적으로도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공성’과 ‘도덕성’을 인정받고자 했다. 사용자에 대한 

‘사회여론의 압력’이라는 권력 자원은 노동조합의 실천에 공적이고 도덕적 의미가 구체적

인 근거와 세련된 담론을 통해 부여되었을 때만이 동원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및 전

문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권력 자원은 특히 조직화 주도 세력의 다른 전

략적 행동이 봉쇄됐을 때 돌파구를 열고자 할 때 필요했다.

사용자가 반대 세력화 및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지 않는 노동현장에서는 여기서 조직화 

이야기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조직화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조

직 결성 및 임원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용자 측도 기업이나 기관 내에 노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선정한다. 이후 양측은 법률적 절차에 따라 노동현장 지배질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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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논의, 즉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협상 요구는 법․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므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 간에 지배질서 변화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한 임금·단체협약이 노동현장의 새로운 규범으로서 선포되고, 이에 기초한 행동이 누적

되어 노동현장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극이 더이상 나아가

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 측이 노조의 존재와 요구를 부정하면서 세력화 및 공격적 대

응을 추진하면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이야기가 절정 국면으로 전환하게 된다.

□ 절정: 조직화 이야기에서 절정은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어 종국적인 충돌이 발생하

는 단계다. 노동조합의 시각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협상’을 포기하고 이른

바 ‘투쟁’ 일변도로 점차 전환하는 국면이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고 요구

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직화 반대 세력의 행동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할 때 이러한 ‘절정’

에 도달하게 된다. 절정 국면에서 노동조합이 먼저 단체행동을 추진하면, 사용자 측은 이

에 대한 대응 행동을 추진한다. 노사 양측은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과 ‘노

동쟁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단체행동과 쟁의행위를 실시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태도 변화 및 단체교섭 타결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 전술

에는 완장 차기, 조끼 입기, 유인물 배포, 점거 농성, 가두시위, 준법투쟁, 태업, 파업 등

이 있다. 때로는 노사관계 이외의 이슈로 기업이나 기관 또는 경영자나 관리자를 도덕적

으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이들을 법원에 고소·고발하기도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응하기 실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직장

폐쇄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경영권, 인사권, 소유권의 기반 

위에서 인사관리 및 전문가 역량 등을 활용하여 노조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한다. 때로 단지 대응 행동을 넘어서 노조의 약화 및 소멸을 목표로 적극적으

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조직화 주도 세력의 중심인물을 인사이동을 시켜 다른 노

조원으로부터 분리하는 행동, 교육과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개별 노동자에게 노조 탈퇴를 

설득 또는 강압하는 행동, 친사용자적 태도를 가진 관리자 집단을 매수하여 대항조직(제

2노조, 구사대 등)을 결성하도록 하는 행동, 노조원이 많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폐쇄 또

는 매각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노조원에게 평가 및 보상에서 차별과 업무 과정에서 괴

롭힘을 가하는 행동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반노조 행동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인

권침해 행위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조직화의 모든 국면에서 이러한 반

노조 행동을 전략적으로 실행한다.  



- 214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과 사용자의 대응 행동 혹은 공세의 종국적 충돌이 발생하면, 갈

등 이슈가 해소되고 조직화 이야기가 결말로 접어들게 된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수용되

어 노사합의가 만들어지거나, 사용자의 의도 대로 노조의 약화 및 소멸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 사이 어디쯤일 수도 있다.    

□ 결말: 면접에 응한 초동주체들이 말하는 조직화 이야기에서 갈등 구조의 해소 방향

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형적인 행복한 결말(happ-end)이다. 즉, 노동조합 측 요구의 

타당성을 사용자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노사

는 합의를 ‘임금·단체협약’이라는 규범으로 공식화한 후, 일상 속에서 이러한 공식적 규

범을 준수하여 관습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노사화합과 경영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노동현장의 평화를 바탕으로 사회 공공적 실천을 활발하

게 전개하기도 한다. 둘째, 전형적인 비극적 결말(tragic end)이다. 노동조합 측 요구를 

사용자가 전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는 척한 후에 공격을 더욱 강화하여 조직을 무력

화시키거나 해체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없어진 노동현장에서 인

적자원, 노동과정, 가치사슬 등을 재배치하여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의 억압성을 더욱 강화

하고, 노동조합 조직화 재출현의 맹아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결말이다. 노사 모두 명확하게 승리했다고 보기 어

려운 상태로,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노사 권력관계가 불균형한 상태로 공고

화되는 상황이다. 즉,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됐으나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을 인정

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괴롭힘과 차별을 가하는 반노조적 인사노무관리를 계속하여 노

동조합 조직의 약화 및 소멸을 추구하거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하고 

그 후과로 핵심 활동가들이 해고되어 노동현장에서 추출되었음에도 사회연대와 여론 등

을 통해 기업의 불법적이거나 반인권적 측면 대한 공세를 계속하는 상황이다. 한편, 후자 

상황의 경우, 노사 간 합의 유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 노

동관계 법·제도 자체가 사회적 의제 혹은 노동조합운동의 공격 대상이 되어 ‘제도 개혁’

이 새로운 요구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상 노동조합 조직화 이야기의 전형적 플롯을 요

약하면 다음의 <표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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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층위 환경 변화와 주체 활동의 인과 연쇄 비고

발단 (개인)

- 노동현장을 지배하는 노동조건 수준 및 노동과정 규칙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
것의 변화를 기대하나,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고립된 개인들의 산재 상태.

- 정치적 기회와 위협의 형성. 즉, 노동현장 지배질서의 안정성과 확실성 흔드는
사건(외생적 충격, 내생적 돌출)의 갑작스러운 발생.

- 문제의식이 있던 일부 개인에게서 갑작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문제해결 행동 의
지가 형성되거나 강화됨. 즉, 이른바 초동주체들이 출현함.

갈등
이슈와
관계의
암시

전개 (집단)

- 초동주체들이 자신의 사회적 자본(대면적 인간관계와 익명의 연결망 등)을 활용
하여 노동현장 문제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집단을 형성함.

- 의사소통 집단에서 노동현장에 닥친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
의가 전개됨.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집합적 논의 속에서 경합함. ‘노동조합 조직화’
가 중심적 대안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불확정적임

- 노동현장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노동조합 조직화’가 가장 큰 공명을 얻는 담론
으로 부상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단과 세력이 재편이 이루어짐. 의사소통 집단
이 동지 관계의 ‘조직화 주도 집단’으로 발전함.

갈등
이슈와
관계의
출현

위기 (조직)

- 조직화 주도 집단이 공식적으로 조직화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함.
- 조직화 주도 집단은 노조 설립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고(합법성), 임원 선출과 조
직구조 갖추기를 하고(대표성), 노조 요구의 효과성을 노동자들에게 인정받고(호
응성), 사용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제기하고 수용을 설득하고(합리성),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노조가 정당함을 알리는(공공성) 활동을 전개함.

- 한편에는 노동조합과 이에 동조적인 노동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자원과 역량 및
지지를 제공하는 상급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화 주도 세력’
이, 반대편에는 사용자와 이에 동조적인 노동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사용자가
동원한 전문가집단 등으로 구성된 ‘조직화 반대 세력’의 갈등 구도가 가시화되
며 양측이 대립적 상호작용을 진행함.

갈등
구도의
본격적
심화

절정
(조직·
제도)

- 조직화 주도 세력이 단체교섭 요구를 제시하고, 이 요구를 사용자 측이 수용하
도록 만들기 위해 법·제도적 절차에 기초한 단체행동, 노동현장의 맥락에 따라
고안한 창의적인 행동전술을 추진하여 압박함.

- 노동현장에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조직화 주도 세력 혹은 조직화 반대 세력 측
으로 양극화 됨. 때로는 제2의노조 등이 결성되어 삼분 구도를 이루기도 함.

- 단체교섭 합의가 불발되고 조직화 주도 세력과 조직화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종국적 충돌이 발생함. 노사 간 권력 구도의 전환 지점들이 가시화됨.
‘종국적 충돌’ 이후 노사 간 권력 구도, 즉 집단적 노동관계가 재편됨.

갈등
구도의
전환점
출현

결말
(조직·
제도·
사회)

- 행복한 결말: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조직화 측 요구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
하면서 수용하고, 대화에 기초한 집단적 노사관계가 관습으로 자리를 잡게 됨.

- 비극적 결말: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측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는
척하면서 공격을 더욱 강화하여 노조를 결국 굴복시킴. 이후 애초 문제로 제기
된 노동조건 수준이나 노동과정 규칙의 억압성을 강화함.

- 모호한 결말: 갈등 이슈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균형한 권력 구
도가 공고화됨.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여전히 반노조적
태도를 유지한 채 은밀한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 노동조합 조직화가 실패로 돌
아가 핵심 주체들이 징계나 해고 등으로 축출되었음에도 외부에서 사회연대와
여론을 동원하여 사용자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상황 등이 형성됨.

갈등
구도의
해소와
문제
해결

<표 5-3> 노동조합 조직화 이야기의 전형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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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사 권력 자원과 반노조 작전

1) 노사 권력 자원의 형태와 원천

노동 재활성화 접근의 맥락에 있는 최근 연구들은 노동의 권력 자원에 대한 논의를 활

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면, 조직화 과정에서 노조와 사용자 측은 다양한 층위

의 권력 자원을 활용하여 행동한다(<표 5-4> 참조).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설득이나 강압하기 위해서 △

노동자 개인의 경제구조상 위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 정도 △상급노동조

합의 정책과 구조, 그리고 위세 △노동관계 법·제도의 맥락과 특성 △사회적 여론과 연

구분 조직화 운동의 권력 자원 반조직화 운동의 권력 자원

개인
- 형태: 개별 노동자의 대(對) 사용자 교섭력
- 원천: 노동과정 및 경제구조의 작동에 개별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이 미치는 영향 정도

- 형태: 근로계약상의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보증되는 지휘·명령권

- 원천: 개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인사평가

집단

- 형태: 노동자 집단의 단결력
- 원천: 집단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규모와 노
동현장 내에서 조직화를 추진하는 집단이 차
지하는 비중, 노동자들이 공유하는 집합적
정체성, 행동 의지와 동기

- 형태: 노동현장 관리․장악력
- 원천: 노동력 상황에 대한 정보), 노동현장에
배태된 인사관리 연결망, 인사관리를 통해
육성된 직원의 기업 충성도

조직

- 형태: 조직구조의 효과성과 지도부의 전략적
역량

- 원천: 상급노동조합 인적·물적 지원과 상징
및 정보 등의 제공, 단위노동조합의 리더십
과 조직민주주의 체계

- 형태: 직장폐쇄와 사업장 이전
- 원천: 생산수단 소유권, 기업의 아웃소싱 전
략과 가치사슬 구조

제도

- 형태: 국가의 보호와 강제력
- 원천: 노동관계법․제도, 기타 기업에 적용되
는 다양한 법․제도 등에 대한 준수 의무,
노동관계기관의 노동기본권 수호 실천

- 형태: 국가의 보호와 강제력
- 원천: 소유권과 인사·경영권에 대한 법적 보
증, 법․제도의 친기업적 개혁을 향한 로비

사회

- 형태: 사회연대와 여론의 압력
- 원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의 연합, 노동조합
의 요구를 공공의 요구로 포괄적으로 의미화
하는 담론과정

- 형태: 사회연대와 여론의 압력
- 원천: 노동조합의 요구를 이기적인 것으로
의미화하는 담론과정. 기업, 보수언론, 전문
가집단의 동맹관계

출처: Schmalz et al.(2018) 논의에 기초하여 필자 작성. 

<표 5-4> 조직화 주도 세력과 조직화 반대 세력의 권력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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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관계 양상 등의 원천으로부터 생성되는 자원을 활용한다. 또한, 사용자 측 역시 노동

조합 조직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권력

관계는 애초부터 사용자 측으로 균형이 기울어져 있는바, 일반적인 노동현장에는 사용자

의 권력 자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괄적으로 배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 측

은 △자신들이 주도하여 정한 노동과정 등의 규칙 △인사관리 체계와 역량 △미시적 인

간관계와 간접적 연결망에 대한 정보 △인적자원·노동과정·가치사슬의 배치 권한 등을 

활용한다. 이는 이른바 인사·경영권과 소유권 등을 통해 보증된다.

(1) 조직화 주도 세력의 권력 자원

아래에서는 노동의 권력 자원에 관한 기존 논의에 기초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먼저, 조직화 주도 세력이 단계별로 주로 사용하는 권력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첫째, 노조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노동자 개인은 자신이 경제구조와 노동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사용자와 관계에서 ‘교섭력’을 갖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교섭력이

란 노동자들이 작업중단을 했을 때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교섭력은 노동자가 가진 기술과 수행하는 직무가 다른 이들이 대신하

기 어렵거나 영향의 범위가 클 때 위력이 배가된다. 교섭력은 △이른바 핵심 업무에 종

사하는 고숙련 노동자들 △수송과 운송, 통신 등의 네트워크를 책임지는 노동자들 △노

동력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돌봄 및 교육서비스의 노동자들 등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조직화 주도 집단은 결합 규모와 행동 의지에 따라서 ‘단결력’의 정도가 크게 차

이가 날 수 있다. 개개인의 교섭력이 사용자의 양보를 받아내기에 상대적으로 부족하더

라도, 단결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조직화 주도 집단과 사용자의 권력 구도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단결력은 기본적으로 조직화 주도 세력에 참여한 노동자의 규모

와 노동현장 내 비중 등에 따라 정해지지만, 집합적으로 공유되는 정체성과 개개인의 행

동 의지 동기화 등 측면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조직화 주도 집단이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활용할 수 있는 권력 범주로 

‘조직적 역량’이 추가된다. 여기에는 조직구조의 효과성, 지도부의 전략적 역량 등이 포

함된다. 한편, 조직 지도부의 전략적 역량은 △노동조합 조직화 세력을 지원하는 상급노

동조합의 사회적 평판과 물적·인적 자원 지원 능력, 정책방침 및 체계편재, 그리고 △단

1) 이하 조직화 주도 세력의 권력자원과 관련된 논의는 이주환(2019)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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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직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구성한 조직구조의 효과성 및 리더십의 특성 등에 따라

서 결정된다. 조직의 전략적 역량은 다양한 전술 목록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 능력, 그리고 그 목록 중에서 맥락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전술을 선택할 수 있

는 능력 등으로 가시화된다. 

넷째, 합법성을 획득한 노동조합 조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과 자본의 권력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관계 법·제도를 활용하

여 사용자의 권력에 대항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노동현장에 적용되는 지배질서를 정하

는 것은 사용자 측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이 진행되고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

성하기 위한 시도가 추진되면, 노동관계 법·제도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

용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강제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노동관계 법·제도는 노사협상과 단

체행동의 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지위를 보장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

가 이를 어길 시에는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노동관계 법·제도 외에 다른 

법·제도들도 특정한 맥락에 따라 사용자를 압박하는 권력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를테면 오늘날 기업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규제, 조세와 공

정거래 관련 규제, 배임과 횡령 등과 관련된 규제, 소비자와 종업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

련 규제 등 역시 조건과 맥락에 따라 노조가 사용하는 권력 자원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노동조합 조직화 세력은 시민사회로부터 자신의 활동이 공공적으로 정당한 의

미를 갖고 있음을 인정받을 때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노동조합 조직화 세력은 

시민사회단체와 연합을 형성하고 자신들이 제기하는 요구 실현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포

괄적인 사회적 범위에서도 유익한 것이라고 설득력 있는 담론으로 구성하여 주장할 수 

있을 때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며, 이러한 여론의 지지와 관심은 사용자에게 커다란 압

력으로 작용한다. 오늘날처럼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곳곳에서 진행

되는 사회에서 ‘공공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나쁜 평판이 생겨나는 것은 기업에 다양한 측

면에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

하는 기업들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공공의 압력에 기초한 전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

해서 노동조합 조직화 세력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중개자’라는 인적 역량, 그리고 노

동현장의 요구를 공공의 요구로 의미화할 수 있는 담론 역량 등의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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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화 반대 세력의 권력 자원

다음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한, 한국적 맥락에서 조직화 반대 세력이 주로 활용하

는 권력 자원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동자 개인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법률이 보장하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기업은 노동자에게 적

절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주고 대신에 종속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리는 

‘사용권’을 갖게 된다.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사용권에 기초하여 내려지는 ‘업무지시’와 

그것의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인사평가’ 등에 대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합

법적으로 다툴 수 없으며, 종속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

사평가의 수용을 거부할 시 사용자는 합당하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일부 사용자는 기업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노동자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

용권을 악용하여,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의 핵심 주체 혹은 상대적으로 권위에 취약한 조

건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인권침해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약화 및 소멸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은 일반적으로 경영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 노동과정, 가치사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재배치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인사관리 체계와 역량을 통해 평상시에도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

고 있다. 인력에 관한 정보 자원에 기초한 ‘노동현장 장악력’은 노동조합 조직화를 반대

하기 위한 운동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인사 정보를 활용하여 노

동조합 조직화 운동을 이끄는 초동주체들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인력들을 사전

에 파악하여 동향을 감시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반노조적 경향을 보이

는 인력들을 교육하여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 발생에 미리 준비시킬 수도 있다. 

셋째, 기업은 생산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소유 유지 권한을 갖고 있다. 사용자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직장폐쇄’를 합법적인 전

술로 활용할 수 있다. 노사합의가 끝내 결렬되어 노동조합 조직화 세력이 단체행동에 돌

입했을 때,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태업 등을 포함한 노동현장 점거 농성을 하면, 이에 대

한 대항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합법하게 할 수 있다. 직장폐쇄가 인정되면 점거농성이 불

법이 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이 점거 농성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을 갖게 된다. 해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저항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사규를 적용하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점거 농성을 하는 동안 ‘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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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있어 재정

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한편, 합법적 ‘직장폐쇄’ 전술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위장폐업’ 

전술 또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일부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때로는 노조 

결성을 빌미로 실제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이전이 이뤄지기도 한다.  

다섯째, 노동조합 조직화 세력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도 시민사회로부터 자신들이 행

하는 반노동조합 조직화 운동이 공공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를테면 노동

조합 조직화 운동은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만을 위한 이기적인 활동이고, 이것이 실

현될 경우 기업의 경직성을 강화하고 이는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와 사회통합(평등과 공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시민사회

에서 공명을 획득하면 노동조합 조직화 세력의 전술 활용 폭을 크게 제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일부 대기업의 사용자들은 노동관계 법·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서, 혹은 이를 악용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에 ‘로비(비공식적 탄원과 관계자 매수)’를 하기

도 했다. 예컨대,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상대적으로 친기업적인 정부 아래서 고용노동 관

련 국가기관, 전문가집단, 보수언론, 기업 등이 실제로 불법적 동맹관계를 형성했음이 밝

혀졌다(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2018). 

2) 조직화 단계별 반노조 전략과 전술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앞에서 언급한 권력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전을 실천한다. 여기서는 이번 면접조사와 기존 조사연구를 통해 확인된 5개의 ‘반조

직화 작전(전략적 목표와 실행 전술의 유기적 묶음)’의 내용을 개괄할 것이다. 반노동조

합 태도를 가진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주로 실

행하는 전략과 전술의 유기적 묶음들에는 △준비 태세 작전 △조기 와해 작전 △점진적 

고사 작전 △급진적 파괴 작전 △일상적 학대 작전 등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화 과정에서는 한 가지 작전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

전이 조건과 맥락에 따라 종합적으로 활용된다.

(1) 준비 태세 작전

조직화 시도 이전 혹은 발단 단계에서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는 ‘준비 태세 작

전’을 수행한다. 준비 태세 작전의 목표는 평상시부터 노동현장에서 조직화 주도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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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혹은 노조 결성이 추진될 시 조직화 반대 행동을 이끌 인력

을 사전에 육성해 놓는 것이다. 이를테면 △저항 집단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노동자들

의 공통적인 불만과 분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사용자와 대립하여 지배질서 변화

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대가가 크도록 인사체계를 만들어 놓거나 △저항집단의 형성 

낌새를 감시하고, 시작되면 반대 행동을 수행할 인력을 현장과 관리부서에 미리 배치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전술들의 목록은 제3장에서 살펴본 B그룹의 

「그룹 노사 전략」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룹 노사 전략」은 조직화 과정에서 

가능한 반노조의 전술적 행동을 종합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특히 사전에 조직화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발생하면 조기에 진압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2년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은 “노사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대응체제 가동”의 방

향을 ① 비상대응체제 유지 ② 빈틈없는 현장 조직관리 ③ 부진·문제인력 지속 감축 ④ 

위법·불합리 관행 일소 ⑤ 공감형 노사교육 심화 ⑥ 다양한 고충처리 활동 전개 ⑦ 합리

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⑧ 임금·복리후생 비교우위 유지 ⑨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

성 및 활용 ⑩ 인사부서 실전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제시한다(B그룹, 2012; 이주환, 

2019). 이는 두 가지로 범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저항집단 형성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해소하는 전술들의 목록이다. 합법적이고 권장할 방

법들이다. 다른 하나는 저항집단을 구성하는 관계의 맹아를 감시하고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술의 목록이다. 인권침해로 나아갈 소지가 큰 방법들이다. ④, ⑤, ⑥, ⑦, ⑧ 등

은 전자의 범주에 속하고, ①, ②, ③, ⑨, ⑩ 등은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후자의 목록 중 ③과 ⑩의 내용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③ 

부진·문제인력 지속 감축은 “문제인력이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⑩ 인사부서 실전 대응 역량 강화의 내용 중에는 “사내 건전 인력 재정비” 방침이 포함

되어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사내 건전 인력이란 △방호 인력 △여론 주도 인력 △노조 

활동 대응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방호 인력은 “외부세력 사업장 침투 시 방호에 동원”

되는 인력이고, 여론 주도 인력은 “조직 내 집단 불만 및 노조 설립 징후 파악, 회사 우

호적 여론 조성”을 담당하는 이들이며, 노조 활동 대응 인력은 “대자보 철거 등 사내 조

합 활동 방해, 회사 우호적 활동 전개”에 나서는 이들이다.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B그룹은 조직화 초동주체가 될 가능성 있는 인물을 

문제인력으로 낙인찍고, 이 인물들의 주량이나 채무, 가족관계, 사건사고 등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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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했고, 사전에 징계 처리하여 기업에서 몰아내고자 했다. 또한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이들을 선별해 비공식적으로 사내 건전 인력이라는 지위를 부여하

고 조직화를 막기 위한 불법행위에 가담할 것을 약속받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점조직형 

운영으로 관리했다. 이는 법원과 공론장에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이자 노조원에 대한 차

별과 노조 운영에 대한 간섭 시도로 해석되었고,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단죄됐다.  

한편,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들은 조직화 시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인사관

리제도를 맞춤하게 설계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사용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직화 주도 

행동에 참여하는 대가가 최대화되도록 선발 및 평가제도를 운영한다. 예컨대 면접조사에 

응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인사평가 점수에 따라 성과급 등 노동조건 차이가 크도록 

임금 및 보상 체계가 설계돼 있으면, 노동자들 개인이 인식하게 되는 노조 가입의 리스

크가 커지고, 반노조적인 태도를 가진 사용자는 이를 활용하여 조직화 시도를 보다 효과

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직원 채용이 주로 관리자의 추천을 통해 

이뤄지는 관행을 가진 기업에서는 조직화 시도를 확산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를 제기했다. 자신의 행동이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추천한 기존 직원에게까

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경영 및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가 소통되지 않게 할

수록 노동자 개인의 행동 동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반노조

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들은 이러한 평가 및 선발제도를 통해 ‘조직화 주도 행동’의 비용

을 최대화시켜 사전에 시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고자 했다.

□ 노조 참여 동기를 봉쇄하는 인사평가제도

“중요한 거는 [기업합병으로 기존 노동조건이 후퇴되어] 더 나빠졌음에도,

다 같이…… [노조 활동이] 활성화 됐어야지 안 된 이유가……. 저희들 직원

들 인사평가 ○○○제도가 있거든요. …… 그거를 회사가 쥐고 있거든요.

…… 노조에 가입된 거를 [관리자가] 알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고 생각을 하니까, 불만은 있지만……. 저희가 포섭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라는 평가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고 있는 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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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상태에서 관리자가 평가를 해

주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 이쁜 사람 주는,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죠. ……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 자의적으로 관리자가 판단하다 보

니까. …… 이게 예를 들어서 조합 가입자다, 라고 하면 뭐 불이익을 얼마든

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걸 또 이용하고요, 회사는.

□ 선발 및 채용제도와 조직화 확산의 통제

“매니저는 자기가 직원을 [협력사에서 스카웃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

이렇게 온 사람들, 옮겨서 온 사람들은 급여상으로도 크게 불만은 없는 거

죠. 그러니까 굳이 노조를 가입 안 해도, 다 같이 혜택을 누리니까…… 내가

굳이 밉보일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 정보 소통의 제한이 개인행동 범위에 주는 영향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원들, 예를 들어서 무슨 사내 인트라넷 같은 것도

없고. …… 이메일이나. ……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직원들끼리 뭔가 의사

소통하고 불만을 나누고 이런 거를, 그런 장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평균임금 인상 같은 것들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직원 평균임금이]

개인정보라 공개를 못 한대요(웃음). …… 지방노동위원회 심판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회사는 답이 없다고. …… 직원 입장에서는 뭐 내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는 거죠. …… [직원들끼리 노동조건 정보를 공

유한 사실이] 만약에 인사부에 들어가면 그거 발설한 사람을 인사에서 징계

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규에 나와 있는 거고. …… 굉장히 현실과 안

맞다는 걸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도, 자기들끼리만 속삭이고, 불만만 있는 거

지, 행동으로 안 나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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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 와해 작전          

조직화 시도가 발단하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하면, 반노조 태도를 가진 사용자 집단의 

다음 목표는 ‘조기 와해’ 또는 ‘점진적 고사’로 설정된다. 먼저, <표 5-4>에 제시된 조직

화 단계 중 ‘전개’ 단계에서 조직화 반대 집단의 전략적 목표는 조기 와해다. ‘와해(瓦

解)’의 사전적 의미는 ‘기와가 깨진다’는 것으로, 조직이나 계획이 산산이 무너져 흩어지

는 것을 의미한다. 반조직화 운동 과정에서 조기 와해 작전의 전략적 목표는 노동조합 

조직 설립 이전인 ‘개인’이나 ‘집단’ 층위에서 초동주체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려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를 무마시키는 것이다. 제3장의 B그룹 사례에서처럼 평상시에 직원

들을 “노사사고”와 관련해 문제인력과 건전인력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관리

해왔다면. 조기 와해는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문제인력이 초동주체로서 행동

에 나서면, 평상시에 파악해왔던 문제인력의 개인적 약점을 이용해 징계 또는 인사 조치

하거나 행동을 철회하도록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관리자를 이용한 초동주체 색출 △

내부 규정에 기초한 징계와 분리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등이 짧은 기간에 이루

어진다. 면접조사에서 따르면,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가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

서 조기 와해 작전에 따라 징계나 고소를 할 경우,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초동주체에게 일시에 가해지는 압력이 될 수 있도록 

과도하게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과도한 행위로 인해 초동주체들이 행동을 철

회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초동주체의 고난을 관찰한 다른 노동자들이 조직화 

행동 참여를 철회하거나 망설이도록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초동주체 색출과 분리를 위한 시도

사실 저한테도 처음에 전화가, 관리자가 저한테 너 어디 혹시 글 올린 거 있

어? 이렇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다른

조합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딱 봤을 때 [회사의 부정을 언론 등에] 신

고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나 보더라고요. …… 신고자 색출하려

고 전화 돌렸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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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국장은 [징계로 정직이] 3개월이었거든요, 정직이. …… 복귀 후에

서울에서 의정부로 발령을 낸 거예요. …… 집이 부천인 친구를 의정부로 출

퇴근을 시키는 거예요.

□ 징계와 고소의 의도적 남발의 효과

“[사측에서 초동주체를 징계했던 사유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

의 시설관리권 침해. 그다음에 집단행동을 주도했다.…… 저희[=초동주체]가

[전보인사로 다른 지역에] 내려가 있는 게 한 3개월 좀 넘었었거든요? 100일

정도 내려가 있다가 징계 취소로 올라와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었

더니 회사 쪽 법률 대리인이 이거 ‘백프로 진다.’ ‘아무 과정 없이 그랬기

때문에 백프로 집니다.’ 그래서 징계 취소를 회사가 했었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죠. …… 근데 그때는 이미 나머지 어린 직원들은 다 탈퇴했었을

때. 퇴사했거나. …… 막내 직원들이 보기에는 ‘야, 10년차 선배들도 저 정

도로 날라가는데 우리는 조금 더 뭔가,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그때쯤

이면…… 개별적으로 공작도 많이 들어갔었고. 팀장들 통해서도.”

“직원들을 고소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소도 지금 열 몇 건 당했어요. 다

혐의없음 처분받고 지금 하나는 아직 검찰에서……. 다른 사람들도 고소를

여러 명…… 했는데 결론은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노동조합

열 두 명 중에서…… 한 달 사이에…… 네 명을 해고처리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네 명을 해고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열두 명 중에서 여덟

명을 해고한 거죠.”

(3) 점진적 고사 작전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가 발단 및 전개 단계에서 조직화 시도를 조기 와해하는 

데 실패하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의 위기 단계에서 설정하는 전략적 목표는 ‘점진적 

고사’가 된다. 고사(枯死)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나 풀 따위가 말라 죽음’으로, 노조 조직

화의 맥락에서 ‘점진적 고사 작전’은 노조가 결성되더라도 조직적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

고 점점 왜소화되도록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진적 고사 작전을 수행하는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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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결성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를 이르는 것을 의도적

으로 거부하면서 최대한 기간을 연장시키고, 그 사이에 △부당노동행위의 채증을 피하는 

법을 교육받은 중간관리자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설득하고 강압하

여 노조를 탈퇴하도록 만듦으로써 조직의 약화 및 소멸을 유도한다. 이러한 작전에서 전

술적 표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조합원 -예컨대, 생계유지를 위해 현재 수

준의 월급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경우, 중간관리자와 친밀한 경우 등- 이며, 탈퇴 유

도를 위한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고립된 공간에서 개별 노동자에 대한 개별 또는 다수 

관리자의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노조 탈퇴 압박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누가 무슨 회유를 했냐

그러면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 그러는데 그 눈빛을 보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위에 있는 팀리더라든지, 그런 데에서 너 왜 괜히 노조 들어서 피

곤하게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

러는데. …… 나는 좀 있으면 나갈 거다. 퇴사하려고 한다. 그래서 [노조도]

탈퇴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회사를] 계속 다니거든요.”

“대놓고 뭐 탈퇴해라 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임원

급에서 부서장이나 팀장급한테 파악해라, 뭐 이 정도. 어떻게 [노조원으로]

활동하는지 파악해라…… 대놓고 탈퇴시켜라 이러진 않으니까. …… 제가 볼

땐 항시 노조를 관리하는 것도 그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선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 조합하고 뭘 하거나 그럴 때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시간 끌기 작전을 쓰거나 이런 거죠. …… [단체교섭

석상에서] 구두상으로 뭐 얘기해서 합의한 거는 뒤에 가서…… 서면으로 작

성 안 했다고 ‘언제 그랬니?[=합의했니?]’, 이러고.(웃음)”

□ 부당노동행위 적용을 회피해서 노조 탈퇴를 압박하는 법

“마음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 [사업장에] 룸[=상담실]이 하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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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자기네들 면담한다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룸이 있는데 거기에 혼자 앉혀

놓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뇌를 시켜요. ‘야, 임마. 느그 엄마 임마,

지금 아프셔 가지고 그래 돈 벌고 하는데 니가 그, 저 가 데모나 하고 이러

면 되겠어? 여기[=기업노조] 있으면 그냥 야간도 알아서 넣어주고 특근도 알

아서 하고 그러면 니 월급은 뭐 500만 원씩 받아가고 내가 다 해줄 건데 니

가 뭐 한다고 거기[=산별노조 지회]에 있어? 빨리 넘어 와. 어? 우리가 뭐

안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그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죠. …… 녹취

록도 하나 있어요. …… [녹취록을 보면]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거기[=산별

노조 지회] 가지 말고 여기[=기업노조] 있어’라는 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교묘하게 피해나가면서. …… 현장에 일하는 사람을 두 시간 앉혀놓고 막 이

래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는가. 가족 얘기까지 막 꺼내면

서…….”

때로는 회사 내 인간관계를 넘어서 가족을 매개로 탈퇴 유도 압력이 전해지기도 한다. 

가족을 통해서 전달되면 노조 탈퇴 회유의 압력은 증폭된다. 또한, 기업이나 기관 내에 

중간관리자나 친기업적 태도를 가진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대항조직이 

복수노조로 만들어지면 조직화 반대 집단의 탈퇴 회유와 압력의 효과가 훨씬 증폭될 수 

있다. 노동자에게 현재 노조를 탈퇴했을 때 돌아오는 혜택이 가시적으로 제시되고, 복수

노조를 선택하면 노동현장 지배질서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애초 의지를 완전히 배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기 위안 또는 자기 합리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렇듯 점진적 

고사 작전의 핵심은 중간관리자의 노조 탈퇴 회유와 압력 행동 참여인데, 일부 중간관리

자는 이러한 행동 동참을 거부하기도 한다. 면접 사례에 따르면, 그럴 경우 사용자에 의

해 보직에서 해임되고, 그 자리는 더욱 적극적인 조직화 반대 의지를 가진 이들로 채워

지는 경우가 많았다.

        

□ 가족을 매개로 탈퇴 압박 효과를 증폭시키기

“이제 가정으로 전화를 하니까. 와이프나 부모님이나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회유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잘

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넘어오게끔 얘기를 좀 해라’, 그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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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남아 있던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 대항노조를 매개로 탈퇴 압박 효과를 증폭시키기

“[처음에는] 저희가 제1 노조 위치였고 저기가 제2 노조의 위치였는데……

쟤네들이 단체협약을 먼저 체결해버리니까…… 우리 지회는 무단협 상황이

되고…… 회사에서 어떤 것까지 나쁜 짓을 했냐면, 미혼자들 사는 기숙사 있

죠? …… 전국 각지에서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오잖아요. ‘○○지회 조합원

은 단협 적용 못 받으니 기숙사 나와.’ 그다음에 우리가, 단체협약에 보면

뭐 건강검진 이런 혜택 있잖아요? ‘○○지회니까, 안 돼.’ …… 연말에 성과

급이 나오는데, ‘너네는 단협 체결 안 됐으니 성과급도 없어.’ …… ‘단, ○

○지회 나와서 여기 노조[=제2노조, 기업노조]에 들어가면…….’”

“복수노조 상황이 이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 ○○노조 지회가 생기면 기업노조가 바로 생기고…… 교섭 자리에서는

[산별노조 지회가] 다수노조 되면은 야들[=기업노조]하고 먼저 [개별]교섭해

서 [타협을 해서] 마지노선[=산별노조 지회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을 노동조

건 개선 수준]을 만들어삐고, [산별노조 지회가] 소수노조 되면 [교섭을] 안

해삐고, 그러면서 이제 조합원 탈퇴시키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는 거야

……. 복수노조 상황 자체가 조합원들한테 압력인데다가…… 중간관리자들

압력 넣지, 저쪽에서 뭐 이렇게 하지. 그리고 뭐, 교섭에서 이쪽은 안 주고

저쪽은 다 주지. …… 우리가 신규 지회 이런 데 만들 때도, 복수노조[상황

대응]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 조직화 반대 집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만약에 중간관리직이 현장에 한 10명이 있다고 치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중간관리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 [중간관리자가 노조를 탄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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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시에 대해] ‘아,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 중

간관리자를 보직을 해임시켜 버려요. …… ‘현장 탄압해’ 이러는데 ‘아이,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보직에서] 잘린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관리자와 비양심적인 관리자가 같이 공존하고 있

다고 보면 되고 양심적인 관리자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4) 급진적 파괴 작전

조직화 반대 집단이 위기 단계에서도 전략적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양식이 있는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단체교섭 요구를 일정한 선에서 수

용한다. 임원과 간부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력을 다수 갖추고 있고, 노조가 집행체계 

및 대의체계를 건설하여 노동현장 내․외부에서 다층적인 관계를 형성한 상황에서 무노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불법과 

고비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직화 주도 세력을 공격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위기 단계를 

지나 절정 단계에서 수행되는 ‘급진적 파괴 작전’이 그것이다. 파괴(破壞)의 사전적 의미

는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 버림’으로, 노조 조직화의 맥락에서 급진적 파괴 작전은 

조직, 질서, 관계 등을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지칭한다. 

급진적 파괴 작전은 특정한 계기를 활용하여 노조의 인적, 물적 기반 자체를 일시에 

제거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와 연결된 대표적인 전술은 크게 두 가

지다. 하나는 합법적 대항수단인 ‘직장폐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단체

교섭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노사합의를 끝까지 거부한 후, 노동조합이 관습

적으로 점거농성을 포함한 노동쟁의에 들어가면 즉시 직장폐쇄를 하여,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시설 소유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 상황으로 전환시키고, 불법을 바로 잡는다는 구

실로 경비용역을 투입하여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과 폭력적으로 충돌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폭력충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

동조합에게 손해배상 및 가압류 등의 민사소송, 노조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죄 등의 형

사소송을 걸고, 노동조합의 물적 기반과 인적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유도한 

폭력충돌의 책임은 경비용역이 지게 되고, 사용자는 이에 은밀하게 보상을 한다. 

급진적 파괴 작전은 제3장에 예시된 A컨설팅이 2010년경 상대적으로 전투적인 성향

의 노조 무력화하거나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기업체에 자문해줬던 방식이다. 

사용자가 급진적 파괴 작전에 따라 행동했던 여러 기업체에서 노사갈등이 더욱 증폭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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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오늘날 이러

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기초한 작전의 작동 양식은 널리 알려져 있고, 노동위원회와 법

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공격적 직장폐쇄 이후 폭력충돌 유도 방식의 급진적 파괴 작전은 이를 수행

하는 조직화 반대 집단에게 리스크가 더욱 큰 것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급진적 파괴 작전은 주로 대항노조 설립과 결합되어 진행돼 왔는데, 그러한 방

식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급진적 파괴 작전을 그

대로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지만, 그 실행의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사라진 용역 투입, 활성화된 대항노조 건설

“일단 정문 앞에 천막 치고, 전면 파업 때리고 출하 못 하게끔…… 점거농성

하고 막 했었죠. 그러면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하고. …… 그때 불법 파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배․가압류까지는 안 가고 단지 그냥 업무방해로 고소당

했죠. ……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지역은 [노조 탄압을

하기 위해] 용역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지금은 거의 부당

노동행위 잘 안 하려고 해요. …… 문제는 이제 복수노조를, 쪽을 자꾸 눈을

돌리는 거지. 악용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

다른 형태의 급진적 파괴 작전은 ‘위장폐업’을 활용하거나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전이나 폐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하청회사에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성공했을 시 반노

조적 태도를 가진 원청기업이 계약을 끊어버릴 수 있다. 이를테면 원청기업 사용자가 노

조가 생긴 하청기업에게 평소에는 하지 않던 방식으로 불량 클레임 등을 건 후, 1년 단

위로 갱신하던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사업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이다.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원하청 관계에서 이러한 전술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

인다. 하청기업이 독립성이 있다면 그렇게 과도한 간섭을 하청기업 관리진이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면접조사에서 포착된 사례에서는 원청기업의 노동자들이 하

청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하기도 했다. 기업 간 독립성이 명확했다면 일

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 측은 불법파견 소송을 통해 대항하지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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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소송의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가 나오므로 노동조합의 지켜내는 전

술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사업의 위탁계약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

들을 제외하고 고용을 승계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면접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노조 결성을 주도한 청소경비용역회사의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어

서’ 10년가량 지속됐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사례에 관한 정보가 수집됐다. 한편, 노조 

활동을 하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의 경우에도 일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이 해지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 활동

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한 행동이 법․제도적 노동자성 인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면접조사에서는 노동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의 이해관계를 침해하

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인식할 때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하청관계 위장폐업을 활용한 노조 파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이제 일단 회유했었어요. 가입하지 마. 해야

하겠어? …… 이게 저희 도급사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에서도 그런 말을 했거

든요. …… ○○○[=원청업체] 관리자가. 그러니까 원청에서 기술지원팀 반

장 같은 사람들[=생산현장 관리자]이…… 원청업체의 직장이나 주임이나 이

런 분들이, ‘꼭 [노조 가입]해야 돼? 너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회유 비슷하게 했었죠. …… 저희[=조합원들]가 일을 하고 있으면 설비 앞에

와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휴게시간이나 그럴 때 담배 한

대 피우자고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오셔 가지고 ‘어휴, [노조

를] 해야 되냐? 가입해야 돼?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노조가 생긴] 도급사 폐업 과정이잖아요. …… 사실은 도급사[ 관리자]는

인력 사무소 수준의 사람들인 거고. 계속 [업체] 이름은 바뀌었고 뭐도 바뀌

었고……. 원청이 지시하면 그 당시 대리든 반장이든 바로 받아서 바로 지시

하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 저희[=사내하청 노동자]는 [도급업체 관리자

를 원청으로부터] 임금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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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노조가 생긴 도급업체가 연속으로 폐업하고 있는 상황은] 속된

말로 원청이 갑질을 도급사한테 하는 거고, 도급사 관리자들이 근로자들한테

갑질을 하는 거죠. …… [노조가 생긴 도급업체] 폐업 과정에서도…… 뒤에

서 어떤 이면 계약이나 형태로 [폐업된 기업의 사용자에게 원청기업에서] 보

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짐작만 할 뿐이고…….”

□ 고용승계 거부와 위탁계약 해지를 통한 노조 파괴

“[운영사가] 새로운 업체로 바뀌면서 우리 노조 든 사람들을 자르라고 했으

니까 [비조합원은 고용승계가 되고] 지금 우리만 잘린 거 아녜요.…… 우리

가 심증으로는 운영사 사장의 책임 있어요. 근데 사장은 자기는 분명히 나는

그런 거 관여 안 했다, 이렇게 나오죠. 관여했다 그러면 불법이니까. ……

새로운 [하청]회사에서는…… 면접 봐서 자기네랑 성향이 안 맞으니까 우리

를 떨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열심히 잘해 봅시

다.’, 해놓고…… 이제 그래놓고는 ‘불합격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재상’이래요[=기업의 인재상과 노동자

의 특성이 불일치한다]. 인재상이 뭐냐고. 나는 그 뜻을 모르겠다고 그랬더

니 아무튼 인재상이래요.”

“우리 노동조합에서 배송기사 하루의 일과…… 기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

니까 그런 거를 조금 여론에 상황을 이런 거 저런 거 알리고,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 그런 취지로 저희들의 일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게 걔네들[=사용업체 관리자]이 알게 됐죠. …… 왜 외부인을 [운송 차량

에] 들여서 그런 걸 하느냐, 영업기밀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 결국은 면담 가져서 면담 간 날…… 면담 받자마자 그냥 바로.

계약해지를 당해서 내려왔죠.”

(5) 일상적 학대 작전

마지막으로, ‘일상적 학대 작전’이다. 학대(虐待)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

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학대 작전은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의 와해, 고사, 파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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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여, 결국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거의 본능적인 수준에서 반노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주로 활

용하는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이번 면접조사에서도 부각됐고, 본 연구에서 전

체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이다. 학대 작전은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법․제도에 따라서 

대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에게 사적인 관

계나 업무 및 평가 과정에서의 괴롭힘이나 차별을 가해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활동을 무

력화시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한다. 요컨대 <표 5-4>의 맥락에 맞춰 이야기한다면, 

조직화 시도가 ‘모호한 종결’로 마무리된 사업장에서 조직화 이야기의 후일담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면접조사에서 확인된 바로는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가 일상 상황에서 노조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전술적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업무지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관리자와 사용자는 노동조

합의 핵심 조합원이나 활동가에게 △과중하거나 △부당한 혹은 △일관되지 않은 업무지

시를 한 후, 그러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노동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 그리고 징계 절차의 진행을 구실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질책하고 비난하는 등 인격

적 모독과 심리적인 괴롭힘을 가한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노동자와 활동가는 반노조

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의 목표는 실제로 징계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인식했다. 징계

라는 조건에 처하게 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심사를 구실로 다양하

게 인격권을 모독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전술을 활용하는 우선적인 이유였다. 이

를테면 면접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일상적 학대 작전이 수행될 때는 ‘부조리한 업무지시 

→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 회부 → 징계 과정에서 인격적 모독’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징계 회부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과중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그게 조합원을 탄압하는 방법이, 얘네들이 주로 쓰는 게, 인사권, 경영권이

라고 하면서 조합원이면 예전에는 ‘왕따’시켜 가지고 많이 괴롭혔는데, 요즘

에는 거꾸로 일을 많이 줘요. …… [업무지시로 노조원을] 괴롭히는 방법이

두 가지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안 줘 가지고 아니면 왕따시켜 가지고,

소외시켜서 나가게 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요즘은 그래도 잘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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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까 오히려 일을 죽어라고 주는 거죠.…… 과중한 업무를 못 하면, ‘너

왜 그걸 못하냐.’ …… 그리고 인사고과…… ‘너 이만큼 다 줬는데 너 못했

으니까 이건 평가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인 거죠.”

□ 부당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심지어는 부당한 업무지시도 하고 그래요. 약간 불법 소지가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협력사, 도급사에 가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좀

도와주는 업무를 했었는데[=업무지시를 받았는데]. …… 도급사 직원은 도급

사에서 평가해야 되잖아요? ……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행동을] 그렇게 시

켜서……. 그래서 ‘그거는 불법 소지가 있어서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다.’라

고 얘기했더니…… ‘불법 소지가 있긴 하지만 하나 가지고는 법적으로 문제

가 안 된다더라.’ …… ‘불법 소지가 두 개, 세 개는 있어야지 걸린다더

라.’, 이 논리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그거로 인해서 징계도 받기도 했어요.”

□ 일관성과 의미가 없는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무슨 의견을 개진하거나 얘기하거나 아니면 조합활동에 관련한 얘기를 하거

나 그러면 마지막에는 다 그거예요. …… 쉽게 얘기해서 뭐 직급으로, 내지

는 업무지시 불이행이다, 이런 식인 거죠. …… 업무지시도 일부러 일관성

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일관되지 않은 업무지시를 계속하는

거죠. 괴롭히는 게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지시해 놓고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건 왜 안

했니.’ 이런 식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당하는 사람, 당해본 사람만

아는데. 그거를 돌파하는 방법이 글쎄요. 저는…… [국가기관인] 지노위나

이런 그나마 그런 게 있어서…… 여기[=기업 내부] 인사위원회나 이런 거에

선 정말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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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필사를 시켰어요, 하루 내내. …… 그거를 사진 찍어서 그 당시 편

집국장에게 보내고…… 3개월 내내 그거를 했었고……. 3개월 동안 내가 그

렇게 썼으니 피드백을 준다든지 뭔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냥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니냐. …… [부조리한 지시라

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막 들어온 기자들한테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필

사를 시켜요. …… ‘관행처럼 하는 걸 니들[=노조 임원], 니들한테도 한 거

다.’, 이렇게 해서 [부조리한 업무지시라는 협의를 피해 가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요.”

다른 하나는 ‘인사평가와 인사이동’을 활용하여 차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수노조 상황

에서도 많이 사용됐지만, 특히 복수노조 상황에서 효과가 컸다. 이를테면 이 전술을 사용

하는 반노조적 회사는 인사평가 성적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 수준 차이가 크게 임금제도

를 개편한 후에, 평가 기준을 알려주지 않은 채 비타협적 노조의 조합원과 타협적 노조

의 조합원, 그리고 적극적 활동가 등에게 차등적으로 인사평가를 매기는 것이다. 면접조

사에서 이와 같은 전술을 사용자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조합이 지방법원에서 승

소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시간외근로나 연봉협상 등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혹은 

비타협적 노조 소속 노동자와 타협적 노조 소속 노동자 간 차별하는 방식도 상당하게 활

용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측은 인사평가의 점수뿐만 아니라 기준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동자 측은 어떠한 근거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비교를 근거로 직관적으로 노조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일부는 조

직화 반대 집단의 행동에 더욱 저항했고 일부는 압력에 굴복하여 노조를 탈퇴했다.

□ 일방적 인사평가와 노조원 차별

“사업부 본부장이 평가한대요. 그래서 ‘[본사에서 일하는] 사업부 본부장이

[현장 지점에서 일하는] 메인 기사 얼굴도 모르고 점포 순회도 안 하는데,

뭘 갖고 평가를 하냐’, 그러면 그래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평가

를 한 대요. …… ‘결국에는 [현장 기사 중심 노조에 반대해 대항노조를 조

직한] 중간관리자들이 기사들에 대해 정성평가를 올리는 거 아니냐, 그걸 가

지고 본부장은 평가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간관리자들이 이미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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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여기서 [기사 중심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그런 평가가 확실하게 그게

배제됐다고 얘기할 수 있냐’, 회사는 그러면, ‘아이 [중간관리자들이] 그렇

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웃음)”

“[노조 조직화 초동주체들이] 해고가 되기 전에는 같은 대리였는데 우리 직

원들은 복직하면서 그대로 대리가 되어서 복직이 됐는데 얘들[=친사용자 집

단의 노동자]은 우리 해고 되어서 나가 있던 사이에 얘네들은 다 특별승진

됐어요. …… 예전에 후배였는데, 뭐, 나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러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지. …… 해고 안 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인사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도 기분이 나쁜데, 우리는 잘려서 있

었고. 근데 너희들은 일하고 있었는데 너네만 일 잘한다고 특별승진 되

고…….”

“우리가 조출자, 후출자가 따로 있어요. …… [노조가 만들어진 후에] 자기

가 좀 편애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시설팀장님이. 그런 것부

터. 우리[=노조 조합원]는 아니고 자기가 좀 괜찮아하고 자기 눈에 잘 보인

사람은 좋은 자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 노동조합 가입한 뒤로 있었던 일

이에요.”

□ 복수노조를 통해 차별 효과 증폭시키기

“말 잘 듣는 사람은 뭐, 업무 상관없이 막 보직 달아 주고, 직장, 반장, 다

달아 주고. ○○지회에 속해 있으면 그냥 회사한테 아예 찍혀서…… 이번에

법원 판결도 났거든요? 특정 [기업]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인사고과 엄청나

게 많이 주고…… 현장관리자들, 반장, 직장, 기장 같은 경우에는 [산별노

조] 지회 조합원은 한 명도 없어요. 이쪽[=대항조직인 기업노조]에만 다 있

고……. 그게 얼마 전에 이제, 지방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이 났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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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들은] ‘[당신이] 산별노조 지회에 있으면 진급이 안 된다, 기업

노조에 있어야, 기업노조 소속만 진급을 시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

든요. …… 그래서 회사에 [차별 아니냐고]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절대 그렇

지 않다, 공정하다 얘기하는데…… 저희가 아니 그러면 ○○○[=중간관리자]

들이 말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게 회사 뜻이지 뭐냐……. 그 와중에 지금

도 어쨌든 ○○○[=중간관리자] 진급은 계속 있단 말예요.…… 다 기업노조

소속만 또 진급을 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산별노조 지회 소속에서 진급을 시

키면 산별노조를 탈퇴시키고 기업노조 가입을 시키고 진급을 시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권력관계에 기초한 언술 활동을 통해 노조원이나 노조를 일탈적이거나 부

정한 것으로 ‘낙인’ 찍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면접조사에서는 업무 관계에서 상

사의 지시가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에 행위를 ‘노조원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종

종 포착됐다. 해당 기업에서 노조 조합원들은 대거 징계를 당했으므로, ‘당신이 조합원이

야?’라는 질문은 해당 직원에게 심리적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면접조사에서는 이렇듯 

노조를 직원들을 회사의 명령에 순치시키기 위한 낙인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포착되었다. 또한, 이러한 낙인에 일부 사용자는 기초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

을 가했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은 후에는 상대적으로 무례하

거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만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을 노조원이나 노조를 대상

으로 쉽게 가하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했다. 반노조적 관리자의 낙인을 경험한 초동주체

는 직장 내에 다른 직원들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고했다. 

□ 조합원과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찍기

“단적인 예로, [노조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일반 직원이] 회사에서 조금 입바

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친경영진 쪽에 라인들, 부사장부터 시작해서 부장

라인들이, ‘야, 너 노조야?’ ‘쟤 노조인가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 [업무 상황에서 일반 직원이] ‘아,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하고 물어

보면 ‘너 노조야?’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해요. …… 너무 기분이 나빠요.”

“A라는 매장의 점주한테 [중간관리자가], ‘얘[=현장 직원] ○○노총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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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이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 그

때가 한창 [노조 결성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좀 시끄러울 때라서 점주가

‘나는 ○○노총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 직원이] 매장에서

빠지게 됐어요. 매장을 빠지게 됐는데…… A라는 매장에서 빠져 가지고 B라

는 매장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점주한테, ‘얘 ○○노총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진짜. …… 그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노동조합총연맹인] ○○노총[ 소속 기업별노조 조합원]인데 ‘얘 ○○노

총이에요.’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 결국에서는 ○○지역에 너가 ○○

노총인 게 다 소문이 나서 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지역으로 쫓겨났어

요.”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빵꾸가 났을 리가 없는 상황인데 노동조합 때문에

대주주가 돈을 안 준다. 그래서 니들 월급을 못 주겠다. 그래서 상여금을 지

급을 유예를 해요. …… 황당한 거는 직원들이…… ‘아, 노동조합 때문에 돈

안 주나 보다’ 하고 너무 순진하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왜

노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되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 이게,

사실 저희랑 완전히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 부정적 낙인에 기초한 빈번한 인격권 침해

“[부당징계와 부당전보로부터 원직으로] 복귀하고 나서 일반 평직원들이 저

랑 부위원장하고 거의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같이 먹고 싶어도 눈에 안

띄는 타이밍에서 먹어야 돼요. …… 조합원이라고 의심을 받을 테니까.”

        

“자기네들 임원들끼리 노조가 누구를 만나는지, 업무시간에 노조활동 하는지

데일리로 보고하라고 그러니까요. …… [노조 홍보지를] 돌리면 따라다니면

서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자기[=중간관리자]는 근무시간에 그 소파에서 자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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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금 내려와서 쉬고 있으면 뭐라 하고. …… 큰 소리로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제가 그 소장보다 열 몇 살이 더 많은데도. 함부로….

어, 약 올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 가지고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

목소리 커지거나 흥분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녹음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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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제5장에서는 18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화하는 데 참여한 노동자와 활동가 36

명에 대한 면접조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했다. 

먼저,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화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다. 단

지 노동자 개인의 노조 가입 행동 혹은 상급노조의 단위조직 건설 노력에 국한할 수 없

다. 노동조합 조직화는 △노동현장의 변화를 바라는 노동자 ‘개인’이 △뜻을 같이하는 동

료들과 ‘집단’을 이루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을 설

립하고 △노동과 자본의 권력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제도’와 시민‘사회’ 

압력 등을 활용하여 노동현장의 지배질서를 재구조화를 시도하며 △그러한 재구조화 과

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하는 작업이다. 즉, 노동

조합 조직화는 개인, 집단, 조직, 제도, 사회 등 다양한 층위를 오가며 전개되는 매우 복

합적이고 맥락적인 사회 현상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조직화에 

반대하는 이들이 조직화의 단계별로 주로 활용하는 전략과 전술의 묶음, 즉, ‘작전’을 그

것의 목표에 따라 △준비 태세 작전 △조기 와해 작전 △점진적 고사 작전 △급진적 파

괴 작전 △일상적 학대 작전 등으로 이름을 붙여 재구성할 수 있었다. 첫째, ‘준비 태세 

작전’은 사전에 조직화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전이다. 여기에

는 노동자의 불만과 고충을 평소에 잘 해결하는 긍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나

아가 직원들의 사적인 성향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관리 방식도 사용

됐다. 또한 사용자의 관리방침에 저항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높이기 위

해 △직원 간 경쟁을 강화하는 인사평가 △관리자 연고 및 추천에 기초한 채용 △직원 

간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의 단절 등을 기초로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

기도 했다. 

둘째, ‘조기 와해 작전’과 ‘점진적 고사 작전’은 노조 조직화 시도가 발생한 직후에 반

노조적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작전이다. 전자는 징계나 인사전보 조치 등으로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초동주체들이 주변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때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는 

결과에 상관없이 조직화 초동주체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대화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징계가 결과적으로 규정이나 법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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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도하고 남용되는 공세적 조치는 그 자체로 초동주체와 주변 노동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인 점진적 고사 작전은 노조가 공식적으로 결성된 이

후에도 사용자가 교섭 체결을 일단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 적용 회피 교육을 받은 중간

관리자를 동원하여, 조합원들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통해 탈퇴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노조의 약화 및 소멸을 유도하는 것이다. 조직화 반대 집단은 점진적 고사 작전 과정에

서 때로는 가족 등을 탈퇴 회유와 압박을 증폭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했다. 또한, 친사

적인 대항노조가 존재하여 특히 비교 대상 뚜렷한 복수노조 조건에서는 점진적 고사 작

전을 통한 행위가 조합원 개인에게 가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셋째, 조기 와해나 점진적 고사에 실패한 상황에서 일부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

들은 높은 위험과 비용을 무릅쓰고 노동조합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급

진적 파괴 작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급진적 파괴 작전은 특정한 계기를 활용하여 노조의 

인적, 물적 기반 자체를 일시에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와 연결된 대표

적인 전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합법적 대항수단인 직장폐쇄와 불법적인 경비용역 

투입 및 폭력충돌 유도를 적절히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제3장에 분석된 

A컨설팅이 2010년을 전후하여 여러 기업에 자문한 내용인데, 법원을 통해 유죄로 확정

됐다. 다른 하나는 원하청 관계에서 위장폐업을 활용하거나 실제로 노조가 생긴 사업 또

는 사업장을 의도적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하청회사에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성공했을 시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원청기업 사용자가 적당한 구실을 붙여 계

약을 끊어버리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주로 위장도급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사업의 위탁계약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을 제외

하고 고용을 승계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플랫폼노동자나 특수노동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인식했을 

때,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조 조직화 시도가 종결되고 노동현장에 집단적 노동관계가 자리를 잡은 후에

도 일부 사용자들은 ‘일상적 학대 작전’이라 부를 수 있는 반노조 공세를 계속했다. 이는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와해, 고사, 파괴 등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

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거의 본능적인 수준에서 

반노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주로 활용하는 작전이라 할 수 있다. 면접조사

에 따르면, 일상적 학대 작전을 통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차별하

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업무지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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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하거나 부당한 혹은 일관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한 후, 그러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노동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 그리고 징계 절차를 구실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질책하고 비난하는 등 인격적 모독과 심리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사평가와 인사이동’을 활용하여 차별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사평가 성적에 따

라 성과급의 수준 차이가 크게 임금제도를 개편한 후에, 평가 기준을 알려주지 않은 채 

비조합원 혹은 타협적 노조의 조합원과 비타협적 노조의 조합원과 활동가 등에게 차등적

으로 인사평가를 매기는 것이다. 면접조사에서 이와 같은 전술을 사용자가 사용한 사실

이 인정되어 노동조합이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도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반노조적 태

도를 가진 사용자와 관리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노조원이나 노조를 일탈적이거나 부정한 

것으로 ‘낙인’찍는 행동을 종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면접조사에서는 업무 관계

에서 상사의 지시가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에 행위를 ‘노조원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사

례가 종종 포착됐다. 노조 활동가들이 대거 징계를 당한 마당에 ‘당신이 조합원이야?’라

는 질문은 해당 직원에게 심리적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선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서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은 후에는 인격권을 침해

한다고 여겨질 만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을 더욱 쉽게 가하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검토했을 때, 노조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

가인권위에서 제시할 정책적 권고는 특히 ‘일상적 학대 작전’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방안

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 학대 작전’에 기반한 공세는 개별적 

노동관계 틀과 일상의 공간에서 진행되므로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에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전략과 전술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므로 노동

관계 법·제도 집행기관이나 노동조합연합단체의 활동가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명

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효과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노동기본권과 노동자 개인의 인권침해를 근

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

원, 생산수단, 가치사슬 등을 자의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용자 경영권의 

한계 설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상의 인권침해에 기초한 반조직화 작전이 활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건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

화 제도는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가 그러한 태도를 실현하도록 하는 데 매우 강력

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가 성공한 후에도 현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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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건설되도록 유도하면, 사측

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

한 조건에서는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조에 의해 현장 노동자 중심의 노조 활동이 위축되

고 사용자의 요구가 노동현장에 이심전심으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는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조가 다수일 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

조하고만 단체협약을 맺는다. 현장노동자 중심의 노조가 다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교

섭단위를 분리하여 각 노조와 별로로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조와 

먼저 합의한 후, 이를 빌미로 현장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그 이상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동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비공식적

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 단일화제도 아래에서 대항조직은 여러

모로 조직화 시도의 약화 및 해소를 유도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음에 따라, 인적자원·노동

과정·가치사슬의 재배치를 경영자가 독단적으로 기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은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데 매우 유용한 토양을 제공한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하

청업체를 가치사슬에서 제거하고, 친사용자 노동조합 조합원이 모여 있는 작업장이나 팀

으로 노동강도가 약한 노동과정을, 비타협적 노조 조합원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강도 높은 

노동과정을 배치하며,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인력의 경우에는 기업의 핵심 업무로부터 

외부 업무로 밀어내는 데 별다른 제도적 제한이 없다. 또는 제도적 제한이 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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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제6장에서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규범과 미국 및 

일본의 법․제도와 정책을 문헌을 통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관련 ILO 핵심협약의 내용과 보장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부

당노동행위제도 개선의 거시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에서의 단결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규율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

시적인 정책 개선 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ILO의 규범 및 미국과 일본의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한국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로부터 여러 차례 기본원칙 위반

에 대해 지적을 받고 개선 권고를 받은 국가 중 하나다. 그런 한편으로, 최근에는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내용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반노조 차별이나 노조 운영 간섭 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미국은 반노조 컨설팅이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정도로 사용자의 부당노

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다. 미국 사용자의 반노조 공세와 그에 대한 제도적 규

율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와 ‘노조 설립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기간 단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한국의 맥락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렇지만 제도 개혁에 앞서 노조 설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 측과 사용자 측 사

이 전문성과 전략적 역량의 불균형을 신속하는 교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원청기업 사용자의 하청기업 노조에 대한 책임을 두고 한 차례 사

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이 논의는 고용관계가 중층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

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념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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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원칙이 주는 함의

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기준 개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는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시의 「베르사유 조약」에 근거하여 창설되었는데, 그 창설의 배경에는 보편

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기초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9개국이 참가한 ‘파리강화회의’에서는 ‘노동

위원회(Labour Commission)’를 구성하여 초국적 차원에서 노동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

을 논의하였고, 국제노동기구 헌장을 채택하면서 노사정 3자 대표로 구성되는 유일한 국

제기구인 ILO를 창설하게 되었다. 1919년 10월에는 ILO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고 근로시간, 실업, 모성보호, 여성 야간근로, 

최소 노동연령, 연소자 야간근로를 다루는 6가지 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1926년에는 

국제노동기준 이행을 감독을 위해 독립적 법률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가 구성되었다.1) 이후 1944년 ILO 총회에서 ILO 헌장의 부속서로서 일명

「필라델피아 선언(DECLARATION OF PHILADELPHIA)」으로 불리며 ILO의 목적과 

원칙을 천명하는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Declaration concerning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이 채택되었다.2) 

1) 이상의 내용은 ILO 홈페이지에서 인용. 최종방문 2020.10.10.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history/lang--en/index.htm, 

2) 필라델피아 선언의 현대적 함의에 대해서는 Alain Supiot(박제성 역),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전체주

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한국노동연구원, 2012 참조.

※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제26차 회의를 위하여 필라델피아에 모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1944년 5월의 열 번째 날

에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이 선언과 회원국의 정책 기조가 될 원칙들을 채택한다.

Ⅰ

총회는 국제노동기구가 근거하고 있는 기본원칙들, 특히 다음 원칙들을 재확인한다.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history/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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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b)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c)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d) 결핍과의 전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

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의와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

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Ⅱ

항구적 평화는 사회적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속에

포함된 선언의 근거는 경험에 의하여 완전히 증명되었다고 확신하며, 총회는 다음을 확

인한다.

a)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성,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 속에

서 자신들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b) 이를 가능케 할 조건의 실현은 국내 정책 및 국제 정책 일체의 핵심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c)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특히 경제금융 영역에서 취해지는 모든 프로그램과 조치들은 이

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이 근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

는가에 따라서만 채택되어야 한다.

d) 이 근본 목표에 비추어 모든 국제적 경제, 금융 정책과 조치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책무이다.

e) 국제노동기구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경제, 금융 요소 일체를 고려한 후 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규정을 결정과 권고 속에 포함할 수 있다.

Ⅲ

총회는 다음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전 세계의 국가들에서 이행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의무임을 인정한다.

a) 완전 고용 및 생활 수준의 향상.

b) 노동자들이 최대한의 능력과 지혜를 제공하고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에 고용되도록 할 것.

c)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통하여, 직업 훈련의

제 가능성을 실현하고, 노동력과 거류민의 이주를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이동을 원조하기

위한 수단들을 실시할 것.

d) 모두가 임금과 소득, 노동시간 및 기타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진보의 과실에 균등하게 참

여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합당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e)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생산 조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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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하였다. 이후 국내에서 국제노동기준이 ILO의 권고

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블루라운드와 관련해서 거론되어 왔다(김영미, 2012; i).

ILO는 1919년 창설된 이후,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

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제1호)부터 2011년의 「가사노동자 협약」(제189호), 2019년의 

「폭력․괴롭힘 협약」(제190호)까지 2020년 현재 총 190개 협약(Conventions)과 206개 

권고(Recommendations), 6개 의정서(Protocol), 그리고 3개 선언서(Declarations)를 채

택하였다.3)

190개의 협약 중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1930년 채택),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1957년 채택),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

약」(제87호, 1948년 채택),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1949년 채

택),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등 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1951년 채

택), 「고용 및 직업에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1958년 채택), 「취업의 최

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1973년 채택),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제182호, 1999년 채택) 등을 ‘8대 핵심협약’이라고 한다. ILO 8대 핵심협약 중에서 우

리나라는 제100호, 제111호, 제138호, 제182호 4개 협약을 비준하였다. 

최근의 권고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17년 채택된 제205호 권고 「평화와 회복을 

위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권고(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Peace 

and Resilience Recommendation」 및 2019년 채택된 제206호 권고 「폭력 및 괴롭힘

에 관한 권고(Violence and Harassment Recommendation)」 등을 들 수 있다.

3) ILO 규범 현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최종방문 2018.08.20.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12000:142064557136192::::P12000_INSTRUMENT_SO

RT:4

협의 그리고 사회경제 정책의 입안과 적용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

f) 합당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기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조치들 및

충분한 의료를 확대할 것.

g) 모든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적절하게 보호할 것.

h) 아동과 모성의 보호

i) 적절한 수준의 식사, 주거, 휴식과 문화 시설.

j) 교육과 직업의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의 보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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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사의 자유와 관련 핵심협약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는 ILO가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원칙이다. 결사

의 자유는 1919년 베르사유 평화협약 제13편에서 ‘확보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

으로 명시된 바 있다(김교숙, 2007: 157; 김상만, 2014: 226). ILO는 헌장 전문에서 결

사의 자유는 시급히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

결사의 자유 보장은 ILO가 존속하고 유효한 활동을 지속함에 있어 결코 제외시킬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ILO는 창설된 이후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나 경제·사회 체

제의 차이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 보장을 각국이 공통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인식하였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김교숙, 2007: 158). 결사

의 자유는 ILO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기본원칙이기에 이 원칙을 존중하고 확산하기 위하

여 ILO는 1951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f Freedom of Association)’를 설

치한 바 있다(ILO, 2014.3: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 ①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

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동 협약 제2조). ②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자신의 규약 및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동 

협약 제3조 제1항). ③ 공공기관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동 협약 제3조 제2항). ④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아니 된다(동 협약 제4조). ⑤ 노동자단

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지며, 이러한 단체,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는 국제적인 노사단체와 연대할 권리를 가

진다(동 협약 제5조). ⑥ 노사단체, 그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법인격 취득에 대하여 

4) ILO 헌장의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오. 최종방문 2020.10.10.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62:0::NO:62:P62_LIST_ENTRIE_ID:2453907:NO

5) ILO 제87호 협약의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오. 최종방문 2020.10.10.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

ID:312232:NO,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62:0::NO:62:P62_LIST_ENTRIE_ID:2453907:NO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232: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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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상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동 협약 제7조). ⑦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 노동자, 사용자 및 노사 각 단체는 국내법을 존중하여야 한

다(동 협약 제8조 제1항). ⑨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침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동 협약 제8조 제2항). 

2)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 결성, 단결권 행사 중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간의 상호 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6) ① 노동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조적 차별행위

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

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노동자 고용 행위 ㈁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근로시간 외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자

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특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동 협약 제1조). ②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상호 

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특히, 노동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하에 둘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

자단체에 의하여 지배되는 노동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노동자단체를 재정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위는 이 협약상 금지되는 간섭행위로 간주된다(동 협약 

제2조). ③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하며, ILO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이 협

약을 비준하는 것이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는 안 된다(동 협약 제5조).

6) ILO 제98호 협약의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오. 최종방문 2020.10.10.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

ID:312243:NO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243: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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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한국 상황에 대한 권고

ILO는 핵심협약을 미비준한 회원국에게 비준 전망 및 미비준 사유에 대해 매년 보고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는 ILO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가 채택된 이후 ILO는 제87호, 제98호 협약을 비준하

지 않은 국가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독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를 조

사하기 위해 1951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이하, ‘CFA’)를 설치했다. ILO는 특히, ‘결사

의 자유’에 관해서는 협약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CFA를 통하여 해당 회원국 정부에 ‘권

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은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권이라는 노동 3권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그 비준을 위해서는 국내의 집단적 노사관계

법령 개정과 연결되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규범적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적 부담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된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은 특히 더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CFA에 정부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다. CFA에 

대한 이의제기는 노동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할 수 있다. 이의제기 사안이 접수되면 

CFA는 해당 안건을 조사하고 해당 정부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면서 권고안을 승인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가 CFA 권고안을 승

인하면 해당 권고는 효력을 갖게 된다.7) 

CFA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사회로 하여금 

승인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 중 최근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6년 국제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이하 ‘국

제노련’), 민주노총(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전국금속노동조합

(Korean Metal Workers’ Union)로부터 정부를 상대로 이의 제기된 바 있는 「제3227

호 사건」(가칭 ‘발레오전장 노조 파괴 사건’)이다.8) 이 사건에서, 국제노련, 민주노총, 

7)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오. 최종방문 2020.10.10.

http://www.ilo.org/global/standards/applying-and-promoting-international-labour-standards/committ

ee-on-freedom-of-association/lang--en/index.htm

8)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ILO, 384th CFA Report, 2018.06, para. 250~285.

http://www.ilo.org/global/standards/applying-and-promoting-international-labour-standards/committee-on-freedom-of-association/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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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조직 발레오전장지회가 반노조 차별

(anti-union discrimination) 행위,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으로 인해 조직형태 변경의 방

법으로 전국금속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대법원이 발레오전장지회의 기업별노조 전환을 인정하였지만, 발레오

전장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은 산별노조를 와해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 및 

컨설팅업체의 공작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어서 한국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및 전국금속노조 규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CFA는 ‘반노조 차별,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에 대한 신청인 측 주장이 본질적으로 발

레오전장지회가 전국금속노조로부터 탈퇴하고 발레오전장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도록 하는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 정부로 하여금 △조사의 범위와 결과 및 부

과된 제재에 대해 보고할 것 △사용자와 컨설팅업체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부당

노동행위 관련된 사법절차의 결과를 제공해 줄 것 △신청인 측 주장이 없었더라면 조사

되지 않았고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신청인 측 주장에 대한 철저한 조

사를 촉구할 것 △만일 증명이 된다면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것’ 등을 요

구했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노조

가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며, 이와 관련하

여 공권력이 노조의 업무에 대해 개입하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는 

권고안에 대해 ILO 이사회가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2016년 국제식품․농업․호텔․식당․담배․노조연맹(International Union of Food, 

Agricultural, Hotel, Restaurant, Catering, Tobacco and Allied Workers’ 

Association: 이하, ‘IUF’)으로부터 정부를 상대로 이의 제기된 「제3262호 사건」(가칭 

‘세종호텔노조 탄압 사건’)이다.9)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세종호텔노조는 전국서비스산업

노조연맹(Korean Federation of Service Workers’ Unions)에 가입함으로써 신청인인 

IUF에도 가입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측 주장에 따르면, 1975년 설립된 세종

호텔노조는 2011년 이전까지 2년 단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왔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던 

시점인 2011년 7월 1일 이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 새

로운 노조인 ‘세종연합노조’의 설립을 알리면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동시에 세종호텔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중단하였고, 이후 사용자 측에서 회사에 

우호적이고 다수 조합원을 보유한 세종연합노조하고만 교섭하고, 소수노조가 되어버린 

9)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ILO, 384th CFA Report, 2018.06, para. 28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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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조에 대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

부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CFA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definitive report)에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효

과를 억제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정부로 하여금 사회적 파트너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단체교섭제도의 실무적 효과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승인해줄 것

을 ILO 이사회에 요청한 바 있다.

라. 검토 의견

1991년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하면서 핵심협약에 대해서는 사실 비준 여부에 상관없

이 준수할 책임이 이미 발생해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면서, 지난 27년간 지연되어온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의 보장에 관한 협약 등을 위시하여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

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진 바 있었다. 즉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단결권 보장 및 기타 결사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노사정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협약 비준이 먼저냐 관련 법 

개정이 먼저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다. 그렇지만 협약 비준 이전이라

도 정부와 법원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필요한 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조금씩 개정되어 가고 있는 관련 법령들의 모습을 볼 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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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단결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규율 체계

가. 노조 조직화 과정의 법․제도적 규율 개관

미국은 노동자 단결권 법리는 「연방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

하, ‘연방노동법’)의 제7조가 기본이 된다. 이 조항에 따라 연방노동법은 단체교섭의무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연방노동법은 노동자들이 구성하는 노동자단체(labor organization)를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설립 절차와 내부사항을 직접 규율하진 않는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노동조

합 설립신고제도는 없다. 연방노동법 ‘제2조(5) 노동자단체 정의’에 따르면, 법률상 노동

자단체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작업조건, 고충(grievances), 노동분쟁”에 관하여 전

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자와 협의할 목적으로 존립하는 모든 종류의 단체, 기관

(agency), 위원회(committee) 또는 기구(plan) 등을 의미한다. 즉, 미국 연방노동법은 노

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제한하지 않으며, 강령이나 규약, 또는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요

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10) 

10) 29 U.S.C §158(a)(2); Electromation Inc., 309 NLRB 990 (1992); 35 F.3d 1148, 1156 (7th Cir. 

1994) 사용자가 임명한 노동자들과 관리자, 감독자들로 구성된 각종 노사위원회 및 노동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연방노동법 제8조(a)(2)가 금지하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의 노동권 관련 조항

제7조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는 스스로 조직할 권리, 노동자단체(labor organization)를 설

립, 가입 또는 지원할 권리,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하여 단체로 교섭할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 또는 상호부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여타의 단체행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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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조합이 사단으로서 조직성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규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랜드럼-그리핀(Landrum-Griffin)법」(The 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은 노동자단체의 내부사항 규율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연방노동법이 정한 노동자단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령에도 연방노동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단체의 설립 절차에 대한 규제는 없다. 연

방노동법에서 노동자단체 지위가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지명 또는 선출을 거쳐서 단체

교섭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용자의 지배·개입 없이 법률상 노동자

(employee)가 가입 또는 결성한 노동자단체만이 선거를 거쳐서 ‘배타적 교섭대표’가 될 

수 있다.

연방노동법은 배타적 교섭대표의 요건으로 ‘다수결 지위’와 ‘일정한 교섭단위’를 정하

고 있지만, 그 선출 방법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 배타적 교섭대표의 다수결 지위는 교섭

단위 노동자들 다수가 지명하거나 선출했다는 실체적 사실로 확정되며, 별도의 입증 형

식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나 다른 노동자단체, 노동자들이 그 다수결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다수결 지위를 국가기관에

서 확인받을 필요도 없다. 연방노동위원회가 실시하는 선거와 그 인증은 배타적 교섭대

표 지위의 성립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교섭단위 노동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단체가 다수결 지위를 입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자율적으로 실시한 선거 △수권카드(Union Authorization Card) △조합 가

입원서 △조합비 일괄공제위임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에 따라 입증된 다수결 지위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

※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항

제8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자단체 구성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고

재정 및 기타 지원하는 행위…….

※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의 교섭대표 관련 조항

제9조 (배타적 교섭대표) …… 적정한 단위에 노동자 다수가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지명

하거나 선출한 대표는 급여율, 근로시간, 기타 고용조건에 관하여 …… 단체교섭을

위하여 그 단위 전체 노동자의 배타적 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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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한다. 

배타적 교섭대표 지위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recognition)’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

동자단체의 다수결 지위를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이하, ‘연방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

를 통해 입증할 것을 항변하지 않고 그 노동자단체가 제시하는 입증 결과를 인정해서 단

체교섭에 응하는 사용자의 임의적 행위이다. 이는 단체교섭을 임의로 성립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 승인 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교섭 거부의 부당

노동행위가 된다. 그런 한편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단체가 실제로 교섭단위 내

에서 다수결 지위에 있는 배타적 교섭대표인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항변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역시 보장된다. 사용자는 다수결 지위에 있지 않은 노동자단체에 대해서는 단체교

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다수결 지위 존부에 관해 항변하여 연방

노동위원회에 선거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방노동위원회는 노사당사자 사이에 교섭대

표 지위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는가를 판단하여 선거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맥

락 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선거가 실시되면, 연방노동위원회는 그 선거 

결과를 ‘인증(certification)’한다. 

한편, 연방노동법에 따르면, 교섭대표 선거는 사용자뿐 아니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단체의 다수결 지위에 이의가 있는 노동자 또는 노동자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교

섭대표 선거 신청을 접수한 연방노동위원회는 통상관계에 영향을 주는 교섭대표 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교섭대표 선거의 결과는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연방노동위원회의 인증도 다양한 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어, 먼

저, 여러 노동자단체가 선거에서 경쟁하였다면, 그 다수 득표자를 배타적 교섭대표로 인

증한다. 다음으로, 노동자 다수가 기존 교섭대표의 다수결 지위를 다툰 것이면, 그 인증

을 철회하거나 다수결 지위가 아님을 인증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연방노동위원회는 그 

이전 선거가 실시된 후 1년 이내에는 새로운 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의 결과에 대

해 연방노동위원회의 인증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실제로 다수결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1

년간은 그 지위가 추정되는 것이다.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연방노동위원회의 인증은 교섭

대표의 다수결 지위를 국가가 확인하고 공신력을 부여하여 그 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이

다. 

교섭단위(bargaining unit)는 임금, 급여율, 근로시간 또는 고용관계의 기타 조건에 관

하여 단체교섭을 할 목적으로 배타적 교섭대표가 선출되는 단위이며, 그 교섭대표가 사

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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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교섭단위는 원칙적 노사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직종, 

사업장, 산업 등을 단위로 하여 그 노동자들 다수의 지지를 확보한 노동자단체가 자유롭

게 실시를 주장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섭단위로 정한 범위에서 실제로 다수결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단체와 

교섭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실제 다수결 지위를 확보한 진정한 교섭

대표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된다.

교섭단위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 교섭단위의 

결정을 연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을 위한 적정한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연방노동위원회가 적정한 교섭단위를 인증한 경우, 

당사자는 그 교섭단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법원에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청구할 

수 없다. 연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한 사법심사를 정한 연방노동법 제10조(f)

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이며, 제10조 이하에 부속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교섭대표 선거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실태

연방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선거 과정 및 그 기간에 사용

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해서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원하는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

편으로, 연방노동위원회 선거 과정은 노조를 반대하는 사용자에게도 노동자의 ‘자유 선

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대부분 사용자가 그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화를 막는 ‘매뉴얼’을 바탕으

로 빈번하게 의도를 관철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예컨대 2002년 시카고에서 연방노동위

원회 청원을 통해 추진된 교섭대표 선거는 179개였다. 이 선거 캠페인이 시작할 당시에

는 대부분 노동자 다수가 조직화를 지지했지만, 실제로 교섭단위 확정에 성공한 것은 

31%에 불과했다. 2000년대 초반 시카고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11) 분석 대상 61개 

선거 모두에서 사용자가 노조 지지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한 개 이상의 전술을 사용했다. 

11) 본 절에서 인용되는 미국에서 사용자의 반노조 행위와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은 주로 2002년 <시카

고대표캠페인>(Chicago Representation Campaign, 이하 CRC)에 의해 추진된 62개 노조 조직화 캠

페인에 대한 것이며, 자세한 결과는 Mehta & Theodore(2005)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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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노동자를 해고했고, 49%는 생산기지 이전이나 폐업을 할 것이라 위협했으며, 

82%가 외부 노무관리 전문가의 지원을 활용했다. 이렇듯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반노

조 전술 중에서 명백하게 연방노동법을 위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다양한 반노조 전술을 활용했을 때, 그 단위에서 노동조합의 다수결 지위 상

실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 몇 가지 전술을 활용한 사용자가 승리하는가와 관련

된 임계점(critical point)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전술과 전술을 활

용하는 사용자들이 노조 조직화 방해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들은 명백하다. <표 

6-1>은 사용자가 활용한 다양한 전술의 수에 기초하여 노조 조직화 성공률을 살펴본 것

이다. 2002년 이후 시카고에서 추진된 62개 조직화 캠페인에서 교섭대표 선거 기간에 

사용자가 실행하는 반노조 행위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Mehta & Theodore, 

2005), 5개 이상의 전술을 활용한 사용자의 거의 80%가 교섭대표 선거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반대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조사자들이 수집한 30여 개의 반노조 전

술 중에 6개 미만을 사용자가 활용한 경우, 그 선거의 약 73%에서 노동조합이 승리했

다. 사용자가 11개와 16개 사이 반노조 전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노조 조직화의 성공률

은 17% 미만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반노조 행위 예시

- 노동조합에 찬성하거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 실직 또는 기타 수익(benefit)을

상실하게 하여 노동자를 위협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 선출되면 폐업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연방노동법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방해 또는 강제하는 경향이 있는 환경

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공감이나 활동 여부를 질문하는 행위

- 노동조합을 지지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어떤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

-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배치전환, 경영상 해

고, 해고, 또는 더 어려운 업무를 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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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서는 노동조합 조직화의 성공률을 극적으로 낮추는 유력한 단일 전술은 존

재하지 않았다. 다만 <표 6-1>에서 보듯이, 사용자들이 선거 과정 내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면 노동조합의 조직화 성공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노동자의 노조 지지를 

감소시키는 데 특히 효과가 있는 핵심 전술들로는 △임금인상 약속 △뇌물 및 특정 혜택 

제공 그리고 △생산기지를 이전하겠다는 위협 등이 꼽혔다. 그러한 전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노동자들이 조직화에 성공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 

노조 조직화에 찬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뇌물이나 특별 혜택을 제공하거나 임금을 인상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위법한 전술이다. 그럼에도 사용자들은 이러한 전술을 가장 빈

번하게 활용하는데, 실제로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한 노조 조직화 캠페인 세력이 채증하

거나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용자들이 그 약속을 문서가 아니라 구두

로 전달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함에 있어 뇌물 제공과 노동조합에 반대 행동 사이 관련

성을 모호하게 제기한다면, 현실적으로 위법행위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CRC 조사 결과는 다른 조사가 제시하는 내용과 부합한다. Bronfenbrenner(2000)의 

조사 분석에 따르면, 임금인상 약속을 활용한 사용자의 48%, 뇌물 또는 특별 혜택을 활

용한 사용자의 34%, 그리고 폐업과 사업장 이전 위협을 활용한 사용자의 51%가 결과적

으로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화에 반대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사용자가 친노

조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 교섭대표 선거에서 노조 조직화 

선거에서 사용자가 활용한 반노조 전술의 수 노조의 조직화 성공률

1-5개 73%
6-8개 56%
9-10개 50%
11-16개 17%

출처: Mehta & Theodore(2005), pp.9 

<표 6-1> 교섭대표 선거에서 사용자의 전술과 노조 조직화 성공률 

전술 유형 사용자 활용 비율
노조 조직화 성공률

(전술 유형 평균 = 45%)
임금인상 약속 59% 38%
뇌물 또는 특별 혜택 제공 51% 40%
사업장 폐쇄 또는 이전 위협 49% 43%
출처: Mehta & Theodore(2005), pp.9 

<표 6-2> 유형별 사용자의 반노조 전술 활용 비율과 노조 조직화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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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를 대략 1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Dickens, 1983). 노동자

의 단결권 행사를 사용자가 방해하는 경우 노조 조직화 성공률은 현저하게 감소한다. 

다. 반노조 전술의 유형 및 실제 효과

여기서는 Mehta & Theodore(2005의 사례 조사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자가 

노조 조직화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 중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노동

자 측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1) 해고 

CR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시카고에서 진행된 62개 교섭대표 선거에서 사용

자의 30%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최소 67명의 노조 활동가가 조직

화 기간에 해고됐다. 시카고에서 교섭대표 선거 기간에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의 비율

은 전국적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고는 작은 선거단위에서 

사용자가 여러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어느 노동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어떻게 노조의 패배로 이어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용자는 동료들을 지독하게 다뤘다. 연장근로를 시키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난 그게 싫었다. …… 그래도 사용자를 위해 모든 것을 했

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다. 그러나 25센트 인상을 위해 싸워

야 했다. 그래서 노조를 찾았다. 우리는 토요일에 모였고, 11명 중 8명이 노

조 가입원서에 서명했다. 우리가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우리 모두는 작은

노조 배지를 달았는데, 상사가 내게로 오더니, 내 장비를 가져오라고 하고

현장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그는 나를 포함한 동료들을 해고했는데 우리가

노조 선거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였다. 나는 황당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노조 가입원서에 서명했을 때, 솔직히 나는 그가 우리와 함

께 앉아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가 나를 해고할 것

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Interview Worker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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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에서, 사용자는 노조 조직화에 찬성한 노동자를 ‘징계’의 형태로 해고하였다. 

그런 행위는 선거에서 노조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바꾸진 못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는 노조에 찬성한 노동자가 다시 고용되어 새로운 협약과 노조라는 수익을 향유하지 못

할 것임을 의미한다. 

“선거 후 우리가 출근했을 때 사장은 우리에게 무전기와 작업복을 반납하라

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있는 직무를 원하면 노조한테 가서 일자리를 달

라고 해라, 여기엔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해고

했다. 현재 우리 대부분은 시간당 6달러를 주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

경회사인 전 직장에서는 시간당 13달러를 받았다.” <Interview Worker #6

2005>

2) 폐업 또는 이전 위협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 선출되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이전하겠다고 위협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포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오늘날과 같

이 기업 구조조정, 급증하는 무역적자, 끊임없는 생산기지 이전, 그리고 실업의 공포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은근히 드러내는 폐업 위협이라도 노동자들이 매우 심각

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Mehta & Theodore(2005)에 따르면, 이러한 위

협이 사용자의 다른 반노조 전술과 결합하는 경우 노조 조직화 노력을 극단적으로 훼손

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교섭단위 노동자의 다수가 교섭대표 선거 초기에 노동조합을 지

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교섭대표 선거를 위해 제출한 다수의 수권카드를 갖고 있었다. 그러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생기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경영상 해고

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었다. 우리는 첫 번째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Interview Worker #5 2005>

“우리가 노조 조직화 활동을 고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주는 우리가 실직

할 것이라는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또한 다른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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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조에 가입했었는데, 그들이 실직했다고……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지

만, 그런 정보를 퍼뜨렸다. 그런 얘기를 들은 동료들은 사업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다.” <Interview Worker #7 2005>

사용자들은 다른 어떤 반노조 전술보다도 폐업의 위협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

며,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러한 위협을 자주 사용한다. 1990년대 중후반 

Bronfenbrenner(1997)의 분석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승리했을 교섭대표 선거에 관련된 

전체 사용자의 절반이 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 폐업의 위협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자들이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 선택한 후에 그 위협에 따라 실제로 폐업한 비율은 단 

3%였다(Bronfenbrenner, 2000). 

3) 근로조건 개선 및 호의 제공의 약속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자는 일부 노동자에게 특별한 호의를 제공

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없이도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믿도록 유인한다. 때때로 사용자는 투표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지자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에 없던 임금인상을 선거 직전에 실시하기도 한다. 다

음의 사례는 사용자들이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호의(favor)와 

제공 약속을 조금씩 나누는 방식을 설명해준다. 

“선거 직전에, 사업주는 사람들한테 금전 지급을 약속하기 시작했다. 일부

동료들은 선거 전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그들은 노조 반대로 돌아섰고 우리

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용자

는 교섭대표 선거를 전담할 사람을 채용할 시간이 있었다. 그는 누가 노동조

합을 지지하는지, 누가 노동조합에 반대하는지를 파악했다. 한 집단을 다른

집단에서 분리할 시간은 충분했다. …… 비가 오는 날이었다면[=업무량이 적

은 날이었다면]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노동자들이 일했을 것이다. 더럽고 힘

든 일이 생긴다면, 노조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해야 했다.”

<Interview Worker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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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 애매한 입장이던 사람들은 그 약속의 혜택을

받았다. 심지어 노조 수권카드에 서명한 일부 노동자들도 그랬다. 그들은 사

용자는 우리의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힘들게

노동조합을 관철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용자는 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3년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지금 와서 왜 하겠

는가?” <Interview Worker #2 2004>

임금인상, 더 나은 부가급여,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의 약속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반대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 특히 그러한 약속이 명백한 반노조 선거 

전술과 결합한 경우 더욱 그렇다. Mehta & Theodore(2005)에 따르면, 면접조사에 응

한 노조 활동가들은, 경영상 해고의 지속적 압박 흑인 실현 가능성에 직면하거나, 다른 

기회가 된다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으로 믿는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용자를 믿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Automobile Mechanics 

Local 701’(이하, IAMAW)에서 활동하는 데이비드 멀린(David Mullin)은 자동차산업에

서 사용자들이 노조에 반대하도록 노동자를 강제하기 위해 보수(compensations)를 지급

하지 않겠다는 위협과 함께 특별한 호의를 어떻게 약속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경우에는 호의 제공의 약속이 중요하다. 우리는 분열된 집단이었다.

…… 필요한 지점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고, 장애물은 높았기 때문에 그 약속

은 잘 먹혔다. 사장에게 기회를 한번 주자고 노동자들에게 말하는 게 더 쉽

다. …… ‘맞아요. 지금까지 사장은 우리를 쥐어짰죠. 그렇지만 지금은 깨달

았을지도 모르죠.’ 이런 식이다. 계속 불안하게 지내느니 차라리 사장에게

기회를 한번 주자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반노조 선거 운동과 결합했을 때,

실적급으로 일하는 정비공들, 사장이 배정해준 물량에 의존하여 일하는 이들

의 경우에는 그들이 얼마의 돈을 벌 것인지를 사용자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약속을 믿으려고 한다. 몇몇은

회사에서 잘렸다. 주당 40시간 근로를 기대한다. 그러나 상사는 10시간의 작

업량만 줄 수도 있다. 결국 노조 지지자들까지 ‘나는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

이 있어’라고 말하게 된다.” <Interview Mull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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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섭단위 분리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인종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에, 반노조 사용자들은 인종 간 차이

에 기초해서 선거단위를 분리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자주 성공한다. 사실, 

단일 인종집단이 교섭단위의 80%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화 추진 

시도 중 62%가량이 패배했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깨기 위해서 선거에서 인종

적 분열 메시지를 자주 활용했다. 다음의 설명은 그 전술의 전형적 활용을 보여준다. 

“교섭단위 소속 노동자 350명 중에 25%는 폴란드계, 60%는 라틴계, 그리고

나머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백인 미국인이었다. 회사는 폴란드계 노동

자와 라틴계 노동자를 분열시켰다. 그들 사이를 이간질했다. 사용자는 오래

근무한 폴란드계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라틴계 노동자들은 신

참이고 사고뭉치이다. 라틴계 노동자들은 이 회사에 헌신하지 않는다. 이 반

항적인 라틴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끌어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 문제

가 없었다.’ 그건 우리를 끝장냈다. 우리는 선거에서 2대1로 패배했다.”

<Interview Russow 2004>

“사장은 노조와 라틴계 노동자에 반대하는 흑인 노동자들을 노련하게 조직했

다. 일부 핵심 흑인 지도자는 관리자로 승진되었다. 그리고 사장은 흑인 관

리자가 노조에 반대하는 흑인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반대 투

표(vote no) 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섭단위 내 흑인 노동자를 포함했지만 사

실 흑인 관리자들이 운영했다. 그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라틴계 노동자만 지

원할 것이고 흑인 노동자는 소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은 먹혔다.

그들은 친노조 성향의 핵심 흑인 노동자들이 침묵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Interview Fried and Meinster 2004>

5) 노조의 다수결 지위 약화에 개입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집단적이고 포괄적인 반노조 선

거운동을 추진하는 것에 능숙하다. Mehta & Theodore(2005)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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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도심 지역에서 포괄적인 반노조 선거운동이 노조 조직률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

이었다. 2002년에 노동조합은 시카고 도심 지역에 있는 민간부문 사업장의 미조직 노동

자들을 대표하기 위하여 연방노동위원회에 179건의 선거 신청을 하였다. 노동조합은 그 

선거 중에서 31%만 승리했다(Mehta & Theodore, 2005). 선거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는 대부분 사례에서 다수 노동자가 노조 조직화를 지지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노동조합이 다수결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요컨대 노동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키

기 위한 사용자의 시도가 성공했다. 

 179건의 교섭대표 선거 신청 중에서 상당수는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도 못했다. 연방

노동위원회 선거를 신청한 179건 중에서 69%에서만 선거가 실제로 실시했다. 선거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 1건을 제외고는 신청을 철회한 것은 노동조합이었는데, 이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가 무너졌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실시된 선거 124건 중에서 약 45%에서만 노조가 승리했다. 그 결과 선거를 

신청한 약 8천 명의 노동자 중 결국 노조가 대표한 이는 단 2,250명(28%)에 불과했다. 

결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선거 캠페인 동안에 노동자들의 지지를 확대하거나 유지하

지 못했다. 중요한 원인은 사용자들이 그 지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했기 때문이

다. 거의 모든 노동조합은 연방노동위원회에 선거를 신청한 시점에 다수결 지위를 확보

하고 있었다. CRC의 조사 사례의 91%에서 노동조합은 노동현장의 노동자 50% 이상의 

수권카드 또는 친노조 선거 신청을 갖고 교섭대표 선거를 신청하였다. 나아가 여러 사례

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80% 이상의 지지를 입증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듯 다수의 지

지 속에서 선거를 신청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노조는 거의 절반에서 패배했다. 

이러한 통계는 노동조합 자체가 교섭단위에서 다수 노동자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선거에 패배한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노조에 대한 지지는 노동조합이 선거를 신청

한 시점과 실제 선거 실시일 사이에 약화된 것이다. 미드웨스트 지역의 노조 활동가 다

린 네드로우(Darrin Nedrow)는 노동자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는 교

섭대표 선거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우리는 65%의 지지가 있으면 선거를 신청하지만, 그 기준을 75%까지

높여야 한다. [교섭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기간인] 42일 동안 지지는 55%까지

떨어질 것이다. 사용자가 활용하는 다양한 전술들 때문이다. 우리가 선거가

시행되는 시점에 55%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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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는 그 신청을 철회할 것이다. <Interview D. Nedrow 2004>

라. 노무관리 컨설턴트 혹은 변호사의 개입 실태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반노조 선거운동을 설계하고 관리하기 위해 채용되는 노무관리 

전문가(consultants)의 활동을 설명한다. 이들은 노조 조직화 캠페인을 약화시키는 방식

과 관련된 공식화된 매뉴얼에 기초하여, 의사소통과 활동을 전개한다.   

1) 공식화된 반노조 매뉴얼의 활용

전문가들은 사용자에게 위법하건 적법하건 간에, 노조 조직화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적

인 것으로 입증된 ‘개입 전술 매뉴얼’을 제공한다. 노조 조직화에 반대하는 사용자의 선

거운동은 전술은 거의 표준화 및 공식화되어 있다. 사용자들이 반노조 전술을 실행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가들과 법률회사(로펌)에 의뢰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어떤 교섭대표 

선거에서도 외부 전문가들은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IAMAW의 다린 네드로우(Darrin 

Nedrow)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80%에서 90%의 선거에서 [사용자에게 조언을 하는] 노조 파괴 전문가가 있

었다. 1999년에는 거의 50% 정도였을 것이다. ……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매뉴얼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를 것이다.” <Interview D. Nedrow

2004>

Mehta & Theodore(2005)에 따르면, 이들 컨설턴트는 반노조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

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선거단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다수결 지위를 

훼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실효적으로 사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컨설턴트는 가장 유효한 

반노조 전술을 활용한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들은 선거 기간에 최대한 효과적

으로 전술을 활용하면서 법률 위반은 회피하는 방법을 잘 안다. 이 분야의 선도적인 컨

설턴트인 아서 멘델슨(Arthur Mendelson)은 “경영진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과 

싸울 수 있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법을 위반해야 하거나 위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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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Logan, 2002:208). 다음의 사례는 경영 컨설턴트가 개입하는 경우 얼마나 신

속하게 노조 조직화를 파괴할 수 있는가를 드러낸다. 

“사용자는 노조가 관계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컨설턴트를 찾는다. …… 연속

5주 동안 요양원에서 일하는 컨설턴트였다. 우리는 교섭대표 선거 신청을 했

을 때 노동자 43명 중에서 35명의 수권카드를 확보하고 있었다. 선거 이전

마지막 주에 28명이 남았다. 다음으로, 선거 전 월요일 밤에 우리 회의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틀 후 선거에서 우리는 29대 12라는 압도적인 차

이로 패배하였다.” <Interview Russow 2004>

컨설턴트는 교섭대표 선거 기간에 직면하는 다양한 장애를 넘을 수 있도록 고객을 지

원한다. 한 노동자는 자기 사업장에서 컨설턴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용자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과 의사소통이었다. 약 80%가 영어를 할

줄 몰랐다. 그래서 교섭대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바깥에서 시

간당 500달러에 사람을 구했다. 그는 동료들을 때려눕혔다. 이번 단 한 번의

선거 동안,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투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

만 달러 대출을 받았다.” <Interview Worker #1 2005>

2) 반노조 메시지의 전달 매체와 내용 

※ 미국 조직화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반노조 메시지 예시

- 사용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 노조는 파업할 것이다.

- 노조는 회비, 벌금 및 할당금을 부과한다.

- 노조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 노조는 고용관계에 개입하는 제3자다.

- 노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돈이 필요하다.

-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에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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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조 컨설턴트의 광범위한 개입은 사용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전술과 

메시지를 표준화하였다. 데이터는 사용자가 교섭대표 선거에서 자주 승리하는 것은 일관

된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잘 정비된 전술 때문이란 점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

은 메시지들이 주로 전달된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 기법을 쓴다. 이를

테면 △관리자와 노동자의 1대1 회합 △의무적 노동자 회합 △선전용 전단지 등이다. 이

는 2002년 시카고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활용됐다. 

노조 활동가들에 따르면, 선거단위에서 노동조합 지지를 약화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인 

수단은 ‘의무적 노동자 회합’이다. 이 회합은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진행되며, 노동

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반대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사업장

에 출입하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CRC의 조사 대상 캠페인에서는 사용자는 선거 

과정에서 거의 매주 1회, 선거 기간 동안 평균(중간) 6회의 의무적 노동자 회합을 실시

했다. 그런 회합에서 노동자들은 질문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노조 교섭대표에 대한 찬반

양론을 두고 사용자와 논쟁하지 못했으며, 친노조 성향의 노동자는 발언이 금지되었다. 

그런 회합에서 사용자는 도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반대할 기회를 갖는 것이

고, 사용자의 결정권을 노동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어느 노동

자는 그러한 회합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회합은 많이 날 울게 만들 정도로 절망시켰다. 세상에, 우리는 수많은

회합에 참석해야 했다.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5시 그런 식이었다. 우리

가 거기 앉아서 노조 비난하는 것을 듣는 것에 대해 급여를 주었다. 우리는

매주 반노조 회합에 참여했다. 이사는 우리에게 강연할 사람을 외부에서 데

려왔다. 그들은 노조는 우리 돈을 뺏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 체결을 위

의사소통 전술 전술 활용하는 사용자 비율

관리자와 1대1 회합 91%

의무적 노동자 회합 87%

선전용 전단지 75%

출처: Mehta & Theodore(2005), pp.15

<표 6-3> 사용자의 의사소통 전술 활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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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은 임금을 인상하지 못할 것이

라고 했다. 진짜 우리를 겁주려고 했다. 첫 번째 회합에서 사장은 질문을 못

하게 했다. 그는 그냥 거기 서서 노조를 비난할 뿐이었다.” <Interview

Worker #4 2004>

또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투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은 전단지를 사업장에 자주 게

시한다. 다음의 예시는 사용자의 훈시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형이다. 

의사소통 전술에서 ‘관리자 활용’은 노동자의 노조 지지를 꺾는 가장 보편적인 효과적

인 전술이다(Freeman & Kleiner, 1990). 노동조합에 대한 경영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중간관리자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이다. 사용자들은 중간관리자와 현장노

동자(front-line worker) 사이 긴밀한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하자. 우리는 우리 이야기가 있고, 사용자는 그들 것이 있다. 그

러나 사용자들은 관리자 네트워크를 통한 위협으로 선을 넘는다. 그들은 회

의를 개최해서 노조가 설립되면 공장을 폐쇄할 거라고 말한다. 사용자들은

영리하다. 그들은 관리자들을 보내 노동자들에게 팔을 뻗치고, 이렇게 말하

게 한다. ‘이봐, 네가 노조에 투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사장은 여

기를 폐쇄할 거야.’” <Interview D. Nedrow 2004>

※ 전형적인 반노조 전단지의 내용 예시

“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들어오면, 최소한 1년 동안은 노조를 내보낼 수 없다. 그 1년 동

안 당신들이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는 아래와 같다.”

- 현재 관행(practices)이 동결된다.

-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없다.

- 우리와 직접 협상할 수 없다.

- 긴장과 분열이 높아진다.

- 파업, 직장폐쇄 또는 보이콧

- 피케팅, 폭력 및 대체고용

- 피켓 라인 위반에 대해 노조가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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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 다수결 지위를 입증한다. 그런

데 사용자는 이를 막기 위해서 법의 목적에 반하는 전술을 활용한다. 사용자들은 노조 

조직화를 시도하는 노동자를 위협하고 강박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한다. 수만 수천 달러

를 들여서 컨설턴트를 채용해 교섭대표 선거를 편법적인 방식으로 지휘하고 있지만, 현

실의 법률은 그 활동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한계와 반노조 행위 규제 실패

연방노동위원회 선거 절차의 공정한 작동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 있다. 연방노동법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초래되는 손해를 회

복하기 위한 일련의 집행 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제도는 사용자의 법

률 준수를 거의 유인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불충분하다. 

1) 연방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사용자가 연방노동법에 따른 공정한 행위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노동조합이 믿는다면, 

노조는 연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방노동위원회는 그 혐

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음을 보이기에 

충분한 증거를 노동조합이 제시한다면, 법무총장(General Counsel)은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장(complaint)을 발부한다. 사건이 조정되지 않으면 행정심판관이 심리를 개최한다. 

그 심리에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서, 사용자가 연방노동법을 위반하여 행동했는가를 행

정심판관이 판단한다. 

교섭대표 선거 기간에 사용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준수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

하는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거의 고소하지 않는

다. 특히 위법한 반노조 활동이라고 믿고 신고한 비율과 관련해서 보면 그렇다. 2002년 

시작된 시카고 도심 지역 교섭대표 선거 중 36%에서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을 하였다. 이 중에서 △노조 지지자에 대한 차별 혐의(51건)가 가장 일반적이었고, 다음

으로, △노조 활동에 대한 강요 혐의(39건), 그리고 △사용자가 성실 교섭을 거부한 혐의

(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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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식해도 구제신청을 주저할 수 있다. 사용

자가 연방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태프

트-하틀리(Taft-Hartley)법」이 제공하는 사용자의 넓은 권한, 그리고 컨설턴트의 지원

을 받아서 아슬아슬한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사용자의 행위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하면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교섭대표 선거 일

자가 연기된다는 점이다. ‘선거일 지연’은 노조 조직화에 명확하게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그 경로로 추진을 주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편, 연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법률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라도, 피해 당사자를 

효과적으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구제 수단을 거의 부과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연방노동

위원회는 특정 행위의 ‘중지 및 중단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거의 발하지 않

는다. 또한, 선거에 앞서 해고된 노동자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을 부과할 수 있는 연방노

동법 제10조(j)의 ‘중지 명령 권한(the power of injunctive relief)’을 거의 행사하지 않

는다. 연방노동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명령을 부과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정한 중지 명령을 발부하고 소급임금(back-pay)의 일부로 추가 손해배상

을 명하거나 노조가 노동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다. 

2) 사용자가 구제제도의 한계를 파고드는 방법

(1) 모호한 관련성, 부재하는 증거

언뜻 보기에는 사용자가 활용하는 전술 상당수가 법률 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어, 폐

업 또는 사업장 이전의 위협은 노조 조직화 활동 기간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반노조 

전술의 하나이지만,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기된다면 법률의 위반 여부를 다

투기가 어렵게 된다. 

“내가 원하면 회사를 폐업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폐업해야 할 수도 있다. 나는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개업할 수도 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나는 노동조합과 경쟁할 수 없다.”

“이웃 회사는 노조 때문에 폐업했다. 많은 회사가 노조 때문에 미국을 떠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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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우리 사업을 어렵게 만든다.”

때때로 다음과 같은 사례처럼, 사용자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기 실제로 행동을 하지

만, 연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정도는 아닌 경우도 있다. 

“첫 번째 금요일에 노동자들 가정에 전화해서 경기후퇴로 인해서 고용 감축

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되었다. 노동자들이 노조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그다음 월요일에 전화해서, 연방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 선거 신청이

되었다고 알렸다. 바로 그날, 13명을 경영상 해고했다. 그들 중 일부는 노조

의 핵심 활동가였다. 우리는 회사에 노조 승인을 요구했다. 약 1주일 후에

회사는 공장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을 선언했다.” <Interview C. Nedrow 2004>

앞의 인용문에 언급된 사례에서 노동조합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다. 그 교섭단

위 노동자의 70%가 교섭대표를 원한다는 신청서에 서명했었음에도 말이다.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경영상 해고와 근로시간 

단축이 행해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연방노동관계법 제8조(a)(1)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대표 투표와 폐업 및 사업장 이전 결정 사이에 명백

한 관련성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한다. 또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다. 예컨

대 사용자는 전형적으로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위협을 하였다. 그래서 그 위협이 남아 

있는 서류가 없거나, 서류가 남아 있더라도 연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회피

할 수 있도록 모호한 방식으로 내용을 제시했다. 

Mehta & Theodore(2005)가 분석한 CRS의 조사 사례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장 폐쇄 

위협은 말로 진행됐고, 증거 서면이나 목격자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폐쇄 위협에 대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21%만 인정

되었다. 구두로 위협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현장의 노동

자들이 노조에 반대하도록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그 위협이 연방노동법 위반이라

는 입증을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포기하게 한다. 

컨설턴트들은 사용자가 연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서 빠져나가도록 돕는

다. 어떤 컨설턴트는 공장 폐쇄를 위협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피하는 방법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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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설명했다(Logan, 2002). 

“노동조합이 승리하면 폐업할 것이라고 위협하면 안 된다.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위협은 가능하다. 우리의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것을 노조가 거부할 것

이라든가, 우리 경쟁 상대는 노조 같은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폐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다.”

연방노동법 제8조(a)(1)은 노동조합에 대한 선호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심문할 수 없

도록 금지한다. 사실 교섭대표 선거의 목적은 보복의 두려움이 없이 노동자들이 노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노동자와 핵심 활동가를 찾아낼 좋은 방법을 찾아낸다. 노동자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다음의 사례는 연방노동위원회가 위법한 지배․개입으

로 결정할 수도 있는 전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친노조 성향의 노

동자를 사용자가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준다. 

“기업오너가 선거운동에 대해 처음 알게 되고, 관리자는 주동자를 찾기 시작

했다. 처음엔 누가 주동자인지 모두에게 묻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밀을 지켰

다. 우리 지도부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 그들을 해고할 것이

다. 친노조 주동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기업오너는 ‘노조 반대’라고 쓰인 티

셔츠를 모든 노동자에게 입도록 하였다. 우리 모두가 그 티셔츠를 입었다.

지도부의 정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Interview Worker #3 2004>

노동조합이 패배한 다른 교섭대표 선거 사례에서, 사용자는 공개적으로 관리자 앞에서 

노동자를 심문했다. 다음의 인용문은 연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결정문에 있는 내용이다(NLRB, 2003; Mehta & Theodore, 2005, 재인용). 

“선거 전날에, 평소라면 사무실이 비어있을 시간에, 사장은 면담을 한다고

노동자를 소환했다. 그때 사장은 노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교섭대표 선

거에서 자신과 같은 입장인지 아닌지를 노동자에게 물었다. 대답하기에 앞



- 275 -

서, 관리자는 문밖에서 사무실에 대고 말했다. ‘당신한테 최악의 근무 장소

가 될 거야’ 사장이 우리에게서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시도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행정심판관 앞에서 증언하

는 동안, 그 질문에 답하면서, 그 면담 시간에 대해서 그 노동자는 그 시간

이 영원할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이 사례에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이겼지만, 교섭대표 선거에서는 사용

자에게 패배했다. 사용자의 지원에 기초하여 선거 전날까지 이민법 위반으로 억류되어 

있던 이전 노동자를 위한 보석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주노동자들은 교섭대표 

선거에서 노동조합에 반대했다(NLRB, 2003; Mehta & Theodore, 2005, 재인용).

(2) 쉬운 해고와 가벼운 처벌: 부실한 안전망 

연방노동법 제8조(a)(3)는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사용자

의 행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2002년 CRC의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는 교섭대표 선거의 

30%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절반도 안 되었다. Mehta & Theodore(2005)가 면접한 노조 

활동가들은 제8조(a)(3) 위반으로 연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

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CRC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제8

조(a)(3) 혐의가 제기된 대부분 사례에서, 연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

했거나 사용자에 유리한 결정을 하였다. 

“사용자가 선거 중에 노조를 지지하는 승무원 7명을 해고했다. 투표 2주 전

이었다. 우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노동위원회 직원이 나한

테 전화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 경영상 해고는 예정된 것이었고 감원계획

에 따른 것이었다. 당신이 원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감원계

획 대상이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결정할 것임을

암시했다.” <Interview Albrecht 2004>

사용자가 연방노동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연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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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penalties)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연방노동법은 구제적(remedial) 성격을 갖는다. 달

리 말해서 연방노동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그 위법한 행동을 중지 및 중단

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연방노동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적 형벌을 규

정하지 않는다. 노조 활동가들은 위법한 반노조 행동을 하는 사용자를 징벌하고 중지시

키는 데 있어서 연방노동법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Mehta & Theodore(2005)가 면접

한 모든 노조 활동가들이 다음과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유죄를 결정하더라도 징벌이 매우 가볍다. 그들이

하는 것은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이다. 연방노동위원

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년씩 걸린다. 이건 연필과 지우개 같은 것이다.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 노동위원회 구제 과정은

너무 오래 걸린다.” <Interview Mullin 2005>

노동자의 조직할 권리 위반에 대한 연방노동법의 구제적 접근법(remedial approach)

에 기초하여, 사용자들은 처벌의 두려움 없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더라도 해고한 노동자를 소급임금과 함께 복직

시키라는 명령만 받는다. 그러나 노동조합 선거 이전에 그 노동자가 복직될 것이란 보장

이 없다. 해고된 노동자는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그 문제를 설명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을 법이 보호해야 한다. 내게 이

런 짓을 한 사용자에게 어떤 것이든 형벌이 있어야 한다. 만일 노조를 가지

려는 노동자들이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는 그 문제에 대한 심리가 있을 때

까지 그들을 복직시키도록 사용자에게 명령해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가 누군

가를 해고할 때 두 번 생각할 것이다.” <Interview Worker #5 2005>

‘복직’ 그 자체만으로는 반노조 전술들의 강력한 효과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동자를 

해고하는 행동은 연방노동위원회가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하는가와 관계없이, 노동

조합의 선거활동을 종종 무력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당노동행위 억제책으로 설정

된 소급임금제도의 효능과 관련하여서도, 해고 노동자가 다른 사용자로부터 획득한 중간

소득(interim earnings)을 소급임금액에서 공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듯 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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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대해 연방노동위원회가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노조 다수자들에게 선

거 지연으로 심각한 손해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명백히 법을 위반해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것에 노조가 주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용자가 컨설턴트를 고용할 때, 그들이 권고하는 첫 번째 사항 중 하나가

노조 선거운동을 하는 노동자위원회를 찾아내서 그들을 해고하라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그렇게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그렇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

게 했을 때, 그 노동자들이 소급임금과 함께 복직하는데, 몇 년은 아니라도,

몇 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동안 다른 노동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전

달되겠는가? 그런 환경에선 승리할 수가 없다.” <Interview D. Nedrow 2004>

(3) 지나치게 긴 구제기간과 선거기간의 활용

연방노동위원회가 선거가 적정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충분히 빨리 결

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한 연방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해결될 때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노동위원회의 목표 시간은 7주에서 12주인데, 그것은 혐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NLRB, 2004; Mehta & Theodore, 2005, 재인용). 연방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수 없는 분쟁과 ‘본안(merit)’ -실체적 사실- 이 있다고 결정하면, 심판위원회는 

그 혐의가 본안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12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심리 개최를 목표

로 한다. 대부분 경우 심판위원회는 ‘소장(complaint)’ -법무총장이 그 혐의에 본안이 있

다고 확인하는 통지- 을 발부하지 않는다. 2003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60%가 법

무총장이 기각하거나 본안이 있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취하하였다. 본안이 인

정된 사건의 40%도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해결되었다. 즉, 90%의 사건이 결

정 전에 정리됐다. 전원 심판위원회 결정까지는 그 혐의가 위원회에 제기된 날부터 1년 

이상이 걸렸다. 

만일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선거 초반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본안이 있다고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선거가 개최된 이후까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본안 심판이 있을 때까지 선거를 지연하지 않는 한 그렇다. 결국 분쟁의 대상이 된 부당

노동행위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 경우, 그 결정이 손해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게 나오

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연방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했을 때는 이미 노동조합은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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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하고 선거단위 노동자들은 그 과정에서 사기가 꺾인 경우가 많다. 

“심판위원회가 소장을 발부하고 화해협정에 이르는 데 8개월이 걸렸다. 회사

는 해고 노동자에게 소급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노조 지지자들은 사

라졌고 노동조합은 선거 신청을 철회했다. 유일하게 남은 다른 구제 수단은

사용자들이 행한 것으로 확인된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전단지

를 게재하는 것이었다. 결국, 회사는 여전히 무노조 사업장이다.”

<Interview Mullin 2005>

한편, 사용자가 충분한 정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한다면, 다시 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용자들을 억제하는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

다. 기존 연구에서 어떤 노무관리 컨설턴트는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할 가

치가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Logan, 2002:207). 

“당신은 한 번만 패할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당신이 법을 위반했다

고 치자. 그럼 어쩌겠는가? 그 개연성이 당신을 붙잡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

이 그에 붙잡혔을 때, 당신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두 번째 선거 개최를

감수하는 것인데, 두 번째 선거의 96%에서 사용자가 승리한다. 승산은 당신

[=사용자]한테 있다.”

연방노동위원회 선거 절차 자체가 선거가 개최되는 시점에 다수 노동자에게 지지를 상

실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 연방노동위원회 선거 절차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42일의 선거 기간’이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제시하는 ‘신청 후 선거 

실시’까지의 목표 시한이다. 사용자들에게 42일은 반노조 운동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

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노동조합은 이 기간에 현장의 노동자들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사

용자보다 현저히 불리한 상태에 있다. 면접에 응한 거의 모든 활동가가 교섭대표 선거에

서 그 시간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42일은 사용자가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기에 충분한 너무 긴 시간이다. 그들

은 하루에 8시간씩 노동자를 붙잡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하루종일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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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1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만난다.” <Interview D.

Nedrow 2004>

“문제는 선거 신청을 한 시점과 투표를 한 시점 사이 시간이다. 관리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가정으로 보내며, 매일 회합할 수 있다. 우리가 노동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퇴근 후에 아니면 주말밖에 없고, 그것도 노동자들이

만나길 원해야만 가능하다.” <Interview Sarpolis 2004>

교섭대표 선거 신청 후 개최 전까지 42일 동안,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기업 소유자

와 경영진이 근로조건과 임금을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친노조 노동자의 단호함을 약화시키고, 노조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대담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노조 활동가들은 교섭단위가 확정된 이후 며칠 내에 연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단축을 강력히 반대한다. 

시카고에서 일하는 컨설턴트 존 세리던(John Seridan)은 사용자에게 선거에 관여할 시간

이 충분하지 않으면 확실히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Logan, 2002:201). 

“만일 교섭대표 선거 신청이 오늘 제출되고, 선거가 2주 이내에 실시된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시간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그들은 매일, 1주에 5일을 교섭단위에 접근하

지만, 노동조합은 주말에 또는 퇴근 이후 1, 2시간 동안 노동자를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

이다. 사실 노동조합에게는 노동자의 위치를 아는 것도 어렵다. 노동조합이 노동자가 있

는 곳을 찾아낸다고 해도, 그들이 노동조합의 얘기를 들어줄지 확실하지 않다. Mehta & 

Theodore(2005)의 면접조사에 응한 어느 노동자는 교섭대표 선거 초반에 “사람들은 노

조를 자신의 집에 들이는 것을 꺼려했다”고 말했다(Interview Worker #4 2004). 사용

자는 노동조합과 동일한 장해물을 공유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의 메시

지를 듣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연방노동법에 따르면, 연방노동위원회에 선거 신청을 하기 전에 노동조합이 전체 교섭

단위와 접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선거 신청 후 얼마의 기간 내에 교섭단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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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사용자들

이 완전하고 정확한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동자 명단을 확보한다 해도 문제다. 선거일 7일 전에 받는다. 선거 직전

까지 우리는 노동자들의 성명과 주소를 전혀 모른다. 어떤 때는 사용자가 주

소가 부정확한 명단을 준다.” <Interview Avitia 2004>

반노조 활동을 하기에 42일이 부족할 것 같으면, 사용자들은 선거 개최를 지연시킨다. 

주요한 지연 전술은 교섭단위 구성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몇 주 정도 선

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교섭단위의 투표권자 목록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

조합은 중요한 선택 기로에 직면하게 된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르거나 아니면 그 분쟁 

조정 과정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시간 지연을 수용해야만 한다. 놀라울 것도 없이, 노동조

합은 선거를 지연시키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양보하는 선택을 한다. CRC가 조사한 사례 

중에 71%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요구한 교섭단위 수정 요구를 수용했다. 그로 인해 

친노조 노동자들을 잃거나 투표권자 중에서 노조 지지가 낮을 것 같더라도 그랬다. 

(4) 조직화 대상 노동자의 지위 변경시키기

오늘날 미국의 사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제도 절차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졌

다. 사용자의 요구가 합리적일 필요조차 없다. CRC의 조사에서 확인된 한 사례에서는

(Mehta & Theodore, 2005) 사용자가 ‘토양기사(soil technicians)’ –노조가 조직화를 

시도한 노동자 집단- 를 보안요원(security guard)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교섭대표 선거

권을 박탈했다. 같은 조사에서 확인된 다른 사례에서는 사용자가 교섭단위의 일부 노동

자가 ‘인사권 있는 관리자(supervisor)’이고, 따라서 교섭대표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역시나 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조직하려고 했던 집단이었다. 

“회사는 그들이 인사권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심 노동자들을 교섭대표 선거

에서 배제하기를 원했다. 우리는 그것을 다투기로 했다. 관련 심리는 선거를

거의 2달 연장시켰고 그 지연은 모든 걸 바꿨다. 곧바로 투표를 실시했다면

3 대 1로 우리가 승리했을 것이다.” <Interview Fried and Mei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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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어떤 사례에서 사용자가 IAMAW가 ‘노동자단체(labor organization)’가 아니

라고 주장했고, 그에 따라,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연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IMAW가 노동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

는데…… 신청한 교섭단위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전국단위단체인지 그 산하 단

체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IMAW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1888년 설립되

었고, 1895년에 미국노총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에 시카고로 본부를 이전했다. 그럼에

도 심판위원회는 그 사안에 대한 심리를 개최했고, 선거 실시 명령을 한 달가량 지연시

켰다. 결국, 노동자들은 무너졌고 선거는 개최되지도 못했다(Logan, 2002:201, 재인용). 

“반노조 컨설턴트들은 연방노동위원회 선거 절차가 자신의 고객에게 유리하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선거 신청과 실시 사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고객들에게 자문한다. 최근의 반노조 컨설팅 산업에 대한 조사에 따

르면, 컨설턴트들은 시간이 사용자 편이라고 강조하고 선거 절차를 지연시키

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관리자들에게 연방노동위원회에 사

소한 이의를 제기하라고 조언한다.”

바. 제도 개선의 방향

연방노동법은 미국 노동자들이 ‘노동자단체를 설립, 가입 또는 지원하고 스스로 조직

할 권리,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하여 단체로 교섭할 권리, 그리고 상호부조 

또는 보호,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요약된 연구 결과들은 시카고 등에서 법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노동자 다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원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언론의 자유(free 

speech)’ 보장 속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교섭대표 선거를 포기하도록 효과적으로 압

박 및 설득하고 있다. 반면에 연방노동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해고 위협과 사업장 폐쇄 위협 등의 상황에서, 노조 조직화를 포기하

면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약속은 노조 조직률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Mehta & Theodore(2005)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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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했다. 먼저, 노동조합이 선거 신청을 한 직후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되

어야 한다. 노동자 다수가 선거신청서 또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 하는 수권카드에 이

미 서명하였다면, 그 노동자들이 다시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도 않다. 그런 경우 연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을 인증하고, 사용

자에게 이들과 교섭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방노동법은 법률을 위반한 사용자

에게 연방노동위원회가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원상복구를 목적으

로 하는 구제책은 불충분한데, 대부분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의 복구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합법의 선을 넘는 사용자의 개입은 노동자들에게 공포심을 

주입하고, 다수의 의지를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노조의 조직 활동을 위협하는 효과가 있

다. 따라서, 애초에 사용자의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벌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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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단결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규율 체계

가. 헌법상의 기본규정 및 해석

1) 관련 규정

일본의 경우 명목상이긴 하나 왕[천황]이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화국이라는 표

현이라든가 민국이라는 표현을 국가명에 사용하지 않는다. 스스로도 ‘일본국’이라 칭한

다. 일본국 헌법은 제1장에서 천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을 근간으로 하는 전체 

법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련 법들과 개념, 원리, 구조 면에 있어서 공통점

이 있다. 노동법의 해석이나 입법은 관련 법 분야와의 정합성을 가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학으로서의 보편성을 가지는 논리와 귀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菅野和夫, 2010:13).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일본국 헌법에서는 제27조, 제28조에서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기본 취지

헌법 제28조는 단체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의 기본적 규정이지만, 단순히 국가의 정책

상 책무 표명으로서 성격과 국가의 입법․행정을 제약하는 효과(자유권적 효과)를 가지는 

※ 일본 헌법 중 노동권 관련 규정

헌법 제27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의 기준 및 아동혹사의 금지]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임금, 취업시간, 휴식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28조[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노동자의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하는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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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치지 않고, 사적 인간의 법률관계에서 일정한 효과도 인정된다. 이 점에서 동조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규정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菅野和夫, 2010:19).

기본적으로 헌법 제27조와 제28조는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원칙을 수정하는 생존권

적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단체교섭권은, 이를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포함하여, 시민법의 원칙 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어냈기 때문에 헌법 제28조는 자유주의

적 법 원칙을 수정하는 권리로서 명기될 필요가 있었다. 헌법 제28조의 연혁상 생존권적 

권리로서의 기본적 취지에서도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과 단체교섭의 

조성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즉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에 법적 기

초를 부여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菅野和夫, 2010:19).

과거 서유럽 여러 국가에서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교섭, 기타 쟁의행위 등은 형사책임

을 부과하는 입법과 법리에 의해 억압되고,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법리에 따라 억제되었

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입법의 철폐와 책임 법리의 수정이 실시되었

고, 그 결과 단결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법인(法認)이 이루어졌다(菅野和夫,

2010:20).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법적 보장의 첫발은 국가가 노동자의 그러한 행동

에 대해 입법과 행정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유권적 규범의 설정이다. 나아가 

노동자의 그러한 행동에 대한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의 면책이다. 

일본국의 헌법 제28조 규정은 이러한 자유권적 효과와 면책부여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菅野和夫, 2010:20). 그러므로 헌법 제28조의 자유권적 효과에 의해 노동조합의 

결성‧운영 및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금지하는 입법과 행

정조치는 위헌무효로 된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결성‧운영 및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형법상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민사적으로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노조의 정당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간주된다’는 노동

조합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이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한 노동조합

법 제8조의 규정은, 바로 헌법 제28조의 민형사 면책의 효과를 확인적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다(菅野和夫, 2010:21).

한편, 헌법 제28조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에 따

르자면 동조의 정책목표인 ‘단체교섭의 조성’에 맞는 입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책의

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무에 대응하여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제

정되어 있다. 특히 노동조합법에서 ‘단체협약의 특별 효력’과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

한 것은 헌법 제28조의 수권에 근거한 입법이다(菅野和夫,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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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본국 헌법 제28조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효과에는 구체적인 법률 효

과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된다(菅野和夫, 2010:21). 헌법 제28조는 사용자 기타 관계

자에 대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존중해야 할 ‘공적 질서’를 설정

했다고 할 수 있다(기본권의 대[對]사인적 효력에 기초한 공적 질서 설정의 효과). 이에 

따라 단결권 등의 존중 이념에 반하는 행위, 예컨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하는 해

고 및 기타 징계처분 등은 공적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거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菅野和夫, 2010:22). 특히 이러한 헌법상의 효력을 노동조합법에서는 예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호는 동호 위반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호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정된다.12)

3) 단결권

단결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시적 혹은 계속

적인 단결체를 결성하여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주로 노동조합의 결

성‧운영권이나 일시적인 단결체의 결성‧운영권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菅野和夫,

2010:22). 단결권 보장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

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및 제89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등이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각각 1953년, 1965년 비준했다.13) 따라서 

이러한 조약도 단결권 관련 중요한 실정법으로 인정된다.

한편, 단결권에 대해서는 자유권적 효과, 면책적 효과, 정책의무로서 효과(입법의 요청

과 수권의 효과), 공적 질서 설정의 효과가 인정된다(菅野和夫, 2010:23). 먼저, 단결권

의 자유권적 효과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찰이나 소방관 등 공무원의 단

체 결성 금지다. 그러나 이들 직무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입법정책상의 정당성과는 별

도로 금지 그 자체는 위헌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菅野和夫, 2010:23). 다음으

로, 단결권의 면책부여 효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단결체의 결성과 운영이 형벌 법규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는 거의 문제가 되

지 않는다(菅野和夫, 2010:23). 마지막으로, 단결권의 정책의무로서 효과에 대해서는, 그

12) 일본 노동조합법 제7조는 부당노동행위를 4호에 걸쳐 6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바, △불이익취급(제1

호) △반조합계약(제1호) △단체교섭 거부(제2호) △지배․개입(제3호) △경비 원조(제3호) △보복적 불

이익취급(제4호) 등이 그것이다.

13) 일본의 ILO 협약 일본 비준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오. 최종접속 2020.10.10.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1200:0::NO:11200:P11200_COUNTRY_ID:102729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1200:0::NO:11200:P11200_COUNTRY_ID: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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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의무에 따른 입법조치로 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

도 없다(菅野和夫, 2010:23).

이상과 관련하여 단결권의 공적 질서 설정 효과는 △불이익 고용계약 △노동조합 가입

을 이유로 하는 해고, 징계처분, 배치전환 등을 공적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로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공적 질서 설정 효과에는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승급, 승격, 일시금 조정에서의 차별, 운송업계에서 나쁜 차량 할당 등) △노동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 사용자의 단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띠게 한다고 하

는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

서는 권리나 이익의 침해, 고의 또는 과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발생 등 여러 요

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菅野和夫, 2010:24).

나. 노동조합법상 규정과 해석

일본의 노동조합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노사대등의 이념에 근거한 단체교섭의 조

성을 위해 단결, 즉 ‘노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 그리고 단체행동의 옹호’를 규정하고 있

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노동조합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근

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밖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감독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 및 기타 사

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것 △단체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에 대

해 사용자의 경리상 원조를 받는 것 △공제사업,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

동조합의 결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참가를 허용하는 경

우, 경리원조를 받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

주성에 대한 특별한 요건을 설정하는 의미라든가 노동조합의 개념을 좁게 하는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菅野和夫, 2010:510).

여기서 ‘자주성’은 ‘자발성’과 같은 의미인데, 특히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요한 내

용으로 한다. 이 ‘독립성’은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후의 유지나 운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문제는 독립성의 내용 또는 정도에 있



- 287 -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조합은 소

위 ‘어용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조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해석된다(菅野和夫, 2010:519). 한편,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닌

가 하는 것은 미묘한 판정을 요할 뿐 아니라, 노사대결이나 협력이라는 자주적 운동 방

침과도 혼동되기 쉽다. 또 실질적 지배를 꾀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행동은 지배․개입에 해

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노동조합법 제7조 제3호).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면, 자주성이란 ‘실질적 독립성’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이나 기구상

의 독립성, 즉 ‘제도적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菅野和夫, 2010:519).

  

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한 체계

1) 부당노동행위 종류와 구제기관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7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불이익취급(보복적 불이익취급 포함) △반조

합계약 △지배․개입(경비원조 포함) △단체교섭 거부 등 4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

는 것이 기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별적 분쟁까지 해결하지만, 일

본의 노동위원회는 개별적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일본의 노동위원회제도는 1945년 

구(舊) 「노동조합법」 안에 대하여 검토한 ‘노무법제심의위원회’에서, 민간 대표로 민주

적으로 구성된 독립성이 있는 노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노동관계의 민주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제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의 제정 노조법 아래서 노동위

원회는 △노동조합의 구성 및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처벌 청구 △1946년에 

제정된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분쟁의 조정 등을 주된 임무로 했다. 그러나 1949년 

노조법 개정에 따라, 불이익취급에 대한 벌칙 적용을 대신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

제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모했다(菅野和夫, 2010:719-720).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조정과 노조법상

의 부당노동행위구제 권한을 가진 집단적 노사관계의 전문적인 분쟁해결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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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청 사용자의 하청 부당노동행위 책임 여부

일본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는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등을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하여 일본 노조법이 우리나

라 노조법과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용자 정의 규정의 유무’다. 우리 노동법

과 달리 일본의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중층

적 노사관계가 일반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특히 일본의 논의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게 존재한다. 이는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기업의 노조에 대해 원

청기업이 어디까지 책임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1) 문제의 소재

일본에서는 ‘하청 노조에 대해서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가’ 여부와 관

련하여 논의가 특히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일본 노조법 제7조 제2

호에서는, ‘고용한 노동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 노조법 제7조 제2호에

서 ‘사용자가 고용하는 노동자의 대표자’라고 한 문언 때문에, 제2차 대전 이후 한때 노

조법의 사용자를 노동계약관계상의 사용자로 이해하는 견해가 학설과 실무에서 지배적이

었다(노동계약설). 그러나 전후 고도성장기를 지나 197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빈발하자, 노동계약관계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노조법 제7

조 제2호를 해석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米津孝司, 2014:146; 윤애림, 2016:292에서 재

인용).

특히 자본구성이나 임원의 파견 등을 통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존립 및 기본적인 

경영방침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에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

성을 인정하는 명령14) 및 판례15)가 정착하게 되었다. 학설상으로는 “노동관계상의 제반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는 해석(지

배력설) 혹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단결 목적에 관련하여 대향(對向) 관계에 서 

있는 자”라는 해석(대향관계설)이 지배적이 되었다(岸井貞男, 1978: 145; 片岡昇, 

14) 大豊運輸 사건(大阪地労委, 1972.7.1.), 伊藤忠商事․大阪工作所 사건(大阪地労委, 1983.5.9.), タマタ

建材사건(東京地労委, 1988.4.20.) 등이 대표적이다(윤애림, 2016:292에서 재인용).

15) 油硏工業 사건(最一小判決, 1976.5.6.), 大藤生コン三田 사건(大阪地判 1996.9.30.) 등이 대표적이다

(윤애림, 2016:2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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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323; 伊藤博義, 1973:67; 外尾健一, 1975:208; 本多淳亮, 1988:1; 윤애림, 2016, 

292에서 재인용). 그밖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동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고용주와는 다

르다고 하면서도, 단체적 노사관계도 노동자의 노동관계상 제 이익에 대한 교섭을 중심

으로 전개되는 것이므로, 노동계약관계 내지는 그에 근사(近似) 내지 인접한 관계를 그 

기반으로 필요로 한다는 설(노동계약기본설)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력하게 제기되었

다(菅野和夫, 2010:668).

그런데 최고재판소는 1995년 이른바 ‘아사히방송(朝日放送) 사건’에서 “고용주 이외의 

사업주이더라도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를 파견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그 노동

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 고용주와 부분적으로라도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

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노조법 

제7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6) 이 판결이 등장한 이후 최고재판소가 제시

한 기준의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2) 아사히방송 사건

□ 사건 개요: ‘아사히방송(朝日放送)’은 3개 회사로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을 위

한 촬영, 조명, 음향 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공급받아 사용했다. 3개 회사로부터 

약 70명의 노동자가 파견되어, 아사히방송 연출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에 종사했다. 해

당 노동자의 실제 작업 진행, 작업․휴게시간의 예정과 변경은 모두 아사히방송의 연출자

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다. 한편, 공급기업은 매월 파견노동자의 신고에 따라 잔업시

간을 계산한 후 임금을 지급하고, 각각 취업규칙을 가지며 노조와 임금 등에 대해 교섭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 중 7명의 노동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아사히방송

에 임금인상, 일시금 지급, 직접고용(사원화), 배치전환 철회, 휴게실 설치 등의 안건을 

제시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노조는 아사히방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오사카(大阪) 지방노동위원회(1978년 5월 26일)와 중앙노동위원회(1986년 

9월 17일), 도쿄(東京) 지방재판소(1990년 7월 19일)는 아사히방송이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노조법 제7조 제

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쿄고등재판소(1992년 9월 16일)는 노

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고용주가 형식뿐이며, 근로조건을 결

16) 朝日放送事件 最高裁判決, 最三小判決, 1995. 2. 28. 윤애림(2016, 2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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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지휘․명령을 하는 자가 달리 있는 경우에만 노조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재판소 판결을 취소하였다.

최고재판소(1995년 2월 28일)는 “노조법 제7조의 ‘사용자’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상

의 고용주를 가리키지만, 같은 조가 단결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

위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

여 본다면, 고용주 이외의 사업주이더라도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를 파견받아 자기의 업무

에 종사하게 하여 그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 고용주와 부분적으로라도 동

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에는 그 한도에서” 노조법 제7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

였다.

□ 판결에 대한 검토: 아사히방송 사건 이전에도 최고재판소가 하청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들은 있었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형식

적 고용주가 실체가 없이 형해화되어 있는 경우였다.17) 그에 비해 아사히방송 사건은 하

청기업의 독립적 실체는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본격적 판단의 사례였다. 

한편, 아사히방송 가선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노동계약설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

은 명확하지만, 종전의 대립하는 학설 중 어느 설을 지지하는 것인가에 관해 견해가 갈

리고 있다. 먼저, 최고재판소 판결이 노동계약기본설의 입장에 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최고재판소가 판시한 부분 중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

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문구를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노동계약관계와 유사한 

관계성이 존재하는 것이 노조법상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요건이라고 이해한다(福岡石

武, 1995:224-225; 菅野和夫, 2012:756; 竹內(奧野) 壽, 2012:220; 윤애림, 2016:295

에서 재인용).

반면, 최고재판소 판결이 지배력설의 입장에 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이 판결이 

노조법상의 사용자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최고재판소가 노동관계상 제 이익에 대한 지배력에 상응하여 

부분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배력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사용자의 외

연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개방적 개념이라는 지배력설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부분적으로라도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지배, 결

17) 油硏工業 사건(最一小判決, 1976.5.6.), 阪新觀光 사건(最一小判決, 1987.2.26.) 등이 대표적이다(윤

애림, 2016:29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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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지배력설을 수정한 것이라고 본다(馬渡淳

一郞, 1996:4; 米津孝司, 2014:152-153; 윤애림, 2016:295에서 재인용).

라. 시사점

일본은 한국과 매우 유사한 노동법․제도 및 노사관계 환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보

다 노사갈등이 낮고 쟁의행위나 부당노동행위 발생 빈도가 적기 때문에, 사용자의 반노

조 행위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관련해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실천이나 논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원하청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두고 논의가 제기된 이른바 

‘아사히방송 사건’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사건은 ‘하청기업의 노조에 대해서 

원청기업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투고 있고, 하

청기업 사용자가 독립적인 실체를 갖고 있음에도 원청기업의 관계성과 지배력에 근거하

여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였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고용구조의 중층화가 확산하고 있

는 오늘날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확장된 인식의 준거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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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제6장에서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의 규범과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정책을 문헌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조 설립 시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규범의 내용과 시사점을 요

약하면 같다. 기본적으로 짚어야 할 것은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는 ILO

가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이라는 점이다. 이는 1919년 베르사유 평화협약 제13편에서 

‘확보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선언됐다.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1948년)」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에 관한 협약(제98호, 1949년)」이 있다. 특히 제98호 협약은 노동자들이 반노조적 차별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와 노동자단체에 대한 지배와 간섭 행위 금지의 원칙

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이 협약에 따르면, 노동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조적 차별 행위

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노조 가입이나 활동 참여를 이유로 해

고나 기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역으로 노조 미가입이나 탈퇴를 조건으로 고용계

약을 맺어서도 안 된다. 둘째, 제98호 협약은 노사단체가 상호 간섭 행위로부터 보호받

아야 함을 규정한다. 특히,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자신의 지배하에 둘 목적으로 노동

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재정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나 ILO는 핵심협약의 경

우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를 통해 회원국들의 위반 여부를 검

토하고 관련 권고를 제기한다. 한국은 CFA로부터 여러 차례 권고를 받은 국가 중 하나

다. 최근에는 「제3227호 사건」(가칭 ‘발레오전장 노조 파괴 사건’)과 「제3262호 사

건」(가칭 ‘세종호텔노조 탄압 사건’)이 주요 이슈가 됐다. 특히 전자의 경우 이의를 신

청한 노동조합 측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 행위와 반노조 차별 

행위 등을 주장했고, CFA는 한국 정부에게 ‘신청인 측 주장이 없었더라면 조사되지 않

았고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그리고 ‘만일 

증명이 된다면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근 한국의 법

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해당 기업의 사용자와 위법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컨설팅업

체를 단죄했다.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 최고경영자와 컨설텅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핵심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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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보듯,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협약의 정신을 실질화하기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변화하는 노동관계 맥락 속에서 반노조 차별과 노조 운영 간섭 등의 행위를 보

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미국의 단결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규율 체계의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공격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이로 인해 

‘반노조 컨설팅’이 일종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다. 주로 노조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교섭대표 선거 과정에 사용자의 반노조 행위가 집중된다. 현장 조사

에 따르면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들이 로펌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수행하는 반노조 전술은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다. 이를테면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노

동자 해고 또는 직무상 불이익처우 △사업 폐지 또는 폐업 위협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불

안 조성 △승진,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특혜 제공 활용 △노동자 집단의 특성(인종, 성

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분리 유인 △노동자 대상 반노조 의식화 교육 등이 수행된다. 

반노조 컨설턴트들은 이러한 전술 목록을 기본으로 사업장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조정

하고, 노동법 적용과 집행의 공백을 활용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

보다 반노조 효과가 더 큰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 사용자가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지원한다. 

한편, 미국의 연방노동법은 반노조 차별과 노조 운영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하여 금지하고 그 위반을 처벌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노동 연구자

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사용자의 반노조 전술이 교섭대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막지 못한다. 부당노

동행위 소송에서 노동자가 승소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선거에서 패

배한 이후다. 둘째, 처벌이 취약하다. 연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복직(reinstatement)

과 소급임금(backpay), 반노조 행위에 대한 게시명령 등이 최대 범위다. 이렇게 약한 조

치로는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지위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 셋째,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

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교섭대표 선거 기간에 행해지는 사용자의 반노조 행

위는 따돌림, 언어적 괴롭힘,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등 입증이 어렵거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테면, △해고나 사업장 폐업을 거론하며 위협

적 분위기 조성으로 노동자의 자유 선택을 제약하기 △근로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 없이 

반노조 교육, 면담, 회합 등의 참여 의무화하기 △적대적 환경에서 노동자의 양심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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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택 강요하기 등 노동자의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섭대표 선거운동

의 준비와 실행에서부터 전문적․전략적 역량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단위 노사관계 체계에 기반해 있

고, 법률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여 금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관련 문헌 조

사에서는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사용자의 반노조 행위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관련해 함

의를 도출할 수 있는 조사결과나 논의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이나 미국보다 노사갈

등이 낮고 쟁의행위나 부당노동행위 발생 빈도가 적은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

된다. 다만, 원하청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두고 논의가 제기된 이른바 ‘아사히방

송 사건’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사건은 ‘하청기업의 노조에 대해서 원청기업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투고 있고, 하청기업 사용

자가 독립적인 실체를 갖고 있음에도 원청기업의 관계성과 지배력에 근거하여 사용자성

을 인정한 사례였다. 이는 고용구조가 갈수록 중층화되고 복잡해지는 오늘날, 노동기본권

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 확장된 인식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거점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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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가. 노조 조직화와 반노조 행위의 상호작용 양상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자본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노동

과 자본 간 권력관계를 조정하여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만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

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노동자 100명 중 약 12명만

이 조합원으로 조직돼 있다. 오늘날 한국의 상당수 노동자는 노조를 통한 노동조건의 개

선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선호하지 않거나, 자신의 처지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여

기거나, 나아가 옳지 않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왜일까? 부분적으로는 노조 조직화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규범

적으로 옳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들 중에서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보인다. 조직화 초동주체 면접 결과에 따르면, 노조 조직화는 개인, 집단, 조직, 제

도, 사회 등 다양한 층위를 오가며 전개되는 매우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며, 노동자 

집단이 사용자 및 관리자라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맥락적인 과

정이라 규정할 수 있었다. 노조 조직화를 주도하는 집단은 조직화에 반대하는 집단

이 노조의 존재와 요구를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각 층위에서 다양한 권력 자원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요컨대 노조 조직화는 상당한 인지적·실천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행동이다. 또한,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는 사용자의 반대라는 능동적인 장해 요인을 극복해야 할 경우가 많다. 다양한 층위

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여, 주체들을 괴롭히는 어려운 환경과 장해 요인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했을 때 비로소 노조 설립과 집단적 노동관계 형성이 완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전제적 인식을 바탕으로 노조 조직화와 조직화 반대 행위의 

상호작용 양상을 당사자의 경험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다(제5장). 먼

저, 조직화 주도 집단에의 시각에서 조직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화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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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기 이전의 노동현장은 ‘분산된 개인들’의 상태다. 이를테면 자신이 일하는 노동현장

에 적용되는 노동조건 수준이나 노동과정 관리(이하, ‘지배질서’)에 불만이 있고 변화를 

바라는 개인들이 곳곳에 존재하나, 그러한 개인들이 자기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나 공론

장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한 이들이 서로를 모른 채 관계를 

맺지 않고 분산된 상태다. 그러다가 노동현장의 지배질서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측되는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누군가의 내면에 노동현장 지배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싶은 동기 혹은 인과적 힘이 형성된다. 이를테면 평범한 

노동자가 조직화를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초동주체’가 된다. 

둘째, 행동 동기를 가진 개인들은 동료를 만들기 위해 나선다. 즉, 초동주체들은 주변 

노동자들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지집단’을 만들고자 시도한다. 집단적 의사소

통하면서 노동현장 지배질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적인 집단행동을 구상한

다. 초동주체는 동지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대면적 유대관계, 노동현장 내부의 비대면 연

결망, 노동현장 외부의 소셜미디어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추진했다. 또한, 자

신들이 노동현장에서 겪고 있는 혹은 겪게 되리라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자신

들의 집단적 개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러

한 집합적 논의를 통해 노조 조직화가 문제해결의 유력한 수단으로 선택되면, 이들의 행

위와 논의는 노동자 집단 내부에서 노사관계 구도로 스케일이 상승하게 된다.    

셋째, 비공식적인 동료집단이 제도적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이라는 ‘공식적 조직’을 결

성하면, 본격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집단적 노동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실천에 나선다. 이

와 함께 노동현장에서는 조직화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세력 구도의 재편이 이

루어진다.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화 주도 세력’과 사용자를 중심으로 ‘조직화 반대 

세력’이 형성되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요구를 상대방이 수용하도록 만들고

자 한다. 조직화 주도 세력은 노동조합의 존재와 요구를 반대 세력이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출처에서 ‘권력 자원’을 동원했다. 이를테면 노조 결성 직후 이에 대해 국

가기관에 설립 신고를 하거나 사용자에게 인증 통보를 하여 ‘합법성’을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노동법․제도의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는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제기하는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효과성’이 

있다는 주장을 논증하고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결사체로서 규모와 내부 단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조 행동이 사용자에게 가하는 압력을 고양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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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직화 주도 세력은 노조 설립 이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리더십을 선출하고 

조직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노조조직이 아래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게 

되면,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성원들의 실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상급노조에 가입하여 물질적 자원과 전문적 지식 등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자원들

은 노조의 전략적 역량과 실행의 효과성을 상승시켰다. 마지막으로, 조직화 주도 세력은 

때로는 자신들이 제기하는 요구의 실현은 자신들이 속한 노동현장의 지배질서 개선에 국

한되지 않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즉, ‘공공성’

과 ‘도덕성’을 인정받고자 했다. 사용자에 대한 사회여론의 압력이라는 권력 자원은 노동

조합의 실천에 공적이고 도덕적 의미가 구체적인 근거와 세련된 담론을 통해 부여되었을 

때만이 동원할 수 있었다. 

넷째, 노사의 갈등적 상호작용이 심화되면 종국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조

합의 시각에서는 ‘협상’을 포기하고 이른바 ‘투쟁’ 일변도로 점차 전환하는 국면이다. 이

러한 구도에서 노동조합이 먼저 단체행동을 추진하면,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한 대응 행동

을 추진한다. 노사 양측은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과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

에 기초하여 단체행동과 쟁의행위를 실시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태도 변화 및 단체

교섭 타결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 전술에는 완장 차기, 조

끼 입기, 유인물 배포, 점거 농성, 가두시위, 준법투쟁, 태업, 파업 등이 있다. 때로는 기

업이나 기관 또는 경영자나 관리자를 집단적 노동관계의 이슈와는 별도의 이슈로 비난하

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이들을 법원에 고소·고발하기도 한다. 

다섯째, 종국적 충돌이 종결되면 노동현장에 집단적 노동관계의 구도가 비로소 안정적

으로 형성됐다. 노조 조직화에서 갈등의 종결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저, 전형적인 행복한 결말이다. 즉, 노동조합 측 요구의 타당성을 사용자가 수용하는 방

향으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노사는 합의를 ‘임금·단체협약’이라

는 규범으로 공식화한 후, 일상 속에서 이러한 공식적 규범을 준수하여 관습으로 정착하

도록 하고, 노사화합과 경영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비극적 

결말이다. 노동조합 측 요구를 사용자가 전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는 척한 후에 노동

조합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여 조직을 무력화시키거나 해체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

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없어진 노동현장에서 인적자원, 노동과정, 가치사슬 등을 재배치

하여 노동조합 조직화 재출현의 맹아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결말이다. 노사 모두 명확하게 승리했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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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태로,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노사 권력관계가 불균형한 상태로 공고

화되는 상황이다. 즉,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됐으나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

은 채 특정인에게 괴롭힘과 차별을 가하는 반노조적 인사노무관리를 계속하거나, 노동조

합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하고 후과로 핵심 활동가들이 해고되어 노동현장에서 추

출되었음에도 사회연대와 여론 등을 통해 기업의 불법적이거나 반인권적 측면 대한 공세

를 계속하는 상황이다. 한편, 후자 상황의 경우, 노사 간 합의 유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

음에도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 노동관계 법·제도 자체가 사회적 의제 혹은 노동조합운

동의 공격 대상이 되어 ‘제도개혁’이 새로운 요구로 부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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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층위 환경 변화와 주체 활동의 인과 연쇄 비고

발단 (개인)

- 노동현장을 지배하는 노동조건 수준 및 노동과정 규칙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
것의 변화를 기대하나,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고립된 개인들의 산재 상태.

- 정치적 기회와 위협의 형성. 즉, 노동현장 지배질서의 안정성과 확실성 흔드는
사건(외생적 충격, 내생적 돌출)의 갑작스러운 발생.

- 문제의식이 있던 일부 개인에게서 갑작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문제해결 행동 의
지가 형성되거나 강화됨. 즉, 이른바 초동주체들이 출현함.

갈등
이슈와
관계의
암시

전개 (집단)

- 초동주체들이 자신의 사회적 자본(대면적 인간관계와 익명의 연결망 등)을 활용
하여 노동현장 문제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집단을 형성함.

- 의사소통 집단에서 노동현장에 닥친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
의가 전개됨.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집합적 논의 속에서 경합함. ‘노동조합 조직화’
가 중심적 대안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불확정적임

- 노동현장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노동조합 조직화’가 가장 큰 공명을 얻는 담론
으로 부상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단과 세력이 재편이 이루어짐. 의사소통 집단
이 동지 관계의 ‘조직화 주도 집단’으로 발전함.

갈등
이슈와
관계의
출현

위기 (조직)

- 조직화 주도 집단이 공식적으로 조직화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함.
- 조직화 주도 집단은 노조 설립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고(합법성), 임원 선출과 조
직구조 갖추기를 하고(대표성), 노조 요구의 효과성을 노동자들에게 인정받고(호
응성), 사용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제기하고 수용을 설득하고(합리성),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노조가 정당함을 알리는(공공성) 활동을 전개함.

- 한편에는 노동조합과 이에 동조적인 노동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자원과 역량 및
지지를 제공하는 상급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화 주도 세력’
이, 반대편에는 사용자와 이에 동조적인 노동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사용자가
동원한 전문가집단 등으로 구성된 ‘조직화 반대 세력’의 갈등 구도가 가시화되
며 양측이 대립적 상호작용을 진행함.

갈등
구도의
본격적
심화

절정
(조직·
제도)

- 조직화 주도 세력이 단체교섭 요구를 제시하고, 이 요구를 사용자 측이 수용하
도록 만들기 위해 법·제도적 절차에 기초한 단체행동, 노동현장의 맥락에 따라
고안한 창의적인 행동전술을 추진하여 압박함.

- 노동현장에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조직화 주도 세력 혹은 조직화 반대 세력 측
으로 양극화 됨. 때로는 제2의노조 등이 결성되어 삼분 구도를 이루기도 함.

- 단체교섭 합의가 불발되고 조직화 주도 세력과 조직화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종국적 충돌이 발생함. 노사 간 권력 구도의 전환 지점들이 가시화됨.
‘종국적 충돌’ 이후 노사 간 권력 구도, 즉 집단적 노동관계가 재편됨.

갈등
구도의
전환점
출현

결말
(조직·
제도·
사회)

- 행복한 결말: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조직화 측 요구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
하면서 수용하고, 대화에 기초한 집단적 노사관계가 관습으로 자리를 잡게 됨.

- 비극적 결말: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측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는
척하면서 공격을 더욱 강화하여 결국 굴복시킴. 애초 문제로 제기된 노동조건
수준이나 노동과정 규칙의 억압성을 강화함.

- 모호한 결말: 갈등 이슈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균형한 권력 구
도가 공고화됨.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여전히 반노조적
태도를 유지한 채 은밀한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 노동조합 조직화가 실패로 돌
아가 핵심 주체들이 징계나 해고 등으로 축출되었음에도 외부에서 사회연대와
여론을 동원하여 사용자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상황 등이 형성됨.

갈등
구도의
해소와
문제해
결

<표> 노동조합 조직화 이야기의 전형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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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들이 조직화 과정에 맞춰 전개하는 전략적 

행동의 묶음은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여 재구성할 수 있었다. 첫째, 사전에 조직화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하는 ‘준비 태세 작전’이다. 여기에는 노동자의 불만과 

고충을 평소에 잘 해결하는 긍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사

적인 성향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과 관리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제3장에

서 제시한 B그룹의 부당노동행위가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의 관

리방침에 저항하는 행동의 비용과 리스크를 높이기 위해 △직원 간 경쟁을 최대한 

강화하는 인사평가 △관리자 연고 및 추천에 기초한 채용 △직원 간 의사소통과 정

보 전달의 차단 등을 기초로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다. 

둘째, ‘조기 와해 작전’과 ‘점진적 고사 작전’이다. 노조 조직화 시도가 발생한 직후에 

반노조적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작전이다. 먼저, 조기 와해 작전에서는 징계와 해고, 

인사와 전보 등으로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초동주체들이 주변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

고 집단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사용됐다. 점진적 고사 작전은 △노조가 공식적

으로 결성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교섭 체결을 일단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 적용 회피 

교육을 받은 중간관리자를 동원하여, △조합원들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통해 탈퇴 회

유와 압박을 가하고 노조의 약화 및 소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면접에 응한 이들에 따

르면, 일부 사업장에서 조직화 반대 집단은 점진적 고사 작전 과정에서 때로는 가족 등

을 탈퇴 회유와 압박을 증폭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했다. 또한, 친사적인 대항노조가 존

재하여 특히 비교 대상 뚜렷한 복수노조 조건에서는 점진적 고사 작전을 통한 행위가 조

합원 개인에게 가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셋째, 조기 와해나 점진적 고사에 실패한 상황에서 일부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

들은 위험과 고비용을 무릅쓰고 노동조합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급진

적 파괴 작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전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합법적 대항수단인 ‘직장폐쇄’와 불법적인 경비용역 투입 및 폭력충돌 유도를 적절히 결

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제3장에 분석된 A컨설팅이 2010년을 전후하여 여러 기업

에 자문한 내용이 전형적인데, 법원을 통해 유죄로 확정됐다. 다른 하나는 원하청 관계에

서 위장폐업을 활용하거나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전이나 폐쇄하는 방식이다. 예

컨대 하청회사에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성공했을 시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원청기업 사용

자가 적당한 구실을 붙여 계약을 끊어버리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위탁계약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고용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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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 활용됐다. 한편, 면접조사에서는 플랫폼노동자나 특수노동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인식하여 이를 근

거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포착됐다.

마지막으로, 노조 조직화 시도가 종결되고 노동현장에 집단적 노동관계가 자리를 잡은 

후에도 일부 사용자들은 ‘일상적 학대 작전’이라 부를 수 있는 반노조 공세를 계속했다. 

이는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와해, 고사, 파괴 등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거의 본능적인 수

준에서 반노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주로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면

접조사에 따르면, 그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업무지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를테면 직원에게 과중하거나 부당한 혹은 일관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한 후, 그러한 업무

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노동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 그리고 징계 절차의 

진행을 구실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질책하고 비난하는 등 인격적 모독과 심리적인 괴롭힘

을 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사평가와 인사이동’을 활용하여 차별하는 것이다. 예

컨대 인사평가 성적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 수준 차이가 크게 임금제도를 개편한 후에, 

평가 기준을 알려주지 않은 채 비조합원 혹은 타협적 노조의 조합원과 비타협적 노조의 

조합원 혹은 활동가 등에게 차등적으로 인사평가를 매기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기초한 언술을 통해 노조와 조합원을 일탈적이거나 부정한 것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다. 예컨대 업무 관계에서 상사의 지시가 부당함을 지적하면 ‘당신이 조합원이

야?’라고 되묻는 식이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선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서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은 후에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만한 언어폭력이나 따

돌림 등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했다. 

나. 조직화 단계별 인권침해 발생 실태

현재 한국에서는 노조 조직화를 추진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나 발

생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된 명확히 측정하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노동위원회에 접

수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의 추이는 실태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용노동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제2장), 2010년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노동행위 구

제신청 건수는 매년 약 1천 건에서 1천 6백 건가량이었다. 2018년 1,056건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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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고 2011년 1,59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대 들어 점점 줄어드는 추이였는데, 

2019년에는 전해보다 많이 늘어나 1,342건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단위노동조합 수가 약 5천8백 개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한 해 1천 건 이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를 결코 적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조에 대한 인권침해 행동의 상당 부분을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고려하면(강성태 외, 2016) 더욱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여겨질 

수도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두드러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의 노동조합 

회피 선호가 큰 조건이라 인식되는 ‘기업별 노사관계 체계’를 갖춘 나라 중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사용자 및 관리자의 의도적인 노조 적대 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노사관계 체계인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을 비교했을 때, 영국(제1장 제

2절 참조)과 일본(제6장 제4절 참조)의 경우 노동쟁의와 부당노동행위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았고 미국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영국과 일본에 자리 잡은 타협적이고 동

반자적 노사관계 문화의 영향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되지만, 전자의 국가에서는 노동조합

의 설립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용자 측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추측됐다(Simms et al., 2012). 나아가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과 국가 주도 산업화 전

략 등의 영향으로 인해, 노조의 쟁의행위를 ‘이적행위’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역시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동을 법․제도

에 얽매이지 않고 자행하도록 하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사용자 및 관리자

에 의한 인권침해가 언제 어느 정도 자행되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제4장). 최근에 

설립된 노동조합 단위조직의 조합원과 활동가 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집 과정 등의 한계로 이 조사 결과가 현재 한국의 실태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할 것이다. 

첫째, 조사 대상자 중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직전이나 직후에 조직화를 주도했다는 이

유로 반조합계약이나 불이익취급 시도를 경험한 이들은 대략 10~3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방식의 차별 행위 중에서 고용계약이나 노동조건상 불이익이나 개선을 

미끼로 노조 탈퇴와 미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약 23~29%), 또한, 고용계

약이나 노동조건을 직접적으로 차별하지는 않지만, ‘정신적 타격’을 주는 부적절한 전환

배치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설립 직전 26%, 설립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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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반조합계약이나 불이익취급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노

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적인 차별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4명 중 

1명 이상이 조직화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설립 이후에 인사고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30%)거나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직원들에게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26%)고 응답했

다. 정리하면, 노조 설립 직전과 직후 과격한 행태의 인권침해 행위는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위협·폭력·폭언하였

다(3%)’처럼 형법 적용을 받는 행위와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3%)처럼 합법적인 사

용자 권리에 대한 반응은 발생 비율이 낮았다. 반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침해 

행위는 적지 않는 비율로 행해지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과 문제들을 개별적 노사관계로 풀어 노동자의 생존권, 근로권, 프라이버시권, 양심의 자

유 침해 등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전략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편, 현재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곳은 노조 설립 과정 중에 불이익취급 경향이 상대적

으로 더 컸다. 이를테면, 기존의 법․제도상 부당노동행위 기준으로 포착하기 힘든 인권침

해 행위가 현재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노조의 경우 설립 이후에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였

다. 반면, 현재 노사관계가 보통이거나 화합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노조 설립 전후 인권

침해 정도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다. 갈등집단의 경우 인사고과 등급 하락이 있다는 응

답은 노조 설립 후에 설립 전보다 36.0%p 증가했다. 이외에도 갈등집단은 노조 조합원

들을 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차별한다는 반응도 32.4%p 증가했고, 공식 회식이나 단합

대회에서 배제한다는 반응도 18.4%p 증가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폭력적인 갈등

과 충돌도 23.8%p 증가했다. 노조 설립 시 형성된 노사갈등이 노조 설립 이후의 조합원

에 대한 인권침해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단계에서 사용자의 노동기본권 및 인

권침해 실태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은 4점 척도에서 2.26으로 중간값(2.5)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응답했

다. 중간값 이상으로 응답이 나온 질문은 ‘노조의 요구안 중 일부가 교섭사항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였는가’였다(2.57). 인사경영권 사항은 단체협약 거부가 가능하다는 관습적

인 법 해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곳일수록 노조 설

립 후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서 사용자의 거부·해태 행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집단에서는 중간값 이상의 응답값이 나왔다(2.75). 요컨대 절반 

이상이 교섭 해태 및 거부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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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및 거부가 상대적으로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99인 이하 사업체에서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는’ 행위, ‘사용자

가 노조 측 교섭당사자나 담당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응답

값이 다른 규모의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노조에서 교섭이 효

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과정에서 노조 운영 지배 및 개입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4점 척도로 조사하여 1.81의 응답값을 기록했다(중간값 2.5).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나 시설관리권을 기초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

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했으나, 인사권이나 감독권을 활용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많

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로 비난, 평가 등 ‘정신적·정서적 기본권 침해’가 높

았고, 물질적·물리적 폭력이나 제재와 같은 지배·개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래 <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9개 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을 도출

하였는데, ‘요인1’은 회사가 노조를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비방·비난하는 행위이고 ‘요

인2’는 물질적․물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였다. 요인1로 부각

된 것은 노동조합 조합원을 개별화하면서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정서적․정신

적 지배․개입 행위’로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요인2로 부각된 것은 ‘물질적・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여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요인1’이 주요인으로 

도출된다는 점은 인사경영권을 활용하여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채증이나 입증이 어려운 

형태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획인해준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요인 요인1 요인2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하였다 0.85 0.20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0.86 0.22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인트라넷이나 사내게시판 등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0.84 0.32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과 선후배 활
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였다

0.79 0.27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하려 했다 0.66 0.47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했다 0.48 0.56

조합 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노조와 협의 없이 지원하였다 0.15 0.73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노조와 대립하였다 0.35 0.72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였다 0.20 0.77

요인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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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조 설립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다. 노조 설립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는가를 5점 척도로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값은 3.37로 중간값(3.0)을 상회했다. 특히 휴일과 휴가의 자유로운 

이용(3.79),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3.67), 고용안정(3.63), 부당한 업무지시 감소

(3.47), 작업환경과 복지 개선(3.44), 직장 내 괴롭힘 감소(3.42)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

다. 집단별로 분리해서 살펴봤을 때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감소’가 

복수노조(3.11)와 단수노조(3.55) 간에 0.44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는 점이다. 복수노조

의 경쟁 조건이 상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혹은 노․노 간 경쟁이 이뤄지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노사 간 혹

은 노조 상호 간에 충돌이 빈번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노조 설립 

후 일터 근무환경 및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2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고용, 임금, 업무와 같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근무조건 

개선, ‘요인2’는 사업장 소통 문화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노조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로 ‘사용자 징계

권, 인사권 규제 개선 필요’(4.46), ‘부당노동행위제도 적용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4.42) 

등을 가장 많이 제기했다(중간값 3.0). 이 외에도,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복지와 같은 보

노조 설립 후 근무환경 변화 요인 요인1 요인2

1)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 0.74 0.17

2)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0.83 0.10

3)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줄었다 0.75 0.22

4)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0.56 0.33

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 0.62 0.42

6)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0.53 0.52

7)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함께한다 0.17 0.75

8)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0.29 0.73

9) 동료 및 선후배 사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친밀해졌다 0.07 0.82

10)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0.30 0.54

11) 노동현장에서 작업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었다 0.51 0.58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노조 설립 후 근무환경 변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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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차원의 요구 못지않게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직의 권위적 문화

와 위계적 구조에 불만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조합 결성의 주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8개의 항목 중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또한, 노조 설립 후 달라진 근무환경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

는데, ‘사측의 부당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11

개 항목 중에서 2위로 나타났지만,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전체 11개 항목 중에서 최하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집단

적 의사가 조직문화 개선과 기업경영에도 닿을 수 있도록, 채널과 내용 면에서 다양하고 

쌍방향 소통이 훈련될 수 있는 제도적·일상적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 제도적 개입에 대한 평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조합 설립 시 인권침해 행동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의 다양한 층위에 걸쳐 시도됐다. 부당노동행위제도로 규제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직화에 대한 인권침해 양상과 실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 추측한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러한 단결권 보장의 방해 및 그 과정에서의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른 법

제도 적용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 약자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제2장에서 

단결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추이를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노조 조직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2010년대 노조 

조직률이 증가했다. 하지만 월 평균 임금 2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

직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 집단보다 조직률이 매우 낮았고 지난 10년 동안 이는 개선되

지 않았다. 둘째,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추이를 살펴본 결과, 매해 1천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으며, ‘불이익취급(1호) > 지배․개입(4호) > 단체교섭 해태․거부(3호) 

> 반조합계약(2호) > 보복적 불이익처우(5호)’ 순이었고, 특히 1호와 4호 비중이 높았다. 

부당노동행위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고, 나아가 집단적 노동관계가 아니라 

개별적 노동관계의 영역으로 무대를 옮겨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반노조 태도가 여전하며 행위 전략이 매우 세밀하고 교묘해졌다. 

교묘하고 세밀한 반노조 전략은 관련 전문가를 동원하기 위한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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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먼저 나타나지만, 그 전문가들의 연결망을 통해 사회 전체로 확산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A컨설팅과 B그룹의 부당노동

행위 사건을 분석하여 일부 사용자의 뿌리 깊고 악의적인 반노조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첫째, A컨설팅이 관여한 사건들을 검토했을 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해당 

컨설팅업체가 노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점이었다.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해당 컨설팅업체가 회사에 대해 자문해 준 내용에서 노조에 대한 대

단히 부정적인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특히 복수노조 상황과 관련해 

나타났다. 해당 사건에서 A컨설팅은 회사에 대립적인 제1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

조원 회유·압박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제1의 노조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도

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A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사용자가 추진한 실천은 

결국 부당노동행위로 단죄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한 경영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악의적이었다. 둘째, B그룹 관련 사건

들의 경우 ‘무노조 경영방침’이라고 하는 오래된 마인드가 여전히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

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노조 대응 및 노조 와해를 그룹 수뇌부 차

원에서 고도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경찰 

등 공권력까지 이용한다는 점 등 과감하게 불법을 저지른 점이 두드러졌다. 이를테면 조

직화 시도에 맞서 사용자가 지배하는 대항노조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자주적 노조가 

가입한 것과는 다른 노동조합상급단체에 가입하도록 하고 △회사 측에서 정해준 가이드

라인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며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적절히 혼합하여 감사

를 실시하는 등 대항노조가 마치 회사 측과 무관하게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위장

하는 모습들이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었다. 

이렇듯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반노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포괄 범위를 확장하고 적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제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

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1948년)」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1949년)」을 비준하고, ‘반노조적 차별 행위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와 ‘노동자단체

에 대한 지배와 간섭 행위 금지’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관계 맥락 속에서 반노조 차별과 노조 지배 및 간섭 등

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우

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



- 309 -

국의 경험(제6장 3절)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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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개선 방향

가. 분석 결과의 종합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양상과 실태

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 조직화 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주로 사용자 및 그와 이해관

계를 같이하는 중간관리자에 의해 추진된다. 노동법상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승진, 

후생복지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하고, 더 나아가 사업장 내 노동생활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노조가 생기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독점하던 이러한 결정

권을 노조 측과 분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개연성이 높아진

다. 즉, 사용자와 관리자는 이해타산적인 측면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자 하는 선호를 

형성할 수 있는 개연적 상황에 놓여있다. 

둘째, 한국은 사용자가 이러한 선호를 실현하거나 표현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건

에 있다. 먼저, 한국은 노사관계가 기업단위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기업단위 노사관계는 유럽 등에서 발전한 산업단위 노사관계의 경우보다 사용자와 노동

자 간 권력관계가 전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가 조직화를 방해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커진다. 능력이 

커지면 이러한 선호를 실현할 욕구도 활성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 결정적인 역사

적 국면, 즉 한국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를 ‘이적행위’ 또는 ‘경제발전 

장애물’로 국가 수준에서 규정해왔다. 이는 노조 설립 방해 행동이 명시적인 법으로 금지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와 관리자가 이에 대한 선호를 상대적으로 쉽게 표출하도록 하는 

비공식적 규범 또는 문화적 토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노사갈등과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한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

측된다. 영국이나 일본 등 기업별 노사관계 체계에 기초한 다른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부

당노동행위가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2010년대에도 매년 1천 건 

이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 노동조합 조직화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집단적 노사관계

의 영역을 회피하여 개별적 노동관계 영역에서도 시도될 수 있다. 기업단위 노사관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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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법제도상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노동조합 조직화를 주도하는 초동주체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조직화 주도자들이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종속관계

에 놓인 종업원이라는 점 때문에, 노조 설립 시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은 집단

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유형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및 경

영방침의 측면에서 노조 설립 및 존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에게 자행되는 다양한 행

동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사용자는 법․제도를 통해 독점적으로 보장되는 인사․경
영권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조합원 개인에게 업무지시와 인사평가를 할 

수 있고, 노조가 생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반노조적 태도의 

사용자는 노조 설립 시도를 억제할 목적으로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노조 설립 시 인권침해 행동을 규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서비스는 상대

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져 있고 사회 곳곳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먼저, 한국에서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된 법 조항은 1953년 노동법 제정 시 도입되어 1963년 일부 개정된 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현재는 노무사, 변호사, 인사노무관리 컨설턴트 등 전문가

에 의해 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실용적 방법들이 개발된 상태로 추측된다. 또

한, 이러한 방법은 주로 개별적 노동관계의 영역과 일상생활의 영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노조나 조합원이 증거를 확보하거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노조 측에 의한 부

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개인의 노동조건 차별 등 ‘불이익처우’와 은밀하게 자행되는 ‘지

배․개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미만이라는 점 등(박종선, 2017)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

로, 한국에서 노동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사회 공론장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나아

가 그와 관련된 정책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노동법

과 노사관계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고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저임금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

동조합의 보호를 가장 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는 점,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듯,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에서 단체교섭의 거부와 해태 

등이 두드러진다는 점 등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노조 조직화가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이라는 이해타산적 목적과 더불어 ‘기

업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과 관리방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동되었을 때, 노조 설립 과

정에서 인권침해 시도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설립 이후에도 노조 효과가 약할 가능성이 

크고 노사갈등이 강화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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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재 노사관계가 갈등적인 노조에 속한 응답자들은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을 

노조 결성 시도의 이유로 꼽는 비율이 노사관계가 보통이거나 화합적 노조에 속한 응답

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조건에 있는 응답자들은 불이익취급이나 차별, 

그리고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와 노조 운영 지배 및 개입 등을 더욱 심하게 경험했다. 

또한, 노조 설립 후 근무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 효과도 상대적으로 약하게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갈등 상태의 조합원들은 노조 설립 이후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는 항목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제시했다. 이상을 종합하면, 노

동현장에서는 권위주의적 기업경영에 대응하여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조 조

직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일정 부분 존재하며, 이러한 시도는 종종 권위주의적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립과 갈등 심화로 나타난다는 추측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개선 방향과 과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다면,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조직화 주도자와 사용자는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당사자 관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노조 설립과 존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도된다는 점

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책의 포괄 범위와 적용 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화 주도 집단에 속한 이들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으로서 사용자 및 관리자

와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을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시간 중에 사업장에

서 노동자의 양심, 신념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더

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사례분석 문헌(제6장 제3

절 참조)과 한국의 노동현장에 대한 조사결과(제5장 참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술적 행동들이 사용자에 의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집단화를 막기 위해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통을 차단하는 조직문화 형성

- 조직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개별 인물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정보 수집

- 근무시간 중 일상적이지 않은 반노조 의식화 교육, 개별 면담, 단체 회합 등을 실시

- 노조로 인해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담론의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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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화 주도 집단에 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노조 설립 무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용자와 관

리자는 조직화 주도 집단에 속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법․제도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심한다. 하지만 때로는 법․제도에 적용이 되더라도 

노골적으로 자행하거나 과시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한 공개적이고 과감한 시연이 

노조 조직화 시도를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그렇다. 그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결권 침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하거나 도구화하여 인권침해

를 하는 경우를 확인했다. 

셋째,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관련 협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한국의 노동법도 

노조 결성과 가입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나 노조 운영에 간섭하는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반노조 행동은 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우회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를테면 노조 조합원에 대한 계약상 차별 대신에 상사나 동료에 의한 반노조 목적의 따

돌림과 괴롭힘이나 반복적 모욕 등이 이뤄지고, 해고, 강등, 하향 전출 대신에 원거리 지

역으로의 전보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행해진다. 이는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사용자

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당사자의 

노조 조직화 의지를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넷째, 반노조적 사용자는 조직화 시도가 진행되면 노조 설립 시도 자체를 좌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 반노조 전문가들은 부당노동행위제도 

적용을 회피하여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적용되더라도 확실하게 노조를 파괴할 수 

-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장직과 사무직, 원청 소속과 하청 소속 등 노동자의 집단적 분리

- 중간관리자와 현장직 등의 집단적 분리를 활용하여 대항조직 형성 촉진 또는 지원

- 가족과 친분관계를 동원해 노조 탈퇴 회유와 압력

- 중간관리자 등을 개입시킨 따돌림이나 괴롭힘,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등의 일상화

- 노조가 생긴 사업 및 사업장의 (위장)폐업 또는 외주화나 계약해지

- 노조 임원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상 차별, 언어적 낙인찍기 등

- 노동위원회의 불이익처우 및 지배·개입 확정이 장기화되도록 하기

-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방식으로 지배·개입과 불이익처우를 하기

- 노조가 설립된 후 또는 시도가 좌절된 후에 부당노동행위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노동현장에 반노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과도한 수

준의 징계 및 고소․고발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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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앞에서 예시한 것들이다. 한편, 조직화 주

도 집단도 상급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 자

문의 기회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에 따라 달라진다. 즉, 노조보다는 사용자 측에 기회가 

편중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노동기본권이 노동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 

기회에 따라 보장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규제 및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형태로 나타나는 반노조 행위(가칭 ‘반노조 괴롭힘’)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노조법 제81조 개정, ‘반노조 괴롭힘’ 유형 신설 고려).

- 노조 설립 준비에서 신고 완료 사이에 사용자가 포괄적인 범위에서 노조 활동과 관련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도록 불이익처우의 부당노동행위 내용 개선(노

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개정).

※개정안 예시

[현행]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

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개정]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 규정을 신설. 노조 설립단계에서 실시되는 비일상적인 교육

이나 개인 면담은 명백히 반노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반노조 의사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함.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직후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토록 함.

- 노조 설립단계에서 사용자가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 외주화, 사업장 이전, 경기변동 등

의 내용으로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집체교육, 회의, 개

인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제함.

-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전문가 지원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

록 하는 노조 설립 컨설팅 절차 혹은 단위를 노동위원회 등에 신설할 것을 고려함.

- 장기 과제로서 ‘복수노조 교섭창구제도’와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등이 단결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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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불이익처우 및 지배·개입의 다양한 유형을 구

분하고, ‘반노조 괴롭힘’이라는 현상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노

동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포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당연하게도 노동

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1953년 노동관계법 제정 시 처음 

도입되어 1963년 노동조합 개정 시 일부 변화를 겪은 후 지금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그동안 반노조적 태도를 가진 사용자와 전문가는 이 규범의 적용을 회피하

여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를 통제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활용해온 것으로 보인

다.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포괄하고 구제할 수 있도

록 개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장기적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를 개정하여, 불이익처우와 지배·개입 등과 중첩

되어 나타나지만 구별되는 기제를 가진, ‘반노조 괴롭힘’의 유형을 법․제도 내로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의 지배․개입 행위(제81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가칭 ‘반노조 괴롭힘’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능

할 것이다. 둘째, 조직화 주도 세력이 사용자의 특정 행위가 어떠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체크

리스트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작성하여 사회 공론장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체크

리스트는 일정 기간 누적되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례 분석,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

한 조사 등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간하

는 모범 취업규칙이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등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설립 절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을 현재처럼 주로 노동조합 측에게 지우는 데서,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동위원회 직권조사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 직후 일정 기간 사용자의 행동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노

조적 사용자들은 구제 절차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노조 설

립 절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입증책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특히 

노조 설립단계에서 실시되는 비일상적인 교육이나 개인 면담은 명백히 반노조 내용을 담

고 있지 않더라도, 반노조 의사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

합 측에서 구제신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을 파견하여 직권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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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증거를 훼손하기 전에 증거의 확보 및 사건

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조 설립 후 일정 기간 사용

자가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 외주화, 사업장 이전, 경기변동 등의 내용으로 노동자의 업

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집체교육, 회의, 개인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없

도록 하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포괄적으로 고용불안과 적대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노동조합 조직화 억제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셋째, 노조 설립 준비에서 설립 신고 완료 사이 동안 사용자가 포괄적인 노조 활동 

관련하여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행위자 간의 자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법률적 지식

과 관련된 불균형에 처하기 쉬운 집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제5장에서 살펴봤듯, 조직화 주도 집단과 조직화 반대 집단은 조직화 과정에서 다양

한 권력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시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노동

자 측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100인 미만 노조 조합원 등은 상대적으로 단결권의 적용지대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에서도 배제돼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동조합 설립 준비단계에서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 설립에 필요한 법률 자문뿐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

에 있는 사용자의 반노조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

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전문가 지원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 설립 컨설팅 절차 혹은 단위를 신설한다. 이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관리가 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노조, 그리고 노사갈등이 심한 현장

의 노조 등 인권침해에 더 많이 노출된 조직에 대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약한 조건에 있는 노조조직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상담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 허용제도나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등 유관한 다른 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복수노조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립, 갈등, 충돌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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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단위 복

수노조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화의 결과

가 사업장 내 단수노조 상황일 때보다 복수노조 상황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적었다. 또한, 당연하게도 노․노갈등을 이용한 괴롭힘이나 불이익취급은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되는 상황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요컨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지만, 동시에 노조 조직화를 추진하는 노동자들

의 인권침해 소지를 키우는 토양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상황에서 어

떻게 인권침해가 활성화되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자 경영참여의 제도와 문화를 지

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노동자가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이라는 이해타산적 목적과 더불어 ‘기업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과 관리방식 개선’ 등

을 노조 설립의 목적으로 꼽았다. 또한, 노조 설립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으로 ‘부당노동행위제도 적용의 확대’와 더불어 ‘사용자 징계권 및 인사권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요컨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열망하는 직장 내 민주주의와 노동자 

경영참여의 도구다. 그것이 실현될 때 노조 조직화도 활성화 된다. 경영참여와 노조 조직

화의 선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의 정신

에 기초한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맥락에서 노동조합의 실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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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시 인권침해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하는 ‘노동조합 설립과
정에서의 인권침해 연구’를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
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
쁜 시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주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조사

분석기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담당 : 이주환, 윤정향 (☎ 02-393-1459)

영역 1  노동조합 기본 현황

1) 노동조합 설립 시기    _____________________ 년

2) 사업체 종사자 수    _____________________ 명,      남성 _____________________ 명,    여성 _____________________ 명

3) 노조 가입 대상자 수    _____________________ 명

4) 노조 가입자 특성

 4-1)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파견/특고 등)      ③ 무기계약직
 ④ 여러 고용형태가 섞여 있음                      ⑤ 잘 모름  

 4-2) 직종
 ① 단순·기능직      ② 생산·기술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사무직
 ⑤ 관리·전문직      ⑥ 여러 직종이 섞여 있음      ⑦ 잘 모름 

5) 조합원 수  전체 ___________________ 명,      남성 _____________________ 명,    여성 _____________________ 명

5) 조합 가입방식  ① 입사 동시에 자동 가입(유니온 숍)        ② 개인의 자율적 가입 의사에 따름

6)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 여부

 ① 사용 안 함     
 ② 사용 함 (연간 이용시간 : __________________ 시간)
    (사용인원 : 전체 _______________명 /  풀타임 ______________명,  파트타임 ______________명)

7) 노조설립 후 
   최초 단체협약 체결

 ① 최초 단체협약 체결에 걸린 기간 : 약  ______________ 개월
 ② 단체협약 체결 안 함        ③ 잘 모름

8) 현재 노사관계
 ① 매우 갈등적 ② 갈등적인 편 ③ 보통
 ④ 화합적인 편           ⑤ 매우 화합적               ⑥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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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2  노동조합 설립 이전 단계

문2-1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설립 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였다(해고가 종종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임금인상률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임금수준(임금총액)이 동종 업계에 비해 낮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직종, 직급, 성별 등에 따라 노동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컸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복지혜택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관리자가 통상적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관리자의 폭언, 폭행 등 비인간적 대우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자주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노동자들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협조가 잘 안 돼 스트레스가 높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특정 개인들에 대한 신체적·성적·언어적 괴롭힘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사업장 작업환경과 산업안전이 동종 업계에 비해 좋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인사(승진, 승급, 업무배치 등)에 불만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거나 실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동종 업계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려고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기타 : 

문2-2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 : , 2순위 :

① 임금 불만 (임금인상률 저하,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격차 등)

②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비인간적 대우

③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방침

④ 고용 불안 (잦은 해고, 인력 구조조정 등)

⑤ 기존 노조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

⑥ 동료 및 선후배 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부조리

⑦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업복지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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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3  노동조합 준비 및 설립단계

문3-1  귀하와 동료들은 노조 준비 과정에서 다음의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노조 설립 전 노조 설립 후 잘 

모름없음 있음 없음 있음

1)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 또는 휴직 후 복직을 거부 당했다

3) 회사 관리자나 임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4) 노조 설립 시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5) 관리자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

6) 부적절한 전환배치(현장근무자를 사무직으로 배치, 사무직을 현장으로 배

치, 출근 정지, 대기발령, 업무배제, 책상 빼기 등)가 이루어졌다

7) 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8) 조합(준비) 활동 인력을 관리직으로 승진시켜 노조(준비)활동상의 불이익을 

경험했다

9) 관리자나 임원이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

퇴할 것을 압박했다.

10) 관리자나 임원이 승진이나 승급 등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미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

11) 기타 : 

 

문3-2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노조 결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였습니까? 

문 항
노조 설립 전 노조 설립 후 잘 

모름없음 있음 없음 있음

1)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2) 회사가 사적으로 술 모임을 마련해 직원들이 노조를 거부하도록 회유했다 

3) 노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식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에서 배제했다

4) 회사가 CCTV 설치 등 노조원과 비조합원 만남 등의 일상 활동을 감시하였다

5)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폭언이나 폭력 등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다

6)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노조원들을 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괴롭혔다

7) (순번이 됐음에도) 적극적 조합원에게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8) 결성된 노조 외에 회사가 친기업노조를 만들거나 만들고자 시도했다 

9) 회사가 용역을 투입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위협, 폭력, 폭언하였다

10)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였다 



- 4 -

영역 4  설립 이후 노사협상 및 단체행동 단계

문4-1  귀하와 동료들은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였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약간 

있었다

자주 

있었다

잘 

모름

1)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교섭 개시를 거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사용자가 노조 측 교섭 당사자나 담당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사용자가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 중 일부에 대해서 교섭사항이 아니라

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사용자가 교섭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대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고, 교섭을 시작해도 교

섭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6) 사용자가 교섭권한이 없는 자를 출석시켜 교섭에 임하게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사용자가 교섭이 개시됐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지연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기존 노조가 있던 경우만 응답] 사용자가 기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기

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노조 설립 후 복수노조가 생긴 경우만 응답]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여 교섭 개시를 지연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 

문 항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약간 

있었다

자주 

있었다

잘 

모름

1)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사교섭 등 노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을 비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언론이나 외부회의에서 노조 활동을 비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인트라넷이나 사내게시판 등에서 노조 활동을 비

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 이탈자를 만들기 위해 지인

과 선후배 활용 등 인사관리체계를 적극 가동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회사의 임원·관리자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을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향

응 등을 제공하려 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시설관리·유지권을 내세우며 사업장 내 노조 총회나 집회를 금지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조합 활동에 대한 여비, 숙박비 등을 노조와 협의 없이 지원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구사대 또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노조

와 대립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사용자가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

송을 제기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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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5  노동조합 설립 후 변화

문5-1  노동조합 설립 후 다음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분야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 활동을 함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동료 및 선후배 사이 관계가 전반적으로 친밀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노동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노동현장에서 작업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기타 : 

영역 6  노조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문6-1  노동조합 신규 설립이나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1) 정규교육에서 노조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노조가 기업보다 초기업단위(산업, 직업, 지역)로 조직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노사교섭에서 작업혁신, 사회책임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제를 

지금보다 많이 다루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노조가 제공하는 서비스(상담, 교육, 고충처리, 선물, 조합원 

할인 등)가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노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노동조건을 적극적으

로 개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상급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지금보다 더 폭넓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징계권이나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

을 법제도로 제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기타 : 



- 6 -

문7-1  귀하의 사업장에는 조직대상이 같은 노동조합이 또 있습니까?

① 예(☞ 문 7-2로 가세요) ② 아니오((☞ 영역 8로 가세요)

  문7-2  교섭대표 노조는 어느 노조입니까?

① 우리 노조 ② 상대 노조 ③ 공동교섭단 꾸림

④ 개별교섭 ⑤ 둘 다 교섭을 못 하고 있음

  문7-3  귀 노조는 상대노조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① 매우 갈등적 ② 갈등적인 편 ③ 협력적인 편 ④ 매우 협력적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연령 만            세

3. 현재 노조 직위  ① 평조합원      ② 대의원      ③ 노동조합 집행간부      ④ 임원

4. 상급노조(가나다 순)
 ① 공공노총      ② 민주노총      ③ 전국노총      ④ 한국노총

 ⑤ 미가맹        ⑥ 잘 모름

5. 산업

(귀 노조의 소속 사업체)
 ① 제조업 부문         ② 공공 부문        ③ 민간서비스 부문

6. 노조 형태  ① 기업별노조      ② 산별노조 소속       ③ (지역)일반노조 소속    

※ 본 연구는 노조 조직화 전체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의 인권과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 실태를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하

고, 정책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접조사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의사가 있으신 경우, 연구진이 연락하여 인터뷰 시간과 장소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면접조사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연락 오면 결정 

성명: 휴대전화 번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역 7  기타 (복수노조 등)

영역 8  마지막으로, 통계 분류를 위해 귀하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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